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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용어의 정의

() 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J라 함은 군사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

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방 각 2km까지'의 지역을 의미함.

O 민간인 통제선

.

. -

h'군사시설보호벌2상의 정의
l

"

民間人統制線 이라 함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 장이 요구되

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

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

20km의 범위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

일선 군부대의 정의
" 

먼간인출입통제선(Civilian Access Control Line>은 전방

지역에 설치한 선으로 군 작전상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히-

여 셜정된 선으로 이선의 북방에 대한 출입통제는 책임지

역 군 부대장에게 있다"

O 민북지역

·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정의
" 

민통선이북지역은 통제보호구역이다. 다만 취락지역, 안보

관광시설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온 제한보호구역

으로 할 수 있다"

- l-



일선 군부대의 정의
,, 

민북지역은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억 및 1 서지억을 말하

o], g방한AlVA且 f] 민간인출 통제선까지의 지>

다"

(, 종함계획싱-의 접경지역

.

l」v접경지g,은 싱 기 정의된 비무장지대 치· 민간인통제선(빈

y$) .l%z]%1%q- 민통선 이북지역을 갖고 있는 i-l'l]으로 구

성되는 사실상 취븍단지역을 말함.

. 따라서 접겅지3은 인천괸.억시 깅-촤 . 옹진군과 겅기도

김포 . 파주 , 연천군, 강원도 철원 · 화천 · 양 L

. 인제 . 고 성군이 해당됨,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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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민북지역 현황
J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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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인천괌역.사 서.해豊畜. . 도서.지역..rn 현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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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가드 민量선탈.빙W 현景.

廉 ( )내는 비무장지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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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m剋되 . 민통선 방著3L역. 현..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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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강원지 역 사회 · 문화분야 조사보고

l. 서 른

() 민간인출입통제선(Civilian Access Control Line)

6.25전쟁 이후 군사적 목적과 안보各 위해 1954년 2월 3일

미 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으로,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

.

5-20km에 설정되어 있음.

193년 6월 11일, 군의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

에서 출입영농 및 입주영농 허용

. 남 . 북한의 정치 . 군사 · 안보관계가 점차 평화적으로 개선

되어감에 따라 1%9년, 1992년 2차에 걷쳐 먼통선의 북쪽

으로의 상향조정이 있었음.

O 민통선 북방지역의 특성

. - 군사 . 정치면에서 敵對性(Hostility),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

지의 暫定性((emporarity), 경계지역(Border re g ion)으로 인

한 限界地域(Marginal area )과 保全地域(Conservation area )

의 성격 
-

.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져 군부대의 작전과 안보라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인위적 훼손이 심하지 않아서, 야생

동 · 식뭏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와 자언환경 및 생태게의

보전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브

- 

/- 
4



국토와 ·뷔존자원의 立율적 이- - 이리-는 측1;tI에서 지급까지

자원개빌과 지역게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딘 이 지

억에 대한 J%L디- 집兮적이고 체게적인 연구 필요

.
조사지역 개관

가. 민북마을의 일반적 특성

0 입주시기외- 정부보조의 정V, 입주민의 특성 따른 마을

의 -8 헝

자립안정촌 : 1950넌내멀' 이후 출입엉농과 입7영농이 히

용피민서 비교적 정책) 지 )없이 출입영농지-들을 중심으

旦 세워짐.

정케 입주各(전략各) : If)68 7:]년 사이 국도이용의 제고라

는 측면과 -A한> 계피적인 
'

신진各'에 대응'히.기 위한 추

면에서 정첵적으로 긴<-l)]<].

· 재조1촌 : 정-3L보조하에 대단위 호1동엉농 빙-식을 위해

71단직f-로 거주 싱착
. 昏일촌 : 재긴촌의 분제A을 보완하어 정책직 배러외-

힘-깨 197:3<1에 건설

熹 사 : 경기V 파-/군 군내111 백인리 통일촌

7 년 1월, 전어군인 ]/]17] 엉농징착

72닌 5월, 대 렁 징칙·촌 개曾 지시

73년 s월, -色릭-준굿, · 1역7 인 · 실힝·민 80세대 임·추

현재 97가2-'/- ·4901'M이 거주

- . . . S-.



강원도 민북지역 행정구역 분류(1995년 7월 현쟤)
,

a

·!· 자료: 각 군청 및 읍 · 면사무소 제공

- 9-



나. 군벌 조사지역의 특성

1) 고성군 건봉산과 멍파리 일내

거진各과 헌내먼 촤진% 일대에는 다수의 지석묘외- 고 분이
w

빌·굴되었으며, 陶%)·'l"과 석A, 무 없는 토기 선사유물이

출토되었음.

l.l)]波<'l),는 1피시-징--을 낀 해수욕졍-이 있고, 일제시q]떼는 급 ·

은 굉-산이 게반되었고, - J- -봐쪽에 통입진밍·대기- 위치하고 있

음,

거진令 냉친리에는 :-il ·/ILl.11의 하나머, 전국 4대사曾의 하나

인 乾鳳-<[j-7가 위치하어 있 - , 6.25에 소실된 내부분의 긴물을

복원하는 공사가 진헹중에 있음,

2) 인제군 힝·로봉 · 친절봉 · 서촤리 일대

군Id-위 8적으로는 가장3L니-, 인구는 35,000여명으로 단위먼

적딩-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임,

3) 잉5구군 대암산 · 대우산 . 도솔산 , 가칠봉 , 두타언 해안부지

일대변 전체가 민북지역인 헤안면은 해발 1,000m의 산에
骨러싸인 해발 400- 500m의 바원형 부지임.

6.25동란 기간중에 펀치볼(PLInc11 Bowl)로 이름붙어져 전해
저오고 있으며, 해안지억에는 많은 감자가 게익· 배되51 있

음, 또 이곳 는 제4땅·공파 을저전r강대가 위치학고 있음.

關 

보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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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원군 철원평야와 학저수지 일대

내륙지방이면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바람받이

지역이 되어 지형성 강우가 많아 우리나라 3대 강우지역에

속함.

강원도에서 가장 많온 민복마을을 가지고 있고 관광명소와

역사유적을 많이 갖고 있을.-

주요명소로 신라시대 건립된 到彼岸寺, 고석정, 삼부연폭포,

철원군 노 동당사, 최북단 월정리역, 제2땅굴이 있음.

3. 사회편익시설 딜 인구구성

민북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루어져 취업의 기회가 상4적으로 제

한되어 왔으며, 중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임.

25.-49세의 인구는 수적으로 감소하고 었으며, 먼간인의 전출

이 많이 일어나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지역개발과

통제의 문제, 도 · 농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

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인구감소가 계속될 전망임.

민북지역 입주마을의 주민구성은 외래인의 비율이 더 높으

며, 외래인들은 대부분 군인과 군인가족임. 
'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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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 의료 및 복지시섣

민북지역내 7개의 교 육기관이 있으며 해안중학교외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IA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학

생수는 게속 김-소추세속에 있음,

고성교·의 명파국민학5/(학생수- : /15멍)

인제군의 서성<·;f민힉-교(학셍수 : $명)

양구군의 해안j-민힉-교(학)1수- : l%멍)

양구군의 해안중학교 (학싱]수 : 7멍)

민북지역내 7개의 보건·진且소가 실치되어 있고 의료시설로는

잉·c/-군 해인·먼에 익비-이 하니- 실치되어 있읍. 보긴진且소내

에는 간호사나 군]p대에서 고]-건.니-온 군의관이 근무힘-,

포 장율은 90% 이상이녀-, 마을내 농旦들의 확 · 포장은 아직

도 미[序힘-.

接適地域이라는 특수쵠칭으로 인한 군의 통제와 배 지의 부

족으로 다잉·한 경제管동괴- 지역경제 쵤-성최-롤 위한 누지-쵤·-%y

이 실질적A 로 기%-힘-. 겅제헹위는 거의 전적르 j료 V지-趾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S-,

수복지구의 旦지대징-, JA-기부 같은 근거서류의 미 비로 겅작

자외- 원소$-지-간의 토지소-h.-권 분22이 91필-하고 있음,

- . /2-



6. 결 론

민북지역은 여전히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촬환경이니- 복지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점이 많

이 나타났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민북지역에 대한 보다 근

본적인 대책과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이 수립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 ·

인간생활의 맥락과 관련된 자연보호의 측면에서는 영농을 위

한 토지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자연

보존의 문제가 함께 고 려되어야 항. %l]냐하면 개간가능한 유

휴지와 촬

용가능한 초지자원의 이용과정에서 농토개간과 가축들의 방

목으로 인해 민북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희귀동 · 식물 자원들

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민북지역내에 있는 희귀

동 .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지역을 설정한다든가, 희귀동

. 식물을 증식 . 재배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대책이

필요함. 또한 이 지역의 관광자들을 개발하고 문화유적 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이후 관광객들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다만, 보전지역 주먼들의 불이 익에 대하여는 관광, 기타 개발

사업에서 얻는 이 익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펼요가

있음. 개발 사업에서 얻는 이득의 호혜성을 최대한으로 보장

해 주는 정책이 요망됨.

특히 생태계의 보존은 그 지역 주민들의 산업활동, 기타 생 
'

계와 관련된 주민생활의 편익과 동떨어져서는 안될 것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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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l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실태조사 i

l 결과보고서 l

괸

5

1994. 11

통 일 정 책 실
( 제2정책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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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백骨 애, 계웅산 지 역

- 남방한계선 밖은 잡목으로 울창하나, 비무장지대내는
양측의 화공작전에 의해 민둥산이 되어 소나무가 없으
며 잡초가 무서함.

- 생창리 비무장지대를 毛도, 도 루 (3번 국도) 가 통과
하고 있으며, 들판은 낙엽수, 잡목, 억새풀로 울칭-함.

- 

정 연리를 통과한 금강산선이 백골 OP앞 비무장지대를
통과, 계웅산을 후방으로 휘돌아 북쪽으로 들어감.

- 철의 삼각지 최우측임.

된

3. 관계군割 브리핑요지 및 간담회 내용

가. 연毛군청 판계자와의 간담회

-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 한 각종 규제로
지 역 발전 둔화

· 3개 면이 완전 밌통선 이북지 역에 위치

- 경원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철원군과 연접, 남북경제
협력 기지화 희 망

- 3번국도가 확 · 포장사업 추진중에 있음.

- 군사보호구역 관련 각종 먼원 제기
· 군인 1[P7는 5층까지 건축하고 있으나, 민간인 주택은

2층까지도 어 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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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사격장을 넓히는데 빈발하고 있으며, 주거지가 도 시

화되고 M,음에도 사격훈련장이 유지됨으로써 이전 희 망
· 싸리나무등울 잘라 피-는 것 조 차도 군작전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둠의 제 약.
. 주둔 군부대가 외출 불허하텬 지역경기 위축
· 역내 관광지인 재인폭포가 군부대 통제로 且 · 일요일

에만 개한

- 대책
· 경신선 철도 (신탄리-월정 역간) 복구
· 3떤 국도 (현가리-도계) 팍 · 포 장
· 관련 법규 규제 완화

나. 철원군청 관계자와의 간답회

l:'" .A.. 和 惇 報.<,, 判停 %L,

l' 불리한 여건 때문에 오랫동안 인내하T 기다%V으며,

l' 비록 때늦은 감 었지만 중앙부처의 여 11 실무.자들c

l
a

:

‥
a

l
a

,

例制 申1] %料紂 收 判.

」
i - 군사제한구역 이 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1

잣대가 없으며 지나치게 안보논리에 집착해 었으JL로

부분적으로라도 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기 바람

‥‥i 
- .... .. . , .......... .o, .. . .

I
l
'

% 特伐 - w7- 村村7 壯

a

:. - 통일원의 접경지역 관련 지원 · 개발게픽을 읽고 크게

l

a

"
"

…
, 감명받았으머, 지 개발 촉진으로 남북통일이 앞당거

i 지기를 희망함. (이상 군수)

」

,
-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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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접 지 역 개 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록 구상단계에 있을지라도 동
계획을 조기에 실친해 나가다 보면 개발사업 이 가속촤될
수 있을 것 임.

- 일제시대 경원선 철도, 급강산선 전철이 통과하고, 국도

5개노전이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인予 8만의 중부내륙

제 일의 도시 兎으나, 현재는 5 5천여명에 불과항.

- 특히 철원군내 군인 및 가족들의 인구가 2반 5천여명에

달하는데도 세금수납이나 내무부의 지방세 교부 등에

있어 이를 밗영하지 못하여 4지방세 수입 이 저조함.

J

- 접 경지 억개발특혈법 이 필A함.

- 향후 방향
·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 거점지화 가능함.
· 지역내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할 것임.

· 공해산업을 유치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삼림지 역은

개발하지 않을 것임,

· 현재 안보관광지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유지비, 관리운영

비를 지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군의회 의원들이 전국민

이 이용하는 관광사업에 군 예산을 사용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호1-서 보는 이 러한 관광지
소요비용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로 충당하여 야 할것임.

된

· 과거 제1땅골을 방문하는 절차를 문체부에서 사전 신弓 ·

승인받게 하다가 현지 고 석정서 신 · 승인받아 들어가게

함에 따라 관-광객 이 크게 늘어난 적 이 있는데 이를 유의 ·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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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빙-부 (박희철)

· 비무징-지대의 평화적 이용 식은 통일대비, 평촤공·

대 비 차원에서 바랑직하게 나아가야 하겠지 만, 毛재 군려

입장은 지 금 毛 싱-대를 유지하는 것 임.

· 현재의 대치상태속에/<-1 비무장지대내에 드L슨 ·븐제가

발생하면, 딩-장 총격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이

갑자기 번할 수는 없음,

· 전쟁발발시 싸울 공간이 있어 야 하는 차원에서 민통선이

존재하는 것입,

· 헌 단제에서 비무징-지대의 펑화적 이용은 어 려울 것 이 나,

선일적, 부분적, 시기 적 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는 있음.

· 북한에 대한 협상차원이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므로 군사적, 정치적, 국내적, 북한의 사정 둥· -

종합 고 려해서 점진적 · 부분적으로 추친해야 할 것 임.

· 국가적 차원에서 안보를 화보하면서도 미비된 을

시정해 tJ-가도록 노 력해야 함.

다. 찹석자 간담회

- 사진가(이지누) : 9래 제 힉%l 일정보다 다소 느.슨한

일정으로 단축 었기 떼 · E에 충분한 實査에는 1· ] 함.

- 교兮부 (김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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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와보니 실갑니-고, 헌실을 알 수 있었음.

미처 몰랐던 부분이 많았고, 여기 철원지 역 이 의외로

서울과 가깝다는 것을 느꼈음.

· 철원지 역에 귀중한 관광자원이 많아 도로 등 교통펀만

마련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개 발 . 보전에 대해서는 양자를 조 요시키는 개념으로

보아야 항.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를 확인하는 교육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

재 등을 페쇄적으로 보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

. 파괴 · 건설만이 개발이 아니며, 보존하면/C-l도 개발이

가능함, 그러기 위해서는 판리측면이 중요함.. . . .

. 안보관광도 정치 · 군사 · 대국민홍보 등 거시적 차8에

서 타부문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철원군청 기획관리실 계장(오관식)

. 90년부터 95년까지 5개년동안 교통부가 지원하는 금액 이
27억원인c-1], 이는 도로 5knI를 건설하는 비용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이 적은 것임.

. 현재 군데군데 주차장과 휴게소, 전망대를 만들%지만,
교 통편이 불편함.

앞으로 -의-수리, 정연리 등이 연결되어 하루밤 자고 갇 수

있도록 해 야할 것임. 
-

. 철원지 역은 청정지 역으로서 타 시군보다 환 오염 기준이

매우 놀으니-,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단원도 .

내 청 결미공장 5개소중 3개 소가 철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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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직-전으로 사계청소하면서, 불이 빈지 면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D/Ill{Z 삼림은 다른 )-보다 잘 보존된 웃{시 로]

이 아니라, 오히 려 ta 얻악힘-.

- 한경처 (이 정우)

· 민통선지 역을 다니 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음,
O-1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음,

· 민통선 이북지역 이나 비무장지대를 보면, 지-연한경 이
그리 좋은 것 이 이-님을 알 수 있음. 30년전의 남쪽산

처 럼 민둥산이 많음.

· 개 발계획에 따른 환경 영향을 평 가하或지 만, 앞으로
도로 연결시에는 과거의 국도와 상관없이 직선으로
고속화도로를 뚫어 야 할 것임.

된

· 철췬쪽은 분지호]-되어 있고, 대헝동물원으로 빙-목할 수

와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백골 OP앞 비무장지데는

개管지로/{-1 자연관팡지가 입 지할 최 적지 입,

· 크게 거시적으로 보아 안보와 자.연생태 보존을 조회-시키
도 록 하는 것 이 바람직힘-.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IA을

수 %[는 사업임.

· 전국토의 10%는 동식몰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퇴-보해
주0-]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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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시 · 군울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북한지 역에 공해

시설의 유치 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북5도청 이 현재

와 같이 명목상의 내무부 기관으로 있는 것보다는 통일원

의 산하기관이 되 어야 할 젓임.

- 문체부 (홍형우)

團

·

"

환경" 대신 
"

문화재" 로 비-꾸면 꼭 같음.

· 이 지 역은 개발이 안된 지 역 이고, 용암분출 지 역 이며,
삼국의 접 지 역으로 유적 이 많음.

· 개발에 앞/t-l 문화재 보존조치를 앞세워 야 하며, 문화재,

역사분야는 정치적 색채가 가장 적은 것으로서 남북간에
J

가장 부담이 적은 주제 임.

· 역사 · 문화관광적 차원의 홍보로 교 육의 장을 만드는

것이 환경보존 만큼이나 중요함.

- 강V도(이경호)

· 기본자료나 힌촹을 갖고 봐야 하는데, 기초자료나 체크
포있트 없이 일毛할 수 밖에 없었음.

· 현지 주민들 펀의에 맞추어 사회간접자본을 시설해야

할4 것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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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0
[r비무장지대의 평촤적 이 용」 사업추진과 관린한 T-2핀,부·처

실무자-趾이 비무장지대 필 접 겅지 역 능 현지를 직접 닙-사한

4은 현지관계자에)]1도 교무적 이 었은 찰만 아니 리-, 7-관

부처 의 게 워수립 동에도 적 잖은 -침-고가 될 것으로 진3·Fd,

O 특히 비무징-지대 개 밥에 앞서 1괸통선 - s 방지 억 계 날과 판 l

한 일신 군부대와 지 빙-자치 단체 및 주1긴간의 갈등을 해소하

는 이 급선무이 머, 법적 · 제도적으로 해 걸해야 힐 문제 임

을 자각하게 되 었음.

0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 억의 개 발은 군사 · 경제적 측먼 p그만

아니라 환경보호, 역사보존 등의 여러 긱-도에서 검토해 야
하며, 유관부처 긴-의 기탄없는 협의를 선행하여 단계 ·

체계적으로 추주.1해 야 할 임.

0 이 빈에는 경기도 일원 및 철친역 야 등 서부지 역에 대한 실대
조사에 그兎으나, ' 95년도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동부지 역 의
실태조사도 조기에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초L.

0 남북경협 이 촬성화되고 남한기 업의 대북진출이 촬발해지<11

H)는 것 과 관런하여, 북한출신 인사 중심으로 북한고헝·과>
연계모임 이 나 자언환경보호운동 등을 전개하는 깃 이 바람직

하다<11 봄.

- 특히 이북5도청의 통일원 이관 분제도 적극 겁토 필요

- -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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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5.

'

통 일 원

( 제2정책관실 )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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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사항

O 기 간 : 5월 1일 (필) - 5월 6일 (토)

O 참여자 ; 총 10명

- 원리 : 국방부(정대현 중령), 문화체육부(박영毛 사무관),
환경부 (정래광 주사, 유태철 박사), 건설교통부

(박민우 사무관), 민족통알연구원 (손기웅 책임 연구원),

한국관광공사(윤창운 전산조사실장)

- 원내 : 김용재과장 동 3명

O 주요일정 및 조 사지역 ,

r處 
a ISrn

r

l…[ · l ‥‥ l · · · ·

l>h>
l 11 : 30 l愛技降 l C 한강과 임전강이 합쳐 흐르는 한강 j

l i j (킴포북단위치) l 이 비무장지대임. l

l l l l...... ,,, ... 拏,, l
i l l 이 i

l l i···…… l
l l l l. 巷 , 刊 刺 谷.. j
l l l ) 센운 빈 건물에 주민들이 일부 입주 l
l l l l 하여 살고 있으며, 북한지역 대 안에 l 

-

l l i l 2-3중 毛及망 설치되어 31는 것은 1
l l l l 육지 지역과 동일 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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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1 일지-l 간 l ·'44-t장소 l 요 내 용 l

l 116,00 1758 01[} l · %-한과 7울 사 . y i, 3k,, l
i l l (깅-화도 북단의 1 가까운 거 려 -i지

l l 1 제적-h l l
l i l 1 0 북 대 안은 해창리로 예성강 하구가 1
l l l l 위 치 l

l l l l....%.,,,%-...,.初,.l
l l l 완49제임, l

j (화} l l (-Z-동V 북단) l 연 야가 위치 l

l l l l.........,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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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君..,>,.... i

니 
"

律 ' 洲

2, 실태조사 결과

l 金 浦 郡 l

가, 자연지리적 조건

O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진 강(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개풍군을 마주하고 있음.

O 분단전에는 김포군 북단에 북한의 개풍군으로 갈 수 있는 
'

세개의 포구 (용장포구, 조강포구, 마근포구) 가 있었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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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헌재 중앙오1 조강포구 부근 애기봉은 안보관팡지 차원으로

개 방되어 북한지 역율 조감할 수 었옴.

- 북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욜륭한 진망대로서 딸은 국민
'

들이 -와 볼 수 있도록 홍보 필요

O 행주대교 이후 한강하류에는 다리가 힐으므로 김포에서

일산, 고 양군을 있는 다리4설이 필요

나. 군割 브리핑 내용

O 인구 9만 6천명에 비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74%에 이를

정도의 대도시형 郡이머, 재정규모는 2천억으로 진국군중
'

최고로 많으머, 재정자립도가 48%임,

O 동군 북부권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접견지역으로 각종

법규에 의한 수도권 성장 ]제시책고1- 군시-보호시설에 T다른

법규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제윅 1, 국토이용관리

법 등) 로 개 발 저해

- 산업구조가 1차산업 위주로 피어 있는데다, 법규제로
고용유발 효과나 부가기-치가 큰 공업기반이 취 약한 %면, 

.

무허 가 영세업종만 늘어 나는 기힌상 발생

O 수도귄 신공항건설 및 전칠유치가 추진됨에 따라 남북통일

에도 직접적 역할이 강화되이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의 번화

예상

O 民北地域은 -농가가 70% 이상令 차지하머, 주거시설은 여 러

가지 법규제로 피부는 개 량되지 檢았으나, 내부는 양식으로
개 링·됨,

공공시설로는 국민학교가 2개 있고, 보긴진료소가 2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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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가구당 보유토지는 호 당 1, 77ha (5, 300평 정도)로 많은.
펌임. 소득실태오1- 관련하여 이곳 접적지역에는 대규모 시설 

'

이 나 건물이 들어설 수 없으므로 농외소득이 적은 편임.

다. 토론내용 및 건의사항

團

O 제 일 어 려운 점은 주민들이 무엇을 할려고 하면 다 군사적
. 인 규제에 걸린다는 점 임.

- 주민들이 이곳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음, 
.

김포지역에서는 5, 000됨 이상의 땅을 확보할 수 없음.

- 새로이 김포지 역 이 북한 기갑사단 진입의 축선으로 부각

됨에 따라 군사적 규제가 더욱 딸아졌고 인구가 骨 수

밖에 없음.

O 군작전상 시야 가린다고 큰 건물을 못 들어서게 하니, 북한

이 우리나라를 못 산다고 합.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에 
' 

잘 보이는 접경지역이 방치되어

낙후된 상태로 있음.

- 건물다운 건물이 없으며, 건물이 조그마한 반면, 북한지역

에는 큰 건물이 番음.

- 통알전망대 았는 곳에 큰 아파트를 세우고 놀 수 있는
시설을 세우면 접경지역이 평화롭게 보여질 수 있을 것 임.

C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군과 파주군을 잇는 다리건설이

필요함,

劇

- 39-
t



O 올림 도로를 연장시 커 민북 억 - 관兮하는 7 ] 포반V

순환로 건실 및 도로포장율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함.

- 힌재 후평 리까지 계 퇴되 어 있고, 민북지 역내는 조g-씩

도로 가 놓어저가고 있는 상태임.

- 깁포반도를 순환하는 회주도로가 미진한 이유는 에산상

어 t-]合도 있고, 군의 지도 있는 것 같으나, 쵱도로는

군사작전싱-에도 좋을 깃 임.

- 아울러 주민들이 )亂 생산해도 이를 빨리 출하할 도로망

이 없으므로 이 의 긴설이 시급함,

- 군청에서는 자체시-업 (북변택지, 사우백지 개발) 으로 예산

확보 노 력중임.

O 지역민원으로/{-1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IV시청 문제 임,

- 안테니- 힘으먼 북한빙-송만 나오고, 우리빙-송이 나와도

약한 반먼, 북한빙-令은 선멍함.

- 이를 해겯하기 위해서는 유%:l방송울 설치해야 하나

지 역은 넓 고 거주주민은 적 어 AJ로비 가 %이 드는 등

경 성 이 4음.

- 중앙정부 서 7민들이 떠 나지 않도록 문화 · 복지 지원

차원에서 재정 지원해 주어 야 
'한.

O 국방부(정대헌 중령)

- 작닌 북한은 예성강 도 하훈련을 한 바 있고, 또 단정

을 兮강시키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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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북한의 남침시 임진강등 7개 도 하지 역을 예상하고 있는

데, 군에서는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김포쪽을 막고
있는 것임.

- 북한의 징후목록이 나 군사동향은 여전히 긴장을 조성하는

분위기 임.

團

O 소관 접 경지 역은 판화군 관내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교 동면이 있고, 옹진군 관내 백 령, 대청, 소청, 연평,
소연평의 / {-j해 5도서가 았음.

- 강화군 관내 민북지역 인구는 7, 300여 명 이며, 옹젼군

인구는 7, 200여 명 임,

- 동 지 역은 「민통선북방 개발」 과 l「서해5도서 대책」

으로 문화복지, 생산기반 시설 투자를 하고 있음.

O 개 발제한 내용으로는 수도권정 비계획 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이 있음.

- 인천 입 · 출항 어 의 야간통행금지도 군사상의 제 약에

해당되며, 검단복지회관 립도 국방부에 의해 제지되고

있는 상촹임.

o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행정청의 허가사항임에도 국방

장관 또는 관할 군부대장과 협의하여 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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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 칠도 . 교링· . 운하 . 터 널 . 수도 둥과 그 부속 공>'

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 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겅

3,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뮬의 신 · 증축

4, 통신시설의 셜치 및 이용

5, 조림, 임목의 벌채

6, 토 지의 개 간, 형질변경

가, 자연지리적 조건

o 북한과 한잔을 사이에 두고 59km에 걸쳐 접 졍하고 있음,

- 양사면에서 북한과의 거 리는 1. Skm로, 육성 이 들리는

정도임,

o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하구%l'l 

위 치하어 북한의 개풍군,

연백군과 접하고 있으머, 양사린 칠산리에A-1 북한의 개풍

군끼-지 가 최 단거 리 임.

廉 남북분단 이전 해상교통의 중심지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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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청브리핑 내용

C 인구는 7만여 명으로 도시지 역에 32%가 거주하고, 농촌지 역

에 68% 거주하며 재정자립도는 21%
a

O 민통선 북방지 역에 4개 면 26개 리가 위치해 있으며 민북지 역

은 전면적의 14%, 전 인구의 11%를 차지

聚 분단 이전에는 감화북단의 이곳 민북지 역 이 전국의

물산집중지로서 경제적으로 번서하였음,

O 주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수와 담수 교차

지로서 어족이 풍부하나, 어로한계선 북방지 역 인 판계로

어로작업 불가

O 8개소의 군경통제소 및 김문소 설치 · 운영으로 일반국민의

출입 이 통제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으로 인구감소 가속

다, 토론내용 및 건의사항

O 강화군은 북한의 해주 · 개성에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서

남북교역의 %터 역할이 가능하나, 강화도로 가는 다리가
2차선 하나뿐으로서 수도권지역내에서는 매우 미흡함.

O 감화도 지 역은 선사시대, 단군, 삼국시대, 고 려, 조선에

걸쳐 역사유적 · 유물이 딸은 곳으로 고인돌 2만여기가 넘는

유일한 지 역임. .

O 우리문화의 거점지 역 이며, 북한도 역사인식을 같이하는

지 역 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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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制赤蜂의 A망대회-

- 강회-군 양사린 칠산리에 북한관측이 가능한 011가 있으며,

북한 에 는 에성강 하구가 위 치

- 1, 3kIn의 강을 5이에 두고 개풍군, 언버군의 민생쵤·싱

이 육안으로도 식 벌이 가능

- 통일체험징-으로서 전망대 및 연수시설을 마린하여 분단

현장 견학 및 통일교육장촤 그리고 실향민 위 안쟝소로

촬용 필요

廉 소요예산 10% 추정

- 전밍-대회-를 통해 깅-회-군민은 
- 

壯론 티- 지 억 의 많은 국민

들이 이굣을 방문하어 북한지 역을 보고 분단헌장을 체 힘

할 수 있도 하어아 함,

O 통일시대 민족교육장촤를 도35 하는 국가적 인 사업으로서

국비지인 회-대 요망

- 이를 위한 기 반시설로서 깅-회- 해 안순환도로 (58kIn) A성 이

시급함,

O 어로한게신 완화 요1깅-

- 선박안진조업규칙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어로한게신이

혀정

- 인 어로한계선 북방 주문도-불음도 지 역은 꼿게, 새우,

백합 둥 d-1장이 헝서되어 지 역주민 소득중대 및 지 역 션제

촬성화에 기어하므로 이로한계선 완화 혹은 시기 별 일부

완화 둥 유동적 인 운영 요망

-

· 

- 계퀘-



O 도서지 역 주민교통 불편해소 요망

- 강화도에서 교동도 가는 기존의 항로(창후리 - 교동면 월선

포간) 가 최간조시 갯6벌 형성으로 월 10여 일간 2-5시간동안

운항이 중단되는 불편이 있어 더 북쪽의 양사면 인화리 -

교동먼 호두포간 노선을 건의하였으니-, 북한 에 너무 가

까워 군작전 및 주민안전상 불허
團

團

聚 그러 나 표류시 문제가 되는 간만조시 물의 흐름이 나,

북한지 역 이 거 리상 멀다는 점을 감안 검토 필요

- 교동도를 포함한 접경지역내의 불음도 등에 타지사람들의

촐입절차시 신분확인에 t다른 불편 등 출입제한과 관련한

절치- 개선 요망

C 교동도

- 교 동도지 역 주민들 상당수가 과거 북쪽 연백평 야에 살던

사람들이며, 해방전 생활권도 북쪽이라고 함.

- 교동도와 북한 사이의 바다는 r 中立地帶」 로 표시하고

있으며, 남북 양측 공히 出漁하지 않음,

- 교동도 전방 북쪽에는 연백평 야로 곡창지대 이며, 이곳

OP를 전망대로 할 필요성 이 있음.

C 강화도, 교동도 공히 TV 난시청문제 해결이 시兮함.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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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지리적 조 건

O 100개의 섬 (有人 26) 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백 렁도, 대청도,
소청도, 연펑도, 소언젼도는 해상 접졍지역o]] 위치31-여
서해방위의 주요억할 남당

O 북한과 해상에서 접-하고 있는 지억으로서 최북만의 백 령도
에서 북한 장산곳까지 12kIll, 연평도에서 북한 옹진빈도
부포까지 lOkm 거 리를 두고 있음,

O 백 령도

- 인천어]서 229kIll 띨어저 데모크라시호 (4시간- 소요) , 새 경
기호 (9시 간 30분 소요) 운%1-중이 나, 해상교통 취 약

- 서해 IA-위 진초지 억으로, Y무진, 사-W- 해수욕장 등 판광
지 보유

나. 군청브리핑 내용

O 옹진군 진인구가 1만 3친멍으로서 백 렁도 인구가 4
,
300멍,

대청도 1, 500명 정도로 인구감소 추세

- 대청도는 어 업을 주업으로 하며, 향민 비율이 높으나,
백 렁도는 주로 kW-사를 지으며 원주민 : 실향민 비율이 7 : 3

정도에 뷸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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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정규모는 648억원으로서 자립도는 21. 8%임.

O 서해 5도서에 대한 투자로 도서지 역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

시키고 안보의식 제고

- 백 령도는 밥농반어로 연안어 업을 하고 있으나, 대청 ·

소청도는 어 업 이 주업으로 기 업형 이며, 부근에 어장이

있음. 
'

O 백 령도 鎭村지구 미완공 간척사업

- 63, 12, 전쟁 난민 정착을 위해 PL 480호 양곡 및 자재대

지원으로 방조제 공사 시작

- 헌재 농경지 조성으로 식 량을 증산고자 미완공 간척사업

시행 승인 (경기도, 91. 2)

-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에 398억원을 투자하여 654ha

9

算름雪 었] 갑冀律'"
O 백 령도 회주선 포장공사중

다. 해병6여단 브리핑 내용

O 북한의 여러가지 다목적용 도발 (국지전)을 예상할 수 았으

므로 한시라도 마음 놓을 수 없음.

- 회 담이 교 착되 었을 때 돌파구 마련의 국지전 지 역 이 될

수 있음,

聚 전투 복장으로 근무

-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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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宅 징- 치와 판린, 이 지 역에 비행 기 가 뜨 먼, 남북 양측

에 긴장읊 초래하므로 남북관계어1 도 움이 안퇸다고 보며,

따라서 민간 비행장 설치는 군사상 어 렵 다고 본,

C 해상에/<-1는 육지와 달리 우리측에 북빙-한계선이 있고% 북측

지 역에 님-빙-한게신이 있음,

- 양측은 중앙신을 의 식하고 있고, 서로 넘지 않도록 자제

하고 있음,

- 서로 잘 지키 다가도 1 북양측이 갈등하어 사이 가 兮지
않을 때는 도 발하는 수가 있었읍,

o 침범사례

- 72. 4. 26
,

4부장관 합동부렁에 의거 37' 55 
'

선 이북 어로
거1'한

豪 70년대 납북사건이 잦아지자 어로를 더욱 통제-하거1

되 있음.

- 73. 12. 1
, 군사정진위원회에서 북한측이 A-1해 5도 서 주변

해 역의 영유권 주4-

- 93. 9. 16, 백 령 · 대청도 사이 우리측지 역서 영복호 피납

- 94. 1, 27, 백 령도 서쏙 중간선 우리측 지 역에/<-1 북한의
표류 북한군 구출작전이 있었,음,

- 94, 5, 25
, 상기 지 역에서 표류전마선 예인

- 94. 7, 21, 소청도 서쪽 중앙선 우리측 지 역내 적함정
근접 침범

- 자S-



라. 토론내용 및 건의사항

O 현재 백 령, 대청, 소 도 까지 가는 데모크라시호의 요금이

48, 000원 (주민 : 36, 000원) 으로, 외래관광객 감소 우려에

따라 요금인하 요망

-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현재의 백 령도 항로를 단축 혹은
보조항로를 지정해 주거니-, 접경지역 방문지원 차원의
정부보조가 있어 야 함.

O 백 毛도 여객선 접 안 용기포 선착장 연장 필요

O 백 령도 회주선을 4차선으로 확 · 포 장하여 다목적으로 촬용

C 내륙의 남방한계선상에 있는 통일전망대, 통일동산에 맞추
' 

어 백 령도에도 통일공원이 니- 전망대를 설치

O 외태관광객 및 통일기반 조 성울 위해 비행장(활주로) 편설

O 백 령도는 숙박 · 교통이 나쁜 편이고, 여객선 운임도 비.자

며, 인구가 감소하면/<-1 기존의 지역주민들은 고 령화되고

있어 정부보조를 희망

- 원래 백 령도는 북한지역 생활권에 속하였으므로 분단된

힌재 이 지 역에 정주생활여건 갖추려하니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 임,

특히 장거리 운송에 따른 수송비 과다, 공급애로에 의한

물가앙등, 건축자재 나 글채확보난 등에 의해 건축투자

부족

O 서해 5도서는 섬별로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섬별

독립성이 잔해 배타적 이므로 섬간 거래니- 교 류가 엾는 편임.

O 대청도는 서해 안 어선기지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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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백 령도내 7민들은 도내 필름힌싱-소 설치 허용을 절실히

毛하] 있으나, 힌재 촨 보전과 관런된 법적 규제로 불허

피고 있는 실정 임.

O 환경부(4래광)

- 지 역주민들은 구체적 인 복안힐이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

인 지원을 바라고 개발을 희 망하고 있음,

지방자치 시 대 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무잇을

하겠다는 자세로의 인식 진환이 필요함,

- 인친시니- 군청, 먼사무소, 주민들까지 모 두 개상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실태조사 지역을 개 찰하여

판광자친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어 야 한다지만

췌손이 수반됨.

- 판팡지 개빌·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Y 충분히 할 수

있으머, 조립지, A-림지 같은 기췌손지역에A-1도 할 수

있음,
l

- 상기 접 경지역내 지 빙-기관의 자체 개발이나 판광자핀화

둥 모돈 것도 일원의 종합게회 이 란 큰 틀속에서 웁직어

저 야 함.

- 서해접경 도 서지역 주민들이 의리로 잘살고 있음,

서남해 도서지 역 주민들보다 더 잘 사는데, 헝 성의

문Ai]Y 있을 것 임,

. - . 5f)-.



- 산림청과 수산청 이 빠져 아쉬움.

경기도호1- 인친광역시가 참여하여 공통마인드화되어 추진

되 면 뎌욱 좋을 것 임.

O 국방부(정대毛 중宅)

- 한달전까지 전선지 역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이 번

에는 전선지역에서와 다른 시각에서 봤음.

- 남북대치 상황속에 남북괸계에는 변한것이 없음. 있다면
오히 려 남쪽 주민들의 긴장완화란 변화만 있음,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남북간 긴장완화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 려 남쪽의 긴장만 완화시킬 우려가 있음.

- 접경지역 지원을 전반적 인 국토개발 차원의 국가기간

사업으로 접근해야힐지만, 일방적인 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주민이 스스로 뭔가를 입 안하여 추진할 경

우 돕는 것 이 좋음.

당연히 추진해 야 할 통일사업 이지만, 그럼에도 제 일 우선

할 것은 뭔가를 하-지 않는 것도 정책적 대 안이 될 수 있

다는 점임,

- 접 경지 역 지원은 
41

현지 주민에 대한 지원" 에 중점을 둘

것 이 o]-니 라 전국민에게 이 지역을 방문하여 체협케 하는

것을 지원 하는 것 이 적절할 것임.

- 155마일에 걸친 군사분계선 경계와 관련, 郡도 앞으로는 -

대침투작전용 군운용 대신 정규전 위주로 운용해야 함,

그래야 접·경지 역내 군사상 통제가' 많이 완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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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광공사 (윤창운 전산조사실장)

- 특수지 역 이 니 까 軍의 입쟝도 고 러하고, 지 역주민의 자립
도 새긱-해야 함,

- 관광경기는 거 리에 비례-하는데, 도 서지역은 내륙의 격기도,

강원도 보 다 불리함.

사료 수송비 때문에 해지고기값이 비씨-고, 긱-종 물품운송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높음.

- 백 령도를 비旻한 섬지역 주민들은 거의 1차산업 兮사자들

이므로, 수송비 및 운임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7은 항로

를 곧게 會]-거나, 배운용자에 대한 감먼 혜택 이 나 보조금

지핀이 있어 야 할 짓 임.

- 서해 5도서 지 역에 대한 경기부양책 이 효과를 가실러린,
인-7-가 출어지띤 안%,

징 는 수요 - 공兮원리 이므로 수요에 해당하는 인구의

뒷받침 이 4으먼 어떠한 경제촬동도 할 수 없음,

동지 역 주민들은 기회 가 낳으먼 육지로 가는 의 식구조
이므로 이를 상쇄하는 유인책 이 있어 야 함.

주민들의 거주가 이지 억 주둔 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침,

- 아무리 좋은 핀팡자훤과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물가가

비싸고 패적하지 참으먼 촨광객 이 끊어짐,
백 령도의 생태게와 안보에 위 협 이 되지 않는 범위 너 외지
인이 오도록 해 야하.

- 적정수준의 통제가 되지 않으먼 제주도처럼 새태게를 망쳐

지하수가 모 자라고, 염수피해가 니r-는 둥 후유중이 심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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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부대 작전 · 전력 운용에 까지 차질을 줄 수

있음,
軍과 民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존틀을 마련해가야 함.

栗 현재 백 령도에는 군이 농사를' 지원하고, 도로를 건설

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

- 백 령도는 최 전방 교 두보 내 지 안전판으로서 여기 가 무너

지면 서해5도가 도미노처 럼 무너질 수 있음.
또 이곳은 통일시 서해의 중심지역으로서 중국을 감제

하여 통제할 수 있는 지 역 이 될 것 임.

아울러 서해어족 자원을 지키는 교두보임.

이 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정치훙정의 대상

이 되어서는 안될 것 임,

- 백 넌대계나 전략적 중요성을 고 려하여 투자를 하고

외지사람 방문을 받음으로써, 백 령도의 청정하고 깨끗한

장점을 활용해야 함,

- 수 물 가공공장 등이 동 섬에 있으면 헌지고용이 가능
할 것 이므로 투자틀 유치하되, 외지 인이 투자시에는 재

투자 규정을 조 례에 담아야 함.

O 민족통일연구원 (손기웅 책 임 연구원)

- 동 · / <-1독 사례를 헌지에서 겪어 잘 알고 있지 만, 우리
나라의 이 렇게 생생한 현장에 와보게 피 어 고맙게 생각함.

- 련재 접 경지역은 군사적 제한을 켜고 있음.

물질적 - 제도적 지원을 해주어야 
.

하며, 김포 · 장화와 반대
편 북한지역까 포함하는 개발 및 지원대책을 세워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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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백 령도는 격제 · 판-광이 나 개 발보다는 군사적 목표에

치兮해 야 하며, 통일이후까지 고 려하어 북한지 역의 장산,

몽금포까지 연계하어 개 발하고, 어 업전진기지로 촬용릴 수

있어 야 함.

- 백 렁도는 장산곶, 몽금포까지 섀각해 자원을 그대로

두는 것 이 좋고, 다만 관팡 · 산업의 기반조성 및 군의

하부구조 구축 차원에서 사회 접자본(SOC) 시설 필요

즉 백 령도 개 발 및 외부손님 끌어들이기는 힌지 주민들

에게 많기고 정부는 SOC 기반을 하아야 함,

- 접견지억 주민 지원빙-안 차원에서 주RJ에 대한 배운일을

너 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머, A-1해지 역 항로문제는 추

후 구체적 김토 필요

O 건설교통부(박민우 사무판)

I

- 지금 주요 국토개 발축인 경부축, 수도축, 동남일축이
비대상황임,

기업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나 인구유입 등으로 산업촬동

이 집兮된 기 지 역을 선택하기 마련임.
투자할 곳이 T아 접 졍지억에 쓸 돈은 힐는 펀임,

- 접 경지 역 개발 내지 지원은 이 적으로 타당성 이 있으나,

통치권 차원의 정치적인 걸단이 없는 이상 제논리에
의한 지웬은 곤란할 4 입. .

- 통일을 위해 접 정지역에 뭔가를 해야힝지만, 부1&이 너무

骨.

따라서 집적 이 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억을 지정해야 l-.
' 

민북지 역 이 라도 수요가 있고, 상대적으모 졍제적 우월성

이 있는 지 역음 {1버해 야 s]-며, 이접에/{-1 보신, 서해 안
도4서지 역은 어 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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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위하는 군함도 물건이나 생필품을 운송한다든지 기존의

시설, SOC를 활용하는 젓이 좋을 것임.

활용치 않는 수단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좋음.

- 정치적 차원의 논리를 개발하여 접경지역을 지원해 주어
야 함,

관광은 인구, 산업활동 없는 곳이·어A-1 관광수요 개발이

어 려움, 업활동을 위한 SOC 구축도 안 되어 있으므로
판광은 차후 문제라고 할 수 있읕.

백 령도는 경제적 차원에서는 0점 임.

지역내 그런 기반이 없고, 중심도시가 엾는 상황에서
수요창출은 불가능함,

된

C 통일원

- 실제로 북한을 보고 느 낀점이 많으며, 땔감 때문인지
민둥산이 많음을 알 수 있었음.

- 강화도지 역 제적봉 OP에 통일전망대 세우는 것 이 적절

O 문화체육부(박영현 사무관)

- 각 부처에 체크리스트를 주고 역할을 주었으면 좋겠음.
또 참여부처와 관련, 인增직할시회1- 너무부가 포함되었

어 야 함.

- 김포북단의 애기봉 갔을 때 전망대가 았는줄 처음 알았
으 며, 북한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인줄'처음

알았음. 홍보대책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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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현장체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깃 이 종요포인트

인데, 이 런 곳이 있다는 사설을 크 게 홍보해야 할 것 임,

- 깅-촤도 북단의 제적 봉 OPo]]도 전망대 시 울 於추먼 국민

들이 북한이'l 대한 리 일한 경 헙 이 가능할 깃 임,

이를 가능하게하도록 접근로를 譽어피r-야 하고, 순환노d

이 있으 면 좋을 것 임.

- 통일원이 하는 마스타플巷의 틀속에서 움직인다먼, / <-1해
5%-서로 가는 항로문제 나 운임, 코스트문제 등이 중잉-
정부 차린에서 신중히 검도될 수 있을 것 임,

- 백 毛도는 관광볼거 리도 있으나, 거 리가 너무 멀고, 비용
문제가 제 약요인이 되jL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j<-1 차근

차근 지빙·지-치단체부터 < 력 이 있어 야 할 것 임.

O 환졍부(유태철 박사)

- 통일진에는 비무징-지대를 어떻 촬용하면 통일 - 앞딩-길
수 있을까 하는 관점 이 중요함,

- 민간인 출입 이 통제되는 지역은 세계에서 유 가 드 (
예 임. 영국 BBC 방송에서 이곳을 빙-송에 탐을러는 제의가
있9)을 정도임.

- 통일전에 비무장지대 및 접졍지 역을 특색 있는 자연생태핀
으로 히-어 인간과 생 물이 공존하는 실헙지대로 관리할
필요성 이 있음,

- 통일후에도 비무장지다1에 대한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과
야섕동뮬 보호지 역으로서의 중요성 이 크므로 이징을 중시
해 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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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섕물다양성협약을 맺었지만, 보전지역화되어 있는 데가
멸로 없음, 야새동물 서식공간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지역 이 비무장지대인데 이를 잗 활용해야 함,

백 령도는 니r-무수령 이 너무 어 리고, 식새도 안좋음.

- 섀태관광(Ecolourism) 차원에서 우리니-라가 세계에 내세울
만한 관광 자원으로는 비무장지대-(DMZ) 밖에 없음, 충분히
시간 갖고 검토해 야 함.

O 기무사 (김동毛 중사)

- 군함정 이용 화물운송은 월 2회 있으나, 거의 군수품

실어오는데 급급한 실정임,

- 민간의 물품을 실어올 경우, 민간인 노조들의 반대가
심함. 군부대 때문에 장사망친다고 민원이 심함.

- 백 령도에서 군이 무장하고 있는 만큼 이 지 역은 상당히
장되어 있음.

또 북한이 경수로 관련 시간을 끌면서 1995년은 적화
하는 해라고 공언한 사실이 있어 경계근무를 철저히
서고 따라서 안보의식도 강화되어 있음.

- 안기부가 백 령도를 육지 중고등학생들의 안보교육장화
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앞.

- 여기서도 가장 큰 주毛들의 숙원은 난시청 문제 임,
MBC, KSS2를 볼 수 械고, KBS1도 많이 혼들리는 편임.

사진헌상소 특히 25분칼라 현상기 설치가 뷸허퇴고 있는
데, 가장 큰 민원 사항 .

항운노조의 쵱포가 심해 건축자재 비 가 너무 비싸며, 본이

있어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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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O 기 간 : 11. 1(수)-4(토) (3박 4일)

O 주요일정 및 방문지역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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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석자 : 총 20명

- 유관부처: 김용재, 이재호, 윤헌중(이상 통일원), 정재호

(국방부), 박동석(문화체육부), 권철환(건설

교통부), 오영준, 전재인(이상 환경부), 조 정웅

(산림청), 신상환(법제처), 남치우(경기도),

박동훈, 최상집, 이봉희(이상 강원도)

- 관련기관 : 제성호(맨족통일연구원), 최재일, 셜경희(한국관

광공사), 염돈민, 장재호(감원개발연구원)

- 전 문 가 : 깁재한(청주대)
니

驗

2. 관계기관 브리평 요지

가. 京畿道 북부출장소

O 지역특성

- 민통선 북방지역에 2군 7면을 갖고 있는 안보으충지역
* 군사분계선 : 70km

- 토지이용 규제 중첨지역(수도권 정비, 군사시설 보호, 개발
· 제한, 상수도 보호)

- 서울과 동일생활권으로 수도권기능 분담

t

o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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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상대적으로 닉'후된 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

- . . 추진빙-v

T 키·종 
1규제려구1L 걔선건의 지<추진

恭 국토건실종함계획에 부합되는 계획 수렵으로 중兮계획고]-

조 화-1지

卷 지역주빈 의건수렴 · 반영

. -. 추진싱쵱-

7 북부지억 종합개1짠 추진기획단 구성 · 운엉('95.8.14)

卷 민북지역 정칙-촌 조성 추진게획 수립()il-W주 
- 

)

卷 지-종 규제1%5]L 발췌를 위한 테스크포오스 상힁-실 운엉

. - 향후 추진게획

A) 북부지역 게管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12.6)

恭 21세기위원회와 중앙부처에 대하여 개발저해요인 개선

건의

卽 민북지역 정착근 조성을 위한 국방부 협의

나. (C$i道

o 접경지역 일반현촹

. - 군사분계선 : 145km

- 집겅지역(민통선 이북지역이 포합된 군) : 철원 · 촤천 · 양

구 · 인제 · 고 성군(5개군)
- 면적은 도전체의 28%이나, 인구는 11.8% 점유
- 임야가 86%에 이르는 산악지헝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도전체적으로는 17.5%이나 접경지역

에서는 62X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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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경지역 개발현황

- 통일에 대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를 장원

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여 강윈도 실정에 맞는 개발전략 마

련

- 연구방향

1) 남북교류 · 협력의 전초기지로 육성

恭 특수목적 관광 · 견학(통일 · 생태 · 안보) 지대로 개발

방향 제시

卷 보존과 개발의 합리적인 조 화 견지

- 진행상황 : 5개군에 대한 현황 파악후 제도상 문제점 및

개별여건 분석중

O 민통 북방지역 개발

- 목표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으로 접근, 지역균형개발 통한 주민불편 해소

- 방향 :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전국민의 통일 · 안보

교육장화

- 내용 : 환경개 , 생산기반시설 설치, 문화 · 복지시설 설치

- 추진상황 : 133억('90-'94), 100억('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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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戰績(민통선> 판광지개딸

목적 : 남북통일 대비 관광見류 거점지見, 국민 안보의셕

고 취

- 사업기간 :
'

90-.-200102개넌)

- 대상지역 : 5개군 8개지구

김화 . 펀치볼 . 평화의 댐 . 향로봉 · 직연폭포 ·

화진포 . 두타연 . 긴봉사

- 추진싣적 : 5개지구 96억원

. 두타띤 . 향로봉 . 4봉사는 
'

96녠부터 추진

O 접경지억 도로 밍- 확충 
'

. 접경지역 접근도로망 
- 

충으로 주민 및 방문저 교통펀의

제공

. .

. 총 104개 로선 674krn

. 국도 5개$.선 70km (비포장율: 田%)

. 지방도 3개노선 56.6kID (비포장율: 22.4%)

. 군V 11개노선 226km (비포장合: 86,5%>

. 농어촌도로 35개노신 321km (비포장윱: 58%)

- 투자게획 : 5,983억윈

- . . 투자실적C95까지) : 3,210억원

G 군부대 그·번마·올 ·환경정비

- . . OS.-.



-

'

92-'96, 6개군 41개 마을, 63억원

다. 華)11郡

O 일반현황
團

- 면적 909k{l}z중 93%가 임야 · 호수
- 인구는 26,322명(60년대 : 55,000여명)

t 최근 10년간 년평균 2.2%씩 감소
- 산업은 1차 43%, 2차 3%, 3차 54%임.

o 입지여건

- 전 면적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려한 자연자원의 보고

백암산, 적근산, 화악산, 용화산(이상 산)

파로호, 춘毛호, 평화의 댐(이상 호수)

O 민통선 북방지역 현황

- 5번국도 북방, 평화의 댐 전방
- 입주 : 장병가족 田세대 196명

- 출입영농 : 2마을 8세대(산양1리, 마현리)
- 도로현황

국도 1노선 9.7km(포장완료) 
.

군도 3노선 17.Ikm(포장 ICkm)

기타도로 6노선 19Skm(포장 lO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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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楊1::1郡

O 일반헌힁-

- 면적 619kmt중 농경지 Il%, 임야 7:-3%

- 인구- 24
,
63띵

熹 최근 10년간 언평a- 2% 감소

O 지역 성

. - 5개 읍면중 3개면이 민북지억에 접하고 있고, 亥安面은

진국 유월의 민통선 북방면임.

. - 호수로 둘러싸인 산악지역 : 소잉·호, 파로호와 대암산 등

고 산지대

- 금강산 관문 : 骨강산 장안사까지 52km, 민통신에서 휴전

선까지 국도 31호신 11.6km

. - . 자연이 잘 보전된 지역 : 대임·샨 용늪 등

- 각종 규제가 많은 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자연생테계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O 민통신 북방지역 현힁-

. - 3면 9개리 : 동면 월운, 팔랑1리, 방산면 송현2리, 해안면

전지역

- 인구 : 473가구 1,7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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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영농: 3개마을 143농가(동면, 방산면)

- 면적 : 四,637ha

- 도로

국도 1노선 11.6km (미포장)

지방도 1노선 28.4km (포장완료) 
·

기타 도로 2노선 12.5km (미포장)

마. 인제군(흐歸郡)

O 일반현황

면적은 1,84%m·로 전국최대이며, 임야가 91%, 농경지가

5% 차지

- 인구는 35,317명으로 농가비율이 32%에 불과

O 지역 성

- . 고냉지대

- 관광자원 다수 소유

셜악산국립공원, 소양호

-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 침체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제한 :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 군사

통제지역 다수, 국도 . 지방도 등 교 통망 미비

O 민통선 북방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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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마을 : 서화 1.2리 301세대 1
,
014명095ha)

- 북방마을 : 심적리, 가전리 103km'

출입영농 : 서화먼 거주 25농가 50ha

바. 高城郡

o 일반헌촹

. 면적은 624}(rn로로 농경지가 R%, 임야가 78%임,

- 인구는 39,465멍으로 실향민이 35% 차지

농촌 29%, 어촌 17%, 기타 4%임.

o 접경지역 특성

- 국도 7호선과 동해북부선이 통과하던 지점

- 셜악산과 금강산의 연접지역

豪 관굉-특구 지정('94.8) : 토성변 6개리 42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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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담회 결과

가.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계자 및 지역주 끽과의 간담회

0 홍성원(북부출장소장)

- 상공회의소가 한수 이남에는 12개이나, 한수 이북에는 1개

뿐임.

- 한수이북의 교육기관으로는 고양시에 항공대학, 포천에 대

진대학, 그 리고 의정부에 전문대학 2개 소재

- 수도권정비계획에 맞는 한수이북 개발계획을 어떻게 기획

할지를 고 먼중에 있음.

o 김재한(청주대 교수)

- 이지 역 관련 문제는 이지역 사람들이 제일 우선로1어야 함.

- 인구유발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한수이남처럼 될 우려가 있

으므로
, 인구유발을 피하는 방볍을 고 안할 필요가 있음.

O 훙성원(북부출장소장)

- 북부접겪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음.
團

고

- 도지사 선거공약을 가시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며, 그 일

환으로 민북지역 정착마을(60호 . 단위)을 조성하기 위해 국

방부와 협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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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억 관런사항은 해당 시 · 군에 밑3야지 중%부처에서

획일적으로 하먼 안됨.

o 김재한(청주대 교수>

-

.

- 

국가에서 민북지역의 경작권을 임의로 주는 것은 위헌이

며, 따라서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O 홍성원(북부출장소장)

- 경기도는 북부지역 개할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머, 이

지역 및 연접지역은 국旦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

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됨.

O 채기창(겅기도의회 의원)

· -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들은 휴전된지 40년이 되었는데도 직-

전개념이 전혀 번하지 않고 있다고 느 낌. 농지가운데 설치

한 철조망이 아직도 필요한지 의문시하고 있음, 농사에 지

장이 큼.

- 민 · 관 · 군 협조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군 작전

개념에 의헤 주민들은 무력감 느 끼고 있음.

특히 지휘관에 따라 작전개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체게화

되어 있지도 않음. 좀 바뀌어야 할 깃 같음.

o 정재호(국방부)

- 그 문제는 남북간에 전 을 치루었고, DMZ지텨 총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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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젼이 있었으며, 무장공비 침투도 있었기 때문임.

- 고도의 과학적인 전략 · 전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 그 런 쪽으로 나아가고 었음.

- 동 · 서독 경계선의 경우 서독쪽에는 철조망이 飯었는데,

이는 자신감의 결과로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편이 못

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는 해당 작전부대장이 판단토록 되

어 있음.

o 채기창(겪기도의회 의원)

- 관할 부대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은젓 같음. 작전개념과는

별개로 재량적으로 운용하니 주민들이 불신임하는 것임.

-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

야 하나, 기준엾이 어떤 사례는 허용하고, 어떤 사례는 불

허하니 반감을 가지고 불만이 누적되는 것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O 길재한(청주대 교수)

- 작전개념에 있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군

부대 입장에서는 작전노출이 되는 것임.

-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되는

것은 문제입.

-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고, 그래서 주민들의 사기가 앙양

되면, 骨의 사기에도 도 육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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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채기창(정기도의회 의원)

- 행정규제 범위를 군부대에서 정하지 말고, 미리 규제기준

을 설정해 두면 예측하면서 일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

o 정재호(국방부)

-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머 우선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 치가 펄요함.

O 이상원(잉7주군의회 의원)

- 건물을 짓兎다고 兎을떼 사계를 파는다는 인식만 할 짓이

아니라 은폐 · 엄폐물이 뒬 수 있다는 개념을 가저야 할 것

임.

- 경원신 전철계획이 있는 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앞

당길 수 있었으면 좋凍음. 아울러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도로가 너무 미비함.

- 앞으로의 전 은 6.25와 같은 전면전 형태의 전쟁은 아닐

젓이라고 봄. 전국w토가 전 지역화 될 수 있는데 왜 졍기

북부지역만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 似음.

O 정재호(국방부)

- 전방배치 군부대를 1뻬서 후방에 기동성 있는 부대로 만들

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주1-.
' ;

. 6런 상테로 갈 때까지는 전방에 배치하는 수 리.에 없음.

군사적 규제가 해제되는 것이 당언하나, 예산이 소요되므

로 시간이 결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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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태승(파주군의회 의원)

- 남북간 통로지역으로서 통일로가 나있는 민통선 북방 통일

촌에 살고 있음.

- 판문점, 도라전망대가 있는데, 항상 느 끼는 것은 임진강 너

머 민북지역, 농로, 하毛, 농토....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 있

는 것이 없음.

외국인이 오면 戰爭地域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방치되억

있음.

-

. 사람이 살고, 군인이 살고 있는데도, 사람이 사는 주변만

개발하고 그 밖은 지역은 방치되어 볼썽 사나움.

간선도로나 하천개수, 교 량견섣이 필요하고, 통일로변이나

땅골 주변은 경지정리나 농로정비가 펼요함.

- 경직된 상태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북에서도 볼 수 있

도록 가시적인 소도시라도 만들어 우리들의 잘사는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t

- 농사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민통선 이북으로 드 나드는데,

현지 사단장이 작전지역을 너무 넓게 잡고, 소극적으로 작

전지역을 과잉보호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

고 있음.

- 통일로가 비무장지대 근처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도로주변

을 시각적으로 볼 
' 

수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장단지역

에 거주하길 고대하고 있는 실향민들의 농토강 
' 

군부대나

미군의 
' 

사격장으루 점유당하고 있는데1·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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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동윤(장탄지주회)

- 法 앞에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3넌전에 농사가 가능

兎던 곳이 신임 사단장이 취임하면서 농사지을 수 없다고

함. - 貢性 없이 운용한 결과 군과 민간인간에 不信感이

증푹되고 있음. 이것이 해걸되어야 함.

- 농빈들이 살 수 있도록 도로를 포장해 주기 비-람.

오후 5시가 되면 민통선 Al으로 나가야 되고, 교량이 晋어

진 곳은 돌아가야 하니 싣제로 농사비가 다른 지역보다 2

배나 뒬.

o 진남선(경기도의회 의원)

- 지벵·화시대 주민생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부대의 배러

가 필요함.

- 1974년 뱍정희 전대통령이 파주지역에 통일로 4차선을 놓

으면서 구파曾에서 자유로까지 대전차장 물(이곳에서는
'

괴물'이라고 부른다)을 설치兎는e]1, 이것 떼문에 이를 통

과할 때마다 藥縮感과 不安感合 느 낌,

꼭 필요하머, 존제해야 하는지 궁骨힘·. 주먼생촬에 정서적

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길 희망함.

O 김효열(경기북부 상공최의소)

- 경기북부지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공장 신

· 증설시 면적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임.

기업운엉에 제한이 되고 있는 공장 신 · 증설 면적규제를

卷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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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위 공업단지외- 공업용지 조성이 필요하고, 아울러 경

기북부에 종합대학을 유치하면 수도권 인구억제도 가능할

것임. .

O 고양시 도시국장

- 과거 통일촌, 대성동마을 개발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자연

환경 보존필효 측면과 국토이용 관리측면에서 낭비요소가

있였고, 국방차원의 문제요소도 있였음.

- 따라서 앞으로는 전술적인 문제와 환경보호의 측면, 그리

고 국토이용 · 개발측면을 조정한 마스타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할 펄요가 있음.

I

- 국가적 · 총체적으로 전술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토

를 효율적으로 이용 · 관리할 필요도 있음.

o 민태승(파주군의회 의원)

- 먼통선 이북지역에 안보관광지가 있으나, 관광객 출입과

관련, 제3땅굴은 국방부가, 판문점은 유엔군(미군)이 각각

별도로 통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 지역에 오고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츨입절차가 복

잡해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

-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처럼 임진강에도 출입국관리소를

셜치하여 당일 접수 · 안내할 수 있는 제도를 둘 펼요가

있음.

국민이 이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륵 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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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화할 펄요가 있음.

O 채기창(경기도의회 의원)

- 남방한계선 바로 밖에 동 · 서 4굉-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전술측띤에서도 f}]-람직함.

- 통일에 대비한 기지로서 공장을 유치해야 하兎으나, 경기

북부지익 발전은 동서도로 개통시 질로 가능해질 것임.

o 정재호(국방부)

- 대전차 장에물에 대한 인서에 놀라움을 근치 못兎읍, 독일

은 다른 형태로 전국토에 그 린 시셜이 다 되어 있었음. 오

히러 여기보다 더 철저하게 군시서인 방어계획과 연결시커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해 놓았음.

- 우리나라는 6.25떼 크에 당한 특법한 겅험이 있었기에

더욱 의식하여 준비한 것임. 자유로애도 그런 시설은 되어

있음. 불론 국가의 전체적인 자신감이 부족한 것을 부인할

수는 鼓음.

나. 강원도

1) 道廳 관계자와 간담회

O 부지사

- 장윈도는 145km에 걸쳐 휴진선이 있어 남북으로 갈려 있

는 분단의 도이미 안보침단의 도이이, 펑촤통월.의 보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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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역으로 규제하고 있다1,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서 보존은

잘되어 있지만, 방치된 상태임.

- 통일시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변경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

심부로, 동북아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임.
圍

- 통일원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큰 기대를 걸고 있음. 그래서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도 세우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첩문제도

건의할 예정임. 이 계획에 남북교통망 복원, 평화시문제도

有영되길 희망함.

- 아침에 도지사와 논의했는데, 강원도 부분을 잘 반영해주

길 바라며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남북관계에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아직까지도 개발

의 청사진만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설득력

이 似음.

- 환경부의 생태계보호지역 지정 추진으로 많은 반발을 가

져오고 있고, 뭔가 1-2개 정도라도 금강산 가는 길이나

도로신설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

도록 정부차원의 사업이 가시적으로 있어야 될 것임.

- 가시적인 것을 몇개 추진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

음. 남북관계가 화해무드 조성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통일로 가는 것임. 
-

된

- 통일 전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젓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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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깅·산을 위요한 개발임.

급강산 공동개발이 우선적으로 이平어진다고 볼 때 최소

한 근강산 가는毛(철도, 도로>의 남쪽구간이라도 1반리 복

원되어야 함. 동해안쪽V 미f-찬가지입. 앙양에서 고성까지

는 수북지역이므로 금장산 가는 딛을 착수하먼 큰 의미가

있음,

- 平+Ll'dj 문제와 관런, 유일하게 평야%l]서 남북이 언결핀

지점이 철원평야임. 큔 저수지는 북한이 확보하고 있으머,

대량 전차부대가 통과할 수 있는 곳도 이丑임.

- 

북한의 함경도쪽 산엄부문도 고려해야 함.

금깅-산지역이 가장 중요하며, /W태게 보고의 중십지임.

O 신상환(%제처)

- 중앙정부는 개발 · 보진 · 국방 동을 전체적으로 고러해야

함. 개발을 할 경우 국방이나 환경보전을 모두 살리면서

할 수 있다는 셜득력을 갖骨 필요가 있음.

- 법이 추진될려면 그런 종합적인 조 정이 미리되어 대비해

야 骨. 법은 그러한 부처별 · 분야별 충돌의 접점을 찾는

것이고, 정책의지를 담는 그릇임.

O 부지사

- 특별범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과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음. 아울러 차제에 비무장지대와 완충지역(Buffer

Zone)까지 포함하는 일정구역을 교통정리할 때가 왔음.

- 그 곳에 사람이 실교L 있고, 이용하고 있고, 그 러므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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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루어질 펄요가 있음.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관련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손댈 수 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景음. 정부

주도하 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루어져 왔음.
된

- 도로개설도 군에서 해주兎음.

금강전망대(7170P)는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되

고 있음.

2) 건의사항

o 남북연계 교통망 복원계획의 조기추진

- 동서간 고속도로(인천-고성), 동해북부선(강릉-고성) 철

도부설 조기추진, 중앙고속도로 춘천 종점에서 화쳔 경유

철원까지 연장 
'

- 이들 교통망 복원계획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

간망 확충계획, 기타 관련 분야별 중앙계획에 반영

o 평화시 후보지 철원 지정

- 철원은 한반도 중심부(X측의 교 차지점)에 위치, 국도 5개

노 선과 철도 2개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1

시간대 거리

- 또 한 세계적인 관광지인 금강산과 인접해 였고, 내륙중심

에 위치 평화시 건설효과가 한반도 전체에 확산,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에 기여

- 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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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

- 

시-시설보호구익 축소 및 규제완촤

- 실태 : 도로 등의 공공시설 건설행위와 개인의 사유재산

권 헹사 제익c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제로 민

원발생

- 과다한 규제에 따른 지3개발 낙후로 지억주민 이탈힌싱-

심화 및 접경지역 공동화 우려

- 긴의 : 군사시설보호구억의 획일적 지양 대신 지익어건을

고려한 합리적 축소 조정

o 가칭 
r 접경지익지원특벌법. 제정 조기추진

- . . 필요성 : 1 %t-토의 y형개1알핌- 통일기반 조성 차원에서

접경지억 지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린

恭 방치퇸 접경지억 이용촉진으로 지억주민 정

주의식 고 취

. - 건의 : T 집부차윈의 종합적인 접경지역 이용계획 수립

卷 사-7재산권 침헤 및 손실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제도화, 卽 접겅지역관광 등 산업개발, 개선

에 대한 행 · 제정 지원데책 강구

O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최소화

. - 문제점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기존의 토지이용 및 개1짠

에 대한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임.

- 보호지역 지정시 지역주빈 의사를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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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경지역개발 조기추진 및 지원확대

- 실정 : 지역의 개발욕구와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통일

에 대비한 각종 계획발표에 반해 후속조치가 미약

하고 가시적 조 치가 飯음. .

- 건의 : m 단절된 교 통망의 남측구간(국도: 5,31,7번, 철도:

京元線, 金剛山線, 東海4h部線)의 조기복구, 2 민

통선 북방지역에서의 통일체험 관광, 문화 예술행

사 유치 촉진, 卷 접경지역에 대한 구체적언 계획

수립시 정부 및 해당 시 · 도가 공동 조사 · 연구

2) 화천군청 관계자와 간담회

0 군 수

- 남부지역에 있는 포사격장이 집단민원으로 저지됨에 따라

이곳 포사격장의 포사격 훈련이 더욱 심해兎음.

- 금년 이 지역에 수해가 많았는데, 화천댐이 처음으로 배

수兎으며, 「
평화의 댐4이 처음으로 홍수조절 기능을 했음.

이 댐의 수위조절 기능으로 수도권이 큰 혜택을 본 것임.

- 비목 발생지라해서 r 비목공원,이라고 조그 맣게 만들어 놓

고 있는데, 평화의 댐은 쉬어갈 곳 하나 없는 형편임.

- 군의 개발방향으로 안보관광권, 자연환경권, 유적지보존

권, 문화권의 4개 차원서 접근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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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재한(청주대)

- 

서독의 경우 초기단게에서 국가가 접겅지익에 판심을 기

울이게 된 것은 지)굉-의최 의원이나, 지빙· 주민들쪽에서

계속 문제제기 하었기 떼문입. 그래서 모든 불만사항을

려적 · 제도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임.

- 우리니-라는 독일보다 힝·상 20넌정도 늦는데, 현재가 독일

의 70넌대 상황과 비슷힐-. 그 린걸로 볼 떼 집경지억 힌지

에서 띵은 얘기를 하어 목소리 높이고 졸르는 것이 等음.

- 관唱되는 사람, 관린되는 시 · 군이 연계할 펄요도 있음.

시 · 도 · 군이 중잉-부처 게 에 참어하여야 함. 의건교촨
·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젓도 집-헹되지

않음.

- 못사는 지역 돌볼 시점이고, 남북관계 겁낼 시기도 지

음.

- 愼가지만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문제를 터트려 해결하는데 급급하는 것보다 나음.

2) 건의4사항

o 북부고속도로(구리-포천-화천) 건설

- 필요성 ; 강원 동북부의 균형개曾,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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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1 194km(4차선), 卷 사업비: 15,468억원,

卷 시행방법: 민자유치(대우)

- 2000년 이전 조기시행

O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團

- 필요성 :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교통망 역할, 철원평야 평

화시 개발 등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 사업개요 : 1 춘毛-화毛-철원, 倦 연장: 50km(4차선)

- 건의사항 : 중앙고속도로 완공목표인 2000년까지 동시 완

공 시행

o 급강산 진입도로 확 · 포장

- 묄요성 : 금강산과 연결되는 주도로로 활용

- 사업개요 : 1 구간 : 상서면 산양리(5번 국도)-주파령-철

원군 원북면(43번 국도), 칠성전망대(남방한계

선)

- 건의사항 : 칠성전망대 개방으로 관광객 유치

O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 현황 : 보호구역이 82% 차지

- 건의사항 : m 행정청 위탁관리구역(집단 거주지역) 확대

卷 신축者물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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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포사격장 민원해결

- 현황 : 사격장 9개소 5,000어펑, 탄착지접 1개소 2
,
100어펑

. - 3의사항 : 1 민원다발 포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4개

소), 卷 민북지역 입주 희망자의 이주 및 출입

영농 조 치

o 평화의 댐 안보관 주번 개발규제 완화

- 쾰요성 : 평화의 댐을 찾는 빙-문객에게.휴식공간 공

- 문제점 : 관할 군부대의 위락시셜 설치 불가 입장으로 휴

식공간 전무

- 건의사항 : ce 동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헤제 또는 완촤,

卷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사항 완화, 卽 댐 주

변 절개지 복구를 위한 국가에산 지윈

0 주둔병력 지방교부세 산정

3) 양구군칭 관계자와 간담최

o 임경셥(군수)

- 국가안보의 전위적인 위치에 있는데, 너무 오지이기 떼문 
'

에 도로 등 교 통이 제약을 반고 있음.

- 지역내 산업으로는 1차 산업이 50%, 3차 산업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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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로 2차 산업은 소규모 공장 외에는 거의 없는 편임.
p

- 소양호, 파로호 상류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육지의 섬인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해 큰 제약을 받고 있음. 한

편, 2개사단이 주둔, 군부대 장병들의 움직임이 지역경제

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
w

- 정부가 한다고 발표해 놓고 그만둔 것이나 시작하다가 그

만둔 사업을 계속해주길 바람.

- 육로로 금강산에 들어가는 길은 양구밖에 없음.

현재 두타연으로 연결되는 군사도로로가 나 있는데, 포장

되어야 함. 도로파손에 따른 보수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임.

-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統-意志를 보

이는 것임. 정부가 관심있다는 통일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임.

- 민통선 이북지역은 주민도 들어갈 수 없음. 그련데 또 무

슨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임. 헌재 출입관광밖에 안되는데, 가서 숙박할 수 있을 정

도로 이용해야 함.

2) 헌안 및 건의사항 
'

O 을지전망대 진입도로 포장

- 필요성 : 제4땅굴과 함께 펀치볼지구 접경지역 관광의 핵 .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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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연장 4.5km, 사업비 30억원

豪 을지전망대 현힁- : 군사분계선 남측 Ikm 지점에 위치,

전경런 지윈으로 건림

- · 건의 : 포장사업비 지원 요4

o 집경지역 관광지 개省·

< 직언폭포 지구 >

- 사업게요

· 위 치 : 잉1구군 방산먼 장평리(水入)Il)
· 사업내용 : 공공시셜, 휴잉<시셜, 이용펀의시셜
· 사업기간 :

'

92-2001

· 사 업 비 : 16억원

- 추진상쵱- :
'

95넌까지 부지조성, 기반시셜, 주차장, 조경완

료
,

'

96년 이후 펀익시셜 등 공공시셜 완료

- 문제점 :
'

92넌 교통부의 f
안보판광개管 기본계획,에 사업

이 추진되었으니-, 
'

95년 정부지원 중단

- 건 의 : 군비로 개발중이나, 재원부족으로 사업마무리 못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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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볼 지구 >

- 개발여건 : 제4땅굴, 을지전망대, 가칠봉전망대, 전적비,

대암산 용높 연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안보교육관, 전시장, 공공시설, 휴게시설, 주

차장
· 사업기간 :

'

92-2001

. 사 업 비 : %억원(기平자 : 113억원, 
'

96이후 : 26억원)

- 추진상황 :
'

95년까지 부지조성, 안보교육관, 주차장, 기념

비광장 등 조성, 
'

96계획은 교육콴, 전시시설

등 공공사업 완료

- 문제점 :
'

92 교통부의 계획에 의해 추진하였으나, 
'

95년

정부지원 중단

- 건 의 : 군비로 개발중이나 재원부족으로 사업중단

< 頭陀淵 지구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적기념비, 공원, 휴게소, 주차장, 관리소
· 사업기간 :

'

92-20001

· 사 업 비 : 3억원

- 추진상황 : 관할 군부대와 협의중

- 문제점 : 자연자원이 우수해 개발가치가 매우 높으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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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와 협의지연으로 미추진

- 건 의 : 정부지원 요밍-

G 접경지역 상수도 설치

필요성 : 군부대 집중으且 상수兄시설 시급, 상수正 설치

에 의한 주민정주의식 고 취

- 사업가]요
. 대상지역 : 잉·구군 동먼 일원

. 급수인구 : 6,000여명

. 소2사%hI : 42억원(w95: 4쳔반원(군비), 
'

96: %l.천만

원(국비), 
5

97이후: 34% 7천만원(a(비>

.

·

95넌까지 추진상황 : 타딩.성 조사, 사업게획 용역

O 금강산 진입도로 확 · 포장

필요성 : m 중북부 7일의 급강산 진 도로且 서 통일대

비 확 . 포장공사 긴요, 卷 통일엄원 국민의지 실

헌과 정부의 통일의지 가시화

- 사업개요
. 구 d < od, 동먼 칭운리 - 휴전신까지(g-도 31호선>

11.6km

. 사업비 : 60억원

m 건 의 : 통일대비 민통신북방 국도포장사업 시宅 요밍-

o 관광도로 확 · 포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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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미포장구간인 방산 송현2리(고방산)-두타연-

사태리간 Skm 포장
- 사업비 : 44억원
- 건 의 ; 통일관광 발트의 일환으로 사업시행 요망

o 돌산령 터널개설
團

- 꾈요성 : 돌산령 도로(해발 1
,
050m)가 급경사, 급커브로

사고다발, 겨울철 교 통두절로 민북지역인 해안

면 주먼 생활불편 초래

- 사업개요 ·

. 위 치 : 양구군 동면 팔랑리 - 해안면 만대리간
· 노 션명 : 元通 - 林擴(지방도 453호선

· 규 모 : 1.2km(접속도 1.Skm)

. 소요사업비 : 220억원

o 파로호 상류 유휴지 개발사업

- 필요성 : 년중 담수일수가 3-4일에 불과한 유휴지에 농작

물 재배가 날로 늘어나 농약 및 가축분뇨, 비료

등의 다량사용으로 수도권 상수원오염 증대 문

제가 있으므로, 규모었는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

- 사업개요
. 위 치 : 양구읍 하리(직할하毛 양구서천)
· 규 모 : 80만mg

. 사업내용 : 대단위 농업단지 및 관광위락단지 조성 .

· 사업비 : 5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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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싱-힁-
.

s

94. 2까지 : 타딩-성 검토 및 기본실계 용역에 4천 4백

만원 투자

. 관린기관인 한깅-수력1팬전처외- 12회 협의추진

. - 문제점 : 한장수력曾전처외-의 협의부진으로 사업추진 정

체

O 선사유물전시관 건립

- 괸요성 : 파로호 퇴수시 1敍-견된 신사유적지의 구석기 유

물(3,626점), 지석묘군의 힌지 보관 · 진시로 관광

지名화

- 사업개요
. 위 치 : 양구읍 하리 피-로호 칩수지내
. 규 모 : 전시관 1동, 지석묘 15기 이전
. 소요사업비 : 32억원(기平자: 4억원, 

'

95: 4.억원, 
'

96계획:

24억원)

豪 국비 : 14억원, 도 비 : 7억윈, 군비 : 11억원

- 추진상촹
.

'

94까지 : 부지조성, 지석 이전

.

1

95추진 : 유물전시관 실시실계 숭인

- 문제점 및 건의 : 국비지원계획의 축소로 전시관 d립 지

연, 국비 10억원 요청

o 접경지역 농업기반조성 사업지원

- 9d-



豪 경기도 남부지역의 인구분담비을은 계속 중가하나 북부지역의 경우는 계속

하탁하고 있음 : 27.9%('85) -k 25.0%('90) - 23,9%('93)

o 경기도 북부지역올 
「서울연접지역,, 「남북접경지역,, 

「중간지역,으로 구분하여

뷸 때,

- 

경기도 -Y.지 역 인61-의 卽.7%가 서끌인집지역에, 37.1%;.> 남%·접경지역에,

3rn2%t3 중긴'지억인 가평군에 보포시이 앴음m

석 ff% 경기도 북부지역내에서의 인구분포(1993}
(단위 : 천인, %)

o 경기도 북부지역의 인구볼 시·군변로 그 추이률 샅펴보면,

- 서울연접지역인 고 양시, 의정부시, 구리시에서의 입구가 급격히 중가하고 %1음

· 이晋 인구급중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서울과의 통근·통

학이 팔발함

- 낱북접겸지역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이

돌 시·군의 낙후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군사적 이유로 각종 규제때문에 시민

생활의 장편이 있음을 시사함

- 중간지역인 가평군에서도 있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에 포함

되어 21어 생삽할동의 제약 등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졍기도 북부지역 런체로 볼때는 중가하는 인구의 모두가 서울연접지

역에서 인구중가 때문입

o 이싱-, 수도권과 경기도내에서의 인구추이와 분포블 요약하면,

- 첫째,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주로 서울 반경 30k[[1권인 피.밉한]제권역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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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특벌조치법에 의해 토지복구가 
'

91,12.31로 마

갑되玆으나,

· 양구군 해안면의 졍-F 소유자 복구토지가 58%, 국유화

토지가 29%로, 그 밖의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12.7%에

이름

- 문제점 : 특별조치법 시행이전 7지주 토지에 건축한 재

래의 가옥에 데해 미복구 旦지의 경우 사용동의

자 부제로, 3 f유촤 토지의 징우 10넌내 매긱·처분

불가로 개 · 보수에 의한 쾌적한 주거셍활 곤란

- 건의 : 지역툭수성을 감안 노 후가옥을 증 · 개축할 수 있

도록 국유화 토지의 매키- 또는 임대, 소유자 미복

구 토지내의 가옥을 증 · 개축할 수 있도록 집경지

역지원범 제정시 명문화 요망

O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

- 펼요성 :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

- 사업개요
· 내용 : 주거촨경 선, 상 · 하수도 정비
· 대상지구 : 맨북지역 3개읍면 9개리와 집근로 주번
· 사업기간 :

'

96-2000까지 단게별 추진

- 문제점 :
'

1년부터 정부의 민북마을 지원사업 중단

·- 건 의 : 정부차웡의 법제정시 반영

- . . %'-



4) 인제군청 관계자와 간담회

O 부군수 
'

- 자연생택보호지역 지정시 산나물 채취나 가축방목이 허용

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

또 집 개축시 공원볍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

는 곳은 제외해 주기 바람.

-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라

도 주변에 군부대가 있으면 협의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

규제완화가 사실상 못미치고 있음.

- 이외-, 관련하여 토개공에서도 개발전에 군부대와 협의 마

치고 합의되어야 사업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하는 상황임.

- 서화면 가전리 마을에 개간하여 농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관할 군부대에 신청했으나, 불가통보가 왔음.

출입영농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 이곳은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잘 보호되어 있는데,

다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의아해 함.

o 김재한(청주대)

- 이 지역은 군이 있음으로써 지역경제가 존속한다고 했는

데, 군부대가 딴 곳으로 떠났을 때 그 래서 이 지역경제가

공동화되었을 때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해야함. 상황변

화에 대비하여 보충해 나가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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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설적으로 말하먼, 외부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꼿이

l 1 然<F.態W%4保護냄域임, 대학의 A%물학과 같은 학과의 딥-

사코스가 됨, 다른 사림-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곳

이 된다는 측먼이 있읍,

2) 건의사향

O 지·연AW테계보호지역 지정게히 취소

- 각종 고(-제지역 현촹

· 국토이용관리볍상 지-연횐·경且전, 농림지역 등이 진먼적

의 63% 차지
· 설악산 국립공원보호구익 692km' (건교부>
· 소양호주번 자언촨경보존지억 97kIll' (긴교부)
· 대임-산 등 자연생61]게녈호31-역 4.okmz (촨겅부)
· 군종합전술훈련장 시설구역 Akm' (국방부>

- 문제접
·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굉-개발등 관굉·산업 유밍·지역이자

산지자원울 이용한 부업소득이 큰 몫을 차지하는 지역

임에도 지역개曾의 입지적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干)L제
· 기존 규제지역에대한 상대적 완화는 없으면서 세로운

규제지역은 가중되고 있음.

- 건 의
· 

1규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 규제지역 완화

o 국립공원보호구역의 폐지

. - 96-



- 헌실태 : 설악산 국립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내 집단취락

이 형성된 곳은 주거용 견축물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대다수지역이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어 보호적 가치가 상실되

어 공원보호구역의 존치가 불필요한 상태임.

- 문제점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 등 행위제한, 음식점 ·

숙박시설 등 불가로 성수기 관광객 등 수용곤란,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낭비

- 건 의 : 한계 · 용대지구의 3.6kIl(에 대한 공원보호구역 폐

지

O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t

< 용대지구 관광지 조성지역 >

- 사업개요
· 위치 :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22-5번지02선녀탕 입구)
· 면적 : 13만 2000평
· 주요시설 : 콘도, 호텔, 운동오락시셜 등 종합휴양지
· 사업기간 :

'

94 - 2001

· 사 업 비 : 375억원

- 추진상황 :
'

90년 국토이용게획 변경, 
'

93년 환경영향평가

완료, 토지개발공사 및 관할 군부대와 협의중

- 건 의 : 기본계획에 의해 개발가능토록 보호구역 완화,

보존임지 전용후 교환 또는 매각(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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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동계곡 휴양지 개발지억 >

- 사엽개요

. 위 치 : 인제군 북먼 용대리 45번지(인화동)
· 면 적 : 2만 6천평

. 주요시설 : 콘도, 어관, 메접, 식당 등 전문휴양시셜
· 사업기간 :

'

94-'98년

. 사 업 비 : IS9%원(순수 민자유치>

. - 추진상촹 :
'

90넌 국토이용계획 변경, 
'

94넌 환겅엉향평가

완료

- 건 의 : 군사시설 인접지역으로 규제왼·촤, 휴잉]지 진입로

로 사용가능토록 지원(산립청)

< 서화 취락지역 >
- 위 치 : 인제군 서촤면 서화1리 일부지역
- 완화내용 :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의 협의제외 인정

o 민통선 북방지역

< 가전리지구 농지개간 >
- 개발가능면적 : 47만 4쳔m'

- . 추진상墻- : 관할 군부대의 부동의로 보류중
t 관할 군부대 입장 : 군부대 훈唱에정지이자, 진방 가시권

지역으로 작진상 곤란, 지뢰지대
m

< 안보관광권 도로개셜 >

- 구간 : 인제 서화 - · 향로봉 겅유 - 긴봉사
‥- 언장 : 7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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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성군청 관계자와 간담회

o 부군수

- 통일전망대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으나, 재향군인회 운영

의 북한슬라이드 상영을 반드시 보고 가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10분정도 전망대를 보기 위하여 1시간정도 대

가하고 있어 큰 불편이 되고 있음.

- 관광철이 되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국도를 넓히려고 관

할 군부대91- 협의하면, 다른 것을 보완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공사비가 2-3배 더 들게 되고, 그래서 확 · 포장 공

사를 할 수 없는 형편임.

O 통일원

- 군부대와 협의하여 협조되거나 부졀된 사례를 중점 검토
· 작성하여 추출해주면 중앙부처 차원의 검토가 가능할

것임.

2) 건의사항

o 접졍지역 개발의견

- 지역특성 : 국도 7호선의 종착지로 통일의 산교육장, 근강 
'

산과 설악산이 연접하는 지역으로, 산, 계곡,

호수, 바다가 조화된 관광자원의 보고로 개발

잠재력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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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8 토성면 6개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됨.

- 

국도 7호신의 4차신화 : 대데리(간성 부근> - 통일진팅-대

간 28.5km

- 통일전망대앞 감호 부근 만남의 장 /]내[% 건설
- 동해북부선 철도의 복윈

- 통일관광코스(긴봉사 - 화진포 - · 통일전망대) 개발
- 통일공원 건설(고성군 힌내면 명호리 산 28번지)

· 통일전시관 및 종합위락시셜 건실

O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헹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

적용 완화

- 

. 협의지언 및 부동의로 꼭 펄요한 사업시헹 저해
- 군사시셜 인접지역 게발 저해

- 주거지 역 인접의 군사시실(훈린장, 사걱장 등) 이진
·- 해안 개曾가능지역의 침조린- 제거

· - 철근밍- 노 후로 인한 9할상실에 따라 농경지, 임야 등의

원형철조망 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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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성군청 관계자와 간담회

o 부군수

- 통일전망대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으나, 재향군인회 운영

의 북한슬라이드 상영을 반드시 보고 가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10분정도 전망대를 보기 위하여 1시간정도 대

가하고 있어 큰 불편이 되고 있음.

- 관광철이 되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국도를 넓히려고 관

할 군부대오1- 협의하면, 다른 것을 보완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공사비가 2-3배 더 들게 되고, 그래서 확 · 포장 공

사를 할 수 없는 형편임.

O 통일원

- 군부대와 협의하여 협조되거나 부결된 사례를 중점 검토
· 작성하여 추출해주면 중앙부처 차원의 검토가 가능할

젓임.

2) 건의사항

o 접경지역 개발의견

- 지역특성 : 국도 7호선의 종착지로 통일의 산교육장, 금강

산과 설악산이 연접하는 지역으로, 산, 계곡,

호수, 바다가 조화된 관광자윈의 보고로 개발

잠재력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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廉 
'

94. 8 토성먼 6개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됨.

- 

국도 7호선의 4차신화 : 대대리(간성 부근) 
- 통일진밍-대

간 ASkm

- 통일전밍-대앞 짐호 부근 만냠의 장 /]%都市 건셜
- 동해북부선 苟도의 복윈

-. 통일관광코스(건찰사 
- . 화진포 - 통일전망대) 개발

- 통일공원 건설(고성군 현내변 명호리 산 28번지)
. 통일전시관 및 종합위락시설 건설

o 군사시셜보호법 제10조(헹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

적용 완화

- 협의지언 및 부동의로 꼭 필요한 사업시행 저해
- 군사시설 인접지역 개발 저해
- 주거지역 인접의 군사시설(훈런장, 시-A장 등) 이전

- 해안 개발가능지역의 철조망 제거
- 철근망 노 후로 인한 역할싱·실에 따라 농경지, 임야 등의

원헝철조망 점거



4, 참석자워크샵 결과

l 品정웅<Lu林 ) l

O 독일사람들이 
"

책상"에서 
"

舍"으로 돌아가라고 兎는데, 생태

계 조사사업을 하면서도 이번에 처음 현지에 나오게 되어 느

낀 것이 많음.

o 느낀 사항이 있음.

첫째 작전이라는 것이 명문화 될 펼요가 있음.

독일의 비·덴바덴에 黑林地域(64만 ha)이 있는데, 이를 보진하기

위해 과거 히틀러가 나무를 베라고 명령했으나, 현지 군사령관이

보존건의 하여 보존되었다고 함.

o 명문화하여 통일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민통선지역은 미럼목지역인데, 통일조림지역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음.

l 길재한(淸州大) l

o 이 사업은 접경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발상이

라서 참신한 노 낌을 받았음.

o 이 사업을 단시일내에 끝내려하지 말고, 구체적인 법 내용으로

들어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地自體와 협의토록 하여 추후에 문제

가 발생되지 않도륵 하고, 처음부터 단기일내에 끝낼 수 없다는

것읔 인식하고 추진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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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민을 위한 헹정이 효과$]으로 추진되도록 하]1, 중앙-지방간

지.료가 원찰히 교 류되는 커뮤니케이션 관 를 유지할 필요가 있

음.

l 남 7(京畿道) l

o 비무장지대가 싣제로 4km폭이 아님을 알았음, 비무장지대 범위를

어떻게 블건지 정부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昏.

O 경기도는 주번 집졍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셍1산증대, 고 용증대,

서울인구 Z-산유치骨 끌어냄으로써 집경지억 발진을 희밍-하고 었

으 나,

0 깅원도는 순수 관광쪽으로 관굉-지- 1을 활용해 이익 추구를 도모

하고 있어 접근방향이 다릅을 인이兎음.

졍기도는 기업유치로 지41경제 활성촤에, 징원도는 관광자원촤를

통한 관광지 개발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慷음.

l 권철환(建交部) l

o 지방자치딘-체 주맨들의 일상)g촬 하는 것과 관런, 주민과 군

의 이해관계가 대림되다 보 니 군과 갈둥이 善各 젓 같음,

I

.

- 安保가 우선되어야.하되, 통일전망대 접근 등과 관런, 관광
·

.

수입과 A l項되는 것, 주민생활과
.

직결되는 것은 적극적요

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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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O 통일전망대외- 관련하여 전용차 운행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오

두산전망대 같은 테크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o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는 뵤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담당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개

발열기는 대단한데, 우선순위가 가장 문제됨.

- 재정지원이나 이를 지지하는 틀이 없다면 종합계획이 무의

미해짐.

- 계획 자체는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가지

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管 것임.

-

'

接境地域支援法'이 나온다면, 다른 벽지의 島眞 지원범이

필요하다고 나올 젓인데 그것이 문제임.

l 이재호(統-院) l

o 남북관계를 보면, 현재 북한은 정전협정 무실화, 북 · 미 평화

협정 체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 .
.

o 남방한계선부터 민통선지역까지 이용은 우리정부 마음대로이 .

나, 비무장지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飢는. 입장임.

- 

북한이 中監委를 철수시키고, 停戰委를 무력화시킨 상태에

서 정전협정이 파기되면 비무장지대는 없어지고 바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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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충돌이 있을 수 있음,

o 비무장지데 4km를 잠식하는 이용은 북한에게 구실을 주게

됨. 북한이 미국에게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하

게 됨으로써 북한에게 빌미를 주게 됨.

O 미국과 어느정도 공조를 -1지하면서, 비무장지대 폭4.km 처

분을 다루어야 하며, 일단온 대외적으로 미국과 공조관게를

유지해야 함.

O 비무장지대는 전세게적으로 귀중한 자원이며, 사실상 이렇게

오巷 시간 보존된 지익이 似음,

- 헌재 상태에서 통일이 되번 비무장지대나 접겅지역이 남아

날 수 似음. 땅 매입이 맨 민저 일어닐 것임.

- 가능하면 우리 후손들을 위헤 그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

능하면 손 안데는 것이 비-管직함,

O 사전에 관계부처간 의견이 좀 교 촨되고, 자료를 좀 협조兎더

라면 좋았을 것임.

- 환경부 입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떠오르지 않는 한, 손대지

말자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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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오영준(環境部) l

o 보전해야 할 지역은 보전하고, 지역발전 위해 개방할 지역은

개방하여 개발해야 함.

- 지역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국가적입 보상이 필요할 젓임.

l 민(강원개발연구원) l

O 접경지역 개발이든 이용이든 문제를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T 주민생활과 관런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못해 초래된

낙후성은 타지역과 같은 혜택을 기대하는 부분

卷 역사적인 분단의 현장으로서, 안보교육이랄까 이데올로기,

전쟁의 상처와 관련된 부분

卷 남북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부분

a

卽 주민들이 떠나가 지역공동화 현상시 이에 대한 대응이 펄

요한 부분이 있을 것임.

o 강원도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규제 · 관

리했으므로 정부가 타 지역과 같이 책임지고 관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젓임.

o 접경지역 범위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 생각은 좁게 보고
, 郡

廳은 넓게 보고 있으나, 대체로 민통선 이북을 행정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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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10개 군을 접경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0 군주둔에 따른 보상문제는 총체적인 책임을 중앙정부가 지야 
'

함. 중앙이 안보 위해 지방지역을 빌린 헝세이기 떼문임.

- 향후 중앙·-지방간 문제가 될 것임.

- 국익과 공익을 위해 한쪽 지억이 희생을 감수兎으나, 地方

1治時代는 지-자 실이·남으라는 말이므로, 앞으로 과거와

같이 국11익 위해 접겅지역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희생을 징·

요하기는 어러울 젓임,

- 따라서 앞으로는 -교제似는 지억과 똑 같은 조건으로 살아

장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생활활성촤와 보상이 필요할

첫임.

o 민통선 이북지역을 전부 가보는 것으로 管았는데, 가본 곳은

해안먼, 고성군쪽 뿐임.

· - · 주민들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는데는 부족兎음.

o q-익위해 직-은 희/4이 당언시되는 것은 안된다고 A.

소수민 이익과 공익이 다같이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a



1제성호(民族統-硏究院)l

o
'

접경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에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시킬지를 결정해야 함.

- 또 접경지역의 남쪽 범위도 어떻게
.

할건지 결정해야 하는

데, 지리적 범위설정이 상당히 어려움.

o
'

접경지역지원볍'의 목적과 관런,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촉진

등 혜택을 도모하는 법인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존차원의 것인지, 방향을 정해약 함.

- 포괄적으로 이 3개를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1단계 안보

위주, 2단계 보존위주, 3단계 통일 · 개발위주 등으로 험의

내용을 담고 그 다음 집행하는 단계를 정해야 함.

O 비무장지대 안은 군사정전협정 준수와 관련, 우리가 일방적

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접경지역은 남방한계

선 이남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무방할 것임.

o 접경지역지원껼 수립시 적어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하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공청회도 수차 가져야 할 젓임.

- 접경지역 지원으로 통일의 전초기지화 할 생각이라면, 지

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도 주핀 만나는 것이 필요함.

-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여 분탄으료 특히 고통받는 지역을
'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민에게 .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재원

마런과 관련 국민적 이해를 얻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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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정과 관련 관게부처간 릴등도 있을 수 있고, 기죤의

어 러 범률이 있는데도 가장 우선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만큽 법이 제정되고도 실효성을 갖지 묫하먼, 이법에 대한

실망김-도 우려되므로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제가 될 젓 같음,

O 접경지익내 부대주둔에 띠·른 보상문제는 보상제원과 기준이

문제이고, 훈린장 옮기는 젓도 비용이 밀이 들어 쉽지 않음.

1박동 (文體部 文化財管理局) l

o 집경지억에 있음으로 상대적으로 피해의식 갖고 있는데, 과

연 전국가적으로 팠을 때 낙후되어 있는가 오히려 접경지

역은 군대가 있읍으로 인해 사최기반시설은 더 잘되어 있음.

이곳은 긴·선도로가 포장되어 있읍. 접겅지역 아닌 곳중에 개

曾 안된 곳이 수없이 많음. 전국삔의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임.

o a-제되는 법률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수많은 규

제법률, 즉 사유재산권 4제한법률간에 상충 . 중복이 밀이 되
고 있음.

- 제한지역을 일치되게 하여야 함. 각 법률의 규제지역을 일

치되게 하여 모순을 제거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o 주민들各 보존하戚다는 말은 鼓고, 전부 달라는 얘기인데, 대

상지가 보호목적이면, 여러 법暑들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동일화 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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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유재산권 제약시 보상보다는 국세, 지방세 감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인상깊은 현장조사였음.

O 첫째,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촛점이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것이 촛점으로 보임.

O 둘째,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의 지역적인 범위에 대해서 논

란이 있으나, 지역주민이 강하게 그 법의 적용을 받을려 하

고 있으므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함.

- 特別法으로 만들 정도냐가 논란이 되고

- 특별법으로 만들 때면 어떤 形式이어야 되느냐가 문제이고

- 統-院이 만들어야 하는냐가 논란이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찬성임.
,

- 어느 지역으로, 그 人的範圍는 어디까지냐가 또한 논란이

됨.

o 논리외- 현실적인 데이타를 준비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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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觀光公4h) l

O 롱일원서 이런 기최 만들었다는데 대해 통일로 가고 있음을

싣감함.

O 법이 없는 無法이 최선인데, 국토 전체를 보고
, 통일에 대한

비젼을 갖고 접근해야 함.

O 우리가 이니셔티브 <고, 북한을 이끌어 내어야 함,

- ‥ 비무장지대외- 집경지익의 개념에 대해 혼란을 느 兎음,

- 비무장지대가 벨트화 되어 있는데, 4가지 측면 - 안보적

측변, 자언보진적 측먼, 유적보존의 측면, 문화적 측먼이

있음.

O 아쉬운 점은 온천은 내무부 소관이므로 내무부에서 묶을 첫

이고, 댈은 수자원공사가 만드므로 그로 인해 여러가지 자연
· 문촤자원이 수몰될 것이고, L:L開公애서 무슨 발을 하먼

또한 그 쪽에 속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장부처의 분산이 문

제됨.

O 지방의 의건을 듣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공청회를 가짇 필

요가 큽,

0 비무장지대 150마일의 인프라를 셍긱·할 때가 되었읍. 급히

졸속적으로 해서는 안됨.

- 고속전철의 경주통과 문제로 건교부와 문체부가 사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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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것은 남북문제임, 관광측면에서 보존 우선하면

서 보상이나 감면 등 보전 필요

- 한변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함. 세계문제가 될 수 있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음. 아프리카 보존국보다 못

한 나라가 될 수 있음. 관광은 재생산임.

O 좋은 기회였음. 좋은 프로그램임.

비무장지대는 안보하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길로 나아가

야 함.

o 좋은 기회였고,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음.

O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볼 때임.

- 남북간에 긴장이 있는 만큼 접경지역을 이용하려면 안전조

치가 필요함.

- 군사적 지원, 예를 들면 지뢰제거 조 치 같은 것이 필요함.

O 작전과 관련하여 민 · 군관계 좋은 이미지 갖도륵 노 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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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군 본연의 임무룔 저버리지 않는 측면이 ]健도 있음.

- 과거 9사단 사단장의 사례가 있는데, 군에서 청 렴 · 징-직한

군인으로서 군에 필요한 장군이라는 사람은 7민들로부터

인기를 協었고, 후베 군인듣로부터 점수를 잃었던 장군은

주민의 인기를 얻은 바 있음.

o 대민관계 잘 하려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힘. 훈련장을 옮기

려면 대안이 있어야 함.

O 남북관게, 통일판련 업무는 군비통제관실에서 협의 · 조정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런 부처에서는 군비통제관실에서 헙

조하도록 딩·부드림.

o 국방부에서 전략은 군비통제관실에서, 진술은 합참에서 하는

데, 이것이 아주 안맞는다고 함, 그래서 문서 등을 두군데 같

이 보내는 입장임.

o 접경지역 개발 · 보전과 관런,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 현재 사

람이 적게 살고 있는데 . . . . . . .

o 촨경보전 차린의 軍의 역할도 필요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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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상집(강원兄) l

o 강원도의 건의 의견은 접경지역이 낙후되玆으므로, 정부차원

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가시적인 실적을 내주길 바라는 것

임,

唱

- 군사시셜보호구역 민원이 많은 것은 규제지역 완화를 희망

하기 때문임.

- 현지주민들은 강원도의 90%가 산림이고, 지금 잘 보전되

고 있는데, 왜 계속 묶을려고 하는가 의아해 함.

- 또 자연생태계 문제라면, 산림청 소관 같은데, 왜 환경부에

서 자꾸 보전조치 서두르는가 의아해 함.

o 접경지역 지원대책을 세워주길 희망함.

도입장은 접경지역에 대한 눈에 띄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강원도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

는 것임.
- 자연생태계를 포함하여 이 지역 자원은 이지역 주민이 제

일 잘 알고,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람.

o 산림청내에 산림환경과가 생겼고, 산림보전지역을 지정했는

데, 환경부에서 또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면 이중지졍

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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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뭉치면 잘 될 것 같지만, 깊숙히 파들어 가보면, 문제가 게속

발생되므로 상당히 큰 인내와 사명감이 필요함.

O 범률제정 문제는 게획보다 더 뒤에 검토되어야 할 것임.

l 돈민(강원개발 구핀) l

O 이 지역의 환겅문제에 데한 인식을 보면, 살만한 사람이나

지식인은 촨경을 우선하자고 주장함.

또 공장유치를 윈하번서도 無公害 · 淸淨1場 유치를 희망하

고 있음. SOC 부족으로 그에 대한 투자희망이 큰 唱임.

O 감원도처럼 지역중심이 但으면서 교 통이 불편한 지익은 飢

음. 지자단체 게발욕구는 크나, 관광으로 인해 지역소득에 기

여하는 깃은 벌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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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團

1. 법적지원 근거

독일에서는 전국 동일수준의 생활조건 향상올 기하기 위하억 30년전에 공간관리법

(역주:우리나라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유사함)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

독일 재통일의 고 려와 그 셜현을 위한 노력 그 리고 통일시 지역의 공간적 연게성의 검

토"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항에는 
" 

접경지역 내의 사최구조 및 경제구조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전국 평균수준에 닿하는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의 항상을 도모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을 비롯한 문화, 교 통, 라종 생필품 
'

공급 및 행정기관 등의 서비스를

우선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접경지역 칩중개빌"을 규정하고 있'다.

5

이 범은 독일 분단을 가져다준 2차대전 종전후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제정되었다,

20년이란 긴 기간으로 생각되나 실상 베를린 장벽올 축조한 직후에 이 은 공포 되었던

項이다.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 독열의 분 상항은 영원히 고착되는 것 같이 보였다.

분단된 두개 독일의 점경지역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경제毛체에 처하게 되었2

범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펼 변경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무(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구유僅·을 막는 것이兎다. 인구유출은 기업이동에 따른 일자리의 감쇼로 야기

된 당언한 현-상이었다. 쁜만 아니라 상품 운송거리가 너무 길어김에 따라 유통비용이 증

가되고 교통연게망도 나效다. 전전(戰前)만해도 그 지역은 유럽중심지에 위치했고 마 치

최전축과도 같은 지리격 요충지였으나 이제는 갑자기 과거 역사상으로 발달된 상

업 및 경제관계와 단절해-서 극단적인 변방지역이 되 말았다. 실상기상으로 유럽연합

즉 ED의 창설로 인해 이 지역은 극단적으로 중심에서 뱃어난 오지가 되었다.
된

독일분단으로 인톄 철의 장막율 따라 띠가 형성되어 이 지역의 자체적인 힘으로는 낙

후된 구조를 게선시킬 전망이 飢어졌다. (도1 침조)

독일언방의최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

접격지역지원법"올 채택하였다, 동법은

분단으로 인한 불균형올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기관은 접경지역의 집중개발에 시책의

우선권을 부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함된 관련 시책들은 고용창출 및 안졍, 사

최간접시설의 확충, 다양한 자연경관의 조 성둥이다. 특히 광역적인 교통망과 에너지

공급坤%의 구축등 사1회간접시설의 확충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조건의 확보와 주

민셍활수준의 m게선을 위한 기본토대라 할 수 있다.

2.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기구

독일에서 지방 및 지역경제활성화는 중앙정부(연방'징부) 와 각 주(j·1])暑과 지방자치

딘체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정첵 및 산업구조정첵에 포함된다.

(도w2). 이 빙-안음 기엄믈올 위한 기본조건이다. 그 러나 업무의 중복올 21히-고 사무관할

권 문제를 빙·지하기 위해서는 행징기판에 밍학한 규징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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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공간관리 자문위원회

공간관리의 주무남딩·징·관은 공긴·관리, 토-A- 및 S-L시긴설부장관이미 이 연란 남

당곡4처애/‥l 공간관리와 관린 자문위원회룔. 위촉하이 장관에게 핀 1상의 문제에 관해 조

R]
. 쓸 헤 ·p는 >- m - 그 주요과제로 심·는다. 이 자문위원최에서는 시-회 긱· (이·의 대표.들

이 참여하는데 지방자지헹 욜 비旻히·이 학게 및 z}1게, 국토게苟·7-야, 시가지긴·싣분야피.

v·Il-桓.이· 등외 진 - 기·외. 디남어 경제딘·체와 노 동던·제 등이 있다.

2-2 주행정부처

이1·l 설밍힌· 삐- 인빙·주들은 독일에시 CIl단히 중서{· 의미를 깆·고 있'다. 라 7에·서는
·각)] . 허 세부처나 711빌·계커부치 신·하에 진제활성촤의 일場·으로 흑}敍부서를 신설히접1다.

이 부서에서는 긱· 지억1]]-다 재징지윈의 분베를 걸정하고, 훅히 의최에 특1健지원지익-龜-

실/g히,%L:.데 데한 Y-觀.안용 제안한다, 이외. 갑F 경우에만이 연상정부는 재정지핀에 치.

지하는 그들 몫읍. 보 징·한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이미 1953닌에 소위 
" 

s-경지억담딜·z-"을

일밍하이 %·-l·후된 지억의 수.선적 게반입무를 밀'도록 히.였다, 이 업무의 의미를 적싱·시키

기 위세 이후에 차관최의로 대체하어 바이에른주에시는 모든 차관들이 이 회의에 참이하

였던 갑1이디·. 이 최의는 국경지억 주먼듭욜 보호하고 지원빙·있· Y/-정듭을 조정하미 지원

금을 목직에 %·딩·히.r게

� 

무입하도록 한디-, 고i리고 2 년마다 -A-간관리의 효各적인 푸지.에

괸·한 상세한 보고)d를 제출하어야 한다. 국겅지억에 판한 정리최의에서->7- 인·긴骨에 대

헤 그 자리에서 즉각직으로 논의하기 메문 또 힌· 중요한 의미릅 지닌다.

3. 접경지역 지원첵을 위한 행정구조

국가에산이 직절하yIl 투입되기 진에 최데힌·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어 애산의 사결-

처에 판한 구체지인 게획이 제시셔어이: 한다. 게획실현의 리· 단게는 잎·서 실1졍한 세기.지

기}층의 헵징1탄위 컨대 fr 빙�- 즉 중앙징부 - 주·징부 . 지弔·지·치단제에서 실시된다.

이와 같은 분·V%는 문론 정잭십행상 시간이 g·이 소요티C. ·破.펜이 따르나 만1딘에 객판

직이고도· 목孤 지'管직으로 추진한디는 특성익 있다. 이 개지合 v:1빙·징부와 긱- 주징부, 지

방지히
.

단3)]들이 공 으且 재정을 부담하기 내문에 긱- 기괸·의 창며는s 당'인-<:l·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

. . 

l 언방공간정주체게법

국최는 공간징주제개에 권·-<'l· 기뵨5T정블·凰- 입인-힐· 수 있는 권힌·을 叫일-sIS에 따리.

부이 w·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 주(께)등은 O-돌$·1 지역욜 위히] )'A·익4이고 고괄·키

31 프료그램이·나 개葛1-활 수립할 ·재무가 있다, 그 러 나 그 커헹1s·법ty]l 대혀1 싱·세하기] 규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4뀌온 주o]l 위입된 것으로 骨 R- 있디·, 4폐최긱인 사안은 인쌓정,51.

이- 주정부들이 w·J 으료 헙의하역 시%%x,骨 7}.국직으로. 昏일시:짓다. o>暑 . 히셰 30년전 .

부터 징·관정 회이기. %최피는데 이 의의에석 연링.공간관리프보 1렙욜 기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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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개발프로그램

J·l·i개발프로그탬은 주의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최개발, 경제개발 및 문화

게발을 목표로 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졍우 이를 담닯하는 부처는 국토

개발 및 핀·경부로·서 시대변화에 晋임慷이 적응해 가고 있다. 이 부)·-]에서는 물론 연방

의 공통된 목표를 지침으로 해야 하고 그 들의 규정이 연방 공간관리프로그램에 모순

되 해.서는 안된다. 이 부처는 중점적인 지원정책 璘 투자정책올 걸정하고 중점개빌·지

역(게발축)과 지인지역의 공간A 범위를 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주계획자문위원회에 속

c f-정부 부s%lp z]방$]-wa%% t%S}S] ·1루Old4rn
'

,

·14한 ;R]-를3천+m 7-A부

는 의최의 동의를 얻어 기]발프로그램을 만들수 있다. 항상 1렇듯이 이러한 계획의 주

된 내용은 예를들면 농지기본기1획, 교통게획, 에너지공급게믹, 자언보호게획 및 기타 다

른 게획과 같은 부문계획이다. 
'

3-3 지 역 계 획

소 위 게획권역은 군이나 시 또는 게마인테(역주 : 독일 기초자치단체)등이 공동

으로 연합헤서 - 설정한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공듕으로 헤결하고 자신들 고향의 미래

를 창조해나가고자 현·다. 이를 위해서 민저 정확한 현촹분.석이 실시되어야 하고 개밀·의

가능성에 대한 펑가를 해야 한다. 하나의 개빈·권역은 항상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지리

직 조건 또는 동일한 구조를 포괄하므로써 조성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미래의 취락

구조와 교 통망설지와 인구번화, 문촤시설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보건시설의 분베, 환경보

호대책등에 관한 것이다. 바이에른주에는 18개의 개획권억이 설정되어 있다.

이 대·캑이 구페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방지.치단체로서 독일 국겅 억지무1에 대한 이

해를 해 지방지-치단唯들이 실질적인 시행자라는 項은 메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A

4.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구)직인 취약성으로 인해 위헙받는 이 지역에서는 지역직 농협구조정책의 성공적

실행이 특히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로운 사회간접시설 대핵은 우선 농업부문

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옥표를 분명하게 설정한 각종 새로운 조치는 농업에 있어 
'

세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또 이를 준비해 준다.

團

4- 1 지역경제 활성화

입지-적 불리를 보천하고 장기취업의 보장 및 창會과 더를어 사회 접시설의 개신

을 -위하억 측히 c}-음파 궐'은 대책들이 시행된다. 이는 즉 접·경지역을 우신직으로 고 려

할 것名 뜻하는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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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 기업의 칭업과 확장, 전업이나 함리파 조치릍 위한 지VI에 관해

4-I. 2. 교著.연게틴, 에너지와 상수도공급시설 하수저리 및 페기물처리시실과 공공 괸·꽝

시신둥의 叫징·에 관해

4-I. 3 지억겅제가 그 지역에서 긱집 있력양성을 할 펄요가 조청될 경우 교·s기毛· 확데

교 A.이니· 지]j[i%·기고식 실립이나 꽉데에 관해

·l-I. ·; 3일분단으로 인해 밥4한 추기운일비의 보전에 관해 그리고

4-1. 5 국책사업이나 -뷔역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즌다.

이·싱·은 지역차원에서 실시되는 활성회.방안이다.

4-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 활성책

이 휠·.성하방안은 푹.히 디·욤과 권'은 분이·에서 진'4된다.

4-2. 1 주댁 건w설과 산업w딘·부지의 조 성과 매긱·

4-2. 2 시·이간접시실에 대한 기업의 분담省·의 납부-R-예

4- . 3 사회간접시설 사용료의 경감

4-2, 4 시.회간집시성건.설에 참어할 시헹회사나 시공최사의 걸성

4-2. 5 공동寺보대 의 조 직

4-2. 6 저렴한 이자의 대출조알

4-2, 7 4축분이에서 건%허가 규제의 완촤

/l-3rn s 지역 . 산품의 셍신·징'리둥

이상은 갑은 분야에.서 지윈이 이루어진다.

5. 기타 지원책

독임의 ·7-조조징징책 및 경제징첵의 정첵수탄은 )세입법이디·. 독일과 권·이 세기]적

으로 비교히·어 조세부담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이 법은 대뎬·히 중s-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접경지역에서는 후자에 있어서나 기업자산에 데한 륵별 감가섬-리·의 헤백을 받는다w

띤빗'징부는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븍히 유지원, 체육시실, 학교 및 청-&<넌과 노약지·

暑 위한 사회복지시실의 건축에도 지원음 한다.

지빙'지·치단1t]1는 骨앙정부와는 싱'딩'부분 독Y]저으로 조세지·-皇권파 일련의 세입-자·息-권

俱 ·깃·는다. 추가로 주징부에서는 남세력의 지빙·지·치단제긴· 져차를 l·촤하기 위히1 주 교

부금을 마련하여 )]]징릭이 약한 자치단제는 )t]]징릭이 강한 자치단페보다 協·온 교부금올

1盛·도록 한다. t被반·적오로 이와 같이 미·린한 기금의 절반이싱'이 접경지역에 돌아긴·다.

걸과직으로, 그 지익의 지빙·.지-치단페들合 독일의 기타 다른지역의 지자呵들보다 훨%l

t·호한 사최긴·접시실을 구축히貸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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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현황 ( 1983 - 1987 )
[ 도표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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唱

-潤 사례발표(강연2) a
a

된

된

束西獨 國境關係의 經驗
I

- 經濟的 支援을 中·즈·으로 -

(번 역 문) 
' '

J

a

t

- 

Dr. Peter Bialas
'

(독일 바이에른주 경제협력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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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野

1. 머 리 말 .

2. 동서독간 주민접촉

3. 동서독간 경제교류 및 협력

4, 동서독간 행정적 교 류 및 협력

5. 접경지역 지원

6. 맺 음 말



l. 머. 리 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동서독 접경지역에서도 또한

'

픔A' 합 끔 []'星,칙 '

...., ... ... . .

엾올까 하는 관점에서 그 러하다. 많은 부분에서 그럴 수 있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문도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한국언론 이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사정이 어려울수록 가까운 미래에 한국도 마谷가지로 엄청난

통일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吟을 더욱 확고히 해 야한 할 것이다.

북한을 독일식으로 조속히 
"

흡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 렇게 될 수 있을런지는 그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간 북한경제가 어떻게 하면 남한경제에 단계적으로 근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구상과 모형이 제시되었뎐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것은 전무하다. 따라서
" 

가장 악화된 상황" 또한 예측해야만 管 것이며 동시에 예측될 수 있는 겹과를 통제힐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안 한다, 바로 이점에서 독일에는 많은 실용적인 경험이 있다.

우선 본 주제를 다른 시吟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에 있어서 통일은

역사적으로 아주 특벌한 사회적 · 결제적 · 문화적 사건이었다. 독일인이 역사상으로 한

민족으로서 정치적으로 통일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지만, 동서독 분단으로 독일인들이

이제껏 그렇게 서로 엄격하게 또 부자연스럽게 분리된 적도 餓었다. 이러한 비정싱-적

상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체제 갇등'에 심대한 영향을 주玆고, 독일인들이 대립된

이념에 의해 각 체제를 인식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이다. 통일온 독일에서 상처를 치유한

깃이다. 감정적 요소는 정치의 기본 틀을 결정 지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옜고, 합리적

경 제 적 관점올 선호兎올지도 모를 대안적 통일모뎁을 배제시켰다. 본인은 바로

이점에서 한국이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통일 당시의 상황올 간단히 개관해 보면 :

고르바쵸프의 개혁 정책에 의해 동구권 국가들에 정치적 ·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1990넌 5월 이후 동독이 서독에

완벽하게 또 한 조속히 통합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된데에는

일련의 이유가 있읕 수 있或지만 그 렇지 않있%라도 서독으로 향한 동독민의 대규모

이동은 통일을 불가피한 상태로 몰아갔을 項이다, 1990년 20월 선거에서 통일욜 향한

조치에 대해 동독 주민의 절대적 다수가 찬성을 하였다.

1990년 7월1일까지 단일 마르크와 경제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독주민울 중소규모의

개인저축에 대해서는 1:1, 평균 7:L4 으 비율로 서독화폐롤 교환 받았다. 경제적으로

볼때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4009 의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충격적인 조치들로

공장과 기업들은 갑자기 EC와 세계시장과의 경쟁이라는 압력에 노 출되게 되었다. 대부

분의 상풍이 시장 경 쟁력 이 엾어 순식간에 수천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수백만의 일

자리 가 상실되 었다. 제조업 고 용은 1993년까지 759(가량, 총고용은 38邦가寺

감소하였는데, 노동정책 차원에서 고용 프로그 램 이 었었다면 이 신생 연방주에서는

인구의 I/3이 실업상태였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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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입이전 사회주의 체제에서 거의 무료로 제공되었던 기본식량 · 주텍 · 교통 · 교육

스포츠 . 룬화 등 많은 기초적 재화晋욜 동독주민은 이제 신 화폐로 구입헤야만 한다,

자유昏게 여행하고 또 보고 
·趾·은에 

따라 그 晋의 생황조-건이 부유한 서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세로운 骨만을 야기시켰다.

사회 1기반 시섭과 징의 헌대화를 위해 블가피한 지둘과 叫일의

사회복지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서부에서 동부로 이전된 재정규모는 6;440억 마르크에

단한다. 이 숫자에는 물른 게 획의 혼란파 낭비 또한 지원급 사기 같온 暑괸요한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민간부분의 투자는 게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10년이상

동안 매년 1,400억 마르크의 재정이전이 뷸가피항 젓으로 보인다. 룡省에 소요되는

비용중 공공부문만의 퐁 지출이이 2조 마르크에 맙할 첫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현재 국먼 총샘산의 약 4베 또는 급년 한국 국가여1산의 총액의 약 20배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다소 망섭였지만 이 모든 것을 지뷸하기 위헤 국민가계@11 직접려인 영양을

骨 수도 있음 세금인상파 복지비용 축소가 답행되었다.

여러 자료로 볼때 동부지역의 생환조건이 최초로 서부지역과 접근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외에 통월의 졍파 나타난 공정적인 경제적 효과로, 제조업과 기타

경제부문에 있어 제구조화외.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진척되고, Ar산성이

� 

대폭 향삼뙤兎으머,

유럽 연管시장에의 완벽한 결합파 소비자를 위한 상품의 집파 다양성이 구비된 첫을

들 수 91다, 부분적으로 밀온 불만이 었음에도 骨구하고 수구세력욜 포함한 주민의

대다수는 통일을 전반적으로 궁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때 통일의 금전적 · 사회적 비용을 초기에 너무 적게 잡았읍이

명백해嶺다. 그럼에도 骨구하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첫슨 다음과 같온

사항등 때문일 것이다. .

1. 독일분단이후 44년간 분단경게를 넘는 동서독 사람들간의 접쪽은 졍코 중탄된 적이

賊2[다, 비록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이 질적으로 발젼했지만 상대 방을 이히]하려는

능력온 존속하있다. 70 년대 초반 서독이 동독 창인정 정책을 포기하고 동독이 소련의

데탕트 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접촉가능성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2.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는 양득의 대외교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접 해왔다. 따라서

동구의 다른 나라들과는 담리 동독온 서독의 경제와 생활여 건에 있어 그 격차가 핑%

적었다, 
'

3, 양독간어1는 행정적 교 류가 있었다, 이할 봉해 육운 · 수운 · 공로등 공동이 해가

규정 되 었고, 이늠 이후 봉일 독일의 춥발조건에 도 움을 주였다. 동시에 동독의
el정 전문가들은 서 독측 헹 정 가와 *A 정 기구와 접 촉을 유지하는데 대 한 최소한의

핍요성을 인식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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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독은 20년 넘 게 접 경지 역과 서부베를린올 지원하므로써 통일시 동독지 역과

의 통합에 펄요한 사회기반시설올 미리 갖추어 놓았다, 서부베를린과 서독 접경지역온

동부지역 통근자 3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의 관광

및 투자 또 한 활발하다.

.

상기의 4개 사항이 한국의 헌실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지 살펴보자. 한국의 국먼

총생산을 3,770억달러(1994)로서 1989년 당시 서독의 1조 5;000억 달러와 비교하면 1/4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원하덥 원치않던간에 갑작스러운 통일이 q진다면 한국

은 1:7의 일인당 소 득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 

그 비율이 1:4에 불과하였다.

남한보다 20寫정도 넓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이 헌대화 되어져야만 한다, 독일의 경우

면려비율은 1:2보다는 작았다. 인구수로 볼때도 독일에서 1:3.5 비율을 나타냈지만 한국

에서는 1:2이다

.

이와 같이 대략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의 상황이 칠씬 심각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세부적으로 검토해도 이러한 평가는 번함飯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싱-황만을

소개 曾 것이다. 독일의 경험이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는 한국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서독간 주먼접촉

독일이 2차대 전에서 패 전한 후 연합국의 점 령 이 라는 소위 4대강국 지 위는

동독에서의 릉행올 보장하였다. 미국인 · 프랑스인 · 영국인 의에 서독인도 동독의

도로와 동서독간 기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분단된 서부에서 당시 
'

중부독일"이라고 일컫던 동독지역으로 철도 40노션, 고속도로

30노선. 국도 140노선을 비롯한 수천개의 교 통로가 었었으나, 분단후 이들중 대부분온

단절되고 맣았다

그 래도 서독주민은 통일이전에도 동서독 경계를 넘어 도로 10노선(이중 고속도로

4노선), 칠도 8노선, 수로 2노선, 항공로 3노선을 이용할 수 있였다. 서독 주먼들은 일부

동독 주민들의 초청으로 가기도 하고 고 속도로 휴게소에서 필연적으로 동독주민을 접촉

하기도 하였다.

4개국 지위는 또한 동독내에 위치한 시장경제와 자유를 가진"섬"으로서 서부 베릍린

의 존재를 보장하였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기까지 15년이상 동서 베를린간의

見롱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아 사회주의의 동부베를린 퉁근자들이 자본주의의
" 

A베
를린에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장벽이 설치된 후에도 서부백를린에서 동부 베를린으로의

W@은 %능MTCla 프e]三3]ty 트리�쨒] 卷98%] 트卷싯 k4·] 설 1242, 수많은
관광객이 동부베를린으로 일일여행 하고 서부베를린 시민도 다시 동부베 늴린에 발올

디딜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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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전 동서 베름린간에는 8개의 월겅출입로가 있었다. 수鶴'은 도로들온 단지 수미

터의 장벅괴. 동부 흘린측 보호구역에 의해 단절리었으며. 양측 시민들은 서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동독은 처음부터 회.물교동어1 있이 서독으로의 경쳬를

개빙·힐· 수 밖에 似었는 , 아마도 20세기 유텁의 한 공업국가로서 당연한 조치기· 아니

었던가 싶다.

그 러한 조 치로서 우면교卷. 서可에시 먼세가3 한 개 인직 선물소포 우송, 긴급한

사유에 의한 연간 4만명의 친지빙·분, 서독빙·송과 TV시 신(위성수신포힘·)의 방관. 서독

언魯메체의 동부베킁린주재, 나중o]1는 직기통胡.로 회·데된 전화망 십치둥읕 들 수 있다.

서독으로의 층입이 허용된 연간 150만밍에 이르는 동독 언骨수헤자들과 동독 청소넌

데표단의 서독 빙·문, 동부베骨틴과 동독 집경지역 주민들의 원인방문, 동서독 기업간의

다양한 교 역관계를 비롯하여 서독측이 전람회 · 스포츠 · 록콘서트 · 예술할동을 봉해

동독을 방문하므로써 상호간의 접촉과 이해가 이루어졌다, 통일전 700만명의 서독인이

동독으로 이헹하였고, 300만띰의 동독인이 직업상 또는 개인사유로 서독을 빙·문하었다,

3. 동서독간 경제교류 및 헙력

이 분야는 그 자제로 빙-대한 주제이므로 어기서는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동서독

간의 겅제적 연게도는 수셥넌 · 昏안의 정치적 내림에도 . 블구히·고 성장하어 19}M닌에는

동독이 서독에 骨 400억달러의 채무·붐 질 정도로 叫대되었다,

8억 5.000만 마르크 수준의 소위 
" 스웜" 금융정착(청산게정)끌 통하여 동서독 내부

교역은 통일진 연간 200역 마르쿄 수준에 도달하었다.· 교역구조로 볼때 서독.은 기제와

설비등 고가의 자본제반출 비중이 높았으어, 그 대가로 동독으로부터 주로 x-산骨, 원료,

경공업제풍둥의 제품읕 반입하였다.

이 외에도 동독은 서독파의 교 역을 롱해 유럽 공동시장에 간접 적으로 접 管 수

있었다, 합작투자. 싱-대방 지역에 기업 주재, 서독측 무역최사가 동독 Al산자에 임가공

위탁(이는 한국에도 같은 경우)둥이 그 여)라 함 수 있다,

4. 동서독간 행정적 교 류 및 협력

동서독간에 197 넌 교통조약과 1973넌 기y.관게조약이 체 겯됨으로써 대립과 적대

관계 시대가 물러가고 민족적 통합시데가 도레하였다.

. - 136-



동독이 소멸되기 이전 동독의 행정기구와 관료는 20년 가까이 서독과 공존하는 방법

에 대해 연습할 기회를 가졌다. 그 여1로 상주대표부, 특별한 경우의 행정적 . 법적 협조,

비사업적인 지불 · 청산계정설치. 보건협정, 동서독 경계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하천의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는 공동위원회 설치 · 운영, 그리고 33,755명의 정치범을 서독4]

방출하는 대가로 35억 마르크를 받은 사실 둥올 들 수 있다. 16년동안 두독일이 동시에

UN의 회원국이었음도 빼놓을 수 없다.

1971년 12월 17일 서부베를린으로의 교통에 관한 통행협정이 성립된 후 1972년 5월

26일 월경여객 및 화물교통을 규정하기 위한 교 통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는 도로
,

철도, 수로의 모든 교통수단욜 포함하였으며 양측의 주권 존중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실질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운전면허중과 기타 자격증명의

상호인정, 통관수수로, 여행용 물건과 일싱4소비용품, 연료, 자동차부속품의 관세면제,

교통사고시 협조, 교통피해 처리규정, 교 통로 사항에 대한 일상적 정보교환, 교통관련

건설계획의 이해조율 둥이 그 것이다.

이 조약은 또 한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 철도회사의

省도, 이용 이와 관련한 감독과 비용처리, 항만의 공동이용, 화물의 운송과 적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등, 조약 31조는 한국이 관심올 가질만한 조항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 

q항(耐航)눙럭과 시설의 평가와 승무원의 처리를 상대방의 영해법에 의거

하지 않고 선박게양국기 국가의 법에 의거한다는 것올 규정하고 었다.

교통조약에 관한 의정서와 의견교환서에는 해양 및 내륙수운 여객선의 여객교통에

관한 법적근거吾 설치하였으며, 이후로 서독주민은 북부독일 해안읗 따라 동독지역으로

毛안한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없다. 동독측은 항구에서 이들의 입국절차를 대부분의 경우

수분내에 처리하도록 베려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교통조약의 후속조치는 여행교통문제에 관한 사항이다, 동독

측은 조 약체결 이후 연간 수회에 걷쳐 서독주민의 동독 친지방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선언

하였다.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서독주민은 동독측의 기관에서 초청할 시 상업, 문화,

스포츠, 종교적 사유로도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괍꽝여행이 허용되었으며 동독으로

여행시 개인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도 필씬 용이해兎다, 동독은 또 한 동독주민의 긴급

한 가사사유로 서독으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서면상으로 공지하기도 하였다.

1971년 홍행협정에 의하여 동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쟝할 것이 의무화 
-되·었다.

서부베를린 거주 주민은 인도주의적, 가족사유, 종교, 문화, 관광의 이유에서 베를롄의

접경지역이나 비접경 동독지역으로 연간 1회 혹은 수차에 걸쳐 총 30일 한도내에서

동독지역에 입국할 수 였다. 긴급한 가족사유나 인도적 이유의 경우 방문 체류일수는

연장될 수도 있다.

얼마나 세부적으로 규정 懷는지는 의 정 서의 제7조昏 보면 알수 있는데. 이 조할

에서는 수의사의 진단서를 지참할 시 맹인 인도견의 동반올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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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정차의 처리를 위해 베를린(서부)의 싱-원이1 
"

방문 및 여행 판리사무소"를 6게

설치했는데 그 각에는 6명의 동독관리가 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정서의 여리조힝

에서는 양측이 한지봉 아'래서 마할但이 협력하도목 하는 지침들을 규정하고 있다.

평둥의 정신과 동서독 양측 주민의 지에 기초하는 선린적 판계추구는 IE)72년 결된

기본관계조약의 목표중 하나이다. 이에서 양측은 편제, 파헥-기술, 교 통, 빕적 교유, 헤신

및 방송매체, 보건, 문촤, 스포츠, 환경보전을 비륫한 여러 분야에서 협혁블 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서 싱-호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도-趾 명문화하고 있다.

얌측은 또한 상호간 서적, 잡지, 라디오 및 TV프로그램을 교환하는등 교류, 헙력을

확대할 육,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하飢다.

비샴업적언 지불 및 청산계정을 섭치하는데 대한 협상욥 인정한 젓은 사회 정핵적

관점에서 볼떼 의미가 있다, 무잇보다도 가족 구성원들은 이 조치이후 간단한 생굄

용품올 수취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한 양측은 각기 정부소재지인 본고1- 동부베暑린에 대사관 대신 
" 

상주대표부"물

설치할 것에 동의하였다.

국가의점서에서 동서독은 겹계선(국경선)을 관리하기 위헤 양측 담당관으로 구성된

위원회 셜치에 필요한 기본여-긴을 조 성하玆다. 이 
"

국경위원회"에는 수자원 관리, 에너지

공骨, 허1층구제의 과제가 위임되었다.

이후 197 년 9월 20일 이 위원회의 협상음 롱해 자연재해와 데기오염을 방지, 5-·질

및 수집오염의 조사, 진엽병, S}1충발생1, 폭밤물사고, 방사능의 전파시 삼호협의 등의 과제

가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파업을 달성하기 위해 괸요한 관할파 조치에 판한 정보을 수시로 교 환하기

위해 국경정보관리소를 14곳에 섭치하였다,

동독에 의해 국경지역에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생산방식이나 페기뮬 처리방식을 힌대

식 설비로 전환하기 위혜 서독측은 몇몇 경우 삼당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베를린으로의 수로믈 개수, 확장하는 데에도 서독추이 경비지-인을 하였다, 1978년

게셥毛 힘 - 르크- 베를린 간 고 됴로 된성 遙 한 대부분의 비용을 서독이 부담하옜다.

이 두 겪우, 봉헹교통(트란섯)이 주된 고려 데상이었지만 동독측 경제에도 큰 도合을

주었다.

- 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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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경지역 지원

이 분야는 한국이 특히 홍미를 가칠만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월경협력이 없이도

통일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매우 법률

기술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주무부서 행정관리들이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서독이 접경지역을 활성화하여 경제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

록 노 력한 바를 대략적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이는 그러나 결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냉전의 d]려운 시기에는 이 지역은 당연히

군사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2년대 혹은 60년대 당시 전쟁발발의 가능성

이 현실화 되었다면 접경지역이 펴]허화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올 것이다. 우선

수시간 내에 바르샤바조약 군(軍)에 의해 접경지역이 유린되었올 것이고, 이후 나토군은

아마도 이 전투장의 방어를 우1해 전략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접경지역온 과거의 경제적 배후지를 상실하였으며,

지역경제는 혁제를 면치 못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갔다.

.

인구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동독과 접경하고 있는 주 정부는

맡은 정책프로그램을 입안하옜다. 이와 관련된 사업중 유명한 것으로는 접경지역에 소재

한 볼프스부르크의 폴크스바겐 공장의 확쟝을 들 수 있는데, 이로써 접경지역 최대의 일

자리 제공자가 될 수 있였다.

1971년 8월 6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제9조에서는 어떤 행정구역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속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접경지역중 1,393km (동독과의 경계)

356km (제코와의 경계)

%410TI (북부해안지역)

r

총 면적은 대략 46,800kl/로서 서독면적의 20路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인구는 총 인구

의 12%에 블과하였다.

접경지역온 3계층의 지원지역으로 세분되었는데, 어떤 계충이냐에 따라 지원과 투자

보조를 차별화 하였다.

- 25% 지원 중점지역 .

- 1584 지원 중점지역
- 기타지역 (109M

지원조치로는 早자지원. 세제헤택, 금융, 주택건설보조, 사회 . 문화적 기반시설 둥을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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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지역의 일자리와 소 득을 안정 시키기 위힌· 조치 로서 기업은 투자시 보조클 빕았

R.
'"

討.,합끕]' )k訓 [') 뇨 
'

귀납찹런'-''W
경우에 따라 지원비율은 IO-25知로 차별최· 되었으머, 일지·리 하나딩· 25.000마르크까지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신규투자. 사엽꽉데, 가리화 둥외 겅우에 지원되었다,

제조업 외의 부문도 지원돠었다. 그 일레가 신규실립된 운송엽체인데 총 투자엑의

15知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보조금적 - 성격외에 각 기업은 언방정부의 보증

으로 00만 마르크까지 15넌내 상환의 장기 - 시 리3牙융을 받옴 수 있었다.

기초자치단제 또한 도로건설, 에너지공·牙, 상수도, 하수도, 하수정화시실올 비롯하이

직업훈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제정적 지원음 빕·있·다.

입지적 씀이익을 상체하기 위하이 이 지역 기업이 별히 높은 운송비를 길-수해야

될 겅우 적절한 보상음 받을 수 있였다. 이리한 조 치는 도로, 철도, 수로둥 모든 교통

수단에 적용되었다

또
, 다른 형데의 지원은 공공게약시 접경지역과 서부배.글린 소지1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이다, 게약금엑 정도o]l 띠·라 이 지역의 공급가직이 다른 지역보다 6郊정V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다.

집전지역의 농입부문은 투자시 급융이나 보조금의 
'헝데로 

지원올 받았다. 특히 偏은

농부가 우선적으로 지윈 빌'았다. x·촌지익 1 기초자치단체는 관게수로나 도로 긴설 또는

홍수방지용 제방올 叫장曾 시 지원을 }g·았다.

p

이 지역의 정치직,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도로먕과 칠도망익 개선되고 확장되었다.
보조비율 75知의 연방제정이 접경지역의 사최간접 자본시설 획·충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

다. 연빙-省豆의 힙'리화 조치에도 찹구하고 접경지역의 철도 노 선피1쇄에는 국회의 결정

이 있어아만 하였다. 비경제적인 노 신이 존속해야 함 경우 언방칩도는 손실보싱·읕 빈.았

다,

개인적 주텍 건섭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L/3정도 더 지원 받았다, 연방정부는

체육관, 수영장. 흐양소, 양로원, 병원, 장에자시설괴. 같온 복지시설의 긴설도 지원하栽다.

접경지역에 거주하거나 이 곳욤 방문하는 청소넌들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프且 램Y

있옜다.

이곳의 생함의 집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여가시설과 문회.시설의 확충이 고려되

였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직업아교, 체력단런장, 도서관, 극장, 박물관, 향토문화관,
교 회. 아생기숙사의 집기비용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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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또 한 국내의 방문객과 접경지역 주민과의 접촉
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였고, 그리고 독일의 분단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성인, 청소년, 학생들이 1-3일 일정의

답사를 할 경우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에는 접경지역에 관한 강연과

영화 상영 외에도 차량지원을 받아 전망대에서 동독지역올 관찰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團

외국인도 일인당 마르크의 지원외에 숙박의 편의와 여행거리에 따른 여비의 지원을

받았다.

'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접경지역지원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독일

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와 산업온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

구조정책"과 
"

공업정책"을 배제함으로서 동독의 사회주의와 차별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국가걱 지원하의 접경지역 발전 유도는 몇몇 열외 중 하나로 허용되었다. 통일후 불가

피했던 국가주도의 조치들은 바로 과거 접겸지역지원을 전례로 구축될 수 있었,다.

6. 맺 음 말

접경지역과 구동독의 지원이라는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때, 이것이 과연 롱일에 불가

피했던 가는 명백히 풍명하기 힘들다. 80년대 세계정치의 발전은 다른 방식으로 독일

통일을 이룩하게 했을런지도 모른다.

서독이 막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들이 이릅 인내한 것 자체가 아마도 동독의 정치체제

暑 무너뜨리는데 기혁했을 것이라고 생吟한다. 어쨌던 접경지역과 동독에 지원함으로서

이곳의 경제와 생팔환경이 황폐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결국 롱일비용을 감소시켰

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촉진한 또 다른 이유들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합 수 있다.. 서독과 서부

베를린 주민들이 동독에 관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었고, 초청시 언제라도 동독

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고,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동독주민과 자유롭게 만나 이약기할 수

있었으며, 자유로이 서신욜 피환하고 통화하며, 소포와 돈을 우송할 수 있다거나, 혹은

동독 TV을 시청할 수 있飢다는 사실이 바로 그 項이다.

접-경지역의 주먼들은 무의식적이라 하더라도 동독측의 상황에 관심을 둘.수다에 餓옜

다. 그도 그 럴 것이 그리 멀지않은 이곳에 친지나 친구가 살고 있고, 동독 매스컴의

수신권에 속循기 때문이다.

과거 분단선의 양측 주민들에게논 지금도 또 다른 성격의 경계인 주경계선이 가로지

르고 있다. 그 러나 고]-거와는 달리 이 경계는 개방되어 있으며, 이를 전초지로 하여 아직

완결퇴지 않온 동부 독일과의 퉁합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긴장

완화로 접경지역의 인구공동화 현상읕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재 활력에 
'

넘쳐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 수록 독일의 분단시절온 기억에서 점차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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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제 1 주 제 團 .

고

團

京畿4b部地域/[i民을爲한
地域開發의 目標와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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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한 (1주 見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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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개발

l%r, 접경지역의 장기적 구조개선 모 색

1. 접경지역 지원의 목표와 방향

(O 접경지역 관리와 개발목표의 조화

(2) 바람직한 접경지역의 미래상을 위한 전략

2. 접경지역 지원법의 제정

(O 접경지역 지일법의 골격

(2) 접毛지역 종骨개발계획의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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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1 . 머 리 말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한 휴전선에 인접한 우리나라의 첩경지역은 세계

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의 헌장이다.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해은 싱-태

에서 40년 넘게 서울의 북방에 위치한 이 지역에 군사기능을 부여할 수

밖에 餓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

그 러나 90년대에 들어 접경지역과 관런하여 새로운 상황변화가 야기되

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이 자주 보도되면서 부터 개방유도식

통일촉진정책 뿐만 아니라 통일후 혼란에 대비하는 정책수립도 시급하다

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접경지역에 롱일 젼초지로서의 기능

을 부가해야할 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부하

에서 잡재해 었던 같骨요소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접경지역 
'

주민과 지방자치단쳬도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이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의 정책변화暑 요구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접경지역에는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대립되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置다. 본글에서 제기하는 주민을

위한 치역개발이란 논제는 기본적으로 뵤다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연 절차

暑 통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참여도률 높이고 이를 통해 주

민생꽐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서 경기북부지역의 개녈온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

할지역올 의미하는 것이나, 이 글에서' 흔히 사용하는 접경지역의 개념과

는 꼭 일치한다고 말합 수는 餓다. 접경지역의 개념의 경우 경기도 뿐

아니라 인천시와 강원도 지역까지 포함시6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접

경지역의 납북 폭에 대해서는 규정하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읕 밝히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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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 현等과 지역적 영향

경기북부지역에 데한 개발은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깔

제한구역에 판한 법暑, 상수원보호구역 성정 등 다양한 규제조치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지역여 I pg욜 잘 규정하고 영향력

이 심대한 것은 바료 군사시 보호법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이 지역

이 국토방위의 공간으로서 증요하다는 것욘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온 사

실이지만, 군사시섭 뵤호법 내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일방려 규제의

판행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경기도 판련 지방자치0%l]와 경기북부

지역 주민은 많온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문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부

법 규 이 다소 완꽈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로써 졍기북부지여 주민의

생괄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향상령 수 있는지 검토헤 보기로 한다.

l. 국토방위를 위한 兮제의 지역적 영임

(1) 군사시실보호법

이 빕온 60년대 입의 빈번한 북한의 도管, 70년 초의 부분적 미군場수

에 따른 당시 정부의 확고한 자주국방의 자세확림 펍요성 등 당시 긴박

한 정세에 자극받아 1972년에 처음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온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s인i한 수뺑을 기하기 위한 젓이였다. 조문의 내용

승 살펴보면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군사적 기능의 보호용 위한 전면적이

고도 획일적인 민간활동규제로 일관하는 것이 흑징적이다. 이로 볼 때

파전후 부터 법제정 당시까지의 관행이 법적 근거로 반영되었슝 뿐이라

는 추-측옮 헤1 수 었다.

70년 이전 우리나라의 공업파·도시화가 진전되기 전에는 경기 북부지

역도 다른 곳파 마찬가지로 농업만이 유일한 산업기반이었다, 다만, 군부
된

대 주변에 민·군의 공생차원에서 각종 서비스룔 제공하는 업소가 밉집함

으로써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한때는 경기가 좋온 곳으로 @히기도 하였

다.

'

그 러나 70년대 이후 다른 지역에서 산업꽈가 9발함 때 경기 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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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서울에 인접한 의정부와 고양 등지를 제시하고는 국방상의 이유로 산

업입지가 배제될으로써 콱거의 단순한 경제활동만이 그대로 맡습될 수

하에 엾었다, 즉 다른 지역온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확대개생산이 가능

兎던 반면에 경거 북부지역에서는 단순재생산적 구조가 지배적이였던 젓

이다. 그리고 과거의 기지촌이 점차 도시적 변모를 矣추게는 되였지만

군과 농민을 위한 서비스업 중심의 단순구조릎 가진 가도시적(假都)5的)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엾옜다. 
.

군사시설보호법은 문민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1993년 개정된으로써, 규
'

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한편, 규제의 내용도 세분화,구체화된다.

개겅내용의 특징읍 보편;

m 보호구역과 민통선 설치에 있어서 군사목적 맡성을 위해 필요한 최 
'

소한의 범위로 한다는 원칙이 새로이 규정되고 있다. 이에 의거, 종래 군

사분계선 낱방 27Km까지에서 10-25Km로 보호구역을 축소하였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이 조 치로 보호구역의 면적온 2,7051dI에서 2,142

ktri로

� 

축소되飢다. 그럼에도 骨구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50% 정도가 아직

도 뵤호구역에 묶여있다.

恭 보호구역은 규제강도에 따라 홍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

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 세분화되고 었다. 이는 민간인

통제선을 경계로하여 관행적으로 민북,민남지역에서 행위제한의 차별화

가 있어 왔으므로 이를 현셜화 兎다는데에서 그 의의물 貧읍 수 있다,

像 부분적으로 완화.개선된 내용1): 군사시설뵤호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서 민북의 통제보호구역이라 하더라모 주민편익의 제고나 국가사업의 시

행의 경우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가능하다. 도시계획구역내에 택지개발

과 농공단지 설치 등의 경우 위탁지역·위탁대상·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행
I

정청에 보효구역 협의업무들 위탁한다.

이로서 주민의 권익보장이 과거뵤다 중진될 것이라는 개연성온 있다고

평가할 수 있戚지만, 개졍된 군사시설보효볍의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이

규제완화 지향적이라기 보다 헌실적인 관행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그친

감이 飢지않다. 여전히 문제가 되는것온 군부대 협의사항에 대한 관할부

대장의 절대적인 
'

의사결정권에 연유하는 공평치 옷한 민원의 처리이다.

1) 이와같은 맥락에서 그간 대표적인 민원사항이었턴 군이 사용하는 사

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曹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 보상·

정리 하고있다. 국방백서 1995-1996, r),228-9.

- 14S-



a

이는 주민의 군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게 할 수도 있음으로 층분한 검

見暑 거쳐 개선되어져야 - 한다고 본다.

겪기 북부지역에서도 국방상 가장 민감한 지역온 군사시설보玄법에도

롱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이다. 이 지역은 1978년 이후

옥군骨정의 
r 민롱선 북방지역 민사항동 고징」 에 의거하여 특볍히 관리

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의 층입파 민간인 합동은 엄격한 봉제릅 받는다.

전후 방치되었던 민북지역에 농업적 이용이 최초로 허용된 젓은 195년

이며 이후 19[i6년 까지 부분적으로 입平잉농이 허-g4되고 흘입영농 또 한

확뎨 되어갔다. 이는 당시 연고농민들이 경지이용음 요구兎고, 정부 입쟝

으로 보아서도 토지가 없는 영세민이나 군사훈런장01]서의 이주민을 위한

데해이 필요하였기 때문예 토지소유뫈계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도 볼구하고 민북지역에 한정적으로 엄 한 기준에 의해 입주시켰딘 것

이다. 당시의 이러한 민꾹마合은4자립안정촌1이라 찰리워據,다.

이후 1967-1973년 사이에는 민북지역의 농엽확1$11라는 경제관1 이용측면

이 크 게 부라될파 동시에, 당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방안으로 또한 북힌·의 접경지역 선전촌 건설에 대한 대용책으로 롱일

촌, 재건촌 육의 전략촌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입주자의 졍작권을 보장함파 동시에 촌락건설과 경지정리,

교를로 둥 기밥시설에 파격 으로 지1인하였다.

1974년 이후에는 쪽수지역개발 또는 접적지역개曾이라는 이름하에 더

이상의 민북마을의 건섭을 중지하고 기존 촌락'의 정비에 힘써왔다, 이는

농업에 국한하는 토지이용으로 경제적 매력이 감소하여 민북주민의 사기

가 떨어짐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었5%다고 暑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렌동안 민북주민믈온 입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준전시

상황속에서 주哥부대의 룡제팔 받아왔으며 1978년에야 평시-S-의 민봉선

북방지역 민사할동규정(육규 5-4)에 의거하여 쟁꽝을 유지항 수 있게 되

었다. 이 규정은 19S5녑 대폭 개정(육규 521-4) 되었으나 콩제내용이 크

게 변한 것온 餓다.

다만 이 지여의 입주영농 및 骨윕영농파 판련하여 먼원과 분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갑둥해소 차원에서 행위제한의 기준융 멍시하고 군괍팝동

응제기구를 설치한 접, 또 한 민叫지역에의 흘입접차릎 간소꽈하고 부분

적으로 제휴기간욥 였장한 접이 개선된 부분이라 항 수 있다, 그러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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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역의 영농과 개발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은 지역사단장 또는 부대장

의 민원처리 방식이 입주농민이나 출입농민의 입장으로 보앗을 때는 비

합리적이고도 전힁적인 만원처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음으로 향후 민

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중요한 파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수도권 정비 계획법

19없년 제정되었던 이 법온 서울의 과밀문제. 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하

고 서울 및 인접지역의 인구유발 시설을 수도권의 남부지역으로 이전시

키려는 의도로 제정되었으나, 경기 북부지역온 서울의 발전잠재력을 이

전받는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의정부 . 고양군 , 남챤주군 둥 서울 인

접지역은 대학과 공장 등 인구유발시설이 그 수나 밀도에 있어서 경기

남부지역보다 크 게 적온데도 불구하고 이전촉진지역으로 자정된 것은 경

기 북부지역에서의 개발 전초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었다고 해석
된

묄 수밖에 種다. 위 세 시 · 군의 북방지역온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유보지역으로 지정되였다. 이는 남북통일이 이

루어져 국방전초지로서의 역할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개발 않는다는

뜻에 다름없다.

경기 북부지역에 관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철저히 군사시설 보호법

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즉,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3조 1항에서

는 수도권내o]]서 本法이 모든 법에 우선하나 군사에 관한 사항온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 3항 2호에서는 국방장관은 군사기밀을 요하는 구획 등을 건설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숭인을 얻을 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4년 수도권 정비법 또한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종래 이전촉진지역블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 하다. 이 지역에서는 본질적으로 수도

권 정비계호볍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앴다. 특히 공장 · 대학 등 지역경

제 기반 확충에 중요한 기눙들의 신규잃지가 사실상 어려음에 따라 이들

지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시 管

해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이용管 수 엾어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이 어

려운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었다. 중앙졍부의 의지에 의해 대규모

개발을 않는 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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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파거 개管유보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개칭되었는데, 파밀억제린

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 산업욜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엽의 입지와

도시개땅용 적청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이 종래 보다

는 다소 규제가 완화된 내용을 보인다,

1) 기본척으로는 공장 · 대학 둥 인구유발시설을 과띨억제권역파 동일하

게 관리하지만 충량허용법위횹 骨가시種고, 데형건축묠의 규제가 폐지되

고 중소규모의 택지 및 관팡지의 조성이 가능해臧다.

2) 또한 일반적으로 대카모 개밥사업이 규제되나 긴교부 장관의 숭인이

었율 시, 100만mg이싱-의 대규모택지, 30만mI이상의 공업용지, 10만mz이상

의 관팡지 조성이 가능하다(동법 29조).

3) 부칙 3조에 의하면,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시 · 군볍로 36만mrn 약

� 

12만

평>내에서 공업지역을 지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개발자%11骨 허용한

점에서 가1선되92다고 昏 수 었겠>만, 인구 교모에 관계但이 각 행정단

위에서 일을적으로 감온 개발면적 규모률 제시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제 대응의 한게와 문제점

민선단체장의 출헌과 더볼어 지방자치가 본격꽈될에 따라 경기 북부지

역의 경우에도 지역구조를 게선하고 주민탁리룹 풍진시키려는 노 력이 경

주되고 있다, 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법의 완화, 개선음 요구하는 한

편, 종래 개발의 사각지역이던 이곳에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판접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앞서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니1용을 살펴보效듯이,

최근 그 규제내용이 파거보다 문구상으로는 다소간 완화되였지만 지역주

민을온 규제완화骨 그다지 실감하지 묫하고 었다, 지역주민묠은 경제기

반의 다양화와 확충을 위해서 각종 규제의 t Il폭려인 완꽈가 불가피하다

는 월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의 모든 문제가 군사적 규제에 귀결된다고 생라할 때,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이에 불만이 커질수 밖dI] 餓고, 민·군의 갈둥 관

계는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겹기 북부지역의 주민 짱과 밀접한 부분에서 상기 平 법의 경직된 큐

제내-S-을 연성화함파 동시에 구체적으로 합리화하러는 노력을 기욜어 지

-

. 162-



역주민의 민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권정비졔획법등 현 규저1법안을 고려한 장기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증앙정부의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w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소규모 사업어라 하더라도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문제가 많고, 설사 시행가능한 사업이라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규제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및 승인기간이 장기화되는 것 또 한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a

3. 주민을 위한 지역 개발로의 인식 전환

경기북부지역에 국방기능 今선이 뷸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로 인한 규제만 적용되고 공식적인 지원이 거른되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시가 아닌 이싱-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이

익을 회생하는 젓은 헌법과 기타 국토개발 관런텁에서 규정하는 
' 

기회균

둥'의 실현을 막는것이다. 그간 40여넌 이상 이 지역이 국방에 기여해

우리나라의 발전이 가능兎다는 점을 고려합 며1, 더 이싱-의 일방적 회생

욜 광요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이는 이 지역의 지방카치 실헙을 저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었다.

들째, 국토분단의 결과 또 한 이로 인한 접경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 간 정부가 분1단해소昏 위한 노 력은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지역주민의 고 통에 대한 배려는 잘아보기 어例웠

다.

셋4, 경기 북부지역등 접경지역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경제기반 확충노

력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중앙정부에서 펄요시 지역이해를 배제하고 대

규모 개발 (예:퉁일동산, 남북연결교통망,신도시건설 등)올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개발헹위는 국방에 저해胡고 국가차원의 개알은 국방에 저해되지 않는다

고 하는 논리와 같다.

국가 이익이 져역 이익에 우선한다는 사고는 과거 중앙접권시대의 논리

- 163-



이고, 오뉼낟 지방자치시대에는 국가 이익의 범주o]] 지역이익과 사익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국가란 국민의 이의술 중진시키는 권

럭장치이므로 주핵심온 구체적인 국민이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한 접절지역에서 국방기능음 우선함으로써 이 지

역이 받는 피해를 서울을 비롯한 나비지 지방의 이의으로 또는 국익으로

가정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논리였다고 볼 수 있다. 일부를 회셍하여 다

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에는 이의가 있욥 수 鎖지만 접경지역을 담보

로 창출되는 안전보장이라는 국익合 국가나 접경지역이 아닌 다른지빙·에

서 무상으로 향유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

꿀론 접경지역 또한 안전보장 측면에서 같이 톄텍을 받았고, 군부대 주

둔으로 인해 서어비스업 말닿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온 긍정적 측면

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반면에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이 지역의 토지

이용이 규제되어 주민셍할의 개선도모가 어려운 것은 명백한 피헤라 규

정할 수 있다, 규제가 없을 시와 비교하여 규제로 인해 일자리 부족, 잠

재적 소득의 포기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 외에도 지역 이미지가 나빠져

지가가 낮고 경제적 토지 이-g-이 저하되어 일종의 간접적 토지수용의 唱

파骨 낚욜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범주暑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이 낙후되게 된 이유에는 자연환겸적 여건에서 개발이 볼

리한 낙후지역과는 맙리 서울에 丑접하여 충분히 경기 낱부지역 정도의

빌전읍 기대할 수 있는데도 정치적·군사적 규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경제

암동 입지여건을 악화시켰다논 점이 지배척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이 인정필 수 있는呵, 문제는

피해 규모를 어떻게 산骨하는가이다. 피해중에는 군부대에 의한 사유재

산의 칭해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상이 가눙한 것이 있는 반면,

기데수준과 현실수준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각종피해에 대한 보상과 같이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설사 팡벌위한 보상의 원칙

이 세워지더라도 어느 재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젓인지도 어려

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 보상은 군부대 토지점유로 인한

사으재산권 훨해의 경우에 한정하고, 나머지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

에 대혜서는 간접적인 지원승 합 수 唱-에 臧으며, 이 경우 중앙정부차원

의 흑볍지뭔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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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주민에 대한 간졉적 지원의 범주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 려

될 수 있다고 본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읕 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한정하여 주면 피해의

범위를 축소(규정준수)

·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체계화, 세

밀화하여 주만생활의 볼편올 대폭해소 및 민원처분의 공정성 유지

·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조세경감 및 사회부조로 설질적인 소득증대

· 지자체에 대한 흑벌 재정보싱- 차원에서 교부급 산출기준 상향조정 내

지 특별재정지원 근거 마런

·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릴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 접경지역내 국가적 사업온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

t

III.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당면과제

경기 북부지역은 통일이전의 남북한 교유 협력의 전조지적 역할을 해야

하며,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 昏

각종 통일 후유증읕 일차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과제뜯 가지고 있다.

이때 남북간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일에 대비하는 노 력

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통일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겪기 북

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펄요성이 있다. 어떠한 통일형태의 경

우에도 국가적 혼란온 피할 수 열겠지만 사전에 치밀한 . 준비暑 한다면

그 충격은 완화되어 질 수 있음은 재론할 묄요가 飯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서독정부는 공식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늠 접경지역을 통일의 전초기지로 고려한 흔적이 置

지 않다.

공간관리법(ROG) 제1조 공간관리 기본이념의 2항에서는 
'

득일홍일 목

표를 고 려하여 그 실헙을 촉진해야 한다. 이블 위해 지역(접경지역음 의

미함)의 공간적 관계를 유의하고 개선한다'라고 骨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공간적 관계'란 접경지역의 낙후 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의

여건울 개선함으로써 
' 

서부로의 창(窓)'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2조 공간관리의 기본과제의 1항 4호에서는 
'접경지역온 

교

육, 문화, 유롱, 앵겅 등 모든 면에서 전국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지역의 인적, 플적 고통을 국가의 책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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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여 그 뾔해의 현십적 보상애 중접合 둔 깃으로, 이러한 정신은

접경지역 지원법(ZRFG) 제1조에 명문화 되어 있기도 하다.

롱일율 국가적 지상파제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독입파 갑이 접경지

역파 밉접히 판런된 법을에 롱일을 위한 지역기반 조 성파 같은 범 규정

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 통일촉진적 개발

경기 북부지역과 판련하여 이제까지 남북교骨협력차원에서 제안되거나

계획된 또는 시행중인 사엽으로는 평꽈시 건섭, 붕일동산 건설, 단절된

남북간 도로 · 헝도의 연평웁 晋 수 있다,

이중에서 봉일동산(파주군 교 하 · 탄현면)은 본래 낱북교류협력 차원에

서 추진되옜으나 옹省에 대한 a국민의식의 고취로 목려슬 변경하盟으며,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룡일교육, 편의시설, 청소년 시깅, 전망대 등응 )]l

획하고 있다. 또 한 봉일에 대비하는 교홍로의 정비를 위해 건교부는 북

한으로 연결되는 경기 북부 주요도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첩도 또 한 복

구합 계픽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남 봉월전이라도 낱북관계가 개선

되면 남북한을 연결하는 대규모 고속도로망슬 6설할 용의가 있다고 발

표하기도 하였다.

지난 펼넌 처음 구상된 평화시는 비무장지대에 공단, 북한 주민을 위한

교육장, 교역장, 유봉시설, 이산가족의 만낱의 팜잠, 학舍 · 문화 교류센터

를 포함하여 인구 50만올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일종의 남북 교류협력

차원의 경제쪽구의 성져을 지닌다. 평화시의 섭치 목적에 부합하려면 남

북간의 신뢰구축이 수선되어야 하나. 북한은 남북 기본 합의서 켜의시

스스로 비무장지대의 평꽈척 이용을 주장하고 우리축의 교류 · 협력 제안

에 대해 동의雙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울 보이지 않고 있

다. 이로 딸미앝아 평화시 건설온 무기한 연기되고 59는 싣정이다. 우리

쪽만이라도 건설하자는 의견이 엾지 않으나 이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느껌이 옜지 않다.

위에서 거론된 국가적 사업외에도 봉일전망대의 설치 · 안보 · 통일 학습

장의 설치와 뫈련된 사업은 군사시섭보호멉 시행령(제6조 1함)에서도 가

농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럭 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의 데규모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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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기 북부지역에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혁 지역주민의- 고 용

중대 · 소득중대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유의할 사항으로 롱일촉진적 개발이 일반관꽝지에서 보듯 지나치

게 상업성을 띄게되면 군사지역안 이곳과는 이미지가 맛지 않을 것이므

로 보다 생산적이고도 교옥적인 차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개발 .
%

여기서 전제하는 통일 후유중이란 통일이후 북한 주반의 대거 남하을

뜻한다. 북한 주민이 대부분 이 지역을 통과할 것이 예상될으로 경기북

부지역에 다수의 출입관리소를 설치하여 이들을 둥록하고 시 · 도별로 적

절히 배치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각 시도와 긴밀

히 연결하여 취업 · 거주 알선의 업무블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입장으로 볼때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이동인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젼우

에도 많은 북한주민들은 북쪽 접경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기 북부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온 임금을 겨냥해 통근할 것이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위험이 있는 북한 지역보다는 보다 안전한 이곳에 공산이나 유홍센

터를 세울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상당수의 인구유입올가상해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북한 주먼의 남하들 규제하건 않긴간에 경기 북부지

역에는 일정수준의 북한주민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할적으로 생각되기

때룬에 이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지역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러나 지금 당장 북한 주민을 위한 공단올 설치하는 것온 의미가 없기 때

문에 부지조성에 그치고, 상황이 닥치면 이들을 이용해 공장을 건설하고

차후 고용하면 될 것으로 생吟된다.

또 한 겪기 북부지역에서 북한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시설,

공업音지, 주택, 유통시설, 직업훈련원등은 롱일 촉진을 위해 설치되는
.

각종 시설들과 이곳에서 이동할 군부대 부지와 시설을 경과적으로 활용

하면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유입으로 경기 북부지역은 경제적으로 활기블 띄게 될 젓

이 틀림賊다. 또한 롱일과 동시에 이 지역의 국방기능이 소멸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환경이 잘 보전된 비무장지대와 민통전 북부의 일부지역

을 제외하고는 그 간의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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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방이 가농해질 것어다. 룽일온 경기 북부지역 입장으로만 보았을

때는 혼란보다는 기회의 의미가 강하다고 전망해볼 수 있다,

IV. 접경지역의 장기적 구조개선 모 색

1. 접 경지역 지원의 목표와 방향

접정지역 지원은 시기적으로는 홍일 전후로 나누어 생각해 뷸 수 있다.

용임 이전에는 국한기눙흘 포기항 수 었으나 지방자치와 롱일 대비라는

조류 또 한 간과한 수 엿기 때문에 입견 삼충되는 토지이용 내지 개항 목

표용 장 조화시킵 평요성이 있으며, 홍입 이후에는 이 지역에 지吟볍동

과 다듬 없는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치밀한 사전 계괴수립과 개발이 필

요하다.

(Il 접경지역 판리와 게깔 목표의 조화

앞서 2. 3장에서 논의하옜둣이 봉일 이전에 각 목표간에 조화를 이루어

접경지역 주민욥 위한 지원파 게발 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

· 국방기농

- 군사시섭 보호구역의 지속적 축소로 최소한의 규모유지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및 체계화로 민원축소

- 부득이한 경우 이주대책수립으로 가능하다면 군사시섭 보호구역파

주민 거주지의 분리

- 민 · 군 협력차원에서 군 보骨骨자를 접毛지역에서 우선히 조달

- 민북지역에서의 마울 조성하대

· 개발규제의 피해보상

- 국방기눙의 정비와 연동하여 「
수도권 청비계획법J 둥 규제법의

정비로 지역경제 기반의 하충

- 접경지역 주민 대한 조세감면

- 접경지역 지방자치 단坤에 대한 교부금 확대 및 복省재정지원

· 롱입준비

- 봉입 춘비와 관련된 중앙정부 차1인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사업과 점쳐지역 개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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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謁 바람직한 접경지역의 미래상을 위한 전략

통일이후 이 지역이 당면합 근본적인 변화는 북한 주민의 대거 유입과

군부대의 유출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유입으로 다양한 목적의 토지

이용 수요가 중가할 것이므로 기존시설의 재꽐용이 불가피해질 젓이다.

또 한 군부대의 유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토지공급온 부분적으로 공장

부지. 주택단지, 복지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경제적 활용

보다는 자연보전적 가치가 있는 곳은 자연환경상태로 복구시킨다. 군용

토지의 경제적 전환은 득히 군부대 주변취락의 개개발과 관련하여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위와 같은 변화는 이 지역의 개발에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 및 소지역

계획을 수립합시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통일이후 기존 토지이용의 재정비와 신규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짇

가능성이 높거 때문에 통일이후의 혼란과 충격을 충분히 홉수찰 수 있는

장기계획의 수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이후 토지이용을 두고 논란음 빚을 수 었는 곳온 군사적 보호로

환경보전적 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와 이에 인접한 지역이다. 국내외적

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 통일 한국의 최대 자연보전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곳에 연고를 가省 Al-람을 비旻한 일부에서는 개

발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 접경지역에 산재한 지

뢰와 위험물을 제거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와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曾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이후까지 내다보는 치밀한 겨1획욜 수립한다면 경기

북부지역온 오랜동안의 피해와 고통에서 벗어나 높온 수준의 생활의 질

올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가눙할 것이다,

2. 접경지역 지원법의 제정
w

헌재 어떠한 법에도 접경지역의 개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다만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서 
「

통일을 향한 낱북교뉴지역의 개발 · 관리. 차원

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규제완화률 통한 접경지역의 개발에 대한 접경지역 주

민헉나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요구뵤다는 통일욜 전제한 접경지역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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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線씬 공감대용 넓힙 수 있음율 시사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브둣이

지금까지의 규제가 합리적이지 旻했다면 이에 대한 고 려도 충분히 감안

되어져야 한다.

이 모돈 목표暑 曾성하려면 「접경지역 지원법,이라는 법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 궐수적이다.

(U 접경지역 지원법의 골격

· 국토분단으로 반온 접경지역의 고룡을 보상하고 봉일의 전초기지로

서의 역할을 적절히 규정하기 위함(목%

· 타법파의 관계 규졍 멋 접겪지역 지T인파 판련하여 타명의 조 항 수정

및 신섭

· 지-인지역의 범위 규정 ; 동서(응진군-고성군), 남북(군사시실 보호

구역의 비욜이 일정수준을 넘는 지역)

· 지원의 내용 구체적 명시 : 직접적 지원파 간접적 지1인

· 지역볍 차별지원 및 우자효을욜 위한 중점지원지역 원칙 시

· 지1인을 위한 재정 확층 및 분담 규정

· 흐을적 지원을 위한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구성

· 봉임이후 입정시기 까지의 결과조치 규정 및 한시범 명시

· 접경지역 종管개발계괴 수립에 판한 고정

(허 접경지역 총합개발계캐의 내용
I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연계 도모 위함(목적)

· 부문별 계괵

- 홍일대비차원 : 룡省판련시섭 및 사회기반시설

- 주민생황개선 : 사회기반시섭(교통, 교육, 헹정, 복지, 의료) 및 산

업 · 위락구조 · 관팡

· 지역별 토지이용 졔힉 : 지역의 여巷, 개활거짐 및 베후지 관게 고려

· 단계벌 추진계획

· 국토개발계획 · 도개발계픽 등 각종 계픽파의 연계 규정

l



V. 맺 음 말

경기 북부지역온 휴전후 지금까지 국방기능 우선원칙에 의거하여 군사

시설보호법올 위시한 각종 슈제에 묶여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이러한 낙후된 지역적 헌실이 그동안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또 한 통일 준비의 공감대가 형성된, 현시점에서 절경지역 주

민의 억제되었던 개발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

상온 군(후) 또는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약기합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

에 이 지역에서의 군·관·민 삼자의 수직구조를 삼자간 균형구조로 전환

시킬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방 기눙은 최소한의 공간에서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륵 노력하고 중앙정부는 접경지역의 피해해소를 국가

적 책무로 인식하헉 각종 보상책을 광구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로써 홍일전까지 이 지역의 개알이 어느정도 이루어진다면 롱일이후

의 혼란을 흡수하는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들이 체계적이고도 실천적인 효과들 거두기 위해서는 졉경지역지원

법과 같은 득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吟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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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에 대비한 接境%域의 役割
I

1 . 序 論
고

그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의 접경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관

런법규와 국가정책에 의해 중첩된 규제를 받아 왔다, 경기도의 북부지역만 하

더라도 수도권 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억 개발이

억제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그 결과 지금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의 경우 개발정

도는 뭅른 일반주민의 생활수준이 경기도의 여타 지역, 특히 한수 이남지역보

다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와서 이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금년 6월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접경지역의 개발에 대한 요

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와 강원 북부지역에 대해 단순히 개

발이 억제되어 온 지역, 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덴 지역이라는 소극적 관

점에서만 바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특히 개성 등 북한지역이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바,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과 앞으로

도래할 남북교류협력 본격화 시대, 나아가 통일시대를 내다 볼 때 이곳은 하나

의 기회요 도 전의 지역으로 다가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점에서 접경지역은 이제 각별한 관심올 가지고 주목하지 않으면 안틸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통일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감

안하여 접경지역이 통일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 고 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접경지역의 개념과 범위, 일반적 특성에 관해 살펴 보고
, 접경

지역의 역할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통일 과정에

서 접경지역에 대해 구서독이 지원한 사례에 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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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續境1rn의의 a念과 -錢鷗 特性

l. 楓念과 範圍

국어사전에 의하면 
「

접졍,이라 합은 
'

경게가 맞닿음 또는 맞닿은 경제'를 말

한다.1) 따라서 접경지역은 경개가 맞함은 지억이라고 합 수 있다.

본래 접경지역은 국가간에 있어서 국경에 인접한 지역을 일컫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가 지금 논히·고자 하는 접경지억은 우리나라의 國境에 인접한 지역을

말히.는 것은 아니다.2) 접경지억은 - 應 1953넌 7윕 27일 「한국군사정전협정,

(이하 정전헙정이라 함)에 의해 설치된 군사분게선과 이를 중심으로 남북 방향

으로 각각 k11-)에 이르는 지역. 즉 非武裝地帶(l)e]nilitarized Zone! DMZ)에 인

접한 지익이라고 힐· 수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게넘과 법위는 반드시 분멍치 않다,

접경지역의 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엔서무터 어디까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

인가

먼저 접경지역의 北端애 관해 살피 보기로 한다. 접경지억은 넓은 의미로는

군사분게선 이남의 비무장지데 우리측 지역까지도 포함하논 칫으로 불 수 있凍

지만, 월옹 접경지억의 북단은 남빙-한계선으로 섣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셍각

된다. 즉 비무장지대의 우리측 지역은 접경지역에서 외되는 것으로 이헤된다.

냐하먼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이라는 國際法에 의해 설치된 지역이며, 헌제

軍事停戰委員會라는 圖際的 <습同)機關에 의해 관리되는 지억으로서 헌실적으

로 남북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기 애문이다,3)

이와 관련, 현재 남북한은 모두 비무힌·지데-趾 침떤하여 앞으로 추진하고 있

다. 즉 남북한이 비무장지대내에 공히 철책선을 가실하고 觀測所 내지 監視所

國 團 團 ' ' ' ' ' 

' 團 團 團 團 闢 關 

醉 ' 綱 調

n

il {]기침·신..231. VI지, 
'

세 -E.·리1y' e 사·진, (서.%: 三省버1販詠, IOM), p. 2039.

2) 대힌·만국 AP/l 제3조는 
' 

A'한VI국의 잉토뇨- 한반3;1와 J /.속도A-1라 한다'hI 규정하v 있
다. 따리·서 · Y-리 %{l/]상 네한WV)·:·f 잉/A의 공%B 한게률 의띠하는 d (경은 입·록강과 %L

먼·x 필 빽)규산지역·맘 인71하는 선예 의핵 괴신1린 접이다.

3) 다만 님'한의 대성동 fl )],- · 과 ·IiI-'한의 기4V 미.-亂-은 리대 쌍Is·사렁+R즉 -fl-엔교.시.럴관괴.

광산축의 4{:1인먼]d· 최고사唯%9· l 중-:i[인1/)지원]/사唱관)괴. 양 사령안[.이 입fM하는
20십의 대표旦 -7-싱되는 'fl-w-기판 

] 군사·정진위%회의 許可에 의히1 비부장지데 에 조

싱딘 촌디·으且 지-각 닙·북한의 헹1-정</·억에 팬R]되이 있으미, 에외적으로 남-%t한-F 이骨
주1긴늘에 헤 )g.지구Id- 헹시·히.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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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전협정에 반하는 조치이다. 비록 북한

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웅차원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역시 군사인원 및 시설

을 남방한계선 북방으로 전전배치하고 있어 현재 우리측 훨책선과 남방한계선

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접경지륵의 북단은

법리상 남방한계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 접경지역의 盲端이 어디인가도 역시 불분
;

명하다. 일반적으로 民間)t,統

制線(이하 민통선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이를 민북지역이

라고도 함)을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 같다.

「군사시설보호법,상 
"

民問人統巷1]線이라 함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

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같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게선의 낱방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는 선올 말한

다,"4) 
"

()q]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통선은 제4항 1호의 규정에 의한 保護 .

區域(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말함: 필자 주)안에 설정하되, 군사분계선의 남방 20

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51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저]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대별되는데s6) 군

사분계선에서 인접한 민북지역은 원칙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된다.73 반면

민통선 이남지역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돤다.81 그러나 군사분계선에 인접

한 지역에만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이 섣치되는

4) 군사시싣보호볍 제2f St 군사시싣보호켜은 1993넌 32월 27일 게정 이 법骨 제4617

호로 콩포되있다,

5) 군사시설보%법 제4조 3항.

6) 헌행 군사시설보호1-偏싱· 統制保護區域이라 j·은 
"

고)7-의 군사할동 보장이 요구되는 軍

亭分界線헉1 隣接한 지역의 기타 중요한 軍亭施設의 機能保全이 요구되는 區域," 制風

保護區域이라 함은 
"

군직·진의 원환한 수헹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효 또는 지억주빈의 안전이 A교1-되뇨. 구억"을 (간한다. 군사시설보호뱁 제3조(군사시

설보호구억의 구분) 1호 네지 2효: 한꾄 舊 軍事施設保護法에서는 통제보玄구역을 
"

고

도의 군사팔동 보장이 요구되는 민간인 통제신(군작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

하여 휴진신 남망 5킬로미터 네지 2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억 관

보에 고시한 선各 ·身한다) -l,l-망지역과 기타 중IL한 군사시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음 1%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7) 다만 민통신 이북지억 중 에외지으로 취릭·지억, 안보관꽝시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억으덥 &->싱한 수 있다. 군사시실보호뱁 제4조 4항 1호 가 참조,

8) 「군사시설)L·%IIi, 제4조 4항 1호 나 W·조: ·2'-lIB 11조 4항 1호 毛단에 의하전, 군사분

게선이) 인%l·한 v.사시<131(호구익各 ·%

·3-],l.지역의 智제보2구역과 민남지역의 제한보호구

억各 포함히.는데, ] 1위는 남빙·한게<1의 남Is· 10킨로미티에서 남방 25킬로미터 사이

에서 설정되는 17의 이J;l-지익을 포힘-하논 것으로 되0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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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후방지역이라도 군사시설의 최외-팍 경게선으로부터 1켤로미터 이

내에서 통제보호구억 또는 한보효구익을 설정할 수 있다.9)

이상파 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통신의 징의에서 명백히 일 수 있는 비-외-

같이 군사분게선 이남의 모1북지역은 취叫지역이나 안보관광시설지역 등을 제외

하민 윈칙적으로 통제보호구억에 해당된다. 그러나 혜안지역과 같이 북한의 침

루가 예싱-되어 군사적인 통제가 특벌히 요 구되는 지역이나 기타 중요한 군사시

섣의 기농보전이 필요한 지역도 통제보호구억으로 지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통제보호구역은 민통선 이남지익에도 얼마든지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접

에 비추어 렵국 민북지역은 군사시설보玄구익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머, 후자보

다 그 빔위가 핑J6 좁다고 하或다.

아骨든 민북지역은 접경지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머, 이 지역은 군

사시설보호구익의 중요한 일부임에 吾림임다. 「군사시설보玄님.에 따라 민북지

역내로의 民間人 hbA·은 통제 내지 제힌·을 반22 있다. 이 곳에서 이미 장기간

거주하고 취락各 팅성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 외에 이 지역으로의 신규이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私有財産權 헹사를 비롯하이 군사작전상의 이유로 개반

이 억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접경지억을 민북지역과 혼용하는 사

람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민통선合 기준으로 하이 접경지역의 남측 한게를 정하는 깃이

반드시 타딩'한 것인지 하는 주]에는 의E-이 있다. 개빌·이 억제되고 있는 깃은

군斗시섣보호구억 밴만이 아니라 자언)g대게뵤전지억의 경우V 미.찬가지이기

떼문이다.10) 또 한 
「

수도권정비게획%,을 비롯하여 민통선 이남지역에서도 건축,

투자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헌싣이다,

그러한 점에서 접경지억은 뱐드시 민북지역으로 제한할 깃이 아니라 민통선

이남지역<이暑 민님-지억이라 함)이라도 수도권 정비, 화경보전 듕의 이유로 게

발의 제한을 반고 있는 월정 법위의 지역을 포함시키는 첫이 바람피하다고 생

각된다. 이렇게 볼 떼 결국 집경지억은 ) 남방한게선 이남 민북지역과 卷 민

통선 이남의 일정한 지역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남지역의 남빙·

J 5 5 I

9) 군사시실보호1칩 제4조 4힙· 22,

10) 자엽셍래계보전지익은 m -b
(지보진지익, 2 자인Al肉게3,L호지8, 卷 특징 이·생 y.식-趾

보호지역, 龜 헤양셍매지]보호지리으旦 니.Ii·이지1·l 지·리·의 지익에 해 일징한 규제가
헹苟지고 있다. 

f

自然環境保全法, 제田조 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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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현실적으로 구획하기 어렵다. 이것은 앞으로 접경지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경우. 그 법에서 당해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젓이다. .

민븍지역은 전방부대와 관련 군사시설이 주둔 내지 설치된 곳으로 통상 前方

地域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3항에 의

하면 전방의 경우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낱방 20kIn의 법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민북지역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방
團

향으로 10klTl-15km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포합하고 있다고 한다, .

2. 
- 般的 特性

.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로부터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첨단지역이

라 할 수 있다. 헌재 접경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민북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

의 9개군 24개 읍 11개 마을에 걸쳐 설정되어 있고, 면적상으로는 약 5억만평

달하며, 거주민은 2Off70 명

� 

정도인 것으로 짐계되고 있다,11) 이 중 경기도북

부지역(김포군과 인毛광역시에 편입된 강화도 둥은 제외)의 경우 민북지역에

42마을 3
,
21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접경지역에는 경기도의 김포군, 파주군, 연친군, 강원도의 省원군, 화

毛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같이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육상지역 뿐만

아니라 백령도, 강화도와 같은 도서지역도 포함된다.

이 지역은 대체로 다읖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갖는다,

첫째, 접경지역온 거의 대부분이 j (
,
D 寡少地域이다. 즉 면적에 비해 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주민은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감원도의 경우 접경

지역 5개 군의 면적은 도 전체의 28,2兒인 반면, 인구는 IL89%률 점유하는데

불과하다.

둘째. 접경지역의 地形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동부의 경우 대부분 산

악지대이나, 중부는 -철원평야와 펀치볼이라는w분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산악

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서부지역은 대부분 평야 또는 구룽 동 낮은

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w

셋째, 접경지역은 대부분 민통선.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醫

夢

團

處

11} r

京鄕新聞,, 1995넌 8원 ]얼,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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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140kIn 로 서 503 에 달하고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 개 郡의 경우 군사시섣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운

군 전체 면적중에서 약 61.8郊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의 著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4째, 접경지역의 자언환경 및 생태게는 진반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것은 낱북분딘파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섣정이라는 외생적 , 타율

적 요인애 의해 가능한 젓이었다.

다섯캐. 접경지익은 군사시씰보호구역·자연생테게보전지역 등 안보(군사작

전), 환경보진, 그린벨트 섣정. 상수도 보호 능의 이유로1宙 그 동안 개발의 사

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접깅지억은 여타 지역보다 개발이 낙후되어 생

힐조건이 얼악·한 지억이라 할 수 있다,

여섯쩨. 접경지역은 도로· 교통·통신 등 하부구조가 극히 미비하다. 이것은 접

경지역 개발을 지언시킨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Ill. 統-過程에서의 接境페[렬i의 役割

1, 碑牛島 廟邊環境 變+b와 統-時代의 潭11來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직-급의 세개는 달1-%전과 탈이녑을 기반으로 하여 범세

계적인 차원의 회.히]와 헙戰1, 지·令·복지·개빙-촤릅 모색하고 있다. 종래 이념적

섹체룰 뗘던 대겯구조는 급격히 퇴조하고 그 대신 평촤와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헙럭이 징·조되고 있다.

그리나 다른 한펀 국가들은 치열한 질제전젱에 돌입하여 자국의 발전과 국가

이익의 도모를 피하고 있다, 섕)존과 제 의 도약을 위한 무한경 의 양상은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무역을 추진합에 있어서 별로 고 러하지 않아도 되었던 문제, 에컨대

환경보호暑 위한 무역의 규제외. 같은 깃들이 새롭게 발셍하고 있어, 우리 기

업들로서는 그만큼 수촐에 이러운 여건이 조성되고 았다. 그 문에 수출시장

로 團 團 團 團 團

트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2) 깅기묵]/-지%피 김우 게VI. 한·'·'Il.익p. 496ku/(240%J이미 상수도보2 //.역은 9]ku /(2Ai)

에 이f<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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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그 만큼 더많이

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

기 위해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고, 가업들도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 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환경이 날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한반]f. 내외의 환경도 2-3

년전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과 미국간

에 최대현안으로 부각되었던 북한 핵문제가 1994년 10윕 인일 북,미기본합의문

<agreed frame%vork)이 채택되게 됨으로써 일단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

었다. 즉 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 개선을 병행추진한다는 구도하에 북한과

미국이 양국간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한다면 북한 핵투명성은 상담

히 제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으로 현재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해 「

한반도에너

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 gy Developmenf Organiz8tion: KEDO)가

구성되었고,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와 KE00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한.미.일간의 고위급회담 내지 전문가회의도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

또 현재 북한과 미국, 양국은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살무적인 문제만 타결되면 조 만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연락사무소 개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와 같은 북·미관계 진전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위한
'

협상을 재개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한 관계를 재조정하고 였다. 이와 같

은 정책 조정은 결국 주변 4국이 모두 한반도에 「2개의 한국.('rwo Koreas)이

존재한다는 현실안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결국 주변 4국에 의한

낱북한 交叉承露 형태로 귀결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는 대체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

화정착과 남북통일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 確目6統-時代 接境錦,城의 役蘭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

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방향이 전반적으로 통일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 보인

다. 그 러나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여1상할 수 餓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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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어 지금부터 디.각A인 데첵을 마린해 두지 않으먼 안된

다. 특히 우리가 통일을 주도한다는 능동적으로 입징·o]]서 통일을 위해 일방적

으로 할 수 있는 원을 점 진적이고 단게적으로 추진헤 나가야 한다.

남북한간에 교 류낌턱이 함성촤되고 통일파정이 진척될 수록 그 骨인· 빙·치되어

왔딘 접겅지익(項 비무장지데)의 위싱·은 힘차 변하게 딜 짓이다. 왜니·하띤 남획

한간의 교 류협럭이 骨성촤·본걱화삘 경우 접경지익에 사람과 정보, 그리고 뭅

자가 자연스럽>11 꼴러 들게 뮐 것이고, 이를 위혜 이 지역의 교통.통신 둥 하

부구조시설의 정비가 뒤따르게 렬 깃이기 때꾼이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접겅지억온 괴.거와 길·이 게발괴. 투자의 대싱·에

서 소외된 곳, 주거 빛 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억으로 더 이싱· 남아 있지 않게

딜 젓이다. 그 대신 접경지역이 한반도의 중소]에 위치한 물류수송의 2 충지로

서 통일에 적극 이바지하는 거주)으로 필·용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할 때 통일과정에서 접경지역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억할을 수헹)管 수 있을 깃으로 AA각된다.

첫 , 4경지억은 그 동안 개1관에서 소외되어 경제적 어러움에 처해 있던 납

북한 주민(특히 남한주민)들 모두 게 보다 붐요로운 싱올 제공하는 지역이 될

수 었다.

둘쩨, 접경지억은 남북교苟4릭의 거점. 남叫촤해와 신뢰구축의 공긴·으로 활

용되어 통일기반의 조 성에 이1·.If지할 수 있다.

셋쩨, 접깅지역·은 V)'한의 자유,풍요를 북한에 진파시키는 W간. 북한의 개혁.

게방을 촉진하는 기지로서 평촤통일의 보루가 뒬 수 있다,

넷례, 접겅지역은 발 및 성징· 잠재력이 퐁부'한 지역으로서 이를 잘 할용할

정우 21세기 동북아시대 . 쵠·5]1펑앙시대를 불1·이하여 2의 세로운 겅제도약읕 위

한 발판으로 팔용될 수 있다,

그동안 냉진시대에 있어서 한반도는 번겅 내지 주번부에 위치하어 있있다,

그러나 이제 1세기블 바라보는 작급의 틸'M전과 촤헤, 헙력의 시대에는 한반도

가 대륙과 해양을 연질하는 교 링:으로서 중심즈) 역할을 71-당하는 지역으로 부상

하게 뒬 깃이다. 특히 북한이 지금 
-g가적 

사업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

豆

滿江地域開發計劃,<']'U]Ilen Rivel- Arerl Devel이]Ule끼 Pro gramme: TRADP>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비무장지대 접경지역과 이 두만강 심·각지대가 연결될 경

우, 앞으로 한반도는 동북아지역. 나아가 아시아·테핑앙지역의 중/g지로 발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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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관단된다.

다섯째, 비무장지대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접경지역은 인류의 번영과 발

전,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13)

이와 같이 앞으로 접경지역의 위상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임에 비추어 정부

는 지금부터 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촬용, 개발괄 보존을 적절히 추진함으로

써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Il/. 接境地域의 關發方陶

1. 基本方向

가. 개발의 흉本方矣

남북통일시대어] 들어 접경지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접경지역 개발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내지 전략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접경지역이 남북교류협력의 거점, 즉 남북한간의 각종 물류가 유통되는

교 역장소로부터 출발하여 남북한간의 經濟統슴에 이바지하는 통일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潮進的,段階的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접경지역이 
' 

南北交潔協/)의 通路로 이용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지역

에 거주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質을 向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접경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즉 접경지역은 이 지역의 남한주민들 뿐만 아니라

장차 북한측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하는 공간으로 조 성· 발전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접경지역이 統-

首進基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접경지역은 南北和解와 平+D算園氣를 造威하는 窓間으로 육성해야 한
. . . 

團르團 된斷 w w 團 團

13> 남북한이 진정힌 II%회.헤아 공존공잉-3- ·Wbll 한국진셍의 -1산을 청산히.고 통일번영의

시데로 니·아{]'2%- 세게만낑'에 보이 ·A 깅-귀, 이-;:- 미단 한반도의 평화앵 그치지 않고

동북아, 나아가 세게펑화의 중진에 기이s'l-는 <{이 省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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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은 낱한의 自由·豊鑛룰 北韓에 傳派시킵으로써 북한

의 改革,開放을 促進하고 궁극적으로 펑촤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W略的 據點

이 힐 수 있도록 y)]빌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접경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

리와는 진혀 이징촤巷 사최 4에서 삼아 온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

치를 께닫거) 하는 한변, 분열된 民族社會의 統슴 이룩하는 기지가 되어야 하

는 것이다.

넷쩨, 접경지역의 게반 잡재럭음 최대한 괸i히·이 21세기 동북아시q].毛.태평

양시대 새로운 겅제도약을 위한 거점으旦, 동시에, 세계평촤를 상징하는 공간

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까지를 포힘·한 접졍지억에 통
w

일평촤시 건실을 추진헤야 한다.

나. 考慮事1異

접겅지억을 가)발하고 이를 지원할 경우 다음 떳가지 사항을 고 려하어 점진적

, 단1게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집경지역을 개발할 겅우 그동안 인 이 2지 않는 채 불모의 지역으로

남아 있는 분단의 띠, 비무장지대의 뻥촤적 이용 및 게받까지률 업두에 두고

종합적인 개발게획을 수림·추·진해야 한다. 즉 접청지역 게빌·은 비무징·지대의

평촤적 이용음 위한 분위기 조성작업의 일毛·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쩨, 접경지익 개발 및 지윈에 있어서 이 지억에는 3개의 이익이 교 차하고

았다는 사실이다. 그깃들은 安保71]益, 開發利益, 保存利益을 말한다. 접경지역을

둡러 싸고 있는 이러한 이익들은 서로 싱·총.대립빌 가능성이 웠지 않다. 정부

는 접졍지역 주민들의 의긴을 수럼하면서 3가지 차원의 이익들이 최r]]한 조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접경지역 개발읍· 본격적으로 추진省· 경우. 개발이 전척된에 따라 접경지억011

서 뵤효해야 힐· 이익의 優先順位가 바뀔 수도 있다. 대체로 처읕에는 안보가

중요시되고 다음에는 보존이, 마지막에는 게받이 중요시될 가농성이 높지만, 이

러한 우선순위의 실정은 획월적인 것이 되o]서는 안될 깃이다.

셋째, 경기도와 장원도, 백령도 지역 등온 자 지역이 처한 특수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정잭방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또 한 달라져야 할 짓이다. 중앙정부

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접을 감안하이 무엇보다 접겅지역의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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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개발과 보존을 조화있게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발은 기본적으로 保存爲초의 開發, 環境親和的 鬪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 
'

각된다.

넷찌,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하4 이익이 상층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관

계부처의 입장도 毛여]하게 대립될 수 있다. 국방부는 안보, 환경부나 산림청,

문화체육부(특히 문화재관리국) 등은 보존, 싼련 지방자치단체나 현지주민들은
圍

개발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립하는 이

익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일원이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원은

통일정책 추진차원에서 관계부처의 입장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

도1, 실제 개발 및 지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실시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접경지역은 얀보, 보존 및 개발 등 3가지 차원의 이익이 상충되고 있

는 지역인 바, 정부는 이러한 3가지 이익을 조화롭게 배려함으로써 보존위주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분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 통을 최소화하는 동

시에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2. 細部推進 方案 : 京畿4b部地域을 중심으로

가. 開發計盡1] 수팀시 초眼點

접경지역으로서의 경기북부지역 개발은 다음과 같은 주안점에 입각하여 추진

해야 한다.

첫째, 均衡있는 國土開發 차원에서 접경지역을 개발하되,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成툐 潛在力을 최대한 활용한다.

둘째, 접경지역 주민들이 現地에 居住.安着할 수 있는 분위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주민간의 頂得 빛 生活 水準의 罷差를 해소하도록 한다.

셋째, 수도권을 포함하여 이미 개발된 지역과의 開發連繫效果를 극대환하는

방향에서 개발을 모색한다. 
.

넷째,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기하면서 自然保存 爲主 내지 環境保護 爲主의

開發을 추구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의 경기북부지역을 개발해 나같에 있어서 이상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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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방의 주인·심을 엽두에 두고, 헤당지역의 특싱파 조,촤되는 「

中,長期的인

接境地域 緯습開發計劃.(r11asLer DIau)을 수립 , 추진하어야 한다.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이서는 다음과 은 점에 유의하이야 한다.

첫째, 접정지억게반겔획은 헌제 중앙정부가 통원후를 내다보면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긴설종管기1릭, 통일동신·조성사업)]) 둥 왼·런 게획 骨함적으로 검

토 하여 수립해야 한다,

둘 , 접경지역개발게피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오지개반게

피- 시·군별 수요피. 이들 하- ( 지방자체단체기- 수림한 중.장기개빌·게획 등올 이.

놀러 김안하여 수립하되 이들과 최대한 조파를 유지하익야 한다.

셋쩨, 집필지역에 데한 체계적 조시, 언구흥 동헤 혠지 실정에 맞는 게땅전략

을 마런하고 추진혜야 한다, 이들 위해서는 지역을 빙·문하여 헌힁·을 피.익·하여

지억빌로 게발어건을 분석하는 한편, 빕적 ,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어 적정한

개반기1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쩨, 기점도시외- 부거1]지를 소1정하여 초기 이 지 을 적극 骨용하고 개반

의 효파가 진겅지역에 파骨되-t 닝·'힝·으로 개빌·을 추-진하되. 짐 직으로 접경지

역 주민에 개발의 午判가 골고루 아가도록 하는 개발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나. 具體64]인 開假方1'h];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접경지억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게반게피에는 기본적인 토지이/v]1획, 광억

교 통망체게. 공업단지 등 시설배치, 판펭·제계. 새로.운 정주메턴 둥 구체적인 개빌·

·7-싱- 등이 포입된 깃이다. 이하에시는 이들 중 중y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역별 토지이용에 관한 겨본구상

접경지역 종합개빌-x]]획에는 번지 이 지억의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구싱-이 포

함뒬 짓이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게픽은 「國土{l]用管理法,의 구분에 따라 ($ 도

시지익, 借 준도시지역, 卷 -X-림지억 fd) 준농림지역. 13 자연촨경보전지억 둥으

로 구분하어, 라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의건이 1신엉된 개벨A휘을 제

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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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교통망 체계 수립

한반도 전체를 감안한 광역교통망 체계 수립은 접경지역의 정주패턴이나 이

지역의 구체적인 見지이용은 물론 통일후 균형있는 전국토의 개발, 남북한간의

산업시설 재배치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게 뒬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광

역교통망 체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團

광역교통망 체기를 수립할 때 북한의 수송현황14)과 남·북한 교 통망 체계의

연계를 고 려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교통망 구축에 착수할 경우 실현가능한 남

북한 교통망 연결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 우리는 먼저 남방한계선에 이르는 지역까지 경의선과

경원선의 우리측 철도와 도로 망을 복구·연결하여 접경지역 개발의 분위기를 조

성하고 남북교류본격화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접경지역내 동서연결

도로 망을 신설·확충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접경지역의

중심지 상호간 및 중심지와 농촌지역산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項이다. 동시에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국가고속도로망, 국도체계 및 수도권 교 통망을

정비하여 地域間 交通絹體系昏 상호 연계시키는 한편, 전국토의 통합적인 고속

교통망 체계를 수립·추진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즉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를 수도권 북부의

교통망 체계와 연결시켜 장차 북한지역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단계적

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3) 시설배치

저 경기도 남북지역간 산업구조개선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시설의 치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산업을 위한 용지를 조 성하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종 규제범규 때

문에 당분간 공장설립 등 공업시설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였을 것이나, 앞으로

14} 현제 북한의 겅우 수송부문이 연제시데에 긴실한 칭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90% 이상으

로 수송부 이 극도로 낙후되어 었는 헝민이다. 그 것도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서부평

원지대에 교통망이 밀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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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규제를 완촤하는 방향으로 법제정비릅 추진하어 가능한 지역부터 소

규모 공장시설 치 도는 공장 곌배치를 추진히1야 한다.

한펀 농수산업 게管, 농외소득 개발, 농어촌 환경게선 둥 농어촌지역의 종합

개발을 모색하고 이률 91해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배치률 추진해야 管 것이다.

아올러 생산유통기반 叫충을 위한 도로땅 체게촤에 각별한 배려를 헤야 한다.

헌재 동두친시와 포천군에서 추진하는 신도시건설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교류공간을 확보 한다

는 차원에서 신도시에 각종 시섬을 배치하도록 하되, 이들 신도시 또는 접징지

역과 판문섬부근의 장 지구에 ·긴십뒬 에정인 펑촤시가 싱T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올러 동서 간선도로 주번()]l 전진도시나 지석산엽 연구단지

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 려할 펄요가 있다.19

(4) 관광체계

걸기북부지역중 관광개발의 잠제럭을 가진 지역을 안보핀·광지, 풍치관광지,

호반관팡지, 문회.유적지 등으로 나누고, 기존 관팡지와 상호 유기적인 언게하에

게발을 추진함으로써 게반友과暑 극대촤하도 한다,lG)

먼저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번 지억에 일昏산各 조 성하어 안보 괸광지로 활

용하는 한펀, 세게적인 자언공원으로 육성하여 남북한간의 평촤분위기를 조성

하고 이·趾 중.장기31으로 비무장지대의 평촤적 이용으로 언唱되도록 유도한다.

생테계가 잔 발달되어 있는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는 자연생태게 보호지역읕

싣정하이 셍태핀.광지로 개管하고, 이를 위한 관굉·거점도시를 건실한다,

그러나 접경지억의 개빌· 초기에는 한국전%의 싱·혼과 유적이 납아 있는 지익

을 집중 개반하이 安保觀光 地域/h를 추진하는 짓이 헌실적이며, 비교적 各이

하게 지역주민의 소득줌데에도 부웅할 수 있는 방빕이 될 짓이다.17) 특히 安
團 그 

團 .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關 

唱 

團

15) 지식산fr 연�]f.Irno지지 죠,셩- 뀌한 適地[·순;'<- 장남지//-의 핑회.시, 인친2- 진곡 - ,
포친교· 엉

중·信읕 든 수 있다.

16> 힌제 수도m권에 있는 깅기· 형iL지어의 괸-%-지논 네릭: 디-· 
- 

과 V'다. 안보관괸'지로는 임진

리., 괸.旻11, A,Y-신.. 띵·;I Y이 있고, 챵.치%IBl·지로뇨- 뇨丸신·, 백- . 게A, 힌·딘·깅-이 있P.

미, 호5샌VI.횡·지로A·t< 칭핑7:.Irnl·, 판당'ull·이 있으.미, AC-휘‥H-직지로는 회압시·지, 신사.우리

17) $제 ·pty 신

� 

A싱지%에dc 진지익에 71치 1950넌데 힌·5(초1젱 시기에 밀'E E-1최.제斗 .

&1이 파피되있으니., 21 7 진리지외. 지.인 보 1싱·네가 비교지 띵호합 상테이다, 西懼(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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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觀光 밤域化를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적은 비용의 투자로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앴고, 둘째, 이들 지역

을 찾는 국민들에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반대. 평화의식의 내면화, 통일지

향적 태도 함양 둥 평화통일011 대한 관심을 고 취할 수 있고, 셋째, 중.장기적

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경

기도와 강웡도가 민통선 겸경지역의 자원개발, 생,태계 보호 등 자연환경보전,

관광지 조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올 수렵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작업을 검토하

는 등 남븍통일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의선과 경원선을 연결한 평화관광선을 설치하여 접

경지역 관광체겨1와 연계된 높은 질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IS)

(5) 농촌 정주권 형성 및 민북지역 지원 .

농촌정주권의 형성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조 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내의 도로망체계를 정주생활권 체계로 정비하고 이 지역주

민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새마을 공장의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부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둥 지

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민북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집중개발

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

으로 개발한다. 이롤 위해 먼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을

확충한다. 예컨대 T 환경개선(마올 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등). 借 생산기반시

설(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동창고 신축, 도수로 설치 등), 勒 문화·복지시셜

(상수로, 공동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면단위 농촌정주권 계획과 군단위 농촌정주권 개발 구상

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域 민통신 일디1는 유직 . 사적,令骨이 隱'이 骨旦되거나 빌건되어 文化史蹟觀3t篇로 지

정 . 보존할 苟요가 있2&, 중앙지역·2 6.25 戰讀 觀光地로 게管하고, 동부지억은 자연경

승지와 셍데게 보젼지억으로 관리할 핀.요기. 있다. 韓國觀光公社, 
f

南北韓 觀光協)]方

案에 關한 硏究, (시· : 韓國%)16公社, 1992), p. 173.

18) 이와 香린, 금강산선의 깅-( 친권叫 금-:IT·'/-긴-Sc -]·>-</·.q]길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추

진할 필)L가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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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밭제한요소 및 개선방향

(1> 접경지역개발 관련법렁

집경지억을 포 함한 수도권의 개반은 힌제 여 러 괸·卷 빕링에 의해 규제등 빌·

고 있다. 접경지억의 개발을 제한하는 대표직인 빕랑애는 
「

국토이용관리%녑,,
「

수도권정비게픽빕,, 
r 군사시실보玄1%,, 「공업입지 괸·런7렁,, 「싱·수도보호법.,

「 

관굉-진공%, 등이 있다. 다음@11서는 이 중 몇가지만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首都圈整備計劃法,에 따리. 成長管理圈域내 긴뮬 또는 시섣의 싱립·신

축행위에 권·헤서는 여러가지 규제가 헴헤지고 있다.19> 공징·설립파 관련, 공장

은 힌제 총량크- 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벌규제는 공업베치볍에 위임되어 이-F

이지고 있다. 공공청시.의 신축욘 소관 부치 및 위원회의 심의후@]l 허용이 되고

있다(단 수도권 이전은 심의賊이 허용되고 있음), 연수시섣 시 심의暑 거친

후 허용되고 2],다. 공업지억의 베치는 수도권정비제획에 반영이 뒬 경우에 비

로소 히용될 수 있게 되어 있다, 택지 조성은 100만]n
2

이상, 관광지 조 서은 10

만u/ 이상의 경우에는 심의후o]] 가능하도록 되어 있디.,

전술한 바외- 길·이 접경지역의 상-딩' 부분은 「
軍事施設保護法,에 따라 군사시

섭뵤호구역이 지-정되고 있는 비-, 특히 군사분게선에 인접한 접경지역의 졍우

적과의 대치선인 군사분게신으로부터 251<Ul 이내의 범위내에서 섭정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이 구역내 서는 행정 청의 허가사힝·에 관헤 핀·할 -7-대징·과의 사

전협의가 이루어저야 하머, 군사시설보玄구역내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종 宅

위들 管 경우, 사전협의 또는 동의가 省요하다,
「工業配置 및 끄場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하면 공업입지, 공장설릴, 공업재베

치, 공업1단지의 관리 둥에 관해서 규제가 毛해지고 있다, 에컨대 성장판리지역

내 200m
2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려 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총량규제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
謝業立地 開發에 괸·한 붐律.에 따라 국가공단.

지빙'공단, 농공단지가 지정피고 있고. 빌-에 있이서 규 가 *A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g光擴쁘法에 의하면 핀.굉.시섣먼적 10만rr/ 이상의 시설을 섣치할

19) tyz]] 732 되V31 g개]MT.IE w , ,L·>· ,,3081<,.
·
MU]l, .l i 4.w.lg]]{ME

4241tIn
2
(IO%), 성징.판리권익은 2,8田1(u-/m6%}, 자연보전권역은 L034Km (24%)에 이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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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도권정비위윈회의 싱의를 거친 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접경지역내 개발제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도표화하면 대략 다음 <표

1>과 같다.

<표 l> 접경지역의 개발제한 실태

…… l<夢%'刷·-盾‥‥l<歸管割귀‥l

東制..超

(,.·V屈.,[鮮韻夢'[,.모"
只 

" 伊

]
r-------· 

.

.

· . -
'

- ·. - - - - - - - - -- - - - - - - - l- - - - - - - - - - - --闢-a--

v

l.·,.·..·,..l ·誇1 '" '"

[淨 潁 1
j 吟 .

(2) 개선방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의 협조하에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접경

지역(나아가 경기북부지역의 경우도 마谷가지임)의 개발을 제한하는 법제와 기

타 제도적 요인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하에서는 몇가지 개선방안올

제시하기로 한다. .

첫째, 접경지역내의 공장 선.증설 면적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이

와 관련,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施行令 제3조에는 成長管理圈域

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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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 동두천시. 포천군, 언천군, 피·주군) 내의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증싣

하려 할 겅우, ] 면적은 3,()0011-/(900여평)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징기도 싱-공최의소와 괸·런 기업체들이 공장의 신·중섣면직 확대暑 통

상산업부 둥 관게기핀에 긴의한 편과, 신,증설 먼적이 기존의 1,000u-/에서

3,000rr/로 확대되기는 하었으나, 아.리도 이러한 한규정은 기업심립 및 운엉

에 많은 문제骨 발셍시키고 있다,

위축되어 있는 기업경엉에 쵤·럭을 불이 넣는다는 차원에서 성장관리권억, 공

업지역 내에서의 공장 신·증실 제한면적을 폐지 또는 완촤하고, 기타 지역에시

는 헌행 허용먼31(3;000u/)을 두배로 싱.향 조정해야 할 첫이다,

둘 , 과밀억제권역 중 일부지역을 성징·관리권역으로 제조정헤야 한다, 헌제

首都圈塾備 j·劃法에는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전 미금시 지

역)가 過密抑制圈域으로 지정되이 있다, 최근 일넌 동안 이들지역에는 대단위

틱지가 개빌.조성되어 왔고, 특히 고 양시는 97넌 는 인구 80만떵의 거뎨도시

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정되이 있다w

이러한 점에 비추어 잎·으且 이들 지역에 대학설립, 기업체 유치 둥 자족시설

의 확충이 필2하다고 판d·된다, 이暑 위헤 과밀억2t]1권역중 서울시외- 인접한

개발제합구억을 제외한 準農林地域 동 빌·가능한 지역음 성장관리권역으로 제

조정할 펄요가 있다,

셋 , 이진부 동록공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헤야 한다.

199전넌 3월 헌재 경기북부지역에는 1.3헙)게의 이전조진부 둥록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lOT닌 6월이민 이<·1하거나 무등록공장

이 되도록 에정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이 이전을 하려 해도 대부·분 중소잉세기

업이기 떼문에 막대한 이신비옹 부답파 종업원 수급문제 등으로 이진이 各가y

하다, 또 한 이들 기업들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엘 있어 6은 어리合이 있다.

조건부 동록공장들이 동일지역 내애서 정상적인 공장등록을 하고 조업- 할

수 있는 긷은 지방공단 또는 공업지억을 지정하이 집탄화하는 방법 Al-에 엮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배리가 있어야 管 것이다. 또한 각종 중소기입 지권시첵

마런시 조건부 등록공장도 지원대상에 포팅·시커야 할 것이다.

넷쩨, 대1간위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조 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어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접경지억으且 취급되면서 군사보안상의 이.우旦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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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서 제외되어 왔다. 한수 이남 경기지역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공단들이

조 성되어 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경기 북부지역 면적은 도 전체의 42郊에 달하고 있으나

인구는 도 전체의 229(,에 불과하며, 경기도 냠북의 개발격차는 현재 상당히 벌

어져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

위 공업단지 또는 공업용지를 지금부터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접경지역, 나아가 경기북부지역에 대학 등 교 육시설을 확중해야 한

다.

1994년 12월말 헌재 경기 북부지역 인구는 161난 9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

많은 인구에 비해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시설이 태부족한 형편이다. 1994년

말 헌재 경기도내 4년제 대학 27개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 소재 대학은 2211(대

진대학교, 한국항공대학)에 불과하며. 또 도내 22개 전문대학도 5개에 지나지

僧는다. 이 가운데에서도 한국항공대학. 삼육전문대학은 경기 북부지역 보다도

서울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경기 북부지역 소재대학이라고 할 수

領다(경기 북부지역 소재 고등학교는 56개: 인문 b, 실업 31).

현재 학부모 및 대학 지원학생들의 학교 선호는 엣날과 달리 서을소재 대학

의 인기학과에만 편중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적성과 지역성을 중요시하

여 통학에 따른 비용 및 하숙생활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한 대학선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경기 북부지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설립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해도 지

나친 말은 아널 것이다.20)

여섯째, 그동안 민북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 또는 통제되어 왔다.

군사적 안보 지속확보, 통일기반 조성, 경제개발을 통한 국토의 효을적 이용,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수헤 기회 확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역 앞으로 정부는 우리의 安保+l]益이 헌저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

점전적.단계적으로 접경지역의 개.발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장차 비무장지대의 평
琴

20) 이상의 네-f은 호畿北部 商프잡議所의 미1;11긴.자旦(깅기북부지억 애로요언}을 많이 참 ,

고 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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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이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曾 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습同參謀本部

가 민북지역의 충입에 대한 제한 및 통제를 완화한 바 있고,21> 앞으로도 추가

적인 규제완촤를 겁토하고 있음온 긍정적으로 평기-된다.

잎骨쩨, 군사시설보호구억 둥의 지정으로 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거나 또는

군사시실(사격쟝, 훈런장)의 소재로 각종 불펀파 고통을 반고 있는 지역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최맘할 깅우, 이에 대한 이주지원 및 보상대책도 미.런하

필요가 있다w 접경지역 주민의 이주지원시 지원이나 보상지금이 단기적으로는

실헌되기 어 허凍지민· 중·징·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검토가 펄요하다고 하凍다, 만

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던-체 차원애서 보상을 하기로 결정할 경-원 특히 보

상기준, 보상짇차와 방려, 보상재원의 조달빈·t히 동애 관헤 신중한 검토가 요구

된다 할 것이다.

V . 接境%域 支緩方案

f. 商獨의 接境地域 支援事例

통일을 이룩히.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접겅지역을 지원한 시4로는 통일

전 구서독의 신례기. 있다. 앞으로 우리가 접겅지역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판련

법령을 제정함 경우 구서독의 지원사臧는 當은 참고가 될 것인 바, 이하에서는
I

m 

團 . 團 團 團 도團 

團

21) 합V침'모뵨부는 19%M 79 353,l 민차지익 7민의 셍51과 %1의을 도모하기 위헤 이 지

억 주VI의 가구딩· 잉농히-S- 먼리-島 끼·대하고 셩표끼 동 14]간인의 普31 한을 네% 핀·

회.하는 네s.의 
「局統線 Ih方地域 民事活動規程. 래clE案·皇- 미권히.이 ·k닌 S원 1인부디

시'%(디.Cit tIl·11:,'한 비. 있다. CI 주.91.네정-Pc 恨씨], 종전 기-구딩· 3징J;(끼.지민· 공1정-꾀었

던 민벽.지익 주IPl의 잉농1/]위Ai- dd·사직·진에 지장이 愼는 한 10징3i(시쟝 또는 군수의

승인시 20징보>끼.지 회'네히·:a, 
·計쩨, 

0 동안 급지되이 온 미M하우스 제111]니· 촤.휘1단지
조싱의 집우 군직·진싱- 이-H-骨 감인·히.이 {지적으고!, 게속 ·A히히.q, 판활·Y.데 지휘판

(시·단장)의 4인이 있各 경-F에는 에시직으·iA 
'이-S-하도록 

하며, 셋께, 피·기 판 군의 판

자만으로 구성 운잉健91 
「營農審議姜員會.(tI(J사지익내 주7]의 이주 1킬 기1간 등 제산

귄헹사에 괸·한 문제-計 {1의히,는 기구)에 괸·y)7민의 데표자도 114고인 자격으旦 참이

시커 지엑주먼의 의긴을 TA하도백. 하는 한민, L권쩨, 한식 중추절 둥 1칭질 4묘4(연
20,000 네지 30,ouol-s으$L 추%IT]), )&네기 및 추3·기애 있어시 R;]시고-S-인, 인)f 무인

고자들의 띤]q.지억 舍입시 1주일7'1까지 朝당 군·-8 · 1브에 骨7]신칭시를 제출해이· 했민

힌唯6YT징·흐 게징하이 닝·일 骨입낑·제+-에 住목登錄證1;;1 제시하고 이블 쇠·인밭으면 출입

이 가농하도론F 하고, 다싯쩨, 91반인의 k
%

11식·지8내 Y:1직지 인·보판광지 출입은 괸·할부데

지휘판의 피임아폘 춤입·르 려1정·하%포1- 한니·는 것 2이니·.r京陶)IMi罷,, 19記넌 8월 1알,

p. 2; 
r 中31)더報,, 1995넌 8@l ISl, p. 22; 

' 世界罔報,, 19051d 8핑 1인, l).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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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동서독의 국토분단이 장기화하게 되자 특히 내독간 접경지역의 경제는 날이

갈수륵 침체상태에 삐-지게 되었다. 접경지역 경제침체의 당연한 파금효과로서

이 지역의 샹활조건이 열악해 지71) 되면서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 
'

가 빈번해지게 되었다.

그동안 양독간의 정치관계 개선에만 몰두해 온 서독정부도 접경지역 주먼의

이주 증가사태에 직면하여 대책마련에 골몰하기 시작하玆다. 서독정부는 이 지

역 주민의 이주문제는 여타 후방지역 주민간의 이동과는 다른 것으로서 분단

장기화로 인한 고통의 하나로 파악하였다m 즉 접경지역에 살 수 밖에 엾음으로

해서 분단으로 인한 고 통을 가장 많이 받는 주민들에 대해 모든 서독 국민들이

일종의 빚을 지고 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독정부는 접

경지역은 통일과정은 물론 향후 통일 실헌후에도 매우 동서독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정부는 접경지역 주먼들에 대해 全國民的인 適帶의 表現으로 또

한 독일(통일)정책 추진 차원에서 접경지역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적인 차원의 국

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일환으로 사민당 출신의

브란트 졍부는 1971년 8월 일 
「接境地域支援法,<Zonen1andfbrderungsgesetz)을

통과시켜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i荒)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접경지역에 대한 특혜나 각종 배려를 한다는 것

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접경지역은 통일전에는 육성.지원의 대상이었으나, 통

일후에는 동독지역이 더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으로 둥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구서독의 「접경지역지원법.은 限時法으로서의 운명을 가毛 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접경지역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감다,

먼저 이 법에 따른 접경지역이라 함은 地理的으로 내독간 국경(1,393km),

체크와의 국경(356ku귀 및 북동해안선(3S4kIn)읗 따라 서독지역 쪽으로 약

40km 범위내에 드는 지역을 포함한다(법 제9조 참조). 이 지역의 면적은 약

465800kIn 로 서독 전체 면적의 20郊룰 점하였고, 주민 수는 1987년 기준으로

약 700만명으로 전체 언구의 ]긷4,에 달하였다.

접경지역은 국겅으로부터의 近接性 및 投資補助金 惠澤 Fl-率을 기준으로 하
w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野 

團

22} 이 법은 19記넌 12우1 13일 稅法改正에 의히) 일부 게젱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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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 국졍에서 아주 가까운 3郊 지원 중%지역, 卷 1 郊지원 중)지역, 磬 기

타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징제적 지원에는 <工) 투자뵤조금 지원, M 화물

운반 운송료 보싱4, 翁 세 싱- 톡헤. W) 농입지원, ( 교통 兮 사회간접자뵨 건

설 지원. 卷 주텍진설 지진, 23 사회 , 문촤시설 확충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었

다.23} 이하에서는 이 6가지 지원네2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료 한다,

첫째, 투자보조름 지원은 
「물품생산과 옹역제공을 통헤 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으띤서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읍 향상시키고, 일자리률 보전케 해주는

기업,음 대상으로 이루어臧다. 즉 이 지역의 신실기업은 타지억 서 제공되는

기존의 
「投資補助金法,에 규정핀 투지-보조급 지원엑보다 더 높은 투자보조暑

받을 수 있었다.

지원규모는 fl) 기업의 신심인가 아니면 기존기엽의 투자중엑인가 여부와 卷

국경으로부터의 근접성 정도(즉 중접지원지역인가 여부) 따라 지원액수에 차

이가 있兎다.

둘쩨, 촤물운빈· 운송쿄 보상은 접경지억에 있는 기업이 국겅 가까이에 위치

합으로 인하어 원자제를 반i]하거나 생산제품음 발송하는대 있어서 촤骨운반

운송료를 힌저하개 밀·이 지불하게 필 경우 싣시되었다. 보상은 진액보싱-이 아

니며 일부 보상만이 이루어집다. 다만 접겅지역네에 있는 기업들이 9병하이

제품운송량음 늘리는 겅우 덩$]1 기업은 보상을 빌·읍 수 餓었다.

주로 보상대상은 과거 내독간 경계선이 셍기기 전에 동독지역으로부터 40%

이상읍 반입하였으나. 국징이 헝성빔에 따라 먼 길을 우최하여 수송뒬 수 밖에

없는 묠품骨이었다. 따라서 국철선 셍성이후 새로이 셍산된 제풍들은 보상대싱-

에서 제외되었다.

화물운송 방빕과 관런, 절도, 수로, 국도 운송제품이 보상대싱-에 헤당되나, 쓰

레기 페기물이나 부산물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상음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촤물운舍료가 개唱기입당 2,GOODM이 넘어야 하

고
, 전년도 매울액의 0.4知가 널어야 微다. 보상액은 게벋기업당 1년에

4,000DM음 넘을 수 械었다.

團 團 . 亂 w 唱 

團

23) 이 외에도 접정지역에 대히]서%2 공꽁빈'7외- 친·린%l RI卷'시의 특권 인징, 접경지익네
x-입지원, i(]$%1야 지W, 41히꾜.이· 지원, 굽린지익에시의 피해에 데한 부싱· 밋 보수에

데한 지윈, 국毛지익 진리·이唱 장리 능의 R·肉조치가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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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기업이 이러한 보상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거 위하여 1회에

보상금의 5배에 달하는 액수를 신규투자 또는 기업구조 조정시 일괄 투자보조
- 

금 형식으로 보상하여 보상액의 기업자본금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셋피1, 「접경지역지원법, 제3조에 의하면 접경지역에는 각종 세제상 특헤가 주

어진다. 연방재무성은 1978년 11월10일 「접項지역지원법. 제3조를 구체화하는

행정예규를 제정하였다, 동 에규에 의하면 구입 또 늘 제조된 후 3년이 지난 투

자목적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세금을 물어야 할 경우 재산

의 특별감가상각을 허용하여 세제상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었다, 또 한 적립재산

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하억, 기업의 자본축적률을 높이도록 지원하였다.

넷째, 접경지역내의 농가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 육성 차원에서 개별농가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책이 마련, 실시되었다, 투자촉진을 위한 영농율자, 산간지

역 또는 오지의 농가 투자지원, 청소년 영농자 지원, 낙후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보상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농경지 정리 및 농촌 현대화, 수로 및 관개시설 확충, 농촌지역 도로

망 확충, 해안선 방조제 구축 등 농업분야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

.

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농업 및 임업 분야에 였어서는 해당 투자용 재산에 대해서 접경지원법

제3조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이 허용되었다.

다섯째,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특히 교통분야의 지원이 행해졌

다. 
「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면 접毛지역내에 도로망이나 철도의 개축 증축 신

축시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고 려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참조).

國道의 경우 연방정부는 년마다 긴급하게 보수.유지가 펄요한 곳들을 선정

하고, 이들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휙에 따라 보 수.유지 등 펄요한 조치룰

취하였는데, 특히 접경지역내 국도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특별가산점을 주었

다. 地方道의 경우 건설,보수와 관련하여 통상 60郊 내외의 범위에서 연방정부

의 재정보조가 이루어졌는메. 국경지역 도로의 경우에는 약 75% 정도의 재정

보조가 행해械다, 
'

철도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鐵道區間의 선로를 폐쇄하기

로 결정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연방교통성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접

경지역에서는 내각에서 결정토록 하여 신증을 기하였다. 이 때 연방철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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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에 대헤서는 언방·정부예산으로 보상을 헤 주었으나, 에산낭비듕 줄이기 위

해 특히 인구믿도가 적은 이 지역의 깅우 열도이융보다 도로 의 이용을 징·려하

였다.

어섯째. 접경지역내 주 부족 사정을 감안하이 을 신축하거나 국민복

지주택에 압주할 경우 각종 특혤가 I f-여되었다며1 제5조). 주택 신축시애는 이

지역에서 입주자가 부딤할 수 있는 (1]데료 수준을 감안히.이, 나른 지억에서의

주택신축보다 더 적-E 비옹이 들도록 배러히.었다, 즉 주택지원비윱이 다른 지

역보다 1/3가량 높게 제정되었다. 특히 이 지역의 노 동자들이 국민복지주택에

입주할 겅우 입주가능 어부91 기준이 되는 소 득엑의 상한선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제정하어, 입주가 보다 용이하도록 하었다.

이 지억의 투자유치를 위헤서는 주 공급이 원唱·해야 되고 그 주거촨경이 게

선되어야 하므로 특히 생산업체에 종사하는 숙런$쥐로지.꾀. 고 급기술자믈의 주텍

마련을 위헤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히.였다.

일곱 , 집겅지역내 사최 복지시설의 확충·지오1파 관련, 체육괸·, 수영장. 기

타 체육시설 등 공7기毛·이 운영하는 시실에 대헤서는 연방정부가 자체예산을

사용하어 접경지역올 지원하였다(빕 제(·]조). 특히 연빙·정부는 접경지역의 청소

년들과 이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의 청소넌들에게 숙박시설과 위락시섣을 제공

하기 위헤 특벌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었다,

접경져역내 갹 지빙-자치단체는 긱· 주 문교성음 통히1 이 시섭 확충을 위헤 연

방·에산을 신청할 수 있었고, 언빙-내무성은 연빙-내독관게성과 함께 이를 심사하

고 애산을 지급하였다. 접경지역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가족단위 혼양시설, 양

로원, 병원, 장애지-복지시설 둥에 대히1서도 특벌한 지원을 빌·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서독정부의 허경지역 지진은 지역주민의 )g활수준 헝·상올 가져

왔고, 이 지억을 거점으로 양독간 교 류협력을 배후에서 촉진·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결국 평회적인 통일어건을 조성하는데 이바

지하였턴 項이다, 이렇게 서독정부가 통일을 데비하어 일찍부터 접경지역에 대

해 각별한 콴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음 아끼지 않·은 깃은 같은 분단국인 우리에

게 있어서도 s은 시사짐을 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치.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접경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눙한 지원첵을 마련헤야 할 것이다, 뭅론 이에 관런하

여 정부는 앞서 본 서독의 접경지역 지윈사례를 깊히 연구하여 對韓國 W用與

否骨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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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接境地域 支援을 위한 特別法 制定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여타 지역보다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문화·복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 동안 여타 지역의 개발과 눈부신 성장은 어느 , 의미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

의 희생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러한 점에서 모든 국먼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일정한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맏은 아널 것이

다, 여기에서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

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딘-지 개발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자유로운

개발이 역제되고 있는 지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졉경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도 열마든지 많이 찾아 볼 수 였기 때문이다.

그럴에도 불구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고 개발을 도모하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억 통일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통일정책 추毛차원에서

접경지역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팔고로 인해 그 동안 타지역으로 대거 이

주하여 접경지역이 현재 空洞化하는 현상을 보이고 았다는 사실이다. 그 러한

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자립하여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펄요하다, 그러나 접경저역은 省저하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여

타 지역보다 별로 이점<Illerit)이나 유인동기가 별로 없는 져역이다. 그러한 점

에서 접경지역 개발 및 이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둥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앞으로 중앙정부는 평화적 민족통일의 기반조성이라는

大局的 見地01]서 접경지역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헉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 증가 둥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범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든

가 또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관련 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접경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셜 보호법 등에 의

해 도시개발. 지역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여러 법에 의한 규제의 중복으로

범체계상의 횬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각종 개발계획을 심의할 대 개별 법에

의한 승인과정 또 한 장기간 소요됩으로써 사업추진이 헌실적으로 어려운 형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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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음 감안하이 잎·으로 정부는 집겅지역 개딸촉진 및 지원을 위헤 가

칭 
「
接境地域 開發 및 支援을 위한 臨時'譜置法, 내지 

「接境地域支援法,이라는

특별법을 제징할 펠요가 있다. 이e-]한 특떨법음 제정할 경우, 힌별 빔제상 접경

지역의 게발을 저해히.는 요 인읍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 커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비.외. 같이 접경지역에는 안보이익, 개발이익, 보존이의 등 3개의 이익

이 교 차하어 서로 상충뒬 가능셩이 있다. 접겅지역 지원에 있어서는 3가지 치-

원의 이익이 최대한 조 촤뒬 수 있도록 메려헤야 한다, 따라서 접경지역 지원볍

의 목적으로는 접겅지억 주빈의 샘]香보호 및 지원, 접경지억의 자연보호와 이

를 위한 지방자치단쳬 및 촨경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지핀 제공, 접깅지억의

개발 촉진, 국가안보에 대한 부징적 영힝· 베제 동이 모두 $합피어야 한디..

따라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특벌보1온 41질지역 개발 및 지윈수탄을 寺퀸적

으로 다루는 씹으로서 특히 이 지역 게발 및 정비의 기본방향, 종합개音계획

수립의 원칙을 현시하이이· 한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접경지역의 병위

를 분명히 병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접경지억 주민과 이 지익에 투자하는 기

업에 대헤 구체적인 지원첵을 제시하v], 재원u}.련 빙·법, 지원수단의 종류, 지원

방법 및 질차 둥에 毛·해 자세히·게 if-정하억야 한다. 이와 귀·런하어 앞에서 언

급한 舊西獨의 
「

%]경지8지7법,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限時法으로 통원전까지의 접깅지역 1싱계픽을 총궐·하는 기능을 수

1하게 될 짓인 바, 다른 범링보다 우선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가 법에 분명하 
'

기] 명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

접경지억지원법,이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깃이다.

요 킨대 접겅지억지원1섭은 남북한 화헤무드 및 평촤공존 시대에 즈음하여 안

보, 보존 및 게발 통 3가지 치.원의 이익을 모두 배러하는 가운데 접경지억에

대한 개발 및 정비빙힝·. 겅지역 종합개빌'게획의 수립과 시%]에 괸한 사힝· 등

을 규정하여, (e 향艮문촤의 칭·조리 제승·省·전, 助 미개빌지역 한 개발지

원, (y 생대게 보진 둥 자연 및 자윈 보호魯 통헤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도모

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 통을 최소촤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평

촤통일의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젓이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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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맺는 말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접경지역은 이제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주

목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퉁일

과정에서 이 지역의 긍정적 역할을 감안. 짐재력을 최대한 할용하여 통일에 대

비한 전진기지. 남북한 교통의 중심적 요충지로 특성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곳에 새로운 공업2-지를

조 성하여 노동력 흡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이요에 대한 기존의 엎

격한 규제를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도로를 내고 공장을 신축當1-고 골프장을 견설하고 농지

를 택지로 전용하는 등의 개발을 하는 것만이 능사인 것은 아니다. 접경지역의

안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전 국민의 안보교육장으로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한 일이다,

또한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를 활용하여 생태관광지로 개발하

거나 또는 국제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잘 보전할 경우, 이 지역

은 지금 환경파괴로 몸살을 겪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효重한 資産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생

태계보전지역을 육성하는 것이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며, 또 한 이것이 예컨대

관꽝수입을 통한 소득증대 또는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절감 등을 가져 음

으로써 결국 접경지역 주민의 생할수준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개발 보다 뵤전을 중시하는

騷境維持的 내지 環境親和的인 開發이 되도록 최대한 배려해약 한다,

지금부터 중앙정부는 접경지역에 대해 종합적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와 강원도도 자체적인 접경지역개발계획을 수럽하여 중앙정부와의 협조

하에 이 지역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경우 금년 8월 14일을 기하여 경기도내에 「북부지역 종

합개발 추진기획단,(5개 반으로 구성)을 구성.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매우 고 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

또 한 경기도는 파주군 관내의 
'2개면 

3개 리에 위치한 민북지역에 정착촌을

조 성하는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고, 접경지억 내지 경기북부지역 중합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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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울 위한 준비작업의 일촨으로 각종 규제법고에 대한 검토직·업, 시,군의

관게관 피의 기]최, 지역주민의 의건수켜 둥의 조 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1)

이러한 점에 비추어 조만간 통일에 대비하는 巨關.的인 차원의 構想으로서 접

경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개법·게 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유관부처간의

협의오1- 관게 진문기·들의 자문, 헌지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핏진 작품이 나오

기를 회망한다, 아골러 장·단기 게획에 의거하어 접경지역의 본격적인 게딸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접경지익 주민의 )g활수준 향상은 물론 평촤통일의 기

반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骨 기대한다,

a

w 

. . .

團

陰 

團

24} 京畿道 北奮;出張所, 
" '

5 主要業務 推進現況," IT)3년 11원 1일자 자료, p, 11 침·조; 이

와 판런, [9(J5닌 10-인 4인 경기도는 국회 네3It위윈회의 c f젱감사 진의 데한 두1·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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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핀A.5,t 린기사),L 진지익의 개1·41·음 위't'l· 븍1,번1+1움 121V로 ] Il·VI힌' 111획은 임지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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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1 게빈·음 지%:l한 바 있있El 것지v.] -ty·.31V V있에 네비한 플)징지기 게발을 지윈하

기 위헤 %번님 제정-ty X-3[%]피. v의4·에 있다"5'( 인骨한 바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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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황과 문제점

4 인구추이와 분포.%

o 근대화과정에서 가속화된 서울지향의 인구집중현상은 1970년대 중반부터 경기

도와 인쳔으로의 집중현상으로 광역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옴

- 최근에는 지방으로부터 경기도로의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서울로부터 경기도

로의 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 경기로의 인구중가을은 계속 중가추세에 있음

· 경기도 년평균인구중가율 : 3.6%(y70년대>-4.8%(180년대)-4.9%(p90년대>

o 이에 따라 수도권내에서 경기도의 인구분담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전국인구중에서 수도권인구가 차지하는 비을이 계속 중가하여 
4

93년말에는

44.6%임

- 수도권 인구중에서 경기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중가하여 
1 93년맣에

는 34.9%임

- 수도권인구 중가분중에서 경기도가 분담한 비율이 
'

70년대에는 25.3%였으나,

480년대에는 43.5%, 
4

90년대에는 57%5%로 급격하게 중가하고 있음

4 표y 수도권연구 대비 경기도 인구비을의 추이
(단린 : %)

o 수도권내에서의 인구분포 변화暑 보면, 서을 반졍 3OhIl권인 과멜억제권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내에서는 경기도 남부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옴

- 수도권면적의 1834인 과밀억제권역에 수도권인구의 87%, 제조업체수의 79%

가 집중되어 었음 
'

-

- 경기도 남부지역에 경기도 전체인구의 76%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경기도 인구의 249%가 거주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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豪 경기도 남부지역의 인구분담비을은 계속 중가하나 북부지역의 경우는 계속

하탁하고 있음 : 27.9%('85) -k 25.0%('90) - 23,9%('93)

o 경기도 북부지역올 
「서울연접지역,, 「남북접경지역,, 

「중간지역,으로 구분하여

뷸 때,

- 

경기도 -Y.지 역 인61-의 卽.7%가 서끌인집지역에, 37.1%;.> 남%·접경지역에,

3rn2%t3 중긴'지억인 가평군에 보포시이 앴음m

석 ff% 경기도 북부지역내에서의 인구분포(1993}
(단위 : 천인, %)

o 경기도 북부지역의 인구볼 시·군변로 그 추이률 샅펴보면,

- 서울연접지역인 고 양시, 의정부시, 구리시에서의 입구가 급격히 중가하고 %1음

· 이晋 인구급중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서울과의 통근·통

학이 팔발함

- 낱북접겸지역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이

돌 시·군의 낙후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군사적 이유로 각종 규제때문에 시민

생활의 장편이 있음을 시사함

- 중간지역인 가평군에서도 있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에 포함

되어 21어 생삽할동의 제약 등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졍기도 북부지역 런체로 볼때는 중가하는 인구의 모두가 서울연접지

역에서 인구중가 때문입

o 이싱-, 수도권과 경기도내에서의 인구추이와 분포블 요약하면,

- 첫째,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주로 서울 반경 30k[[1권인 피.밉한]제권역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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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둘째, 경기도는 수도권내에서 인구분담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음

- 셋째, 경기도내에서 늘어나는 인구의 76%는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분담하나,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는 24%를 분담하는데 블과함

르 표느 경기도 북부지역의 인구변화
· 

(단위 : 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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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쩨,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도 서울연접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늘어나는

인구의 분담역항이 중가하나 접경지역과 가평군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8111-져

나가고 있는 헌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晋지역의 낙후와 규제로 인한 시

민생활의 블편때문일

4 개 발 수 준 느

o 수도권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회의 양파 질이 지방의 겹우보다 월등히 우

월하기 때문에 인구의 집중이 이루어지게 될

o 그러나 경기도내에서 보면, 북부지역의 전반적인 개발수준이 대체로 경기도

평균치에 핍씬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연접지역의 경우, 양주군을 제외하면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편이며, 의료

복지수준도 낮은 실정입

- 접경지역의 경우. 김포군, 포쳔군을 제외하면 제조업기반이 아주 취약하며 생

활환경수준도 낮온 실정임

· 특히, 생管보호대상자 수가 접경지역에 싱-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읍은 지

역주민의 상대적인 빈곤지수가 높음을 시사함

- 중간지역인 가평군의 경우, 생산기반, 생헙환경수준 모 두가 경기도 평균수준

을 크 게 밀돌고 있음

< 토 지 이 g %

o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여 대지, 공장용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이 수도인의

다룐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게발가능지가 비교적 풍부함에도 경구하고 남북대치 상황때문에 군사시셜보

호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개발사업추진이 어려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군사보호활 위한 5t-제, 상수도보호를 위한 규

제 둥 토지이용骨제가 중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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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표느 경기도 북부지역의 개발수준(1993)

o 최근에는 준농림지역에 개별공장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하여 환경 등 도시개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 94년도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허가된 제조업체(개별입지) 부지의 946%가 준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옴

廉 경기도전체의 경우는 동비을이 65.7% 수춘임

- 특히 김포군, 양주군, 포천군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나 대부분이 준농

림지역에 무질서하게 단독공장형태로 입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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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h 
·

94년 용도지역명 개벌입지 건축히가 헌황(제조업)
- 부지면적기준 

-

(단위 : 친m', s%>

[ l 誅刺% l · . 弦 . 싸 l l

i 
"

習:l 
' 

! - l -

, ,I.,,, l , ,,.w,, ;

距 ,

I 

] ] 2園

4 교 통 체 계 %

o 도로망의 경우, 서울에서 깁포, 파주, 동두천 등 일부 남북도로망이 있으나 동

서간의 연계도로망온 취약함

o 첩도망희 경우, 평의선의 일부구간인 서合-문산간, 경원선의 일부구간있 서울

- 동두천-省$간의 철도가 부섭되어 있으나 북한파는 답절되어 있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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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에 따른 毛망

o 남북통일이 된다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개발이 활발해 지게 필 것임
t

-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통일추 초기 10년동안에 북한인구 200만명 이상이 수

도 권으로 순유입펼 전망임
럼

· 특히, 납북접경지역 및 그 연근에 거주하면서 낱북한의 일자리 제공지역

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임

豪 독일의 경우, 깁은 동독에 있으면서 서독으로 출퇴근흐f는 인구가 15-20만

명에 이름

- 북한과의 심리적 거리를 骨이기 위해 북한주민의 상당수는 북한과 가까운 경

기도 북부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큼

- 남북한 교류금증으로 남북연결교통망 수요가 증가할 것임, 륵히 남북접경지

역내 남북간 교 통시설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임

- 통일수도 입지문제가 대두될 項이며, 그 후보지로서 남북접경지역 인근지역

이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큼

臺 통일수도는 남북한간의 균형개발, 그리고 낱북한 주민의 정서와 건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임

團

- 이에 따라, 경기도 북부지역, 특히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남북한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완충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o 남북통일 이전이라도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교류 愼 협력사업이

남북접경지역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자유로의 완공, 평화시 구삼, 통일동산개발 등도 통일에 대처하는 사업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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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 제 ,

o 향후 겪기도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리용 위해

- 수도권 북부지역이 안고 웠는 문제를 완화하고

· 톡히, 인구의 유출문제, 개발의 낙후 및 샘활환경의 미비, 교통망취약, 개

발사업에 대한 중첩된 규제, 무질서한 토지이용 뭄의 문제暑 해소해야 할

것임

- 그러면서 남북통일에 눙동적이고도 제도 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 럭이 요구됨

o 이暑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 과제를 섣정할 수 있음

i . ....., .訓,. ...... .. .. 璘,, .. .. l
l . .... ... ...醫 .., ... 尋.,辛, ..., .. ., l

%입 2[1刺 喉 朝 l
l . 墻測率利藍聰 演桐 桐 ·1浦 題 l
( . 唱訓喉 聰,3喉 綱 貯·1 訓 討衰貯題갠 1
l 喉訓 켜 .

( , 韶聘墻$利訓 尋訓凍 純 l

l . ..... ,

...,雌 .. i
l . ..... 貯. ...聽 ... . .. ...... .. i
l . .., ·...... ...... .. ...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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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과 관리방향

가. 기본방향

o
「

지방화,에 맞추어 국토의 전반적인 균형개발올 지원하면서 지방자치의 결실

을 맺어가고,
7

o
'

세계화,에 따라 수도권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는 과밀문제를 완화하며,

- 이를 위해서는 서울 반경 3아m권에 모여있는 인구와 업을 수도권 외곽으로

적극 분산시켜 나감으로써

- 겯국 단핵집중형의 수도권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구조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해야함

O 그러자면, 경기도의 
'남북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기도 북부지역의
「

인구분담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하고 지역간에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힘

- 북부지역의 인구분담능락이 커지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지역내에서도 개발

의 여지가 있는 지역에는 인구분담기반이 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추진하되,

- 서울 인근지역에는 과밀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 서울과의 원거리 북부지역에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의 편리를 도모활 수 .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정착올 촉진하며

- 이를 위해 남북간, 동서간의 교통망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o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

통알,에 대비해서 남북접경지역의 경우는 분단에 따

른 보이지 않는 각종의 비용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

고
「조화로운 통일,에 기여활 수 있도록 특별한 볍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함이

바람직스러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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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營연점지역의 개발·관리

[ ) d,,,.,,, . ,... ..宰,l,.., .... .....,... . l
l 간營 昏·l , 자 장 가능하正록 산 능과 주·-l 능을 尼강 l
l R 昏番 岳 畓 l

o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의 관리방침을 준수

- 대기업의 신·증섣을 억제하여 인구의 대57-모 유입으로 인한 과밀문제의 악촤

暑 방지

o 도 시특성별로 기능을 적절히 분덤-하고 분담된 기능에 따라 관련시설을 유치

- 서울-고양축 l 연구·문화·유통기능을 보강

- 서울-의정부축 : 중소제조업기능을 강촤

- 서울-구리-남양주축 : 농업유통·근교농업·관꽝·유통기능을 강촤

o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인곤에 전원 복합유통문화단지를 적극 조성

- 늘어나는 인구어1 대한 주거시섣을 조 성하되 전원적인 주거환경이 확보된 수

있도록 다품종의 주텍을 진원지역에 조성하어 주텍보급율으1 제고 및 서올과

는 겸관면에서 차별화된 주거문화 형성

- 근교전원지역에 백촤점, 극쟝, 식당가, 문화센터 둥이 연계된 
「

骨,을 조성

順 서울시민들도 자가용, 대중교통수단올 이용하여 복합단지물 자주 찾을 수

있슬 정도로 전원적이며 고 품질올 유지함이 중요

D 공장형아파트를 건립하여 취업기회률 제공하고 무질서한 개벌공장입지를 방지

o 남양주시의 일.부와 앙주군의 경우는 성장판리권역에 속하므로 다소 적극 인

개밥이 가능하나 가급적 건뭔적인 도시개발에 치중

- 겅보·통신·첨단산업관련 기술연수원 유치

-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

- 전원적인 주거단지 조성 및 삼림욕장, 자연학습린, 관광공원 듕 여가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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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접경지역의 개발·관리

o 통일국토의 거시적 개발축으로서 6개의 축이 예상됨

- m목포-신의주(서해안축), $목포-부산(남해안죽), 卽부산-나진·선봉(동해안

축), 1대전-대구-부산(남한내륙축), 卷평양-원산-청진(북한내륙축), 卷국토중

앙축(경인지역-설악·속초·금강지역) : 접경지대연결축

粟 국토의 중앙축이 통일후에는 낱북균형개발의 전략지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내륙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헉]상됨

o 통일에 대처한 
「

남북접경지역의 개발·관리기본계획.을 관련부처 합동으로 수립

- 통일후 남으로 이주하는 북한주민의 수용을 위한 
「

유보지역,과 
「

개발가능지역,

및 
「

자연생태보전지역,을 미리 섣정하여 무계획적인 개발을 미연에 방지

o 그러나 통일이전이라도 남북접경지역의 개발에서는 조화로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북방교류거점과 남북교통망을 조성

-
「

남북경제협력특구,틀 조성하여 남북한간의 무역·유통·상품전시를 촉진하고

북한에 필요한 소비제품을 위한 낱북공동 시범생산까지를 적극 추진검토

- 평화시개발구상을 구체화하여 남북한이 긍동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

- 경의선, 경원선 등 철도망 복원올 추진하고 국도1호선 등 도로연唱사업을 추진

- 임진강 수자원의 공동개발과 자연생태지역에 대한 공동조사틀 추진 검토

o 전문업종단지의 조성으로 취업기반 확대 및 지역경쟁력 증강

- 출판문화단지, 유통단지, 경공업단지, 관광여가단지 등으로 지역산업의 전문

화블 유도

o 특히, 최근 「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

세계촌,구상의 시범지역으로 선

정하여 육성하는 방안 강구

粟 세계촌 구상 ) 특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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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기 위해 「테마마올,을 조성하는 구상임

. 고 품립농산물, 전통고유상품에 농촌지역에 내재하는 문화적 가치暑 접목

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단지율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

구촌시대의 도농통합형의 새로운 한국적 공동체실현올 목표로 하고 었옴

. 농장과 제폼화시섣 이외에 싣습장,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판매장, 식담,

휴게소 등을 섭치

. 만간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정부에서는 Al}제지원

동으로 사업 촉진

o 산업입지를 위해 소규모 국가공단을 설치하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G 엉종도신공항 건실 및 영종도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김포, 강촤지역의 특

화개발읗 도모

- 영종도신공항이 세게적인 허브공항으로 둥장하고 주변지텨에는 세게자유도시

가 조성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의 김포, 강화지역의 특화된 게발 필요

- 초]포지역에 대한 소단위 마스터픔렌을 수립하어 하이텍산업으로 지역특촤

- 강촤지역은 고도의 관괍문촤지역으로 득화하여 국제뫈꽝지로 정비

o 토지이용 및 주민생황에 데한 규제의 정비겁토

-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군부데협의사항중 헹정완청에서 적접 처리가능한 사항

의 경우는 일괄하여 宅정판청에서 처리가능토록하여 직접 군부대와 협의暑

거치지 않는 방인·올 겁토

廉 군사상 협의사항의 헹점관청으로의 위임확대 검토

o 남 접경지역의 장기적이고 계회적 개발과 판리를 위한 
「

법적기반, 마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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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 군을 正·1凰 하 수 자 豆 N ·1장 l
l W , , 관 更 營 營 l

]

o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

- 소규모의 무공해 첨단공업단지 및 연구단지 조 성

- 화훼, 과일, 채소 등 근교 농산물전문단지를 조성하역 수도권에 고 부가가치의

농산물 공급

- 관광농원을 조성하되 가평지역 특유의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세일즈

O 도시권내 자연취락을 전원주택지로 정비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배후농촌지역을 위한 유통, 문화 등 도 시서비스시설을 확충

C 자연과 조화된 관광산업 육성 및 산촌형 실버타운을 조 성

- 특히 실버타운의 경우, 초기에는 고 급화하여 고 품질의 실버타운이 제공되는

지역이메지 창출이 중요

O 서을과 강원도 동해안을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건섣되면 가평군은 전원도시지

역으로 급격하게 발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준비하는 장기계획이 반드

시 꾈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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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획적인 토지이용

l ... ...... ...... . ..., ..·,.,. .... ... I
l ·雨 稽 朝‥ 莊準 護喉 巷訓 · l

o 시·군별로 
「 준농唱지역에 대한 게픽적인 관리대첵」을 수립·시헹

-

' 

게획飢이는 게받이 餓다'는 원칙을 省저하게 지킵으로써 통일이후의 게발까

지를 염두에 두고 사전 관리

- 준농림지역에 데한 계획적 관리를 정기31으로 평가하고 위법사항을 시·군에

서 철저히 단속

豪 준농림지역에 데한 中期 개발·관리게힉을 수립·추진함이 바람적하머, 이때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지침을 수용하여 작성

o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 유도

- 소규모 공업단지, 전문특화단지블 조성하여 공장입지의 난개발을 방지

- 특히, 아파트공장형 공업지구룰 설정하여 공장입지의 졉단촤 유도

- 개별입지의 게발기준을 강화하여 집단화를 유도

o 주거시설의 경우도 전원적 주거단지暑 조 성하여 계획적으로 배치

- 공장, 주거시섣을 짐탄화하되 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헤서는 도시녹화계획을

추진하여 준농림지역의 경관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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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m 광역적 교통망 확충

l .刺·祠 所刺 喉題訓 紂 頌 訓 目巷 . l
l 통 營 확畓하· 舍 을 하 , 특 正 부 ·l 正屋 豊 장 l
l · l 관 W 확충하 남북見통망營 l

O 서울도심과 외곽도시틀 잇는 방사선형 위주의 전철, 지하철 건설

- 전철, 지하철 수송분담 목표는 2011년에 50%

O 서울중심의 중추관리기능과 주변도시의 연결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격자

5x5 간선도로망 구축

C 경기 북부지역관련 주요도로망 건설구상

.

· 김포-강 화 (29,5km)

· 고 양-문 산 (22%Okm)

· 연친-퇴계원 (60.2km)

· 포친-가평-양평 (107km)

· 강화-인천-(목포) (서해안고속도로)

· 김포-고양-의정부-청평 간선도로 .

· 수도권외확순환도로

O 철도망의 연결과 건설

· 경의선(문산-장단 : 12km) 연겯

· 경원선(신탄리-군사분계선 : 16.2km) 연곁

· 용산-문산(46.4km), 의정부-능곡(31.Sk[Il), 동두천-신탄리(37km>의 복선전철화

o 수도권외꽉지역의 교 통요지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수도련올 의곽에서 둘

러싸는 물류벨트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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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m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법쩍 장치

o 분탄에 따라 생겨난 접경지역의 개빌·올 제도적으로 뒷밥침한 사례는 구서독의

경우에서 볼 수 었음

- 구서독의 경우, 1971년에 「접경지역지원법,을 저1정하였는데 이는 접경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동서독 통일에 대한 의지용 제도적으로 뒷밭칩한 역할

올 함

o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서독의 접경지역지원법과 같은 목적을 지니는 가칭 「접

졍지역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骨.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수도권의 다핵분산형구조 및 북부지

역의 인구뵨담 능력제고를 봉한 수도권과밀완화

- 접겸지역주민의 일자리 밋 주민복리 향싱-

- 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싱-대적 찰이익음 상쇄

- 낱북통일을 향한 한국의 염원파 일관된 의지의 제도적 메시지

豪 제3차 국토게획에도 同法의 제정욜 제시합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치 사례

- 소 규모 국기-공단의 설치로 산업구조 개선파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을 위헤 국

가의 지원

- 제조업의 계획적 입지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개管사업에 데한 행정절차의 간소화(규제사항의 완화)

- 교통망 동 사회간접자본의 우선적 설치

- 주거시섣, 문촤, 교 육 관련시설의 적극 투자와 재정지원

- 남북교류사업의 적극 촉진

o 재원확대

- 수도권의 과밀부답금 일부昏 지원하는 방안

- 지방양여금을 접경지역에 지원확대하는 방안

-

'

꽁일관련 재원 일부믈 지린하는 방안

- 농어촌개발사업관련 재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 봉일파 지역개발에. 관련

되는 다각적인 재원叫충방안을 잔구

-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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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기도 북부지역의 지역구분 .

. 圍巷·州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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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구서독 접경지역 지원법



m

접경지역지원범

(Gesetz zur Foerderung des Zonenrandgebietes)

2971년 8월 5일 제정.

1994년 6월 6일 최종개정

제1조(목표달성) T 독얼분단의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1965년 4월 일의

공간질서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경지역의 성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恭 접경지역의 지원에는 연방의 행정관청, 연방직접의· 계휙주체에 의하여,

그리고 그에게 의무가 부과된 과제의 영역에서는 연방직접적 단체, 영

조물 및 공법상의 재단에게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된다.

제2조(지역적 경제지원) 지역 약점의 조 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근로장소의

보장과 창출을 위하여 및 사회간접시설의 개량을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조 치가 집행된다.

1. 다음 각목에 있어서 접경지역의 우 적 고 려

a ) 설치, 확장, 전환에 있어서 기업적 경제의 장려 正는 기업의 근본
.

적 합리화

b) 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펼요한 한 다읖 각 세목을 통한 사회

간접시설의 확장의 지원

aa ) 위 a )에 따른 조 치와 관혈하여 산업기지의 개설 
.

bb) 교통망, 에너지시설, 급수시설, 하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적 장거리 교통시설의 확장

cc ) 교 육받온 노 동력에 대한 지역경제의 필요와 직접적 관계가

.

.

는 위o]]서 夏육)]관, 평 五육 관 夏 육시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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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또는 꽉대

. 독일분단에 의해 제약된 운송비용의 중데의 조정을 위한 조치

3, W적위탁의 교부에서의 우선권

제3조(조세v-징) (1) 집경지익의 엉업시선에 데한 투자에 부과되는 조세의

무에 있어서 이 지역의 특1健한 핀·게에서 나오는 렵제적 약점을 고려하

어 소득세에 있어서 개별적 괴.세기초는 조세률 감소시키는 한, 종전의

세올이 고러되는 멍령이 부어될 수 있다.

o 19節넌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셍하었거나 확정된 투자제산의

동산 및 부동산제촤에 있어서 1995넌 1릴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구입지

분에 있이서 딜 이 시점 전에 발셍한 부분적 설치비셩-에 있어서 제].힝-

에 거한 특省김가싱-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唱감가상각은 구입 또

는 셜치비용의 50%暑 초고]-할 수 餓다, 동 특별갑가상각은 구입 또는

섣치한 해와 이후 4넌 동안애 특히, 5994년 t월

� 

31일 이후에 념-세의무

가 부과 또는 설정되기 시작한 제촤에 있어서 연떨 특省감기-싱·각은 총

액 sooo마르크까지 청구될 수 있다. 동 최고엑수는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문 제2호외· 제3힝·의 의미에서 최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건

축허가가 필요한 건축조치에 있어서는 허가신청이 宅헤진 떼틉 동 설정

의 시작으로 본다.

0의 
'

a 제1항에 근거한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구입 또는 설치

가 예정된 투자제산의 동산 부骨산제화의 구입 또는 설치비용의 W%를

초과하지 못한다.

1, 투자형성 후 년 말까지

2, 1997년 1월 1일 전

제1호에 열거된 기간온 건뭅의 건축에 대하여는 4년까지, 건축과 함께

적립骨형성후 년 말까지 연장된다. 영업시섣이 1969년 10월 6일의 
'

지

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시 유효한 공간계획에

평시되어 있는 지역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1992년 12월 30일 종료되는

해에 적립금은 최고 25%까지만 형성뒬 수 있다. 1992년 12월 30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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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는 해에는 최고 2
, 000만 마르크의 적립금이 형성될 수 있다. 최고

액은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문 제2호와 제3항희 의미의 회사에 대

해서도 적용된다. 1994년 12월 30일 종료하는 해와 제2문의 경우에는

1993년 12월 30일 종료하는 해에 적림금의 형성이 허용된다. 제2항의

특省감가상각이 청구될 수 있는 한 및 청구되는 즉시 적립금은 o)익증

가에 산입된다. 1994년 12월 30일 이후 종료되는 해의 말에 적립금이

존재하면 2997년 1월 1일 전에 설치 구입된 
'

재화의 설치 또는 구입비용

에서 그 구입 또는 설치된 해에 적립금 최고액까지의 금액, 최소한 설

치 또는 구입비용의 50%가 납세의무에서 공제된다. 적립금은 공제된

비용의 최고액으로 이익증가에' 산입된다, 제7문에 따른 금액이 공제되

면, 적립금은 이익증가에 산입펼 수 있다. 1996년 12월 30일 종료하는

해 말에도 적립금이 존재하면 적립금은 그 형성된 해에 이의중가에 산

입된다, 제7문에 따른 금액이 공제되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경우

에 또는 감가상각에 관한 공제에 대하여 동 공제된 해에 잔여금액이 구

입 또는 설치비용을 갈음한다.

卽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교부령 제163조 제1항 3문과 제2항 1

문 및 제1%조 제2항 2문이 준용된다.

和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에 설치 또는 구

입된 재화에 있어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1985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

신청이 행해진 투자재화의 부동산재화는 특별감가상각이 제2항 2문과는

달리 전체 설치비용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건축법상 견축신청이

필요였는 한 건축작업의 개시가 이에 갈음한다. 제3조 제3항은 소독세

법,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의 발효전에 유효한 형태에서 소득세법 제15

조 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 전해에 처음 적용된다.

에

a

제4조(교통) 교통연결과 교 통조건은 접경지역에서 연방교통도로의 건설영

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이것은 공적 교통에 봉사하는 교통기업

의 교통조합의 창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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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틱) T 접경지역에 있어서 주텍공급의 개신을 위하여 사최적 주택

건싣과 기존주택의 수리와 현대화는 우 적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하

여 연방정부는 주택프로그램의 영역에서 점경지역의 판할 최고 주기관

에게 특별한 목적구속적 연방자급을 지원할 수 있다.

0관할 최고 주행정청은 접경지역에서의 특1健한 관계틀 고려하여 
'

임시

임내 또는 부담(부체)가 보장되도록 접경지억에서의 건축의도暑 위한

지원비율을 정상비율의 1/3까지 중가시킬 수 있다.

卽관할 최고 주행정청은 접진지역에서 근로자를 위한 택 긴실의 지윈

에 있이서 공적으로 지원된 사최적 주택의 건축을 위한 소득한계를 초

과하도록 히용할 수 있디-. 
'

제6조(사최적 시실) 연방은 접젼지억에서 주의. 허의하어 제정부족의 충

당을 위한 보조를 통하여 특히 유치원, 청소원운동시설, 스포$센타, 격·

종 휴양시설 및 노인세대를 위한 특널시선 둥 사회적 시설의 설치를 지

원한다.

卷 직업교육시설고1- 전국적 제필-시섣의 싣치, 확데, 확장 賀 현대화는

집경지역에서 특히 지원된다. 이 지원은 장에자의 직-4업시선에도 미친

다.

卷 지원은 주로 장소적 및 사항적 중점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제7조(교육과 문화) 연방은 접겸지역에서 주와 협의하여 재정부족의 충당

을 위한' 보조를 통하여 일반교육적 힉교외- 기타 문화적 시설의 건설과

섣치 및 조치를 특히 청소년교육과 성인교육의 영역에서 지원한다, 제

6조 제3항이 岳용퇸T

I

제8조(제정제원) 이 범률에서 열거된 조치의 김헹은 이률 위한 당헤년의

연방예산계획에 마런된 자금의 임위에서 수宅한다.

제9조(집경지역의 구분) 1971년 1월 1일 현제 부속서에 열거된 도시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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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속하는 지역을 접경지역이라 한다.

團

윈

제10조(일반조항) 접경지역과 콴련된 기'타 모든 법 , 지침 및 프로그램은

이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변겸되지 않는다.

제11조(('지역경제규조의 개선' 공동과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團

제12조(베를린 조항) 대상상실

제13조(발효) T 이 법률은 1971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卷 제1조, 제2조, 제 조 및 제10조는 )990회계연도, 제5조는 1991회계연

도
, 제4조는 1992회계연도, 제6조와 제7조는 1994회계연도에 이를 위한

당해 연방예산계획에서 마런된 자금의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적용된다,

제9조에 대한 부속서

법률의 의미에서 접경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지역 명칭 생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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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핀닙에 대한 해셜

w

서론

접겅지역은 독일분딘.의 결괴.骨 아직까지 3복하지 못하고 있다.

1945년 이후 독일중부지역에 대한 경제적, 교동3], 인간적인 판계는 단

절되었다. 자연적인 배후지역이 싱-실됩으旦서 이들 지역은 서쪽을 향하

어 새롭게 질서를 헝성할 필료성이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중심적인

기능을 수헹하였던 접경지익이 오늘날에는 유립경제지역에서 주변지익

의 번두리 상테로 밀려d-다. 그릴기 떼문에 이 지역에 데한 지원은 집

제적인 과제일 昏 아니라 특히 무엇보다도 독일내부적인 정치적인 과제

로 되고 있다.

1951넌 이후 독일정부는 집경지억을 위한 지원조치의 지속적인 체계

를 발진시컸다, 이짓은 본질적으로 벰暑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 행

정지침 및 준칙을 근 기로 하여 이루어破다,

1968년 5월 15일 제정된 석탄조정법, 1969년 10윌 6일의 
'

지역적 겹

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과제에 관한 범률 및 마지막으로 1971넌 W

省 23일의 공동과제에 관한 범률의 개정법률의 발령 이후 집경지역의

지원은 그의 정치적인 우선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게 - 이미 종전의

베를린올 위한 지원과 유사하게 - 이를 번률적으로 규율하고 장래를 위

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의 뱀暑제정을 위한 최초의 제안은 1970년 4월 1일 연방내독관

계성 및 연방경제성의 데표자들의 협력하에 기벡에서 경제적 및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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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부 그룹으로 구성된 접경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접경

지역의 경제적 지원의 문제틀 다룬 
" 

뤼벡초안"은 본질적으로 19t년 5

월 26일에 연방하원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1970년 5월 19일의

CD0/C30(기면당/기사당) 양당의 공동원내교섭단체의 멸률초안에 일치

하였다. 연방내독관계성의 지도하에 제출된 독일정부의 법률호안은

1970년 10월 8일 내각에서 의결되었고, 1970년 10월 15일에 연방참사원

으로 송부되었다. 1970년 10월 14일의 바0']에른 주정부의 접경지역지

원법에 대한 또 다른 초안은 2970년 12월 4일에 연방참사원에 의하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동 회의에서 연방참사원은 연방정

부의 초안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통과시臧다. 정부초안은 1970년 12월

4일에 연방하원에 송부되였다. 연방참사원의 입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대의견이 1970년 12월 15일에 있었다. 접경지역지원에 대한 독일의

정치적 의미 때문에 연방하원의 내독관계를 위한 지도위웡회는 1971년

1월 21일에야 정부초안과 CD0/CSU 양당 공동원내교섭단체 초안에 대

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는 초교섭단체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두개의 초안을 동시에 심의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연

방초안에 기초하여 1971년 6월 17일에 연방하윈 본회의에서 3독해 끝에

만장월치로 통과된 법률안에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연방참사원은 1971

년 7월 9일에 두번째의 통과절차에서 동 법률에 동의하였다.

제1조 [목표설정]에 관하여

제1조는 접경지역지원의 특별한 우선권을 규정하고 었다. 이러한

우선권은 정치적으로 근거지워지고, 독일의 분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지 아니하는 모든 다른 지원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서베틀린에 대

한 특별한 지원도 접경지역에 대한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965년 4월 8일 제정되어 1986년 12월 19일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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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서법의 판계규정은 접경지역에 대한 원조조치가 경제지원에 한정되

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공간짇서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7]L정하고 있다 :

‥

집젼지역의 성장력은 전체 연방지억에 있어서 최소한 동둥한'가치

가 있는 생활조건과 노동조건 및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를 그의 모든 지

역에서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강촤된다, 교육시설, 문

화시설, 교 통시셜, 공급시섣 喪 헹정시섣은 우선적으로 마린되어야 한

다."
/고

제1힝.의 
-R정은 공간질서법 제2조의 

-R정괴. 마찬가지로 에를 들어

공동체의 과제로서 수弔되는 집제지원에 관하억 힌법적으로 이것이 허

용되는 한도에서만 다음의 
1규정을 통하여 구속되는 각 주에 미친다,

집경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위한 언방의 의무는 제2항에서 특히

강조된다.

접경지역에서의 지원조치들 위한 연빙·의 권한은 기본법에서 접적

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빕 제120조는 법적 근거로서 윈용될

수 飢다. 왜냐하면 동 조 항에서 규合되고 있는 젼毛결과에 대한 부딤'

을 제2차세계대전의 발 에 단지 간집적이고 다른 원인과 결부되어 나

타나는 그러한 부담이 그것에 해딩'한다고 이해할 수는 飯기 떼문이다.

기본범 제11조의 의미에서 전毛결과부담은 오히려 제2차세계대전의 유

일하거나 최소한도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전쟁결과의 부담만을 말한다.

연방헌뱁제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전 결과에 속하는 것은

"

역사적 및 사회적 사싣을 고려하여 펑가되는 고 활을 통하여 자정되

어야 한다. 하나의 공공적인 부담의 수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

고 경정적인 젓이 조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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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 찰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접경지역의 오늘날의 상태에 대해

서는 제2차세계대전이 결정적이며 유일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 . 없다,

독일의 분단으로 야기되는 손해가 모든 다른 젓과 함꺼1 접경지역에 대

하여 독일의 분단이라는 오늘날의 독일분단싱-황으로 이어지게 된 일연

의 원인에서 분단된 독일의 양지역에서 1945년 후에 처음으로 시작되

어,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省저

하게 이루어진 상황의 전개가 이 상태의 주 원인이라又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은 독일의 분단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펼요로 하는

조치들을 위하여 사물의 본성상 불문의 권한을 뵤유한다. 그러한 불문

의 행정 및 재정권한의 인정은 물론 기본볍 제30조와 관련하여 그것이

연방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추구될 수 있는 전국적인 성격의 과제라는

로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Lt하면 접경지역에 있어서

의 어려움이 본잘적으로 외부에 의하여 작용하는 험, 즉 동독의 발전

속에 그 근거를 갖고 접경지역의 주들에 의하여 청산될 수 없는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연방과 각 주의 재정권의 분리라는 힌법적인 원칙으로부터 연방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수행하다면 각 주는 공동의 재정지원에

결부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됴출된다. 그러나 이젓은 연방과 각 주의 과

제가 공동으로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접경지역

을 위한 지원조치에 있어서 그 지역을 위하여 독일분단으로 인하여 야

기되는 부정적인 작용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있어서는 공통적언 재정지원을 정당화하고 필요로 하게 만드는 연방과
w

접경지역 각 주의 과제는 공통적으로 일치한다.

제2조[지역적 경제지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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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지원은 접경지억을 위한 지원조치의 헥심을 이룬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기존의 일터의 확보외- 세로운 일터의 창출에 기이한다,

19M넌부터 1971넌까지는 필요한 투자지윈이 이를 위해 발령된 준칙에
된

따라 언방정부의 지역적인 지원게획이라는 수단에 의하어 보장되었디-.

1969넌 1월 1친부터 1972닌까지는 19(i9넌 10월 6일 '

지역경제구조의 개

선i이라는 공동과제에 판한 빕률과 1986년 1월 8일 공포된 투자뵤조급

법의 범위 네에서 지원이 이루어破다.

제1호의 지巷목록은 집경지익이 다른 언방지원지역에 앞서 지원되어

야 한다는 구분에서만 공동괴.제1% 제].조 제1항A 일치한디-. 공동과제

혀의 시헹에 대하여 연빙-과 긱· 주가 공동으로 계획위원회에서 唱정하기

떼문에 공동과제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

다.

접징지을1은 그의 모든 지억 내에서 지원을 받게되고 지원우선권이

보 징·된다,

이짓은 제11.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정지역은

지원지역의 선텍과 지윈의 종류 및 정도를 곁정할 수 있는 게획위원최

의 독자적인 처분권한을 팡범위하게 베제하게 되었다. 물론 계획위원

최의 싱-당한 처분의 여지는 남아있다, 예를 들면 1981년 7월 28일에

공동과제의 지·금배분을 위한 방식이 접렵지역의 부담으로 吟 연방의 주

로 변격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지역의 주민수에 따라 차둥餓이 이

루어破다. 이에 대하여 1981년 이후 공동과제의 범위 내에서 지진필요

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범률적인 규정으로써만 지윈영

역으로 남아 있는 해당 접경지 에서는 주민수의 o.75만이 고려된다.

이에 데하여 다른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구조취약성에 따라 1.0 내지

1,25가 적용된다.

- 22S-



1972년 1월 1일 이후 공동과제의 계획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매

년 계속되는 내용의 개괄적 계획이 지원에 대하여 용된다. 개팔적

계획은 제2장에서 공동과제의 범위 내에서 지윈의 요건, 종류 및 정도

특별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園

- 영업적인 제조업체 및 그와 동열적인 기업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투자지원은 접경지역에 있어서 이른바 중점지省지역 또는 국경근접지역

인 특정지역 안에서는 발생되는 비용의 20에서 2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그 외의 경우 단 15 내지 18X)

- 중점지원지역 이외의 기존 공장의 설릴 또는 확장을 위한 투자는 접

경지역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12%까지 감면한다.

- 접경지역에 있어서 근거있는 예외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그 밖의 현행

의 중점원칙이 배제된다. 또한 극단적인 지역외곽兮태에 투자조치에

있어서 平자원조는 뵤조능력있는 비용의 23X까지 보 장된다.

- 접경지역의 개괄적 계획에서 열거된 장거리교통지역에 있어서 장거리

교 통기업의 설치, 확장 또는 헌대화를 위하여 투자지원이 15%까지 보 장

된다. 고도 의 구조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장거리교동기업의 설립에

따르는 투자비용이 예왹적으로 23%까지 같면될 수 있다.

.

-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시설, 급수시설, 급수공급, 배분시설, 펴수 및

패기물의 처리 내지 정화시설의 결정, 장거리교통망 및 공공 장거리교

통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 및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재교육기관

은 이러한 계획이 영업적인 겸제의 발전올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투자보조금이 지왼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접경지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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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방적인 사최간접자본시설의 조치는 그칫이 직접적으로 영업적인

젼제의 발전에 기이하지 아니할 떼에도 지원묄 수 있다. 접경지의올

위한 에외규정은 지방자치탄체의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재정비용에의 참

여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가능하다,

제1호에 열거된 조치의 지省은 물론 19開년 7월 25일의 1990넌 조세

게 법에 따라 1990닌 1윌 1일 내지 1991넌 1월 1일부터 웠어진 투자보

조금을 통하여 그리고 또는 공동과제의 자금으로부터 가능한 경우 낮은

이자의 신용대부를 통하이 이루어破다. 이러한 자금은 비록 그젓이 누

적적으로 섣정될 수 있디-고 할지라도 확정된 대지린금액을 초과할 수

似디-. 그외에 접경지한1은 제3조에서 규정된 세법상의 갑먼조치, 특히

특별갑면조치룔 통하여 -E질적인 견제지윈의 보완을 받았다, 기본법

91조 a 제1힝-는 켜시적으로 지 견제구조의 게신이 연방과 주의 공동

체 과제로서 시헴된다는 젓을 명시하고 있디-. 이러한 공동과제는 주]경

지억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에 한징되는 짓은 아니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 성문의 헌법에 배치되기 떼문에 연방은 독일분단의 영향에 대처

하기 위하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위한 위한 불문의 권능으로부터 공동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와 부합하지 않는 조 치들을 럽징지역에

서 시행하는 것과 관린되는 한도에서만 그것을 헹사할 수 있다, 이것

은 특히 오직 접격지역과만 결부된 그리고 오직 접겸지역에만 적용되는

제2호 및 제3호에서 열거된 보충적인 경제적 지원조치들에 대해서도 적

용된다, 제1문에서 
"

특히"하는 문구의 삽입을 통하여 이러한 지원조치

의 목록이 필요한 경우에 더욱 꽉대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제2호는 접경지역안의 공장을 위한 조정으로 간주되고, 독일의 분단
된

올 통하여 그의 부존자원과 판런되거나 그의 생산물의 수송에 있어서

본짇적인 화물수송의 과다비용의 발생이 입증된 경우에 있어서의 조치

들을 포함한다. 이 57정은 접정지역 서 그 매상이 유지묍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생산부문의 경우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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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전쟁전에 동독과 체코의 국경지역에서 40%

이싱-이 판매되거나 또는 그 지역과 관련된 모든 재화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에 대한 지원이 보장된다. 화물운송지원은 영업적인 화물운송기업

을 통한 궤도, 수로 및 일정한 제한하에 육로에 의한 운송에 대하여 뵤

장된다. 그러나 토사, 도로건설자재, 견축자재, 모든 종류의 석탄'등과

같은 대량재화의 육로수송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개별기업을

위하여 매년 지급금액이 2
, 000마르크 또는 세금부과가 가능한 연간 판

매액의 0.4/1000에 도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물운송지원은 고 려되지 않

는다. 그외에 접경지역에서의 기업의 화물운송지원의 종속성을 극복하

기 위하여 화물운송지원骨부의 일회적인 보상의 가능성이 요청된다.

운송지원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1986년 7월 11일의 
"

독

일의 분단을 통하여 조건지워진 과다운송비용의 싱-W계를 위한 연방자금

으로부터의 운송지원금의 급부에 관한 준칙"과 1983년 7월 1일의 행정

협정에 있다.

독일의 분단으로 인하여 이쩔 수 없이 동독국경을 우회할 필요가 있

게 된 수송은 우회운송지원을 통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운송경제는 원칙적으로 운송업자에게 보중된 화물분실배상을 통

하여 전쟁이전의 거리측정에 따라 수송이 정산되는 젓처럼 되었다.

제3호. 1975년 월 11일의 공적 위탁의 교부에 있어서 접경지역 및

서베를린으로부터 사람들과 기업들의 우선적인 고려를 위한 준칙에 따

르 면 접경지역의 기업인은 그 가격이 최적의 경제적 수요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때에만 위탁을 받을 수 있다. 힉로써 그 들의 경쟁관계에 있어

서 열악한 입지상태 때문에 손해를 보게되는 접경지역경제가 적절히 공

공위탁의 그부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것올 목표로 한다, 준칙은 연방

의 위탁을 위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각 주는 그들의 영역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연방정부와 관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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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Ai-정]에 데하어

이 규징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세감면은 세로운 것이 아니다. 1953

넌 7월 2일에 연방하원에 의하이 의정된 접직지윈올 위한 지원게획의

실행에 있어서 연방제무성 징-관은 이미 1953년 10월 D일의 서신을 통

하이 집겪지역에 속하는 주에게 조세1 제131조의 1침위 네 서 새骨게

도 입하거나 또는 새昏게 재직'된 경제제에 데해서는 특)續감가상각의 보

징·을 달리 취급할 것을 추천하였다. 이러한 서면과 이로 인하어 접깅

지억이 위치하고 있는 각 주 의하여 헹헤진 헹정혼령을 근거로 다음

해에 특1健감가상라 및 다른 조세감먼조치가 허용되었다. 김가)q-각의

단위는 동산인 겸제제에 있어서는 그 설치 또는 도입비용의 O%까지,

부동산 경제제에 있어서는 그 실치 또는 도입Ii]용의 30%까지 허용되며,

이것은 도입 또는 제작연도와 그 다읍헤에 한정된다,

그러나 연방제정뱁원온 d70넌 7월 9일의 판결에서 각주의 헹정훈령

이 조세법 제].31조의 1相위인-에서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특1値갑가상각

의 보징-은 징딩'화될 수 없다고 판시兎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헹정싣무

는 넘적 근거에서 벗어나 있었다. CI럼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닌이 특별

히 효고]-적인 지원수딘-으로 간주되였기 떼문에 그의 계속적인 보장을 이

제는 1館적으로도 취소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 필요로 하게 된 것

처럼 보인다. 이젓이 제3조틀 동하이 나니.g다.

제1항. 이 7/-정은 다른 제량영역과 더불어 조세법 제131조의 문언

에 따라 제163조 제2항파 결부되어 있다, 이 조항은 제무관청에게 집

정지억 안에서 영업적인 공장을 개설하려는 투자에 있어서 세글이 감소

되는 한 소득세에 있어서 게별적인 과세근거로서 종전의 시접을 고려하

도록 하는 신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부과

의 근거는 특히 김-가상각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특히 조 세적인 감가

상갹의 소급이전을 조세감면적인 적림금의 형성올 통하기 보다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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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장관의 2978년 u월 10일자 접경지역지원법 제3조에 관한 석]면의
III. 1에 따라 단지 예컨데 현저한 재정곤탄성, 특히 중기엽에 있어서 예

외적으로 허용된다. 조세감면은 접경지역의 특별한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려는 조세의무자에게 보장된

다. 제5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농업 및 임업의 범위 내에서 또는 독립

영업의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안에서 착수하려는 투자에 적용된다.

CDU/CSU 양당 공동원내교섭단체 및 바이에른 주정부의 초안과는

달리 이 법률은 조 세감면의 보장에 관한 법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는 않다. 이것의 계속적 지급은 이 법률을 통하여 그 계속적 집행이

가능해야 하는 지금까지 보장된 행정설무는 그러한 청구권을 알지 못챘

기 때문에 그러한 청구권을 도 입할 근거는 없었다. 이를 제외하면 그

러한 법 청구권의 인정이 예산을 적합하게 대변될 수 없는 보다 높은

세금징수 감소를 가져올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동일

한 유형의 사례에서 보장되는 조세감면의 거부에 있어서 재정당국의 재

寺권 남용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된다,

제2항은 어머한 범위에서 특별감가상각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선 이제까지의 행정규정과 일치한다. 투자보

조금범 개정법률 제3조와 1980년 8월 20일자 다른 껌률의 개정법률에서

부동산인 경제재를 위한 감가상각의 기준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접毛지역이 추가적이고 일반적인 투자

보조금 및 감가상각 가능성을 근거로 한 그 밖의 연방지역에 대하여 감

내해야 하는 우선 손실CI 상계되었다고 본다. 부동산시설재를 위한

특별감가상각기준의 광범위하고 동일한 상승은 1985년 12월 19일의

1986년 조세정비법에 따라 이루어榮다, 그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50%까지 가능하였다. 또한 특별강가상각이 이미 창출비용의 계산 및

부분제작비용올 위하여 보 장될 수 있는 7974년 소득세법 제7조 A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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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적 - 구헌올 근거로 하어 불필요하게 되어 버리고, 따라서 폐지된

조항(저'14문, 제 문)은 이제까지의 행정실무와 일치하게 되있다. 다른

젓은 물론 감가상각이 행해질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딛'리 규율된다.

우선 이러한 시간적 범위는 3년에 미치는 반면 조세의무자는 접졉지한1

지원법의 발효 이후 설치 또는 구입 후 최초의 5년 동안 특벌감가싱·직-

의 이익을 누릴 권리들 짓·는다, 이을 통하어 적은 규모의 이득을 위한

1 세의무자도 특별갑가상각 안에 놓여지 있는 제정지원의 가능한 한 毛·

전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 제3힝-은 이제까지의 헹정훈령 및 19認년 6월 4일 공포된 투자보

조큼법 제1조 제2항 제3문 해당규정과 알치하는 호촹조항을 포함하고

있였다, 이레 따르먼 특별감가m상긱·은 도E의 순의 및 제산상꾄-이 유리하

여 접전지역에 있어서 특省관게의 고려하에 그러한 제징지윈이 반엉될

수 없을 것같은 그러한 기업에는 히용되지 않는다. 이 1규정을 통하이

호宅-기업이 추가적인 조세싱-의 혜택으로 그의 경毛상테률 훨씬 게신하

이 접겸지역 내의 다론 기업의 겅쟁력을 위협하게 되는 것을 급지하리

는 것이다.

이렇게 변전된 이 항의 문안은 언방하원에서의 논의의 결과이다,

CD1J/CSU 양'당 공동원내교섭탄체 초안과 바이에른주 초 인·은 어떠한

에외조힝-도 두고 있지 當았다, 이에 데하여 연방정부의 초안에 있어서

는 재범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이에 띠·르면 조 세감면의 보 장에 있어서

자회사의 순리 및 제산)g-촹 W-만 아니라 모회사의 그것도 아울러 고려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한은 접경지역에 있어서 호황올 누리는

회사의 바람직한 투자가 o]暑 통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젓을 고려하여

묵살되었다, 1986년 조세정비법에 의하여 호황조항이 페지되었는데, 이

는 연방김·사윈이 특별김-가싱·각의 허용을 위한 이러한 제한1규정이 실제

에 있어서는 거의 의미가 飢게 되었다는 것을 숭인한 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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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 제3항은 손실조항올 규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

법 제3조에 따라 조 세감면의 요구가 손실의 발생 또는 중가로 되어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규정은 1980년 8월 20일 소득세법, 법인세

범 및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윈한 법률 제6조틀 통하여 폐지되었는데, 이

에 의하면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이른바 유한책임회사의 적자자 계좌

가 체졀되어 손실조항의 제한) 규정을 위한 근거가 엾어진다는 項이

다. 
'

제3항, 조세법 제163조부터 제1洞조의 적용은 특정의 집단에게 동

등하게 놓여있는 사례를 위하여 준칙은 제3조의 적용을 위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뼝확히 하였다. 이젓은 1971년 8월 18일 및 1978년 U월

10일의 연방재정경제성 장관의 서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밖의 조세법에의 적용은 임무규정이 해당된다.

제4항은 연방하원에서 심의도중에 도 입되였다. 이를 통하여 접경지

역에서 현저하게 결여되고 있는 자유직업을 갖는 주민, 특히 의사에게

접경지역에 정착할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툭별감가상각은 평균기

준에 따라 농엽 및 임업으로부터의 이득이 조사된 농업 및 임업적 산엽

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조

세감면의 가치는 이득조사에 있어서 함께 고려된다.

제5항. 이 조항은 우毛 이제까지의 행정실무로부터 제3조에 따른

절차에로 미찰없는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1974년 12월 21일, 1976년

12월 14일, 1978년 10월 30일 및 1980년 8월 20일의 개정법률을 통하여

.

각각의 새롭게 발효되었다. 소실조항의 폐지는 소득세법 제15조 a 의

효력발생에 의존하고 있다.

제4조 [교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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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분단은 접경지역에 있어서 특히 교통분아에 있어서 부섭칙으

로 기능하였다, 세게대전의 종전까지 이 지역온 교통에 있어서 주로

중부지宅-을 지항헤 있었다. 동독으로 이어지는 국징의 차단조치에 의

하어 %게 겯도노선, 게의 고속도로, 31 게 연방도로, ].40게 7도旦, 수

천게의 지방자치딘·체의 길이 봉쇄되었다. 따라서 언방의 교통로계획은

언방의 서부지역과 큰 힝·구외· 1경지역의 언절 및 기정지역 내부의 블

충분한 연게骨 게선하고자 하는 과제를 지향兎다. 이러한 목적을 딜성

하기 위하이 1965넌 교통계획을 수림하兎는데, 이 게획은 1967넌에 
"

접

경지역을 위한 화대된 교통로게획"을 통하여 해걸된 비- 있다, 또 ]9W

년부터 19%넌끼-지의 언빈·정부의 교통정첵적 프로그램에서도 접경지익

의 교통연길이 특벌한 의미를 기·지고 있었다, 언방교룽성 장관은 접겅

지역을 위한 조치를 언방하윈에 1984넌과 191넌에 보고한 비- 있다.

제4조블 통하여 집경지역에 있어서 교통연걸과 교통조 의 우선적인

지원이 최초로 범昏직으로 3741/]촤되었고 장래를 위하어 명확히 되었다,

1980넌 8윈 6일의 초안으로 되어 있는 1971넌 6월 30일의 1971넌J슨

터 19記년까지의 언빙-장거리도로의 건설에 관한 뱀률의 계획서, 1韶2닌

2월 17일의 1982넌 에산혀을 통하여 빈경 부속서는 집접지역의 특벌

한 요구를 억러 관점에서 고리히·었디·, 이렇게 조사된 필요성의 분류에

있어서 접경지역의 그러한 도로는 그 교통싱-의 이용, 특히 에상교통부

담 및 실제 낮은 우선순위의 근거가 되기는 하玆으나, 중요한 게발적

및 연결적 기농을 충족할 수 있는 긴급성1단계에 속하게 되었다. 하나

의 우선적인 건설은 접겸지역에서 정착기업의 교통부답을 완화시키고

교통의 신속성을 중진시키기 위한 세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할 가농성이

있다. 이률 통하여 교통시간이 탄축되고 접경지역의 입지상의 어러움

의 상쇄를 위한 본질적인 기여가 宅해破다. 이 지역에서 도로망의 건

설온 더 나아가 독일 국철의 블가피한 합리화조치의 결과 케도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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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로교통으로 비중이 념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우선적이었다. 여

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서 대체적인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교통조건의 개선을 가져오는 조치가 중요하다.

연방수로 역시 연방교통로이다. 그래서 예틀 들면 엘베강 측면운하

는 니더작센주의 접겸지역 안에서 경제의 경쟁력을 개선하였다. 마찬 
-

'

가지로 라인-마인-도나우강의 대형선박수로의 완성은 바이에른주의 접

경지역에 대한 경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규정에는 주도로 및 지방도로의 건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연방교통로가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 목표설정에 따라 연방과 겹경지역에서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교통망을 계속 건설하고 이尋게 함으로

써 내부의 교통연결의 개선을 조 성하는데 노 력하였다. 이것은 198년

1월 18일 공포된 초안인 1971년 3월 7일의 지방자치단체교통지원법을

통하여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은 각 주에게 지방도로건설조치의 지원에 사용되는

석유세협정이라는 목적구속적인 자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보 장兎다.

접경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재정지원으로부터 발섕된 건설

비용의 759$까지의 액수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중가된 우선적 지

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주는 전체자금으로부터 특별할당금을

받는다,

공공교통에 이바지하는 - 교통기업의 조합의 결정은 접경지역에서 경

미한 교 통밀집과 관련하여 특히 우선적이다. 교 통공급을 높이기 위하여

배차계획, 운임조건 및 개별운수사업자릅 통한 연장운행의 조정이 필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위한 연방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연방

정부는 헌법적으로 사적, 지방적 및 주 고유의 운송사업자에게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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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하도록 의무지울 가능성은 없다. 다만 언방정부는 단지 그러한 언

합제의 창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올 著-이다.

w

제5조 [주텍제도]에 관하여

오늘날의 요청과 필요성에 일치하는 충분한 주거공간의 존제는 집경

지어의 셍骨판게의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미 점겅지 지省뱀의 빌·효 이전에 인방은 졉경지역에서 사회적인

주티건설의 지원을 위한 특널한 자금을 사용兎다, 그러나 이깃은 물룐

행정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멍시적인 범률적 명령없이 행해질다. 19而

년 9월 1일 초안의 제2차 주댁건섣법은 제19조 a 제2항 C호에서 주택

소유자를 위하여 접겅지역에서 주텍건섭을 위한 연방자급을 주에 배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 35L정은 1965넌 12월 20일의 에산안정

1館의 제11.조普 통하이 우선 정지되었고, 1971닌 12윈 17일의 If/1닌 주

티건섣힌경법 제1조 제5호틀 하여 다시급 폐지되었다,

제5조들 통하여 언방은 주택건설 획의 범위 내에서 각 주에게 접경
된

지역 안에서의 조치블 위한 특省한 목적구속 인 자금을 처리할 의무가

있음을 처음으로 범률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첫은 우선적으로 특별자급

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주텍d 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들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주이건설에 데한 지省규정을 접경지역

에서의 관계를 특별히 고러하여 확)하고 근로자주택건설의 지省을 위

한 소득한게를 점히 싱·힝조정하기 위한 주의 관할최고관청에 부여된

권한은 가능한 한 유효한 자급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점젼지역에 있어시

경제적인 曾전을 위하어 특히 중요한 전문노동자 및 주부들 접겹지역

안에서 게속 정착하게 하고 그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방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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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다,

]

제6조 및 d]7조 [사회적 시설 - 교육 및 문화]

접경지역에서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염률이 추구하는 목져(제1

조)는 경제지원적 조 치만 가지고 달성될 수 없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관찰되는 타지역으로의 이주겸향을 방지하고 접경지역을 그 밖의 연방

출신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경제적인 것 외에 이지역

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인 사회간접시설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연방공화국이 성립한 최초의 해는 접경지역에서 새로운 고 용의

창출과 기존의 일터의 안전이 우선적이었다. 그러나 이미 1951년에 연

방은 접경지역에서 학교공간부족의 제거를 위한 자금도 집행하였다.

5955년에는 특별한 문화적인 지원계획이 전개되었으며, 1961년 이후 연

방에 의하여 접경지역에서 대단위스포츠시설의 건설도 촉진되었다. 이

러한 지원은 접경지역 내의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담당자

에게 해당되는 건설계획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규정을 근

거로 인정되었다,

1965년 6월 25일에 전 독일과 베를린문제를 위한 위원회가 이제까지

의 접경지역지원의 현실을 종합한 하나의 뵤고서를 제출하였다. 거기

에서는 비경제적인 지원의 자금토대의 강화를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였

고 연방자금의 중점적인 직省이 촉구되였다. 이 보고서는 5965년 7월

1일에 연방하원에서 의결되었다. 사실상 다음 해에 학교건축, 운동 및

문화적인 지원을 위한 자骨토대를 헌저하게 강화하였으나, 그 지원은

준칙을 근거로 하여 행해鬼고 법률로부터 자유롭게 행해破다. - 물론

예산이라는 예외는 인정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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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경지역지원법을 위한 연방정부의 초안은 물론 CD0/CSU원네 교섭
a

단체외- 바이에른주의 초안도 비전제적인 지원조치의 범률적인 보징-을

v-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초안과는 대조적으로 인방정부의 초안

은 배타적으로 사최적, 문촤적인 조치의 지원만을 네용으로 하고,- 획-대

된 지원목록을 규-정하여 그 자체로서 질정된 비경제적인 지윈게획을 위

한 요건을 두는 특빌s규정을 7고 있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구조에 띠·

라 정부초안의 제6조외- 제7조骨 통과시켰다.

연빙-은 그 지원을 윈칙적으로. 보조금 및 원조금으로 지급한다. 이 지

원은 최고제정과 일치하는 한도, 즉 부분재징지원에서 허용된다. 이것

은 연방이 게띰계획의 전체비용의 최고 49%까지暑 허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긱끽-의 신청에 대한 처분가능한 연빙-지.급에 관한 겯정에 있어서

절익0성, 경제성 및 동등취급의 원칙과 딤'딩·자가 그 자신의 재정적인 가

능성을 우신적으로 충분히 진력을 다하고 그 결과 연뱅-은 단지 하나의

조치들 위하이 제정적인 보증이 필요한 원칙의 존중은 이러한 최고급엑

이 탄지 익0간의 예외적인 시-레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절과가 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부속된 재정지원에 한정퇸다. 페냐하

1진 열거된 지원조치의 시毛에 데헤서는 연1俯-괴- 더불어 각 주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머, 처분가능한 7의 자금을 절약하지 않고 접경지역 외에

쓰 여지는 짓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연빙·各 그 지원을 통하여 재

정이 약한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었다.

그 담당자가 접경지역의 주 자신인 조치는 따라서 지원될 수 었다, 나

아가 지원하는 연방관할당국은 각 주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예산으로부

터 최소한 연방보조금의 액수에서 개벌조치가 보장된다는 것을 존중하

여야 한다. 최소한 각 주의 지출은 최소한 연방보조금의 연간 총엑에

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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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항은 가쟝 넓은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 시섣의 지원을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접경지역에서 그의 지원이 특히 우선적이거나

합목적적으로 보이는 개별조치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목록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필요한 경우 어느 때이건 다론 사회

적 조치를 통하여 보충될 수 힐다. 사회적 조치는 지금까지 성요양

소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숙박시설의 편

익도모를 위하여 행해果다. 그러나 노 인주택1' 노 인구호소 및 병원에 대

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지원이 행해지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제5

조가 적용된다. 병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韶2년 12월 20일의 예산

수반법률을 통하여 제시된 1972년 6월 29일의 병원의 결제적 안정 및

병원간호규율을 위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규정이 규율하고 있었

는데, 이에 의하면 지역의 일악한 지원의 개선를 위해 연방자급이 제공

될 수 있였다. 이 규정에 따라 노인양노시설과 노 연용양소는 지원될

수 있다.

q

연방자금이 사용되는 보조금에 대한 재정계획, 종류 및 액수, 준칙에

관하어 연방은 각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각 주가 협력해야

하는 지원의 절차 기술적인 청산과 관련되는 한 접경지역의 주와 협의

가 성립해약 한다.

지원은 단지 투자에만 미친다, 지웬조치의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연

방은 관여하지 曾는다. 제도적인 보조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 제2힝. 1982년 12월 20일 법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정된

1969년 6월 25일 노 동지원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적업교육시설은 우

선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

지역적 경제의 개선'이라는 공동과제에 관

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러한 종류의 시설에 대한 지원은 단지 제한적

으로 가능하다. 이 규정은 제2조 제1호 b) cc 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

고 접경지역에서 직업교육시설을 툭별히 지원하는 요건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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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

이것을 통하여 이 지역안에서 직업적 교육싱-펑-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주

영역 안에서 능력있는 자원올 끌어내어 직업과 판련하여 타 지 으로

이주를 막는 젓을 가능하게 된다.

이 v-정은 더 나아가 재활시설과 징·에자를 위한 공장에 대한 특띨한

지딛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요老은 접경지역에서 특히

쉽게 되어 있다.

제2힝에서 맣하는 시섣에 대한 지원은 제정부족의 충족을 위한 보조

급에 한정되지 않는다, .

제6조 제3힝·, 이 규정은 데체가능한 범위 네에서 특히 중요한 게획

의 지윈에 처분가능한 연방의 예산자금의 집중을 기.능하게 해 준다,

이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그 규모 및 의미를 근거로 지名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거나 또는 중짐지원지익에 설립되고 이로써 사최적 영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지원조치暑 보충하는 시설이 중요하다. 연방하毛은

1971.넌 6월 15일의 내독관게를 위한 위원최의 걸정제의를 받아드兎다,

" 

연방정부는 다음의 윈 에 따라 법률초안의 제6조 제3항 및 제7조

2문의 지윈조치를 관철하려고 시도하옜다. 접젼지역의 사최적 문촤

사최간접시설의 지속적인 선은 지역적 물적 가능성에 대한 필요성

의 고려 하에 이러한 조치를 위하어 처분가능한 연방자금이 집중될 떼

에만 실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규정에서 열거된 처분의 지원은 접

징지역 서 작은 지빙·자치단체가 공공체적 삶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스스로 만들 상태에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젓이 고

려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정에서 열거된 지원조치에 대헤서는 제6조 제1항에서

열거된 사회적 조치와 동일한 규정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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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문화적 계획의 지원은 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화적 시설, 예巷

데 축제, 오케스트라, 극장 및 특별한 공연의 개최비용에 대해서는 보조

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의 가능성은 
"

시셜과 주치"라

는 단어에서 시작된다. 문화적 지인의 범위에서 연방은 직업학교, 전문

고둥학교 및 일반교육적 학교의 건축과 시설의 재정지원, 학교기숙사

및 유치원 시설의 건축과 시설의 재정지원에 관여하고, 동시에 성인교

육과 청소년교육의 영역에서 음악후원활동, 로서관시설, 향토문화재담당

자에 대한 지원에 관여한다. 그 외에 연방의 지원은 장 및 축제놀이,

전시관, 회의실의 건축, 교회시설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그 필요성이 점증됨에 따라 지난해에 유치원 및 일반교육학교의 지

원은 제외되었다. 이에 반하여 직업학교와 전문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온 강화되었다. 
'

지원은 19認년 11욀 15일의 준칙에 따라 이루어被다. 이 준칙은 공

개되지 않았으나 연방내독성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원의 실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된다.

- 접경지역자금의 본질적인 문화적 부분에 속하는 문화재보호의 범위에

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문화적 및/또는 사회적 이용을 위하여 보

장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이러한 요건 하에 주의 문화재

보호규정에 따라 지원가치가 있고 지원에 대한 주 관리자에 의한 제안

이 있는 사적소유의 문화제에 대해서도 지원이 행해질 수 있다. 목적

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된 사례의 겪우에는 연방의 반환권이 등기부상

보호된다.

- 교회조치의 지원영역의 범위에 있어서는 단지 뵤존가치있는 종류의

시설의 복구 또는 수리에 대해서만 지원이. 행해진다. 교회, 예배당, 수

도원, 기도원의 신축, 개축 및 시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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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見유산의 전시는 각 주가 게 개별사례이 있어서 자신의 보조금을

가지고 최소한 제시된 연방뵤조급의 액수에서 지원에 참여하고 연방지

윈이 긴글히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힌.도에서 지원된다. 기념식, 
'항토축

r

제 및 주말축제는 연방자급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 문촤지원은 음악후원활동의 빔위 내에서 제즈 및 록음악의 영역도 포

함한다.

- 

접젼지익 안에서 전국적인 모촤헹사骨 크게 게최하는 젓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어 1987년 이를 위한 특별한 지원계획이 미-런되었다,

- 접징지억 이외에 그 사무소를 갖고 허경지역 안에서 활동하려는 문촤

쵤-x-7체는 인방자금으로 직짐 지원빌지 못한다. 접겅지역에서 문촤헹

시-를 거행하였으나 문촤담당자가 이를 위한 사무소는 접경지역 외부에

7이야 하는 집경지역에 정칙-하는 宅사자는 지원을 빌-는다.

8조 [제정지원]에 대하어

이 1규징에 따르면 각2q-의 언방애신%획에 마런된 자금에 따라 지원

힐 조치의 실행을 위한 제정범위가 할당된다, 비용부딤페 관한 규정은

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이처럼 기뵘멈 제91조 a 제4향 및 
'

지역

겸제구조의 게선'이라는 공동과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들 근거로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경제지巷조치를 위한 비용은 특히 언방과 소제지 주

가 반씩 부덤'한다.

제9조 [접전지텨의 구분]에 판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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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겸지역은 대략 동독국졉의 경계선을 따라 플렌스부르그에서. 파사

우까지, 체코와의 국경, 슐레스비히-흘슈타인 복동해연안의 대략 4Okm

넓이의 지역대를 포함한다. 이것은 46,800평방킬로미터로 대략 인구는

약 700만명이 거주한다(연방주민의 약 12%). 그 관할영역과 주먼의

50X이싱-이 동독 내지 체코의 국경에서 40km내에 위치하는 모든 구

(Kreise)와 시는 접경지역에 속한다. 접겪지역지원법의 발효당시 접경

지역은 104개 시군이었는데, 중 31개의 /) 군은 직접 동독과 국경을

접하고 있였다. 그 동안 접경지역에서 설행된 관할구역에 대한 변경과

행정개혁으로 행정구역의 확대가 이루어진 결과 접경지역 안의 구와 시

는 62개로 갑소하玆다.

접경지역의 구분에 관하여 
'

이미 1952년에 당시에 4개의 접경주의 구

(KIdse)가 
"

동쪽 국경"이라는 각서 속에서 최초로 이러한 관념을 발전

시킨 바 있다. 1953년 6월 24알 연방결성의 신청을 근거로 하여 연방

하원온 1953년 7월 2일 근사분계선이 었는 지역에 대하여 행해진 지원

조 치를 체코국경에 연하여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할 것을 결의한 바 있

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체코 당국의 봉쇄조치로 원래의 접겸지역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처지로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구가 접경지역에 속하는지는 1971년 12월 31일에 폐지된 1968

년 12월 28일 도로물자유통의 과세에 관한 법骨에 의해 최초로 법률적

으로 확정되荒다. 접경지역지왼범 제9조에 대한 부속서는 이 구분의

최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모든 지원조치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원래 정부초안과 CDU/CSU초안은 법률에서 직접 접경지역을 명시하

였다. 현재의 뱁률은 1971년 1월 1일 현재 접경지역의 범위를 확정하

고 있다. 따라서 그 후에는 행정개혁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범위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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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반규첩]에 대하여

이 규정은 이제까지의 모吾 지원조치의 게속적 시헹과 추가적인 지

원조치의 창출은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다른 입률의 근거가 없을

때에도 가능하도록 해준다, 러나 이첫이 장래에도 제한 또는 년겸되

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형테의 제한 또는 빈

경올 연방이 시도할 경우 집경지러의 지원을 특별히 우선시켜야 한다는

제1조 제2힝-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10조의 의미에서 지원조 1는 동독 및 체코 국경에서 농업, 어업 및

임임, 과일, 채소, 정원제배에 있어서 이%피헤에 대한 대체보징-의 지원

및 접젼지%에서 물적 피해, 피해에방조치, 하친의 수리 및 개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을 말한다.

제11조 P'지역직 경제구조의 개선" 공동과제에판한 법률의 개정]에 관하어

어기에 대해서는 제2조의 해섈을 참조할 젓

제13조 [시헹일]에 대하여

조세규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격과규정 떼문에 제3조 제5항의 해싣을 
.

합조할 짓

a

a



경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지역이 확대되지 않았다. 동시에 이 규정은

이제까지 접경지역에 속한 모든 지역의 헌재상태의 보 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변겸의 결과 접경지역의 범위가 서쪽요로 확대되어

새롭게 접겪지역에 편입된 구의 관할지역과 주민의 50% 이상이 접경지
w

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접경지역의 지원을 받을 수 根다.

반대로 특정 자치단체가 지금까지는 접경지역에 속했했으나 그 지역 밖

에 있던 구가 소껼되어 엾어진 경우에도 접경지역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은 구가 접경지역에 완전히 포함되거나 또는 완전히 배제된

다는 종전에 적용되는 원칙을' 변경한 젓이다. 접경지역지원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적 어려음요로 되는 약점은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의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감수되兎다. 이러한 법률안에 따르면 접

경지역 외부에 있던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접경지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반대

의 경우에는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제정 후 여러차례 발섕兎다.

이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어려움과 곤란성은 제9조와 부속

서의 개정을 통해서만 회피필 수 있다. 법률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은 이식되었다. 그러나 모든 정당이 우선 각 주에 있어서 접경지역

에 대한 새로운 경계가 고려되기 전에는 행정개혁의 결과를 여기에 반

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경계의 변격이 마련되

거나 또는 의도된 바가 없다,

제9조 부속서에 비견될 - 수 있으나 접경지역에 속한 구 및 시의 설정

과 일치하여 실제적인 지방의 경계는 각각 
"

지역적 경제구조의 개선이

라는 공동과제의 개팔적 계획 속에 공개되어 었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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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르J
Gesetz

zur FArderun g des Zonenrand gc bietes

(Zor1enrandfdrderungsgesetz)
'

/om 5. Au gust 1971 (BOB1w I S, 1237)

(묘0BI. 111 707-9 )

된

Antlerun geu

P… g‥P· d 2., ······…… ‥‥- 猛)""
3 ge%ntItrt 5infEhrun gsgesetz 31.12.1974 1 S.3656

zum Einkommen-

steueae form gesetz

3 ge&ndert EinrnhfU11gsgesetz 14.12.1976 I S.3341

zur Ab ga benordnun g

3 gedndert Cesetz ZUt Anderutlg 30.10.1978 I . 1693

des Investitions-

zu 1agengesetzes Irn d

an derer Geserze

3 geindert Gesetz zur At1denmg 20. 8.1980 l s.1545

des Eirtwnlnen-

steuer geserzcs, des 
.

Kbr persc hwftsteuer-

gesetzes un d an derer

Ge교tze

3 gedndert Steuerbereini gurlgs- ]4.12.1984 I S닐93

gesetz 1985

3 ge2ndert Gesetz zur Ver- 19, [2J985 1 S,'2434

btsserun g der

Abschreihun gs-
'

badin gulTgen flir

Wirtschafts gebSude

urt d fdr mc deme

Helzun gs- un d

Warmwessemnla gerl

3 ge6nden Sleuerbareini gungs- 19.l).i985 I Srn2겨36

gesetz 1986

3 ge%r%derl Haushsitsbegleit- 
'2f),12.1988 

1 오2362

gesetz }989

12 gegensmn dslos Sechstez 0ber[eitungsgesetz 29. 9.1990 [ S.21(16

3. 13 ge Rndert Steuerbnderun gs- 24. 6, 19U I S.1322

gesetz Iq9]

5 ge6ndert %VotInungsbau18de. 6. 6. 1994 I S.l ]N

run gsg로setz

團

. DAS DEUTSCHE BU'N1DESRECHT

734w L;ehrun g 
- Ma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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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N/(·l·Il%R(·% 0빼'3'(·ae 7

Der Buudesta g hat m it Z.ust[tIlU]Ull g ( les litlU(IO$l·iltus diLty t'O]gerI de Gcsetz busch[OSSCll:

$ 1 그ic1脈1-ZIlll認

tI) /.t1111 Aus gIcich ( lem· Aus%virI&1111gell t Iern· 
' 

l'eiltmug l)Ct11schItlIlds ist ClI ts prvc hemtd

A 2 Abs. l l., 4 dcs R;illrnortlllUll gsgeselzcs },om 8. A ])l. il
'

l%6 (11GIll. l s, 첩16) t Iie

l.L·istull@skrn·ill't t Ies Zu11em·ulldge l)ktes hev01·ZIl gt IU i Uirl+mI,

(2) lIe;' II'hm'dcs'(Illg des Zouc111'2111t[gL%IlieteE is[ Villl dell Ik]dirtIen t Ics lIt1(Idcs, I len

buIldesllllllTittclb;Ireli PlatllIn gslriigel.It lIlt d im Il;tItmell der illITeu o blie gcllfku Auf g111)ell

'

vou t Iell bunt1eQIIlIrni데elhorell Kdr pe1·sc]l;luL%tA, Austaltcu Ill] d sliftttll geml t Ies iif1'CI미iul16U

RecItls [lUSUlltkrer Vorl·illIg e illi,uriiulllCll.

% 2 Re g itlllale Wirtrchilt'(sfOrderllllg

ZIlIU Aus g Iaicit V(ill S[XIIIdt11·(11achteileu
,

t.tIl· Sic11el·llUg unt l Schat't'Ull g voml fIt1tTe1·;il·-

heits p liitzL·11 sotV ie Zllr VerbessErtll rn tIer Inl'rilStruktur AVert 1211 inst}2오111dul-c foIg에(Ie

Mafillilhllltrn dut-clI gc1'비Irt:

L Ilevul·ZIlg t[· liem·iic1tslchtigltng t les ZtlllCUrxlrnlgeh 이�s lai

4나 del· Il'brtiel·Il;lg dcr gewel·blicllCll wo·tsc11ilft l}Ci EITichtlll] g, AtlS

o der grull dk gcllder ItatioIIXllisk%rtlIl g VOll (lexverb&etriel)etI,

b) del· F6rdcruIl g dcs At1ShilllCS der Ill['rilstl·ultItll·
,

sowe it os f[ir ( lie l<llt%vkkIllU g tIel·

@ewem·hi]야ICu %Virtsc1taft CI·t'01·rIcrliclt ist, dum·ch

an ) Ersdt1ie11111]g VOll 111tIt1Stric%IAmle illS 7,11811rnmellhztllg m it McmIAuahmelT IllIC Il

lItt디1St21hell 41,

hb) Ausbt111 VOll Verl(ChrsverlTimltlli gemt, 1Cue1·g ie. tIl 내 W;ISServcrsl)I·guugwul la-

gel1, Al)Wasser- 1111d /kl)[';1데11ESeitigllllgsuu lzl gcu sow ie Mfent1ichcu ]w'remekll.

ver kehrseiuricl;t1111 g(rn,

cc ) Erl·ic11tung a der At1Slutu VOIl Aushi]t[1111gs.. l 0 니1111durtgs. Ul rn Umschu-

luu gssthlteu, SUTVi it e itl 1111rn iR(Jl}iiI·er F,tIMInlIUMlhzul g Ill it delll lIedxtrf tICI·

a·eg i(rna1en Wil·tschuft amt gesc hu1ten Arbeitslcrdften bcst매1t.

2, 1Via%IIh;nell ZUIIl Aus g Iaich t Iol· durcll die Telltlll g l)eutsclllands bedlu gteu l rzl &t-

IUe itrl&oste11.

3. Revol·lUg11Ug tw der Vcl·gIl bc di'fellilichcl- /ikUftr%c.

@ 3 SIt·ller1icItr Vorsuhr1ftell

(l) llol Stettor p[1WIt1geml, dIe in e hlCr llelt-lel)hsllitlt· im Zonemu·rntlld

vnm·11tdtmcu, killIn im Iliubllck flU [' die w i미s디1111'tIk·IICU Nac11telk·, dk· s ich UllS dolT

hesom1deum VerIt%lillissen ditwes (iebietcs er gL·112tI, ;m r Aut;·;tg zu gelassell weI·t Ien, ( lull bel

dell StL·UL·m votu EinkomfUCll e imtzullle 11csteuerumtgsgm·ultdltl geu, suwe lt s Ic die Stcueru

lil irtdem, sc 11011 zll e il1fil· friihc;·en Zeit lICI·iic1;skhtlgt wcr deu,

(2} StrnderahvchreibtiTl goll au f (;rund dt·s AbSttlzes l tIiirfen gew dllrt wer deu lmei he-

we g Uctrcu tIll d un hewe g liutlell Wirts디18rts g iiterll des AttIu gevcrmdgtrns, dk+ der Skuer-

p ilichti go vor t Ieln l. JaIlUiil+ I%95 illI gcsu llllrn llat u+ler her g(Wtc11( tutt, Ilei Autalm111%ell

DAS DBuTSC데E BIJNnEISREClIT

656, Lit['CIlIU g 
- . Au g[IV l a)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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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au f Anschaffurm p kosteIT

,
die vor dem t. Januar 1995 ge 1eisfet xvor den s ind, un d Ilei Teil-

hel·stellun gskosten. die V(Ir diesetn Zeit purt kt Cf1tstartdeli s ind. Die Sonderal)SChreibun gen

ddrfen 50 vom Htlndert der Anschafftln gs- o der Herste11un gskosten n icht dberstei gen. Sle

kdn11El) im %Virtsehaf 띠ahr der Anschaf1tIn g o der Herste11un g Ull d in den v ier fo1gen den

>MVirtschaft 앰ahren in Ans pruc ll genomrnen wer den, letztmals iu detn %Virtschaf 지ahr, das

nnc h detll 30. Dezemher 1994 en det. Bei Wirtschafts g dtem, die der Steuer p f]iehti ge noc h

dem 31. Dezembem· 1991 ]]estellt o der herzustellen lie gonnen hat, kdItnen Sondera11SC]Irei-

hun gen im %Virtschafts jahr h6chsterts bis zu irIs gesamt 篤 Millionen Deutsche 나ark in

Ans I)ruc h genommen wer den. Der Hhchstbetra g g ilt auc h fiir GeseIlschaften im Sinn[iC

des 13 Abs. 1 Satz I Nr, 2 un d Abs. 3 des Einl&OInmensteuergesetzes. Als Be g inn der

닌erste]lun g gilt b(d Baumal)nahmen, fUr die e ine Bau gene hmi gung er forderlich ist, der

그eitpun kt, in dem der Bauantra g gestellt ty ird.

(2u) Eine REcl%la ge au f Grund dcs Absatzes l darf S) vom Hllndert der Anschaffun gs-

o der fIerstel]ull gskosten bewe g11cher un d un he%ve g1icher Wirtschafts g dter des Art1age-

verm 6gens fl icht 0herstei geny die vorauss ichtlich

l. bis Zllrn Ende des.zxveiten au f die Bi]dun g der Rdck121ge fo1gen den Wirtschafis jahrs
un d .

- 2. vor den1 1. Januar l997 . .

an gesc hafft o der her ges tellt wer den; die irl Nummer 1 genannle Frist. ver lhn gert s ich

fhr die fIer5tellun g vorl Gebbuden au f 4 Jahre5 xvenn m it der ]Eerstellun g bis zum

ElIde des zwe iten au f die GildLItl g der Rick1a ge fo1gen detl %Virtschafts jahrs be gonnen

wor den ist. Esfirmdet s Ich die BetriebsstStte n icht in e Inem Gebiet, das im jsweils 應最1ti-

gen Rahmcn p lan nac h dem Gesetz %bel- die Gemeinschaftsau ga l)e a Verbesserun g der

re gionalen %Virtschaftsstruktur%% vom 6. Oktober 1969 (lEGEL l S. 1861 ) au i gexviesen ist.

darf in %Virtschaf gahrert, die nac h dem 30. Dezember 1992 en den
,

dk Rdck1a ge nur in

Bdhe bis %u Z T'om Hundert gehildet wer den. In Wirtschafts jahren. die nac h dem 30.

Dezember 1992 en den
,

darf e ine Rdck1a ge von hdchstens jeweils 20 NIl1]ionen Deutsche

Mark ge bildet )Ver den, Der 뵤6chstbetra g g ilt'auch fUr Geseilschaften lm Sinne des 15

Abs. 1 Satr 1 Nr, 2 lIn d Abs. 3 des EInkommenstetzergesetzes. Eine Rdck1a gen bi1dun g ist

letztlnals In dem Wirtschafts ]ahr, das nac h dem 30. Deze[nber 1994 en det un d in 래en

Ed11en des Satzes 2 in dem Wirtschaf %ahr, das nac h dem 30. Dezember 1993 trt det,

. zu 16ssig. Die Rdck1a ge ist gew innerh僧1end au fzu16sen, so bald un d smve it Sonderahschrei-

bun gemt nac h Absatz W in Ans pruc h genommen wer den kdnnen, lsI e ine REck1a ge am

schIllll des nac h deln 30. Dezember 199라 en dende12 Wirtschafts jahrs. noc h vor handen,

ist von dell Anschaffun gs. o der Herste11un gskosten der vom Steuer p 6khti gen vor dem 1.

JUlIUar 1997 an gesc hafften o der her geste11tsn %Virtschalts gdter irn 7Virtschafts )ahr lhrer

Anschaffun g o der f(erste11ungeinBetragbiszurHSlsder Rbek1a ge, hdehstens jedoqh bis

zu 50 %·om Hundert der An5Chaffun gs. o der Herste11un gskostefl. a bzuziehen. Die Rdck1a ge

ist in H6he des a bgezogenen Betra gs ge%vinnerh6hend au fzu16sen. Die ROckla ge darf

ge%vinnerhdlTend nur atl f e ldst wer dert, so%ve it e in Betra g nac h s하7 7 l b gezogen w ird. lst

e ine Rdck1a ge am Schlull des nac h derrt 30. Dezember 1996 en dendea wirt5Chart %ahrs
noe h vor handen. ist s ie irn Wirtschafts )ahr ihrer HIldun g gew inf1erhbhend au fzu16sen. lst

e in Betra g noc h Satz 7 a bgezogen wor den, tritt fdr die Absetzun gen fdr Abnutzun g o der

ill den FOIlen des % 6 Abs. 2 des Einkotrnnenstetzer gesetres itn %Virtschafts jahrdes Abzu gs
' 

der ver hleibende Eetra g an die Stelle der Ali6Chaffull p. o der 님erste11un gskO5ten.

- 261-



C'""""""""""""" parA1團隆亂 
w 目 

懼

L르J.
(그) ja'dr Mll11112111rnncu mlC lt Absatz l ge ltcll g l(i3 AllS, I Satz 3 ult d AI)S. 2 StIfz l u

5 184 Alws, 2 Sulz 2 grn· AlI gxtlxertt)rtlutlll g s iun gcm i대1.

(c+j Die Vorsctrrll'tell [ler Al}SAtre l 1퍼N 3 s [lItl ers t1111TIs 1121 Wlrtsclmfls g iitertl XIIIZtl-

wen dell s t Iie n(IC Il delll 31. l)(rnetnhcr 677 lIt1 gesc IIUrn (It Ier hergestellt wet· dell. Del

Ull bcwe glicheu Wirischat'ts g iitet-u des Atlh; gevertu %trtlS, hei t imIlrn der iLlIIITlltru g VOl·

dent L A pr il 1憾5 gexte111 wor deu ist, f iiirfuu t Ik StIlltk·l·;lhsc1arcilllll]g(·Il ZI luvt·icIteud VI)Il 
.

Absotz 2 Sut·I. 2 ius gcs;Irnt 40 VOIU flurlt1em·t del· 11crstellull gskosien lt k11t dIserstei gam.

Su%veit c 111 llatrnutra g [111Ul·ccht11cIt u iclmt er ['ordcrlich Ist, tritt ;m desse;1 Stelle det· lie gi1111

del· IiiTUtl미)eileu, % 3 AlIS. 3 lu dcr vor clem lukri11't(I·cten (ks Gesetzes zur /%11dort111g dcs

Einla)11111ldns1elICI·geseIzes, dea KS%·l)rn·gclal['tstcuor gas매2CE 1111d 1111dere·l· (lcs야2.e voll] 2U.

Au gusl 19려1 (IIU111. l S. 15&15) g( 9tclltl%m I miStlll g tyl 1齒1irnlIs t'[ir tItlE Wlrn·(8Clutfts%IhI·
tIll1,Ilwell( Icll

, das tIem W[대schtll'ts jxthm' VOl·ilU go tmt, i'iir t hIs s 15 a dcs 1CIlIkolllrnellStcucr-

gesetvlcs CI-s trmlls tm·tIt%vern Ien ist.

@ 4 Verkcltr

Die Vcrkdu·sersc111lefl1111g Ull d Vtu·keItrslretliellllll @ s ill니 it11 Alf1ellUUtd gc h[et It11 Rxt11rneu

t ies AtrISlmllCS del· [Illitdwive마K·III·S;veM tacvorzu gt zu fbrticrll. lliea g ilt fIltc lt l'dr die

Schaffun g V(III Verke11rsvcrlliilltlcu t Iel· dewn diTcnt1ichell Vorkeht· tiien(NIdcn Vet·kellr%-

t111tert1ellIIIC시.

M 5 Wol111Ungswestm

(1) 품ur Vol·trosserulig der Wolanuu gsversorguug lm Zoncnz·and ge11iot hit der stIZ ialc

Wohntll] gs bau so%v ie die lnst;IndRet·t.IIng 1111tI Il」/toderlt1sierlll]g dcs Wo]tnun gs bestaltdes

hev(Irzu gt ill l'brderu. Die ElulIdcsl·cgiertlll g stcllt hierfdr tIcn zust6ntIi gell o lIL·rste1-l

Landesbehdrd(rn der Z011eur;md11imMol· im it;11mtell der xv(11111Irngsprogl·llntnle besondere

z%V(W kgebttndelle t1ull(les11Tittel 2111· Ver('ii gullg.

(2) DIe zu臧;iudi ge o herste Utndesheltht·g ltann dic lvorticrurl gssMtz

[In Zonenr1111tIgebi리 bis 211 e i[lenl 17rIttel titlCr t Ik 11Urma lell Sdtze alt hebe11, so dITII s ine

Ull ter 11erdcksicftti gullg der besondercn V(U·hiiItnisse inl 규oueul·;I[It[ge laiet tra gbtlre MIett·

o der 11elastuelg gew hhrleistet i인.

(3) I)[e 2USiAndige o lzerste t,irndcshehdrtk l&Ilnn zll ]tISSen, t I;Il} lm ZotTenr

der A'6rtlertlll g (ius Wt]]tnt111gsbuues ftlr /」tdTe1tI1211111Ct· dIe Eit1kumnlert %l-enze filr dell

6ffcntlicll R야brdtrntell soz itTlcu 교1이11111ngshall 1111 gel11L·ssemtiibcrs니11·ittell w ird.

% 6 SuziaIe EiuricfltllU gell

(I) Der Ituud l'brderl itti Zcrnel1raud ge lxiet im 1klI이1rnen In it tkmt Ldntiom durclt Ztl-

wcn dl111gctl Atlr l)CC·klll]g vllI] FilIal1zieu111 psI dtzt·n t Ik ScImft'1111g suz iaIer 1데urichtllTl geml,
insh(WOl1tiCI·e vtl[l Killder g trrtell, Stiilteu dcr JugL·Il(lsI·holt, S portst61ten. 151rnilktlfedell-

s liitten LIll& l vml iihcrbl·tIie[rnen 1CilIrkhtll11 Mn l'iir dic liltcre (iv11Cratlol],

OAS DDU'l'SCIIE RUNDCSl(fiCI l'r

73,l. Uel'L·rulIg 
- Mill IXS

- 262-



D巨Y] 
""""""""

꾹찹
l------l

- 1 尼 1 
'

hI 1

(2) Einrichtun g, Er&veiferun g, Atmsstattun g un d Moder[11sierung von Einrichtun gen der

l)eruSichen Sildun g un d von El)erre gionalen Eirrrkhtun gen der Rehabilitaliotl AVer den im

Zonenrand gebief besonders gef6rdcrt. Die F6rdertln g ers treckt s ich auc h au fWerkstiittell

fir Sehinderte. ,

(3) Die F6rdcrun g so il s ich vorw ic gen d au f r 6urn11che un d sac hliche 천chwer pun ktc

kollZentrieren.

7 Bi1dun g un d IGtltur 
'

a

Der Bund fErdert im Zonenrand ge biet im Benehme11 m it den Lhndem durch Zuvlrn「CIl. .

dun gen zur Decktln g von Finanzierun gssp itzen den Bau un d die EInrichtun g a Ugeme in-

b11dender Schulerl un d sort5ti ge ku1ture11e Einrichtun gen un d M뗘nahmen, lnsbesondere

au f dem Geblet der Jugend. Ul% d Er%vachscrtenbi1durt g. 6 Abs. 3 gilt ents prec hend.

. 8 Finanzierun g

Die Durchfdhrun g der In diesem Gesetz genann ten MaIlnahmen er fol g t im 1tahmen der

im jeweiligen Bundeshausha1ts p lan hierfhr bereit geste11ten Mittel.

9 Ab grenzung des ZOIISnrand gebietes

.

Als Zonenrand ge biet ge1ten dk Gebiete, die am l. Januar t971 zu dsn in

'

dcr Anla ge

genannten Stadt- lln d Landkreisen ge h6rtsn.

10 Generallt1ausel 
'

AIle sons ti gen auc h das 모onenrand gebiet betreffenden Rechtsvorschriftert, 1ficht1inien .

un d Pro gramme bleiIsen un Ixerhhrt, sowe it dieses Gesetz n icht e tvms an deres bestimmt.

11 Anderung des Gesetzes hbsr die Gcmeinscha yaufgabe·Verbesserung der re gio-

na lerl Wirtschaftsstrukttlr%c

(Die Anderung ist in m A 90 e ingearbeitet.)

A 22 Serlin-Klausel

(gegenstands1os)

% 13 Inkrafttreten

(2) Dieses Gehet& tr itt um l. Junuar t행71 ili 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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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르J
(2) Die s 1, 2, 8 11nt I l0 -siltd 1el'ztmnls fiim' i ulS HatlShtllts jzlhr l%Il, clem· % S 1아1.tI

t Ins 11attRh;11ts,laIlr l%l, t Icr w 4 letztmzlls fiir I [as IIi111811111tsj;tImr 1992 111MI ( lie R 6 1111d 7

let'd11101s riil· thiS lit111SIta1니ii]Ir 1勢4 im llahmcll der im jewcilipu 11tuldcsllZIUS]utItsp lau

1tieri'iiI· IId1·alges tellteu MiUel 1111ZU%vel 비euw

DAIS vol·%IC hcnde ()esct . V이rd hierutit ver k[iu(lel.

Der l]Ull(h %Irt is비el]l

l·'iiI· t Ic11 l](1UtIcskztt12,Im·

Del· 11tamIcsllli411%tel· fiil· 11CSlrntkrc At11'WIilell

Del· 11tnt1dcs111ia11ster l'iiI· itInertkutsclle Ikvi미%uaIpll

Del· 1Autl(ks181hlist베 fiir %VII·l%llaft um l l·그mm11認11

Du%s DEUTSCHE 13UNDhSRECHT

656. U디'ortlllg - Auguxl Ir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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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nrand ge biet im Sinne des Gesetzes s ind
團

.

1. im Land Sdtleswi g-Holstein

die stadtkreise

FIensburg, Kiel, Neumunster un d LObeck,

die Landkreise

. FIensbur g, Schleswi g, E8ndsbur g- fickemf6rde, PIbn, OsC-Holstein, Se geberg,

stormam un d Hz 탁. Lauenbur g;

2. lm Land NIedersachsen

die stadtkreise

LOnebur g un d Wolfrbur g,

die Landkreise

Loneburg, Ldcho51V-Dannenber g, Udzen un d Gifhom
,

die stadtkreise

Braunschwei g, Salz g ltter un d Goslar,

die Landlcreise

Helmstedt
,

Braunschwei g m it Ausnahme des Amtes Thedin ghaussn, Wolfen-

bdttel, Goslar, Gandersheim un d Kreis Blankenbur g,

der Stadtkreis

Hi)desheim 
'

dIe Landkreise

Psine, E0desheirrt-Marienhur g, Zellerfeld
,

0sterode, Einbeck, Nor-theim, Du-

derstadt, Gbttin응en un d MOnden i

君. im Land Hessen

die stadtkreise

Kassel un d Furda,

dIs Landkrelse

Eofgeism분r, Kassel, Witzenhausen, 끄schwe ge, Me1sungen, Rotenhurg, Hers-

feld, 1포%nteld, Lauterbach
,

Fulda un d SchlOchtem;

4. irn Land Eayem

die stadtkreise

Bad Kissin gen un d Schweinfurt,

die Landkreise

Mel1richstadt, Bad Neustadt/Saale. Briickenau
,

K6ni gs hofen/Grabfeld, Bad

Kissin gen, 닌ofhdm
, Ebem, sduvelnfu다 un d Hal3furt

,

die stadtkreiso

Coburg, Neustadt b. Cobur g, Hof
,

Selb
,

Ku1mbach
,

Marktredv11itz, Ba yreuth

un d 6amber g,
'

dbe Landkreiw

Cobur g. Staffelatein
, Bamberg, Lichtenfels, }%ror%ach, stadtsteirtach, Kulm-

bach, Nail識,

MOnchberg, Hod, Rehau
,

w]JnsIedel un d Ba yreuth,

DAS DEUTSCHE 3UNDESRECHT

506. Liefsrun 寡 
- Au 트use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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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 Stodtkreh

Weiden,

dIe Landkre15e

TIrschenltuth, Kemneth
,

NeustEldt a, d, Waldnrmb, Vohsnstraui], Nst)burg,

Obervischtach, Waldm0nchen, 보1eunI]Urg vorm Wald, Chem un 0 ftodlng,

dIe Stadtkreise

Deggendorf un d Flassau,

dte Landkretse

KEtzing, Vi8Chtach, Regen, Bo gen, Gra1fellau, De ggan dorf, Wolfstein, weg-

sc heid un d Pass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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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m 도 Au gust 1971

,

zu 1et21 geAndert durch dss Stet1erbereini gungsgesetz 1986

vom 19. Dezember 1985

Votl

Ministeria1diri pr네 Horst 햅61nilch

Bundesininisteliuln fOr innerdeutsche Beziehun gen 
.

EinfShrtm g

Die FoI gen der deutschen Teihm g hat das Zonenrand ge biet (ZRC) bis heute n icht 0berwin-

dell kdnnerlrn Wirescha미iche, ver kehr)iche un d mensc hiiche Deziehun gen nac h Mirte1-

dourschlarld wur den flac h 1945 UTIter brochen; e ine Neuorientierun g dieses Raumes nac h

dem Westen war nac h dsnl Verlust des natCrlkhen Hinterlandes notwendi grnFrOher m it

zenrra ler Funktion aus gestattet, ist das ZUG heute in e ine per iphere La ge am Rande des

exJro p hischen Wirrschafrsraumes gt drdn gt. Seine fOrderun g ist deshalb n ichr nur e ine w irt.

sc hafr1iche, son dem vor a llem e ine innerdeutsche 130]itische Auf ga bw

Seit 1951 hat die ]BReg. e in immer we iter aus gebautes System von FOrderun gsma 3nahmen

fOr das ZRO entwickelL Dies gesc hah im wesemtlichen im gesetzes freien RallIn au f CruIld

von Verwa1tun gsanor dnun gen un d Richt]inieu.

Nach fidaS des Steinkoh1enan passungsgesetzes vom 15. 5. 1968 (SOB1- 1 s. 365 - au Ser

Kraft getzeten m it detn 31. 12. 1977 ) un d des Gesetzes 0her die Cemeinschaftsauf ga be

a Verbesserull g der re gionalert w;rtschafrsstruktura vom 6. IO. 1969 (BOB1- 1 S. 186) ), zu-

letzt geSndert durch das Gesetz zur Ander&mg des Gesetzes Ober die Gemeinschaftsauf ga-

ben vom 23. 12. 1971 (0GEL 1 S. 2140 - a bgedcuckt unter 111 A 90) sc hien es notwen di g,

auc h die Fdrderull g des ZltG ents prec hend ihrer po litisch vortart gigerwSedeutun g 
- dhnlkh

.

w ie bereits vor her die Hilfen mr Berlin
,

v gl- das Cesetz zur FSrderu g der Wiuschafr v gn

GroS·Berlin <West) vorn 7. 3- 1950. 11eu ge fa6t durch das Serfinfdrderun gsgesetz i.d,F.

vom 23. 2. 1982 (5GBl. 1 S- 225 ) geSIIdert durch Gesetz vom 20. 12. 1982 (묘0BI, 1 S. 1828

- a bgedruckt unter VII B 39) - gesetz lich zu re ge ln un d fOr die Zukunft a bzusichem.

Ein ersrer Vorschla g fUr e ine Gesetzesformulierun g wur de von den Zone11tand grem iert der

w ir (schaft]ichen Ull d kommuna]en S p itze11VerbSnde 1,nter Mitwirkurl g von Vertr라em des

Bundesministcriell fUr illnerdeutsche Beziehun gen UlY d fdr Wirtschaft vol$I 20rn 4. 1970 in

Ldbeck erar beitet. Diesem &L6becker EntwurfN, der s ich vor a llem m it Fra gen der w irt-

sc haft]ichen P8rdelllrt g des ZRO befa3ce, ents prac h im wesent ]ichen auc h der Gesetzent-

wu rf der CDU/CSU-8undesta gs fraktion vom i9. 5. 1970, der frl der Sitzun g des BT am

26. 5. 1970 e in gebracht wur de (BT-Ors. VI/796 ), Der unter Federfdhrun g des Sundesmirii- .

sters fdr innerdeutsche Seziehun gen erar he;tete Cesetzentwurf der BRe g. wur dc vom Kahi-

.

nett Rrn 3. 10. 7970 besch1ossen un d am 15. 10. 1970 dem BR zu g리eitet (BR-Drs. 542/70 r
Ein we {terer Entwurf fOr e in Zonenrandf6rderun gsgesetz der Ba yer ischen Staatsre gierull g

vom 1스. 10. 1970 (BR-Drs- 558/70 3 %l/ Ut de vom BR am 려. 12. 1570 fEr er ledi gt er Ll grt. Dem

Entwurf der BRe g. hat der BR in der g leichen Sitzun g m it e ini gen Anderun gen zu gest .

DAS DELITSCHE BUNDESRECHT

599. Det'erun g 
- Se ptem ber 19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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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猛:c'ct임>,::t%C'[,];.'k'C>c'압)f(삽C"납
21. l . S71 be gsuu ( ]VI· %ve geu der deutEChlaud p 니itischdll Uedcutuu g dcr Zouem'al3dI'dI'de-

run g tederfiihrelRk Ausschul) fiir iuucrdotl[SChe lAcz.khuu geu 애% UT m it deu Dol·iltuupsl

des 1신T E unc l des DntvVttf(s der coulCSU-[·'f21ktiotl. Der Attssdtu[3 SO[Ztc e [lIe it1terfrilk-

Mone lle Arheits gruppe du
,

( ]ic b%dd P,Itt%Vtit-l'e g Idchzciti g bcriet trn d s kh dU f dk im wc-

6ent Iicheu ltu

'

t Ier Crutldla ge des Ru g ]2 beruhml&Ie vom ]U' ilS su iuer Siltuu g atll 17. c.

1971 in drItte i· Lesuo g dustiulrni g vet·a bschiedcte Fassull g (ks Geserles c iui gte. Ocl· 1]11

hat dem Cesetz i]fll zwe itcu 0urch gi111g am 9. 7. d71 zu gcst immt.

Sehr1fttIilllO

lImz, Re이Itsthgernl del' ZoueurlllSLlfdrdcolll g, Sd11'dte;t zm' l{c이%tsl&tge Dc111SCh]tutds, Hall(l 2
,

Nuu%vicd

I%o

ZIl b l {Zio1sel·tIll삐2
,

4 1. le gt dell busoudereu Vomm g %I' ZOIIOZII-audf%I'deruu g fest. Diese PrioriUit iSI po litisch

be gr dudet uut l g iit ouc h gegeuOber a lleu au derel] ] Order go bietell, die o ic]It tUll31 [ItelbaI'

voll der Teiluu g Deu1SchUtnds betrot'teu s iutl, Die bosoudore StelltUl g West-Uel·lins auc h

gegeu iiber dem ZRG bleibt von dieser 13esti nulUIl g U11bertihet

Die Bezu gna 11rne au f das RaumorduulA gsgcsetz vous 8. 4. 1966 (BGBl. l S. 306 ), zu letzt

ge iindol't durcll Gesetz vom d, 12. 198h (13대BI. 1 s. 2669 - it bgodruckt IllIter V l-1 50 )

ste l[t klar, dal3 s icIl die Hi]fsnlal$IAai]rneu fdr das ZRO n iclxt au y me Wirtschtlf[SfOrdoruu g

besohrknkeu. t 2 Abs, 1 Nr, 4 es Raumordnuu gsgesetzes luutet:

y%Die Leistun gskrat't des 그oneurund gcbieles lsI bevorzu gt m it deu] Zld zu SI ]irkuu,

dal3 In a llen se ineu Tellerl Lebeus- un d Arbeitsbediu guflgen sow ie e iue Wil·tschu(IS-

un d Sozii11strukttlr gasc haffell wer d011, die ( lenen im gesamteu 13undesgobiat m inde-

stellS g leishwertig s iod, Die Bi]dun gs-, Ku] {ur-. Verkehrg., Versor guugs- uu d Verwrzl-

tun gseinrichtun ger1 S int) vor( 1ring1ich zu sc haffrm)t
.

Eie Bestilnmtm g des / %bwrtZAM T l-ichret s ich e benso w ie g 2 Raumordnun gsgesetz auc h an

die L1inder. die jgdoch durch die llitc 11f이gdn dell Vorschriften nur illS0Weir ge bunden s ind,

e ls dies ver f41ssungsrec htllch zu l&si g ist. z. B. im Hinb1ick au f die Wirtschaftsftirderu11 g,

die a ls Cemeinschaftsauf ga be durch ge filhrt w ird. Die Ver p flidtuu g des Bundes zur bevor-

zu gteu Fdrderun g des ZRG w ird 61 AMatz 2 hesonders hervor gehoberl.

Eirze Kom petenz des Bundes fOr Pdrderuu gsnul ]3uahmen ;In ZIlG er g ibt s ich aus dem

Grund gesetz (OG) unm itteibar n icht. Arrikel 120 GG ksmt jedenfitlls a ls 1(eclm grun dla ge

n icht heran gezogen werc 1en, da die dort gerege lte Trtl gung der Krie gsto1 ge lasten n kht 90

verstanclen wer deu kamI, dal3 래aruuter auc h so lche Lasten fallen, zu deren E매stehen der

zwc ite Weltkrie g nttr m itte1bar u 서 11e bell an deren Ursttchen bei getragen hat, Kcie gsf이 ge.

hsten i. s. von Artikel 120 00 s ind v ielmehr n ur die Lastell so lcher Krie gsfo1gen. deren

a lleini ge o der zum indest entsc h6deude Ursache der zwe itr Weltkrie g ist. Was 2U den

Krie gs fo1ge lasten ge lt6rt
,

mu E nac h der Rechts prec hun g des Btlndesvertassun gsger ichts

(BVerfGE ,
]05 {323]) 

·

adurch e iue die historischen un d soz iolo g ischen Tatsa렬1ell berhcksichti gen dc werte11 de

BetrachIUU g fest ge@tc llt vrn1er den. Es mu [3 erm iteelt wer de[t, we lche del· za h1reichen

Ursachen drICf 6ffcnt]ic1)en Last die w i이1tigstc un d die n11111go bende istu.

- 2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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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 e iner so 1chen Betrachtun gswe ise kann fUr die heuti ge La ge des ZRO der zwe ite Welt-

krie g fl icht a ]s entsc heidende un d a lleini ge Ursache sn gese hen wer den, In del Ut5achenket-

te
,

die u dem jetzigen 그ustand der Tei]un g Doutsch1ands m it 리1en fdr das ZRG s ich

daraus er ge benden Nachteilen ge fEhrt 브at, ist v ielmehr pr imIir die erst nac h 19뷰5 be g innen-

de un d s ic11 in den fdn(zi ger lahrefi immer me hr a bzeichnende ause inander1aufende Ent-

NV icklun g in den beiden Teilen Deutsch1ands.

Der Band hesitzt jedoch fSr Mel3nahmen, die er forderlich s in
'

d
,

.rn den A,s.i,kt,rI gel3 der

Teilun g Del,[@chIan ds zu be gegnen, e ine un gesc hriebene Zust5ndi g keit aus der Natur der

Sache (vgl. 1 Abs. 1 닐r. 3 des Erltwurfs e iner Verwa1tun gsvere inbaruhOberdie Final7-

z ienzn g Offent1icher Atd ga ben von Bund un d Lhndem ). Die Annahme e iner so 1chen un ge-

sc hriebenen Verwa1tun g&- un d Finanzienm gskom petenz de ; Bundes 5etzt a llerdin gs im Hill-

blick au f /irtikel 30 co voraus, daE es s ich urn e iue Auf gabe aberre gionalen Charakters

handelt
,

die w ilksam nur vom Bund wa hr genommen wer den kann (vg . BVerfGB 22/180

(217) un d Outachten Ober die Finanzreform ifl der Bundesre pu blik Deutsch]and - ·%Th ger-

Gutachtetlc - S. 25 Rnr, 83 ). Diese Voraussetztln g kartn im Hinbhck au f d 며Zonen1andfbr-
dertux g glun dsSt

'

z Iich a ls gege ben an gese hen wer den. Denn die Schwieri g keiten im ZRG

s ind im wesent1ichen au f votl au I)en e in&virkende K%fre zur dckzufOhren, d. h. au f Ursa-

c hen
,

die ihterl Ortlnd in der ElItwick]un g der DDR hsben un d die von den Zonenrand[An-

dern n icht beseiti gt wer den kdnnen.
.

.

Aus dem ver fassun gsrec ht]ichen Grundsatz der Trenntm g der Finanzierun gszusthndigkeiten

von Bund Ufl d Lhndem fol gt we itef
,

dal3 die Ldndet dann, wenn der Bund im Rahmen

se iner Zustindi gkeit Allf ga ben wa hmimnlt, n icht zur Mitfhlanzierun g heran gezogen wer-

den kdnnen. Dies gilt jedoch dann n icht, wenn Bundes- un d Landes
rn

au fgahen zusammen-

tre ffefl [vg]. ‥Trdger- Outachten‥ s. 32 Rnr. 116
,

신7 ). Da es s ich bei den Hilfsmal3nahmen
'

fOr do; ZRG n icht nur darum handelt. die s ich St%s der deutschen Teilun g fOr diesen 묘aum

er ge benden 11e gat iven Auswirkun gen zu beseiti g%l, son dem auc h darum
,

das ZRG der

a l]geme inen Entwicklun g in den Zone prandlSndem anzu g [e4clIen, tre ffen bei der Zonerz-

ran dfbrderun g Auf ga ben des Sundes Ull d der 그onenrand1Ander ZUSStrnmen
,

die e itle ge-

me insame Finanzierun g rec htferti gen utT d er forderlich mec hen.

1

Ztt & z [Regionale wirtschaftsfSrderutl g]x

Die Fbrderun g der Wirtschaft hildet e inetl Schwer pun kt der Hi}fsrna3nahmen fOr das ZRG.

Sie dient vorran g i g der Sicherun g hestehender un d der Schaffun g neuer Arbeits p lhtze. Von

1951 bis 1971 %vur darl die er Forderhchen Invesritionshilfen sus Mitteln des Re g ionalert Fdr-

deruil gsprogramms der BRe g. gem S13 detl dazu er Iassenen Richcl. (zuletzt vom 1. 3. 1971,

a bg@dnIC]」ct itn BAnz. Nr. 47 vom 10. 3- 1971) gew %hrt. Ab 1. 1, 1969 bzw. 1972 er fol gt die

Fdrderun g im Rahmen des Investitionszu[a gengesetzes i.d.F. der Bekanntmachun g vom

2S. 1, 1986 (eGB1, 1 S- 232 - a bge druckt unter VII B 38 ) sow ie des Gesetzes Rber die

Gemeinschaftsauf ga he ),Verbesserun g det re g ionale11 Wirt%chaftsstruktur<4 vom 6. tO. 1969

(zuletzt gedndert dllrch Gesetz vom 23. 12. 1971 - BOB1. l S. 2140 - a b ge druckt unter 111

A 90 )-

Der Fbrderun gs katalo g iIi iVr. 2 enta pr icht % 1 Ab;. 1 des Cemeinschaftsaufgabengesetzes 
'

ledi glich m ir dem Unrerschied
,

daS das ZRG bevorzu gt. d. h. vor den an deren Bundesf%r-

der ge b1eten Z%I fSrdem isrrn Da dber die Durchfdhrun g der Cemeinschaftsauf ga be Bund un d

Lhnder geme insam in e inem Planttn gsaussc huS entsc heiden. ersc hie17 es er forderlieh. das

Gemeinschaftsauf ga ben geset2 50 zu Sndem, daE

DAS DEUTSCHE BUNDESRECHT

5t)9. Deferur& g 
- Se ptem her I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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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 ist durch l 11 gesc llehen, Damit ist das ZRG der Dis pos itioll %s PlaIltIngsausschusses,

det $Dnst se 1bsthntli g Obor die Auswahl ( (cr r·'Arderge biote 1111d die Ar[ un d 1utensitht der

fOrdert111g zu OIl [SCheideu hat
,

we it ge hend outzo gen. Bin gew isser Dis pos itionsrahmeu ver-

blieb a llerdiu gs. So %vur( Ie 
·

z. B. der Schlilsscl fdr die Verteiluug ( ler Mittel def Genreil%-

SC haftszluf ga be (GA) au) 28, 7, 1981 (lIT-Drs. 9/697 ) d[t f dic e iuzelnen I)undesI&1del' zu

Lasten des ZRG grfndert. Dieser r ichtete s ic>1 zuu hchst un difterenziert nac h dey Bev01ke-

rulI gsza hi iu deu Fdrder ge bieteu. Seit 196[ %V ioW da gegeu in dell 
'

I'd)eu des Zl{G, ( lie %u

SchweI]euwert VDll Fdrderull gsbedtbfri g kcit im Rahn1ell der GA n icht cr fdl]en Ull( l diAher

nur aut' Gruud der geseez1icheu Re ge luu g Edrder ge biet ge b]iebeu Mud. die Eiuw이Incrz피11

IIUr llOC il In it dem Faktor O,75 ber%ksichti gt. l%'df die ilU dereu Pbrder gebiele gu Iten da ge-

gen ]e nac h 밥1tktursohwdche dk Paktofeu l.O bzw. 1
,
25.

FOr die Fdrderull g gilt se it %m 1, 1 . 1972 e ill VOln PhltUIn gsaussc huO der CA besc];]ossu·

ncr. it 11}dhrlich fol·tgesc hriebeller Rahmcu pUtn (z. Zt. der s ieb-zehuto vom 14, 4. 1988 -

BT-Drs, 1 1/2362 ). oer Rahmen p lan enr hiUt in se ineIn Teil 11 Vul'schrifteu ill]er Vorausset-

ZUl] geu, Art un d Intrusit[ii dcr FMderul] g hn RaIlrnell dor GemeiI]Schaftsauf ga be, Die

darill vor ge% heueu Sonderre ge }ungeu fiir das ZRCr ]zlsscu s ich w ie fol gt zusammen filSSCIli

- Die Investitioushilfen f(ir die 1Crdchtuu g o der 므1·weiteruug von gewer b1ichen Fro(luX-

tionsbetdcben un d ihnen gki디1 gest이Iter Outeroehmeu kdnnell im EtC ;l% so g. Sdtwer.

pun ktortezt o der in best;Inmteo Orten in UI]rn irtolbill·Uf Nhhe der Greuze bis zu 23 bzw,

20 v H der entste]1enclen Kosten bctra gen (SOIlSi llUr l8 btW. 15 V I-1);
.

- Investit[oneu zur Erriuhtuu g o der BI-weiteruu g bereits besteh011der Iktricbu au [3erhalb

von Schwar pun ktorteu kdnneu im ZRG auSIIa hmsweise his Ztl 72 v H ver l)illi gt wer( (eu;

- von dem sonst Mr die POrderuu g ge 1tendeu S이t%verpun kt pr iuzi F kaon im ZRG ill be gr i'IU-

detell Ausuahme頻1kll a b gese hell wor deu; auc h kdnnen bei luvestitio11SIlldarlahmell ill

extremer 그onenran버a ge Invesritionshi]fen his zu 23 v I-l %r zuwen dull gsfi[hi gezl Kosten

gew htrr wer den;
.

- fUr die Errkhtuu g. Brweiterun g o der Model·uiskrutl g von l rem detIVCl-kehr%betrieben ill

iln RatIrnen p lan aus gew ieseueu b'remdellVerk이1fs ge bieten des ZRG wer dtrn Investitious-

hi]fell biN zu 15 4H gew dhtL Hci Vorlie geu c itIbS hohen S[fuktureffekts k0ultru die luf/e.

st itionskosten zur Errichttm g edues FremdeIIVCrkehrsbetriebes ausna hmsweiso bis zu

23 V H ver hi)li gt wer den;

- die Erwh1ie11un g voll ludtIStrie ge ]/il]%, Ener gie- un d Wasserversor g(lngs- Ull d - vertei-

lun gs4111 ixgcn. Aula gen filf me Bestdtl guug bzw. Reiui gullg von j %bwiISSer U1111 Ahfa11
,

d[e

Gel611deersch]ie1)Ul)g fOr den Ereuocleuverk&r un d offeulkhe fremclenverkehrsdurich-

tu %Cll %ow ic Aust)ilduu p-, Fol-t[)[kIll11 彭- Ullt l Ulus디1U]UTl gssratteu kOnueu m It invesl1-

t ionszuschdsscl] gef$l·deu wer deu, so%ve it d[e6C VoeJ)flbeu f(Ir die EutwiuklunE dcr ge-

wer b1ichen Wirtschx나t er t'orderlkh s iud, Ausnahntsweise kdoncll diese kommuualeml lu-

frrmtrukturmiAllnzthn]eu inT ZRG auc h dan11 ge fdrdert %ver deu, wenn s ic 11iche unm ittelhar

der Entwicklun g der gewer b11clIOn Wirtschaft meuen (z. B. in re inen Wohn gebiutrn ),
/」kU811Sltmurege lun gen z&t gunstcn des ZRG s ind auc h hlusichtlich der HOhe der Ei gen be-

telli gung der Kl)rnmundn 21U den cntste heudeu Fiuc1112iuruugskosteu m b gli이1,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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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Orderun g der in Nr, 1 genannten MaGnahInen er fol gt durch ItIvestitionszula gen, die

a llerdin gs gem 53 Steuerreform ge;etz 1990 vom 25, 7. 1988 (BOB]. l s. 1093. 1117, 1118 )
a b Irn 1. 1590 bxw, 1. 1. 1991 ent fallen w er den, un d/Oder aus Mitteln der GeTneinschaftsauf-

ga be
, gg f. m it z ir15gOnstigen Krediterl aus de A ERP.So.derv;ernId gen. Diese Mittel dErfen,

auc h wenll s ie kumuktiv e in gesetzt wer den kdnnen, die fest gesetzten Htchstfdrderun gssAt-

ze n ichr dberschreiten. Eine weseut )iche Er g hnzun g der Wirt@chofrsfdrderun g er f4hrt das

ZRG au lkrdenl durch die in 3 gerege lren steuer1ichen Ver g dnsti guDgell. inshesondere

SonderabschreibtU1 genw
'

Artikel 91 a Abs. i Nr. 2 00 bestimmt ex press is ver bis
,

daS die Verbesserun g der re giona-

len Wirtschaftsstruktur a ls Cemeinschafrsauf ga be von ]Bund un d Lhnderrl dtlrchzufhhren

ist. Diese Gemeinschaftsauf ga be ist n icht au f die F r denm g vort Oebieten au 3erhalb des

ZRG beachrhnkt. Da insoweit gesc hriebenes Verfaasun gsrec ht en tgege21Sreht
, lcann der

Bund von se iller un gesc hriebeuen Zustkndi gkeit fOr MaSnahmen, die er fordedich s ind, urn

derl Auswirkun gerl der Teilun g Deutsch1ands zu be gegnen (vgl. die ErIAuL zu g 1), nur

Gebrauch mac he n, sowe it es s ich urn die Durchfdhrun g von Ma3nahmen hn ZRO handelt
,

die m it den im Rahmen der Cemeinschaftsauf gabe m Og lichen Hilfen n icht deckun gsg leich

F6rderun gsma

'

3nahmen
,

die aussc 111ie3lich z gnen

'

ran dbedin t s ind un d n%It irnZROAnweo-
dun g finden. Durch die Einf0 gung des Wortes ;,iosbesonderm, in Satz 1 ist s icher geste11t,

dali der Katalo g dieser HilfsmaGnahmefl er forderlichenfalls noc h erwe 1tert wer den kant1.

Nr, 2 um faSt die MaSnahfnen, die a ls Aus g Ieich f%r 0etriebe im ZRG vor gesehen s htd
,

denen Dac hweisbar durch die Teiiun g Detrnch1ands beim 묘ezu g ihIer Rohstoffe o der beim

Versand ihrer Eezeu gn isse w esetltSiche Frachtmehrko@ten entste hen. Die Destimmun g fin-

det keine Al%wendtm g au f SO [che Produktiooszwei ge im ZRC, die ihren Absatz n icht nur

GOter ghwAhrt -e· den
,

die · or dem Kridzu me hr a ls 40 ·H in den Oebieten jense{ts der

Grenze zur DDR Ull d CS교 a b gesetzt o der )
l+on oct bew gen W11r den. Die Frachthilfe w ird

fOr Trans pO]rte au f der Schie%. au f dem Wasserwe g sow ie m it gew 1ssen EinschrAnkun gen

auc h au f der StraIk durch gewer b]iche G%terfeutVerkehrsunterrlehmen gewAhrt, ledoch

n icht heim Stra3entran6 port von Massen g 0tern w ie Erden
,

We ge bau- un d Baustoffen
,

FluS-. Feld- un d Schwers paten, aund- Illn d Schnitthdlzem un d Kohk a ller Arten. Eine

Frachthilfe kommt n icht in 묘etracht, wenn der >ShrIiche ErstattllD gs betro g fOr den e incel-

nen Eetrieb 2 000 DM o der o,겨 v T des steuer baren Vor jahresumsatze5 n ichr etre icht. Zur

0berwindung der Frachthi1feabhSo g igkeit von Ulltemehmen im ZRG w ird au Berdem die

M6 g Iichkeit e itler e inmali gen Ab ge1tutog 1aufender Frachthi1feleistun gen gebotero (Fracht·
hilfeka p ita1iiierung). Weitere Eir1Zelheitell zu den Vorausserzun gerl un d zum Verfahrerl

dey Frachtldlfa er gebsn s ich aus den .Rkht]itIien dber die GewShrun g von Frachthi]fen aus

BUIldesmitteln ZUln Aus g Ieich VOll durch die Teilun g Deursch1ands bedin gten Prachtmehr-

kosten‥ Mortl 11. 7. 19S6 (BAnz. Nr. 130 vom 16. 7- 1983, Ztl ietzt geSndert gem iS BAnz.

Nr. 96 vom 18. 5. 1987) un d dem Vervra1tun gsabkommen vortl 1. 7- 1983 (BAnz- Nr, 121

vom 5. 7. 1983 ).

Durch Urnwe g frach philfe vi+er den Trans porte ba gUnsrigr, bei denen die Teilun g Deutsch-

lands e in Urnfahren der DDR-Grenze notwen di g mac ht. Die ver ladende Wirtschqft w ird

danach durch e ine grun ds연zIlch den FrachrfUhrem gew Shrte Frachtausfa11ver gntung so

geste 11t. a ls o b die Trans porte nac h der Vorkrie gsent ferrlUn g a bge(lvickelt w Orden (BAnz.
Nrw 14으 a vom 1 . 6- 1999 >.

I)AS DEUTSCHE RUNDESRECHT

5%. Uefcrun g 
- Se ptL·rnber l()88

- 261-



rna기 
'"""'""""""" ""7

PW國1 ERLAu'['國06N

21',l<;겼음' 22":l'l W':]lr'f[V)J[[ 
"):엎,l 

C'CC>f'
I i . 8, )t)75 (llAllZ. Nr- 152 VOtn 20. s- 1975) k&IIUOU Bowerber aus ( lem 2.1%G Attftr'{ige

auc h daml 110C h er lld)ten, we)tn ihr Pl·이s das w iuscha(t1ichgte An ge hot IIrn e iuen bestimm-

lea PrDZeutsatz Oberschrdte(. Damit w ird hezweckt, ( had die· we geu ihrer U13 gih1Stigeu

Staudoulil ge im KOI]kumulik&111 1)I' bell21C)xteiligtc . omIOIIfitn( lwirISChaft ftll gemesseu au der

6fftr11tIicheu Auftrtl gsvergzt be betei1i gt w ira.

Die l<ichlullieu ge lteu tIt11' l
'

i'II' AuftrA gd dos Bulliks. Dk t.huder habeu s i디] judoch filr

ihren 13erdch we it ge hend ( ler l)Ik g, au geschlossell.

Zu @ 3 [Steuerllclte VflrMmrlfteull

Die in dieser Vorschhft gel·ego1teu stouor1ichco Vel' gLIUStiguugeu s iud 11 icht ueu. 111 Aushih-

run g ( let Vom 13T ·

/

tnl 2, 7, 1953 besch1ossctleu f'이'deruIl gsprogrmums fAr das Zl<C (D'l'-
Drs, 4467) hatte %r ]luncksmiuister der HI%ilnzen bel'eits m it S이11'eiben vom 12, 10, IZ3

all die ZotICllraudlarnler U. itw 0111p fohRll, Atltrd gc du [ Gewhhruu g VOll SOIl(]erabschrdbull-

gen tor ]leu all gesc 11affte o der ueu her ge;te llte Wirtsc11idts gdlfi( i;Il IVhtuml des 131 AO

(a. F. ) ent gegvu kontmend zu behal1deln. Auf o)'und dieses Schreibeus Ull d der dazu er gatT-

geneu yorwaltul) gser 1asse der z011OUr&udlhtldcr wurc ]OIl ill den 제 gen deu lahren SolIderab-

sc hreibuu gell uu d auc iere steuer1iche Ver g dnsti gungen gew iihrt. Die Absche·eibu %ss dtze

betru geu bei bewe g ]icheu }tVirtschzlftsg iltcul his Zll 50 V I-{, boi ttu be%ve gli리1211 Wil·tsc1111(ts6(l.

tern bis zu 30 v H der Anachaffu11 gs- o dcr Horstellull gs kosteu. be greuzt au f dss 1벼1r. der

Ansclli1ffuu g 0( ler Herste11urIg un d die beiden foi getl( leIfl lahre.

Mit UrI. vom g. 7. 1970 (BStI)l. 11 S. 606 ) eu tsc hkd jedoch dcr DPfl. dafi die Verwa1tun gs-

er Iasse del' Ltruder S id 11icht im 11ithmell des (seiuerzcitgen) % 132 AO hidten un d d21;ler

dic Oewdhru;l g VOll SolIderabschreibuu geu u icht rec htfcrt) gen kdu며un. Dan)it tV It· der

hisheri geu Verwa1tIln gsprax is die Re리1(Sgull rnhl ge eutzo geu. Da s ich jedo마) die steuerli-

c hen Ver g(rnsliguugen a ls au 13erorintlich %virksames POrderuu gsinstrutndflt erw icsen hilt-

ten, ersc hieu es er foderlicll, ihrc Weiter gew iihrtm g uumne hr gesetzlich UllitD g ;·eifbar a bzu-

s i디1em. Dies ist durcll A 3 gesc hehcll,
'

'

Ab屈12 l. Die Vorschrift lelmt s ich - IU R an dereul ErmessetISfahmeu - mo dull Wortlaut des

g 131 AC a. F, - elIts pr icht 4 163 Ab·@. 2 (uud 184 Abs. 2) n. F, - all. Sie g ibt den

Finalltboh%rden die M 햄1ichkeit, hoi luvestitioue11. die in e iuer gewer b1ichen Betriebsstiitte

im ZRO vor gef10Inmeu wer den, au f Alltra g zuzu ksselt. U13 bei den Steuol·Il vom Eillkolll-

meu e iuzclue Resteucrull gsgl·un(lUt gel1, sow dt s ic die Stouorll m il1del·n, sc hou zu e iucr

frdheren 그eit beriicksichti gt wer dml. Sol&e DesteuerulT gsgrun dla geu s (llcl vor a ilem die

AbscItreibuu gen. D)e Vors이11·ift erut 0 g Ilcht di1her il16bosondere e iue Vorver1a gerung ( ler

steuer 1ichen Abschreibuu gelt, un d zwar SOW 이11 hu We ge dcr Sonderabschroibuu geu

(Absw 2 ) fl h auc h dtll-& llilduug steuer frcier R[ick]0gen. Letrtere wer den a llerdings gen d(l

Ill, l des Schreibeus des 비VIF Z12 % 3 ZREO vom 10. 11 . B)78 (138tBl. 1 S. 651 ) nur ill

Ausuahmet'/illeu 
,

Z. D, &vernl cr heb1iohe Piuauzieruu gsschwieri gkciten. insbeso11dere iu m il-

[dst6ndis디1011 Betriehen vor lie %Il. zu ge )21SStrn. l)ie Vcr g dust; guIlgeu so ilcD iuvest(orcudeu

Steuer p f1ichti geu im Hinb1ick ilu f die w ir(5이111미1이1en Nachteilo, die s ich SUS del2 buM)nde-

reu VerhSItnissen des ZRC er ge 1)OIl, gewAhrt %Ver( leu. GemAS /l」,b임z 5 gilt die Vorschrift

11Uc ll ents prec 11end fdr [nvestitionen, die ins ZRO im Rahmeu c lues laIl(l- tIl]t ] forstwirt-

s d1itftlkhelfi Betriebs o der im Rahmen e ilAer 5피hKldud; gen Arbeit vor geuon)rneu wer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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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 a ]s die Entwdrfe der CDU/CSU-Fraktion un d dar Ba yer ischen Staatsre g ierun g s ieht

das Gesetz keinen 1tech&sanspruc h au f GewShrun g steuer1icher Ver g dnsti gungen vor. lhn

e ktzufdhren bestand kein Anla6, da auc h die bished ge bewShrte Verwa1tun gsprax is, deren

Fortf0hrun g durch das Gesetz erm b g licht wer den so lIte
,

e inen so 1chen Ans prtlc h n icht

kannte, Ab gese hen davon hhtte die Schaffull g e ines Rechtsans pruc hs zum fUsiko haushalts-

m hlli g n icht vertret barer h3herer steuermindereinnshmell ge iOhrt. Die Vorschrift ist iedoch
insOAveit justiz[abel. Ms bei der Versa gung VOIl steuer ]ichen Ver gUnsh gungs11, die in gleich-

ge la gerten FAllen gewAhrt wor derl s ind
, e in Ermesse11;mi3hfauch der FinanzbehOrden vor-

lie gL

A/>St212 2 bestimmt
,

in we lchem Umfall g Sonderabschreibun gen zu gebi11i gt wer den kbnnen.

Die Shtze erlts prac hen 2Un 2chst den b;sheri gen Verwa1tun gsrege 1un gen. Mit Artikel 3 
- 

des

Gesetzes zur Anderufl g des InvestitiotlSZU]0 get)gesetzes un d art derer Geserze vom 20 8rn

1980 (BOB1- I S. i545 ) WUf de jedoch dar Abschteibun gssatz fUr un bewe g1iche WirtschMts-

gUter von 30 v H au f 40 v H er hbht. Mit dieser MaBnahme so lIten Pr6ferenzver]uste, die das

ZRO gegen dber dem sonsr igerl Bundes ge biet au f Grund zus Stz]icher, a ll gelne iner Investi-

t ionszu1a gen un d Abschreibun gsm 0 g Iichkeiten e ditten hatt
rn

e
,

aus geg ]ichell wer rfen. 효hle

we itert
, g]eicherma3en mot ivierte Eth6hun g des sooderabschreibttn gssatzes fSr immobile

An1a geg dter
a

er fol gte im Zu ge des steuerbereinigullgsgesetzes 1986 vom 19. 12. 1985

<som, 1 s. 2%6 ); se icher s ind suc h 
' 

fUr Gebdude Sonderabschreibun gen in H6he von

gen bereits fUr Anvahhm gen atl f Anscha7fun gs kosten un d fOr Tei1hersteMun gs kosten ge-

w hu we7 defl kdnnel)
, st immte m it dey bisheri gen Velwaltlln gsprax is고berein. AIlders ist

ledi g lich der Ze[traum gerege lt wor den
,

in dem die Sondersbschreiblln gen vor genommetl

wer den kdtlnenw W%hrend dieser Zeitraum ZtlI Rchst drei Tahre betragen hatte. hat der

Steuer p flichti ge se it Inkrafttreten des 그RFO in den ersten frnf lahrell nac h Anschaffun g

o der Herste11un g der Wirtschaits gdter die Berechti gung zur Inans pruc hnahme der Sonder-

a bschreiblJn gen. Hierdurch so tl auc h Steuer p f]ichti gen m it kleineren un d m irr1eren 0ewin-

nen e ine m d g 1ichst vo l]st%ndige Ausnutzun g der itl den Sonderabschreibun gen lie gen den

Finanzieum gs hi]Ce eun d gRcht wer denrn

Absctz 3 R. P, ent hielt e ine Pros per ithtsk]auseI, die m it enrs pm-echetlden Vorschdften hI

den bi;her; gen Verwa1tirn gser lassen Ull d in % 1 Abs. 2 Satz 3 des Investitions2ttla gengeset-

zes i.d F der Bekanrttmachun g vom 4. 6. 1982 Obereins+immte. Danach durften Sonderab-

sc hreibun gen an so lche Untemehmen n icht gew hhrt wer den, deren Ertra gv ul

gens 1age so g dnsti g ist, daS e ine so lche Finanzierun gs hilCe atlC h tInter Eerdcksichti gung der

besondererl VerhS[tni5Se int ZRG n icht vertret bar ersc heirlt. Mit dieser Vorschrift so lIte

ver hindert I
rnger den, daG prosper ierende Uoternehmen durch zus Stz1iche steuer 1iche Vorteile

ihre Wettbewerbs1a ge noc h we iter ver bessem un d dildttrch die Konkurrenzf2hi gkeit an derer

Zonenrandbetriebe ge fShrden

Die spStere Fassun g der Vorschrift war das Er ge bnis der Beratun gerl im BT, Der Entwurf
- 

der CDUICSU-Fraktion un d der Entwurf der Ba ye dschen Staatsre g ierun g ent hidten keine

Pros per it%tsk1auseI; im Ent%vurf der BRe g. war da gegen au flefdem noc h e ine to g. Konzem- 
·

klausel vor gese hen. wonoc h bei der 0ewihrun g von steuer 1ichen Ver g &1Stigungen n kht

nur die Ertra gs- un d Vermd gen5 1age der rochter gese 11schaften, son denn auc h dsr M gtterge-

se 11schaften berdcksichti gt wer den so l1re. Diese Einschrhnktm g wur de fallen ge 1assen in der

Ervrntyung, daC dadurch crv1 4nschte investiticnotT l IOn prosper ieren len Ks p itnl pse llsehaf-

a

DAS DEU'rscHE BUNDESRECHT
. 599. Lisfetu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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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il]1 ZRO behill(lerl wor den xv i%l'ell. Mit dem Steuerbereini gullgsgesetz (백6 (s. o . ) ist

die Pros per it6tsk1ausel gestr 1chell wor den, 110C hdem 11ichr zu letzt def Bundesrechuu11 gshof

aller kannt hatte, da6 diese c insc111'hIlkeude Re ge hm g fAr die Zu1astun g VOll Sot1deulbschrei-

buIl gcn ilA der laraxis lla hezu b@deutlrn gMos geb1ieben war .

AbsaIt. 3 01. l·'.> en!lIielt t illC so g. Verlustklausel, A
kvouac h die 111111]Spl'uc hnalttne der Steuer-

ver g011Stiguug Uitc h % 3 ZRFG D icht zur 12utstehtnu g oc kr ErlMhun g e iues Verlustes Mhreu

ur fte. Olese Vorachrift wur de durch Artikel 6 des Gesetres 2.ur Anderun g des ES[G, des

KStG Ull d ill rnerer Gesetzc VODl 20. s. 1980 (B0131. 1 S. 1545, 1532) gestrichen, 115C hdem

m it mesem Gesetz ( 15 ·1 620 ) gleich'40띠 g dic Auerk0111AUUg so g, Ile gat iver K&piudko11-

rell beschrdnkt hafiellder GeseIlschafter aus gesc h104SCll wtlt deu tIll d som it t Ier Gruud t'ilr

die e luschrA마elIde Re ge lun g %r Ver1ustkIause) ClIt faIk14 WItr.

/ Ablatz 3. Dic Verweisuug au t 罰 263 trn d IS4 AO brill gt zum Ausdruok. dall fiir bcsIimmte

Cru ppen gkich gekgerter FAlle Ri이ItIiuieu ZIlr Anweudun g des 3 au fgeste llr wer den kdn-

lIen, Dies ist durdl Schreiben des u비1dean1inisters t'(h- WirIschafr trn d Finirnzeo vom 18. 8.

1971 (138tHI. l S, 36에 Ull d VOln 10, Il. 1978 (14StIll, l S, 451 ) guscheheu. Die (Ibl·igell

Verwehun geu llu f die AO betreffeu Zushiudi g keitsre ge lun gen.

hdm·igetl der l'reisn Berute. besou(lers ArzICn, Arn douell im ZRG e iu er he,비i& Lr Ma hge l

besteht. e ill Aureiz gu botell war den, s [ch im ZRO u icdcrzuklSWIL Souderabsclareibull geu
%14erden n icht gew dhrt fdr luvestiticuell in land- Ull d [orst%virtschaft1icheu B%riebeu, derell

sun g der IkktUlntmilChun g vom 27w 2. 1987 130131, l s, 657, ·

zu ]ctzt ge ii,Id krt durch das

Steuerrefol'In gesetz 1990 volll 2. 7. 1986 DC1휘. l S. 57 ) erm ittelt xv ird, ltl diesen FAllen

w ird der Wert steuer1icher Ver gOustigi8ngen berei[S [)ei ( ler Gowimmull[ttlun g m itberbck-

s ichti gt, .

/ Ik·atz ). Diose Vorschrift 8이1te zuu hchst e iuell re ibun gslosen ober gang vorl der bisheri gel-)

Verwaltun gspmx is au t das Verfahren llac h t 3 emt d g Iichen. Mit den Ani1erutlgsgcsetzcll

vom 21 . 12- 1974, 14. 12. 197b, 1), 10, 1978 11u d 20, s- 198() WUr deu jew%dIs neL

teus fristeu fett ge1egt. Dcr We gfall der Verluxtklttuscl (Abs. 3 a. F. ) wur de vom 111krilt'ttre.

tetT des 15 11 EStG (Ahschat'ftmg der Auerke11rnmug des ne gat ivull Ka p ita1kontos be-

sc hr6nkt hattender GeseUscllafICt' j It bhilu g ig gemilL·ht.

Schrif((Illnz
.

er licharl Vor@C]1rifterl des Zouetmxndf&rderuu &sgeseaes, Du%Itsdld Steuer-Zeitutl g, 1971, s. 241

z%l g d IVerkelt디2

Die 
'

l'eilun g Deutsch]tIrtds WIrItt SIC h lux ZR DesuudefS t1itC htcili g illt f t Ieltl Vorko111-s%cktof

aus. Sis Kt-ie gsen de war dieser 1+iIUnl ver kehrsmARi g dherwie gell d nac h Mirt이(leutschlalld

or ie11tiert, Durch die S []errma 3nahmen an der 0rulIZC ZUr DOR wur( len 32 Eiseui 
'

n ien
,

3 Autobithncn, 31 Gunt1esstril[kn, 140 LillldstrtlGeu un d T[IUSel며e voll dt'fentlichen

Gentri11(lewe gerl liff1tel· hroohezl. Der Verkehrswc gel yanuu g des Bundes dtellt s kh dcshalb

die Auf ga be
, ( he UINKUrn i%eude Ansch1ie)3un g dos ZRG au den wcst )ichefl Toil drm 13uudus-

gebiotes un d die gro Ikn Scehiit'eo UU( l ( lk iunere Ers이1lie3un g dieses Ritumes zu vef besw

sem. Ulll ilicses Ziel zu erre ichcn, i인 [965 hn Vertrhrs l) u%n (BT-Ors, IV/3666 ) ilu fgeste ll[

-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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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 den, der 1967 durch dell EErweiterren Verkehrswe gep [an fOr das Zonenrand ge biet44

庶엎',野찹A'雲:Art>富521 > 임V猛(, C違
besondere Bedeutun g bei gemesserl. ger BUIldesminister fhr,Verkehr berichtet dem ST in

zwe i)dhrigem Abstand hber se ine MaSnahmen im ZRG zu letzt fOr die Inhre t9녈 un d 2965

(BT-Drs- 10/6810 ),

Durch 4 w ird die hevofzu gte Fdrderun g der Verkehrsersch11e6%In g un d Verkehrshedie-

nun g im 그3G erstma ti g geset2 lich norm iett un d fOr die Zukunft s icher geste ]It.

Der Bedarfs p lan des Cesetzes Ober den Ausbau dec Bundesferr&stra13en in den Jahren 1971

bis 1985 vom 30. 6. i97i (BOOl, 1 s. 873 ) i-d.F. vom 26. 8. 1980 (드0BI. l S. 1615 ), At11a ge

geh1dert durch das flaushalts gesetz 1982 vom 17. 2. 7982 (BOB1, I 8. i61 - a h ge druckt

UtILer vr C 22 ) berdcksichti gt die besonderetl Bela11 ge des Zor1enrand ge bietes ifl me hrfa-

c her Hinsicht. So s ind bei der Klassi6zierutl g des euu itteiten Bedarfs auc h so khe StraSen

im ZRG in die ersts Drin g]ichkeitsstufe e inbezo gen wor den, derell ver kehr1icher Nutzen
,

inabesor1dere deren Pro gnosever kehrsbe1astIln g, zwar e ine n iedri gere PrioritSt be grdndea

.

w hrde, die a ber w ichti ge ersc htie3ende un d ver bindende Funktionen e rfO]len kAnuetL Ein

vorran g iger Ausbau sc hafft die M6 gIichkeit, im ZRG neue Industrie ge biete 2tI ersc h1ie3en,

die Verkehrsbe1astun g de% ans hssi gen Betriebe zu verr ir1gem un d die schneIli g keSt des

Verkehrs zu ste igem. Dadurch w ird die Trans portze it ver kdrzt un d e in wesent ]icher 묘eitra g

zum Aus g Ieich der Standortnachteile des ZRO ge 1eistet. Der Ausbau des Stra3ennetzes in

diesem Raum ist dar0ber hinaus %berall dort vorran gi g, wo info1 ge t%0twendi ger Rstionaii-

s ierun gsma l)nahmen der Deutschen Bundesbahn der Verkehr von der Schiene au f die stra-

Se yer 1agert wer den mu 3. Dabei handelt es s ich in den me isten FSllbn n icht Ut11 Ersatz16-

S1Jn gel}, son dem urn MaGnahmen, die e ine Verhes%erun g der Verkehrsbedi11 gungen ZIlr

Fol ge habel%.

Bundesverkehrs)Ive ge s irtd auc h die Bu edeswasserstral3eflrn So hat zrn B. auc h der E]be-블ei-

ten kanal die Wettbewerhsfhhi gkMt der Wit15Chaft im n iedersAchsischen 그onenrand ge biet

ver bessserc Ents prec hendes ist fOr Tei]C des ba yer ischen ZRO nac h Ferti gsts 11un g der

Rhein-Main-Donau-GroOschiffwhrrsstra드e Zll erwarten.

Nicht von der Vorschrilt er faSt w ird der AtlSbau YOn Landes- un d kommuna]en StraSen,

da es s ich bei ihnen n icht urn Bundesverkehrswe ge handelt. Un geac htet dessen bern%hI s ich

der StInd ents prec hend der Zie[Setzun g in 1 ; auc h die filIaozschwachen Gemeinderl int

ZRG in die La ge 2U 5/ersetzen, ihr drt[iches Stra3ennetz v1e irer auszu bauen un d damit die

innere Vetkehrsersch1ieEun g·zu ver bessem. Dies geschieht durch das Gemeindeverkehtsfi-

nanz ierun gsgesetz vom 18. 3. 1971 (BOB1. 1 S. 239 ) i.d.F, der Eekanntmachun g vorn 28. 1 .

i988 (BCSI. l S. 100)- .

0anach gew dhrt der Bund den Lhndem SKIS zwec kge bundenen Mitteln des Mineralhlsteuer-

au fkonm%ens Finanzhi1fen, die zur fOrderun g kommur1aler StraI3et1bauma3nahmen zu ver-

wen den s ind. Cemeinden im ZRG kbnnen aus dieser Finanzierun gs hilfe Zuwendun gen irl

H6he von bis zu 75 v H der entstehenden Baukostelrn er ha]ten (au13erhalb des ZRG our his

2tI 60 VH ) ( 4 Abs. 1 CVFO ). Urn die ef hdhte FSrde q)r Eferenz aus f%Ilen zu kbnnen,

.

er halren die ZR-LEnder Sonder quoten aus den Cesamtmitleln ( 6 Abs. 2 Satz 5 OVFO).

Die Schaffun g vorl VerkehrsbOnden dcr dem 6ffentlichen Verkchr dienenden Verkehrsun-

reme hmen ist ilrl Hinb1ick au f die ger in ge Verkehradichte im ZRG besonders vor drir%g]ich.

Urn das Verkehrsan ge bot zu er h6hen, isr die Koordinierun g der Fahr p;ane. Tarife un d der

D/」,s DEUTSCHE BUNDESRECHT

. 59S. Lieferuu g 
- Se ptem ber 19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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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ue Md%lichkeit. pr ivate, k이1InlUllitlc t;U( l lau(lesci geue Verko)ar%0I gor zu VUl' p fIi이1teu,

s ich zu Verk이11·sverb(illdeu ZUk-trn ll%0112.11SC h)ic[ku. Sic kiltltl mt7- au f die Schafftl]l g so lcher

VerbSudc laint%])irkcu. Puts p;-ec hertd c iuof Aure gIIllg t i(% Auss리tussox fi'Ir itIUerdeu멥che

Beziehuu gcl) in sc i!IGl' Ge5Chlu6ellI p t'eh1[III g vom 2·l. I l , 382 (IU'-]]l's, 9>2175) %V iI'd isll

ZRC - l(aum N
fvuuskdul - e iu APNV-kIodc11vet'such %1Uter Ikldli gutlg d

desbahtl dtll'C]I go l'(1111-t,

Zll s [Woltllllllgsveset다{

DIlS Vorhauduusuina Von% ousl' dchclldeul y/(기IUl'iiUnt, der %II houti geu Auf01'dcruugeu un( l

Hedi'Ir1'uissuu outs pt·;cht. isl we$d I%t1ichc VoLIt[SSetzun c t'(il· o ]JIu Vel'besserun g dcf l.cheus-

ver htr1tuis헙 im Zl{G.

llereits vol· Inkratto·etenl t Ies Z1김10 M 이1[C def 14ut1(l hesoll%lcrc Mittel t'iir diu l·'brderu1]g

t Ies SD2 (tIleu Woh1]U]% gshaues im Zl<O ZUI' Verl'(i guug. ])ies gusc 11all j%loch lcd; gli이1 iul

Veekvaltuo gswego o hue IttlS( [I'iicklkhell Geser>.eshdohlw Das Zwdte Wolauuu gs bau gesutz

i.d.fi. VOUI [. y 19()5 (BOUl. 1 s. 1518 ) euthielt 2%vac' iul % u 11 Abs, Z Buchst. c e iue llo-

st immlI11g, %vomIG 11 dell Ldudem Buudosllduel fLIr ( kn WAuuu gsbttU im ZRG zuzute ileu

s iod, diese Vorschrift wur de jo(loch ( (ttrch Artikel 1 1 des l·laushuitssicherml gsgesca - as vom

20. 12. 1965 (BG131- [ S. 206 되 ZUU (ichst SUS ]Itt1( lim'1 UtI d ( lul'C]I At'tikel 1 Nr. 5 des Woh-

nun gsbatldudoruu gsgesctzes 571 A/tIrn 17. 12. 71 (BCll1. [ S. IS93> w ider auI
'

gdl0hell..

Durch g 5 %v ird der Bund El'stmitli g gcset Mich ver p f1idltet, im 11ahme)l def Wohuuu g%buil-

progrtT1Urnc ( letl LAuderu besondere zwec k ge buu(leue Mittel fila· Mit13uahl%IOn iul 궁1CO zur

Vert'0므tIll息 zu ste llell. Dies gesc hi피11 Vorue hmlich dua'ch ZIlWdslltl g vou SOIl(lermitte]U 
·

/.ur

rdrderuu g des soz ialeu Wohuun gs bilUCS.

Die deal 7US[AncIigeu o bersteu Uudesbehdl·duu c hIgor tumte Befu gtlis, did F6미cut;l gssiitze

im soz ialcn Woh11ttn gs h·IU im 11il%blick au f die zu erz ielendcu v tieteu (Be1astungell> unter

beaoudorer fierUcksi&tiguug del' Verhtr1tuisse itn Zl{G (CS17.usctzell (/u)5. 2) uu d ( lie Cin-

kOInmeus %fCUZeu t'('Ir dk l'·'drdcruug %s Arheitoohmorwohnuu gsbtIUCS iTI) gemesseu zu er l16-

hen (AM. 3), so Il 이neu m%lichst w irksmueu Mitte1einsatz erm d g lk]lenl uu d dazu beitra-

gen. die t'%Ir die 비rtscha01iche Entwickiull g besondcl's w kltti getl PitCharbeiter IllI d SullIiis-

@elkrht'te ]ju ZRG se lihaI't Zll mac hon un d ill1'or Abw%Iderun g 6111gegen2U%virkeu.

ZIl itr 6 1111 d 7 [S41Zitl]L· EillrichillltMn - Iii1dtlll g uut l Kulltl 디2

Das m it dem Gesetz au gestl'e bte 그ie1 (S l }, die LebenISbediu gungen im ZRG zu ver N

kaun m it w ireschu(tsf&rdcum(]en M4-tIluilhmeu 2111du II i리It Ofl·c icllt %ver deu. Urn deu iusbesoll-

dere bei der lu geu d zu beobGchtel]denl Abwauderu %steu( leozou cui gege1]ZUwirkelT un d

das ZRG t%uc h 1'dr MelISC)ICIl MUs dem t 11st iMelI 13tIll(les ge b[e[ attritktiv zu mit 다cu, isr c b

dr for데erlich. uo ben der w irtschafth&dU auc h dic suz iaIe uu d krt1ture11e luf'r416truktut· dieses

Raumes er heblich zu ver hesseru.

In dell ersreu 1리11-en des Besteheus f kt- Hutl%sre pu blik WCIr die Schaffun g neuer UlA d (]ie

Sic11erun g [)bStehender Arbeits p ihtzo im ZRO vomtn g ig, Doch sc holl im lahre B)51 stellte

der Hund auc h Mittel zur Beseiti gung ( ler Schulrt1tItnnot inl Zl&G zur Verf( 삐Ing. 1955

wur de e in besonderes ku1ture1ks Pdrdcruu gsprogrilrnnl 011tw ickolt. un d se it 1961 w irtl iluu h

der Bttu vou Eit11·ichtutTgell des lirdtetIS ports im ZltG vom l)und gofd1-dert. Diese l·til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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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r den at% f Grund von Ver%va1tun gsrege 1tI(Igen gew khrt
,

urn den finsnzschxvachen Gemei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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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25. 6. 1965 le gte der AusschuE fOr gesamt dcutsche un d Berliner Fra pn e irlen Bericht

vor (BT-Drs. IV/3668 ), der s ich m it der bisheri gen Praxis der Zonen1andf6rderurl g befa6tc
,

e ine VerstSrktln g der Mirte1%DSRtze der n ichtwirtschaftiichen F6rderun g fOr notwen di g

arac htete un d e inen sc hwer pun ktnMSi geTl Einsatz der Bundeszuvrnrnndun gen forderte. Dieser

Beticht xvur de vom BT anI 1. 7. 1965 be@chlosstn. In den fo>gen den lahrefl N
rnv ur den cvrnr

· 

die Mitte[anshtze fEr die Schulbau-, S port- un d ku]ture1]e FErdefUn g er heblich verstdrkt
,

.

die Hdfen er fo1glen jedoch auc h we iterhio kdi ghch au f Grund von Richt]inien im - m it

Ausnshme de; Hsushaks p lans - gesetzes freiell Raum.

Sowohl der Re gE a ls auc h die Entwoffe der COU/CSU-Prak6on un d der Ba yer ischen

Staacsre gieuln g fOr e in Zooenf3tIdfbrderun gsgesetz sa hetl c ine gesetz ]iche Absicherun g

auc h der l% ichovirtschaftlichen Fdrderun gsma 3nahmen VOl. Inl Ge gensatz zu den sn deren

EntwUrfen ent hielt jedoch der Ra gE besondere Restimmun getl. die aussc hIie1)lich die Fbr-

derun g der soz ialell un d ku1rureilen Mal3nahmetl zunl Inhalt 1%arren, s hIen erVIe iteflen FCt-

deruIl gs katalc y vorsa hen un d damk die Voraussetzun gen fhr e in in s ich gesc h1ossenes n icht-

w irtschaft1iches POrderun gsprogramm sc huferl Der Gesetz geber fol gte diesem Aufbau un d

.

vera bschkdete die 純 e un d 7 i d.F, des Re gE

Der Bund gew dhu se ine Hilfefl grcm dsbtzlich A ls ver lorene Zu%veisun gen un d Zusch6sse.

Sie dOrfen nur zur Deckun g von Finanzierun gssp itzen - s Iso a ls Tei]finanzierutl g 
- 

gew Whrt

wer den. Gas bedeutet, da愚 s ich der Bund an den GesallI(koscen der e inzelnen Pro jekte n]Jr

n dt h0chstef15 49 v H heteiii gen dad, Die Beachtun g des Grundsatzcs von S parsam keR,

Wirtschafr1ichkeit UB d Oleichbehandhln g bei der Entscheiduo g Ober die die ver fd g baren

요undesmittel jeweils 2berste1 gen derl Antr ge un d des Grundsaues, dafi die Tr%pr ihre

e igenCTI finanziellen M$ giichkeiten zue /st vo ll attssc hd p fen m Ossen, so dal3 der Bund nur

insoweit e intritt. a ls dies fbr die finanzie)Ie Absicherun g e hter MaGnahme not%ven dig isr
,

har dazu ge fEhrt, daG dieser Hdchstbetra g nur in wen i gen AusnahmtfMlen aus gesc hd p ft

w ird.
.

Die Fdrderurl g nec h 賤 6 un d 7 wur de au f e ine Spitzcnfinanzierlln g be grenzt, TVe il fdf die

Durchf%htUll g der genannten Fhderun gsma l3nahmen ne ben dem Bund suc h die L%nder

zustSndi g s itId (siehe o ben 2U % 1. letzter Absat 기 un d 5 icher geste llt wer den so Il
,

dal3 die

ver f%baren Landesmittel n icht e in gespart un d a%I Berhalb des ZRG e in gesetzt %v er den. Der

Bund W iU durch se inc Hilfen den finanzsch+A·ache11 Tr6 gem die DufchfdhfUJl g der er forder-

lichen Mal)nahmen eut1 5 giichenrn MaSnahmen, deren Trh ger die Zonenrand16nder se lbst

s ind, %Ver den dem gem 訪 r dcht ge fdrdeet. Au6erdem ac hten die f6rdemden Bundesressorts

darauf, da3 auc h die LAtIder gr%IndsStzlich je Einze1mal3nahme Zuwer1dun gen aus e igenen

Haushaltsmitcehl m hidestens in H6he der Bundeszuv/ertdun gen gew Shren; zum indest so Ilen

die Auf;vendun gen jedes Landes m indestens den Cesamt jahreshetrag der Bundeszuwerl-

dun gen erre ichen.

. t 6 Abx. l s kht (lie Fdrderun g 50Z ialer Einrichtun gen im we itesten Sinne vor, Die Vor-

sc hrilt ent hWlt e inen Katalo g von Einzehna3nahmen. deren FArderun g im ZRG besonders 
'

'

vor drin g )ich o der ZWFC kmd( % ersc heinL Oiesef 1Catalo g ist jedoch n icht er%c ht p fendc er

kann bei Eedarf jederzeit durch an dere soz iale MaSnahmcn er gdnzr VII+er den. Dies ist bh-

lon g zu gunsten VOn Mhtrer genesungs heimen tIn d - in %r in gem Urrtfan g 
- Von Sozia]statio-

DAS DEUTSCHE fiLINDESRECHT

599. Licfertln s 
- Se ptem bcr 潮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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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엄]: 2.h'CA[')[t모'C'C]'[ :CLIC']r금)W 끔r,
Rc ge lun g im Rahmen dcs Gesetnes zur V/ irtsc11it(tIicheu Sicheru%lg der Kraukeuhiiuser UU( l

zur R %c lun % ( Icr Kraukeuhaus p fle ges dtze VOIU $. 6. 1972 (13GBl. t S. 1009), zu 1et2.lgeiin-

t Iert durch Haus11itItsbc gkit gesetz v에1 20. 12. 1開2 (BG131. l S. 1857) vor gese heu. uac ll

dCI. But1desmittel GU 미1 zur )leseiti gllng e iuer re g ioualen Ulltcrversol· guug bereit gest이11 wcr-

t Iou k011noll. Altel-Ip f1egcheinlC uu d - stat ioucu k&Ulldll )edoch nac h dieser Vorsch1'ift gMdr-

데ert wer( locI.

Ober die ut litIdI]Ziereudell Vorht1ben, Art un d HO]ac i ler Zuwenduu gell Ult d die I(ieht]i-

ll ieu, nac II 새emen clie Hut1desanittel ve r gebou vdert 1eu
, e며scheidet c ler 13und im l;6110htneu

m it ( leu LAuderu. 1:Jitlvcruehmell anu ll jetloch m it %letl )oue11)'21)Id)Auduru 1aergesre )It %vcr-

dell
,

sowe it es s ic11 urn die ver fahre11Slechnische Abwick)%ln g der PdrdefUIl g halIdc1t. RIl der

die Ulnder m it%Virkeu In dssoll.

Die roI·deruIl g erstreckt s ic11 atur au f Invevtitioneu, An ( leo Outerhalt11n gskostell der ge t0r-

derteu Mal3nahmen bereiIi gt s ich del· 13uud n icht. Auch illStitution이1c Zusch3sse wor dell

u icht ge벼6hrt.

i d Abs, 2. Nauh dem AI'heiis(drderungsgesetz vom 2t. 6, l%9 (13GE데. 1 8, 5S2, Zi[ leIZI

ge;Tudeu durc)l Gesetz V0131 20. 12, 1彌2 - 13GO). l S- 1857 - a bge druckt Ulltur V D 21 )
'

kblll)en Eiuri이1tull gen Wr berut'lichen Dil(lun g }nz ZR0 n icht beyorz11gt ge f

Auch im RahmdU Ws Gesetaes i'lber die Cerneil1SChahshtli ga bc %,Verbeweruu g dcr re g iDUil-

1611 Wirtschaftsstrukturc ;st c iue POrcIertrng derarti ger Eiurk11[Ull gau nur be gre112t UT $ gIlch.

Die Vorschrift schafft un heschiAdet der Ptrdeulll g URc h 
'2 

Nr. 1 b auchstabe CC ( lie Vor-

itusserzull g, Bnrichtungeu der horuf]ichell Bi]duu g im 그11,C besouders zu fbf eru. l)adurch

w ird es In%lich. die berufl[clld i꼬1duugs회tuation ill diesem Raum zu ver bessem, ( lie Be ga-

buu gsreserven vor 1111em iu Wt1&Ilichell Gebietell auszusu hd p fetl uu d t Ier berufli디0 hedin gtcll

Abwanderull g ent gsge1RUW irkeu.

t]ie Vorsci1rift s ielat we iter [lie besoudel'e FOrdertrn g vou 5urichtm1gen der RchITbilit[Iti(In

llll d vou Workst(itteu fdr Behinderte Vor. D(e Voraussetzuu gen fi'Ir derel) Errichtuu g s i에

im ZRG besouders gA[TStig. Zu)n 13egr if[ der Rehabilitatiou v gl. die Stelluu gna 111110 des

13MA vom 2w 6, 1970 (BT-Dt's, VII卽6).

Die FOrderun g der iu Absatz 2 gem11111ten6iudchuln geu ist 11 icht au f Zurnrnvendtltlgeu zur

Deukull g VOtl Fillilnzkrun gssp itzcn besc]arlinkt.

f 6 Abs·, J. Diese VOI'schrift so Il im Rahmeu des Vertretbilfen e iue K(luzel1trati()Il der

ver f%burelt l-iiIUShaltsnoittel des Bundes au f 버e POrderull g besouders w ichti ger Vorhabeu

eun항iichell. Dabei w i미 es s ich i.d,R, urn Einrichtull geu hilllde1u. die entxvuler bel·eits au f

0rund ihrer Gr이Ie UlA( l l]edt%mm g besouders t'dr(lerutl gswOrdig ersc heintn o der die ill

e ittrlll 3dewel' puu ktol't DI'l' iohtet wer den so lIcn un d domit die w irtschMt1icheu F&I·derun gg.

ma Snahmeu au f so da1em Geb[et cr gtiuzen. Der 13T htlt hierzu bei der a bsch1ie13011deu

i)eratull g des Cosetzes fIrn 17, 6. IS7 1 e iueu Entsch1ie[3uu gsantrag des AlISSChtlsws f(ir

il;nerdeutsche lleziehuu gen vont 15- 6, 1971 (ET-Drs. VI/2287 ) an gunoalllUU]1, c ler MI gen-

den Wortlaut h;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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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Bundesre gierun g w ird ersuc ht

,

Zll 6 Abs. 3 un d 7 Satz 2 des Gesetzentwurfs die Fdrderun gsma Snahmen nac h

fo1gen dem Grund@arz durehzufhhrenrt .

Eine nao hhalri ge Verbesserl%n g der soz ialen un d ku;tufe11en Infrastrtlktur des Zone11-

ran d gebietes xv ird rIUr dann erre icht wer den kdnnen, wenn die fdr die;e MaSnahmen

ve d2 g baren Bllndesmittel untef BerRcksichti gtlng der 1 AurnRchen un d sac hiichen Not-

. wen d; glce[ten nac h Md g1ichkeit konzer1triert c in gesetzt wer den Dabei ist zu herdck-

s ichti gefl, dal3 die FOrderun g der in diestr Vorschrift genannten Ma3nahmen auc h in

. der FUdle er fo1gen mu G. da gera de die 딤einen Gemeiuden im Zot%enrand ge biet hAu-

fi g n icht in der UI ge s irld, die fOr die Cemeinschaftsleben U0twen di gen Einriehtun gen

se lbst zu scy ffe11.s

W . FOr die ir% dieser Vor&chdft gensnnten FOrderun gsma Enahmen ge 1ten die gleichen

Re ge [lIn getl w ie fOr die ifl % 5 Abs. 1 au fge fdhrteu soz ialen Mal3nahmen. Ahwekhend da-

voll i5t jedoch die Fdrderun g ku1tureHer Vorhaben n icht au f Investitiorlen beschrMIkt- F5

kdnnen auc h Zuschhsst f61 den BetTieb ku]iureller Einrichtu71 gen gew hrt wer den
,

z. B.

zu den 1aufendefl Kosten von Fests p ie1en, Orchestem un d Theatern sow ie - se it 1987 -

besondereu Veranstalt%In gen. Diese Md g )ichkeit y iner hIstitutione11en FOrderun g e%htsich

a%IS den Worten ‥ Einrichtun gen un d Ma3naInmen‥. (rrl Rahmell der kultt1relIen FOrderutl g

betel1i % 5 ich der Ound arl der Final16erun des Dau k un d der Einichtu % .on Eerufsschu-

len
, Fachoberschulen urt d a l]Se%neinbi]denden Schuten, von Sclrnlerheimen un d Schul[and-

heime11 sow k VOD Kinder garten
,

von Mal)nahmen au f dem Oebiet der Erwachsenetl- un d

lu gen dbi1dun g, der Musik p f1ege, des BEchereiwesetlS un d der Heimat-
,

Volkstums- un d

Detlkmals p fle ge. Bur1deshiIfen wer den au Serdem gew Shrt fhr Theater tIn d Fest; pie1e
,

fUr

Museen sow ie fUr den Bau VOl% Ta gungsstAtten un d fhr kirch(iche Einrichtun gen.

Ents prec hend der Sedarfser1twickiun g isr die Fdrderutl g VOIA Kinder ghrten un d a ll ge7ne[n-

bi]denden Schulen in detl letzten lahren e in gesc hrAIlkt wor denrn Verstdrkt gefdrdert wer den

da gegen Berufsschuleo trn d Fachoberschuietl.

Die F6rderun g er fol g t nac h Itichtlinien iom 15. 11. 1932; s ie s ind n icht ver Offerltlicht,

kdnnen jedoch behtl Bundesminister fIr illnerdeutsche Beziehun gen an ge fordert wer den.

.

Aus der Praxis def Fbrderttn ist hier insbeson dere au i Fol pn des hin uwe isen:

- lm Rahmeo der Dcrtkmal pfle ge, in die e in wesent 1icher Teil der ku1ture11en z071enraDd-

m ittel flieSt. wer den nur OebSude gefdrdert, fOr die e ine du1ture11e lIn d/Oder soz iale

N]Jtzun g gem 23 純 6 un d 7 gew Shr1eistet isr. Unter dieser Voraussetzun g kOnnen auc h

Baudenkmhler h% Privathsnd ge fdrderr wer den, die nac h den jewei]igen Landesvorschrif-

ten Zilrn Denkmahchutr ftrderun gsw hrdi g s ind un d vom zustdt1di gen Landeskonservaror

fOr e ine Fdrderun g vor gesc h1a gen wer de11: de5 etwa ige Rdckforden1n gsrecht des Bundea

- 

z, B. im falle s iwer n icht zwec ker1tap&echenden Nutzun g 
- 

ntu lA grun dbuchmh3i g a h ge-

s ichert wer den,

- lm RaIlrnen der Fbrderun g von kirch11chen Mal)nahmefl wer den nur die Restaurierun g

o der Saniefun g er ha1tenswerter Einrichtun gen dieser Art ge f6rdert. Der Neubau, Umbau

un d die Einrichtun g von Kirchen, Ka pe 11en, K16stern u. ( sa kralen Bauten w ird gsun d-

s dtzlkh n icht bedcksichti gt..

- Pub]ikationen der Hein1at- Ull d Volkstums p f]e ge wer den nur ge fdrdert
,

so fem dos ·ve i-

u ge Land s ich in jedem Einze1fall m it e i genen lusthdsscn m indesterlS in HOhe der vor ge-

se henen Bundeszuxvendun an der Finanzierun g betei1i gt un d best3h gt. daS e ine Btlndes-

DAS DEUTSCHE BUNDBSRECHT

599. Uefcrun g 
- Se ptem ber 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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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dculUg driu geuc l er (orderlich su i. Juhilhtlrnsvof21UStal[Ull gcul, l-kirnatfusIC Ull d 1·'ust%VO-

c hcn wc; den illIS lAttIl(lesmittclll u ichl ghdt'dcrt.

- Oie Ku1turfArtkutlt g er fa13t ilU R;tIllUUu dcl' Musik p Ucgc auc h ( lie Bcl-oicItr Jazz uu d

Rockmusikw

- Urn Ztl C t·tU $ g ]ichcu, h13 dhel're g iooalc kul[U1인[C Vel·austalt%In%tI verst(irkr im Zlto

aus gcr ichtot Wc·a·dc11, ixt 1987 11krI'i)l· d11 besoudcfC% l drdcruu g7programm gesc hal'feu

won' dcn.

- Ku1turtrzigOf, d(c ihreu Sitx, i1U Nrhltlb dus 기1G habetl tIll( ( im 그lAG a%I('treteu wo lletl,

kEuucu uum itteUh11· aus DutI(ksmittelu % ichl ge t'ds'dcf[ %VOl- dc11. oliterslt'l[Z.t WCI' ill 1111or-

ditl gs im 그0]%eurasI(1ge l)ict 21US2)SSi gc Vef21USIidtut', ( ;ie dort kit1tul-피10 Vet'allttalluu guu

clutCh1'Ghrcu ou d dalZU Ku)It1rtdigcr m it Sill Alu l3crhttlb dcs ZIlG VCl·pfIichtcu,

zll g B Illitu;u·zierllllg]:

Nac>I diescr Vo;'sclu'ift berniEl s ich ( lor l·'iui1U),fdhmc]% h'Il· die Durclnf('1hruu g ( ler 2.u fOrderu-

dell Ma61Ulhmell llac h c luI% im jewdligen u14
.

J%deshausha[ts p lau hcroir geste ll!cu Mittel11, Vor-

sc hril'LVIl iiber C]6 l(OStellIl'a gullg wor detl ( Ltdtlfch lI MIt behihl't. So 이U(l illsbcso]%deru dic

Kosreu f[ir Mil[3n21hmoll zul' re giot;alull W;]-tsd16(tsfbl'il'uu g nac h 2 2 Nr. l 4

-

IU f Grund dcs

Artikcls 1 it Abs. 4 GO UU( l des % 10 dcs Gesctzes (ibcf c lio 0emoiuscha)'tsd( %libu )%Vel--

besseruu E der re giuualell wirtschttl'ts%tfUktur%{ jc zur lIMfte VOrn )hrnd ula d VOlll Sit·z]msd 2,u

tI's geu.

Zu % 9 [Alwgrclrnlllg des Z(%tIelIrtllUlgt Rlie(USID

Das ZRG um fal)t c incI3 ca. 40 km breiten CcbioISSIfCifeu vou fleushtlf g bh Pa %StIU eut 1111lg

der (ircnze ZLIf DUli (L&Tge l 3 3 k140, ( let' Grouze Ill I' CSSlt (Uiuge 356 km ) so%v ie %r

sc hleswi g-h이$toinischen Ostseek(Iste (Uitlge 3S4 km ). 12s erstrec kt s ich (lber 46 800 q km

(t9 v H der fliiche CIcs Buudcs ge b(ctes) 173rn w ird VOfl rtlU d 7 Iv1ill. Meuschdtl bewohut

(12 v II der 13evd1keuIII g des ])tIUcks gebietes j. Zum ZRG Eehdrcu a Ile Landkrcive uu d

kreisi'reieu Stddte. die m it me hr a h 50 v I I ihI·os Gubietes o der ihI·el· Bevdlkeu[Il g 11icht

we iter ix ls 40 km VOOl der Or mze ZUl' DDl( btw. CSSR ellI f'cmt s illd. Zum Zdt puu kt dug

1ukrafttrctetIS des 그1%PO w;Ire u dies 104 Lansd- uu d Stadtkrdse, VOO dotIUll 31 Ullrn ittelbm·

irn die DDR 21n gfel]ZOU. l)ic ill deu 그05lourau(Iliitl(lof21 zw isc])enzoitlicll durch ge f(1hue11

Oebiets- tI u d Verwnltuu pl·e foa-mall ]laben zur Schilffull g gr히]erer Verwt-lItuu gs duhdlUII

ge fiihrt m it del- E이 ge, d11[3 s ich diu 7.ithl g]- Zo%ICnraudkreisu U51( l kl·cisfrckll Sthdte )Ill f Sd

verr iu gert lmt.

그Uf Ab grcnzung des Z.RG hat bereiIS im lahre lEd der damnIi ge Arbeitskreis Ost greuzge-

'

biete der v )cr z011enmndlSllder ill sc iner Deuksc11rift (Ibef 118 %,Ost gre11Zge biet der BUIldes-

re pu blik‥ urstc Vorstdltl11 ))eu unl%v icke1t. Au( 01'u!Id e ines Antr %s der Pdderalislhclxeu

Uniou (BayompartL·i Ull d eutrum) VOUl )·t. 6. t95] (liT-DI-s. 4563 ) besch]o[3 der B'1' nm

2. 7w 1953 die 
-

zuu ;ichsl uur [i'Ir die Cebictc au ( ler Ocmarkitlionsliuie vor gesehenen Pbl.(k

uzn gsma 311ahmen auc h [ttl {' das Gobiet ClIt lun g der Orel]Ze zur CSSR iTUSZU( lehmul, (Lm

dieser Raum durch die S perrmit (iuahmell ( ler tsc hechus1owitkisclxrt12 lAchdtden c helASO bd

11@chteili gt war. w ie ( UIS e igent li다e ZRCw

Welclle Kreise zum 그RO ge hdreu, wur do ge%wtz lich erstma hg in % 6 /%bs. l des llrn 3 1. 12.

IS7 1 au Ber Krah getreteIICU Gesetzcs (iber die Besmuorull g des Stfil1ku gt
'

Iterver kehrs vom

28. 12. lSh8 (HClil, 1 S. DI61 ) testge l%t. Der All];al) g zu N 9 Z14f0 britI gt dicsc Ab gre11-

zurm g au f den Ile uesten Stand u M ist Ver bindlich filr 211Ic P&derun gs]na IAmlhmeu iln ZRC.

된

- 2 O-



w

r끈""""""鬪'"" [111fi기
'

'" """"" 

L프그
Urs pr hn g lich bestimmtetl sowo hl der Re gE ty 9) a ls auc h der Entwurf der CDU/CSU-Pral(-

['2요.'잎냄'Ay t 깠2 th [ 72 f앞엄2
au t den Stand vom 1. 1. 1971 fest. Dilrnit so lIte s ic11ergeste J]t wer derl, daS durch s pAtere

Oebiets- un d Verwa1tun gsre formen der Oebiets)Jrnfan g des ZRG n icht ver Andert
,

illsbeson

dere n icht ver gr 013ert Vrn$ird. Gleichzeiti g bedeutet die Vorachr[ft e ine Besitzstandwahrun g
fhr a Ile Gebierstdle, die bisher zum ZRG ge hbrten. Wurde a lso im Zu ge von Gebietsrefor-

men e ifl 그onenrandkreis nac h Wesren ver gr6Eert
,

50 wur den die Ileu tdn2Ukommellden

Gebietsteile auc h daftfl n icht in die besondere Zonenra17dfdrdenlfl g e inbezo gen, wenll der

erwe iterte Landkreis ins gesamt nac h w ie vor m R me hr a ls 5O v H se ines Gobietes o der

se kler Bev ]ketun g in dem 40-km-Streifen lie gr. Uln ge kehrt h[iebefl Gemeirlden auc h dantl

im ZRO, well11 s ie bisher zu e inem Zone111andkreis ge hdrten, a ber e inem all 흐arhatb dieses

Rat%mes lie gen den Landkreis an gesc hlossen v >urdetl. ·

Diese Re ge lun g durchhfach das fr8her ge l(endc Frinzi p, xvonac h e ill Laudkreis entweder

ganz o der gsr n icht zum ZRG geh0rte. Diesef Nachteil
,

der zu gew issetl verwa 1tIlngsm%3L

gen Schwie6 g keiten bei der DllrchfOhrun g der Zor1enrandfCrdcrun g fdhren kann
,

wilr de

bewu13t in Kauf genomrnen, urn Forder]Jn gen votl Nichtzonenrand geme inden a bwehre}1 zu

k%nnen
, die nur we gen der besonderen Zonenrandfdrderurl g au f c ine Ein g ]iederun g in

Zonenrandkteise drAn gen. Nach der Gesetzesfassurl g kann auc h der FaO e intreten
, dae bei

der Bin ge111eindun g e iller bisher au Berhalb des ZRG lie gen den Gelne;nde in e ine Zonen-

ran dgeme inde der e h%geme indete Teil n icht in die Zonenrandtdrderun g e inbezo gen wer den

kann, V/ Shrend in) um gc kehrten Pall der e in geme indete Tell we i%erhin nac h deln ZRfo zu

ftrdem ist. Oies ist se it Bestehen des Gesetzes me hrfach gesc hehen. ·

Aus dieser 묘e ge 1un g s ich er ge bende besondere Hhten o der Schwieri gkeiten kdnoerl nur

durch e ille Anderun g des 9 un d se iner Anla ge beseiti gt wer den. Bei den Seratun gan des

Gesetzes wur de diese Problematik er kannt. A]Ie Fraktionen w aren @ich jedoch e ini g dar-

Ober, da3 zun 2chst die At1Swirkun gen der Oebiets- un d Verwa1tun gsre fomaen in den LSI)-

dern a b gewaTtet wer defl so Ilen
, bevor e ine Neuab grenzung des ZRG in Etwb gung gezogetl

wer den kann. Dies ist bislan g we넉ergeschehen110ch beabsichti gt.

Eine der AnIs ge Ztl 9 vef gleichbare. a ber der a kr%1ellen kommurmlerl Oebietsab g7eliZUflg

ents prec hende Auf3telluu g der ZIJrn ZRC gehdrenden Landkreise un d kreisfreien StAdte ist

jeweils itl den Rahmen p Unerl der Gemeinsdlaftsatlf gabe s Verbesserun g der re g ionalen

WirtschafrsstrukturR (zuletzcBT-Drs. 11/2362, AnhaIT g H ) ver dffent]icht wor den-

Zu 10 CGeneralklausel]e

Diese Vorschrift eunt g(icht die WeiterfRhrun g a ller bisheri gen un d die Schaffun g 2US Stzli-

c her Pbrderun gsma l3nahmen auc h dann, wenn s ie irrl Gesetz n icht genannt s illd bzw. keitle

Rechts grlJn d%age finden, g ibt a ber keine Garantie dafdr, daB s rfe in ZukIlnft n icht e in ge-

sc hrSnkt o der ge%TIderr wer den. Beabsichti gt der Bund
,

derarti ge EinschrUnkun gell o def

Andetun gen vorzune hmen, mu 6 }edoch % 1 Abs. 2 beachtet wer dezl. wonac h der F6rderun g

dea ZRG besor1derer Vorran g e inzurhumen ist.
w

.

Fdrderun gsma 13t%ahmen i. i dcs 10 s ind die Cewghrun g von Ersarz1eistun gert fdr 앰]d-

sc hMdetl bti der Land-. Fischerei- un d For%twirtschaft un d dem Obst-, Oem0se- un d Gar-

ten bau im Greetzbereich zur DDR un d CSSR - die hierzu er gangenerl Richt1inien vom

11- 4- 1983 ; ind n icht ver hffentlicht wor de11. s ie kbnnen jedoch beim Bllndenmini;rey fOr

DAS DBUTSCHF BUNDESRECl-rr

599. Deferun g 
- Se ptentber 19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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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團0 ER 由1ERUNCI<N

inllerdeutsche 13ezichull gen dI] ge tordert wor dell - suw ie die GewAllrull g VOll Zuweudttu gen

fdr Sechschdden, fUr sc hadeusverhiltonde Malinahmeu sow ie zur l)Isttllldsetzuu g UtI d zum

Ausbau von Gew·%sern ;In GreilZbercich (euts])rechende Richt]inieu vom 7. b. s% s ittd

inl 13Auz- Nl-. 135 vom 24. 7. d79 ver Offcntlicht ).

Zu ; Il t%11tIer11ng des Gcse(20S (iITCr t lic OeuteitlSChaftsauf p llf

g itTU211emt WirischttFtsstruhtur‥ ]r

V gl, hierzu t iie Erldut. zu l 2,

Zll % 
'13 

[1121mIt'ttretull]t

Wo geu der Mr die steuer 1ickn Vorschri(teu ge ]tendon 0ber gaugsrege lull g v g[. dk Erlhut.
-

zu % 3 Ab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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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서독갇 접경지역 개발 震 헙력
x

i 이 자료는 독일주재 營일연구관이 요약 · 정리한 보고

서0l며, 상세한 내용은 r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J ('93.
12, 통일과정연구 

'

93-V) 을 참고하기 바랑.

j ,. ....., .. l
] 2. 서독측의 내독간 접경지역 l
l 지원사례 l
l 3. 遇.서독간 접경지 협력사멉 l
! 4. 3경)(1역 IA-1오1 33YT문)di i
l 5. 양독간 국경뮈1원劇 설치와 활동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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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통일의 교 훈

O 분단이후 동 · 서독간에는 지속적인 상호방문, 문화교

류, 언론매체의 중개를 통해서 서로가 상대방의 실싱-

을 잘 알게 되었음.

- 서독정부의 인적 왕래에 대한 기본정책은 
'

왕래의

방해자나 억제자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측으

로부터의 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노 력하였음.

-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리고 민족동질성 유지를 위

해서 적극 추진한 인적 · 문화적 교 류는 모든 면에

서 동 · 서독간의 비교를 가능케 兎고, 사고방식이나

생활형태까지도 비슷하도록 만들어서 서독의 자유

와 풍요가 동독의 폐쇄와 경직성을 무너뜨리는 결

과를 가져受음.

O 동서냉전의 상황에서도 양독은 체제수호를 위한 첨

병역할보다는 동서간 대화창구 역할을 해受고, 경제

력의 격차를 체재경쟁 결과의 지표로 보기뵤다는 지

역경제적 발전정도의 격차로 파악하는 유연성을 보
I

였음.

O 통일정책을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정치군사 선언적

프로그램에 의한 일방적 통일일정 발표보다는 사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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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과 길충이 주류를 이루었음.

- 서독은 통일관련 선언이나 게획을 일방적으로 발표

하기 보다는 동독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절충

과 합의를 유도해 W고,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

용하는 것을 금기시 하였음.

- 서독여론도 
"

민족문제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에 대

해서는 언제나 냉엄하게 비판하였음.

O 양독 정부는 통일 그 자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불펀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보고 주번여

건이 통일을 허용할 때까지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통일적 상황,의 실현에 촛점을 7었음.

O 국민교육면에서도 체제논쟁보다는 인적 · 문화적 교

류를 통한「민족 동질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

에 적대감의 조장보다는 역사의 공통적 피해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o 서독의 대동독 접근방식은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 넣

음으로써 반사이 의을 얻고자 하는 젓이 아니라 상대

방의 명분과 체면을 살려주면서 싱-대방이 난처한 입

장에서 빠저나오도록 도 와주는 것이었음.

- 서독은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원조를 제공하면서도 이짓을 체제의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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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경제적 우위를 과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

로록 세섬한 주의를 기울였음.

2. 서독측의 내독간 접경지역 지원사례
團

가. 접경지역(Zonenrandgebiet) 및 지원의 . 펄요성

O 서독은 국토의 분단으로 인해 특히 내독간 접경지

역의 경제가 침체하고, 생활조건이 열악해져 주민

들이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독일(통일) 정

책적인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서독정부는 향후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롤 대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 역에 살 수밖

에 없음으로 해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

이 받는 주민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연대의 표현

으로 이 지역에 대해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차원

의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함.

- 동독과의 관계개선울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브란

.

트 정부는 1971. 8. 5 「접경지역지원법(Zonenr-

an dfoerderun 집esetz )」을 통과시켜,이 지역 지원

에 대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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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1985.12.19 세볍개정에 의해 일부 개정

되었음.

o 동 법 제9조에는 접겅지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

체 가운데 시 · 군의 범위가 렵기되어 있음.

- 접경지역은 대략 내독간 국경(1,393km), 체코와

의 국경(356km) 및 북동해안선(384km)을 따라

서독지역쪽으로 약 40km 범위에 드는 지역을 포

괄하고 있음.

- 이 지역의 먼적은 약 46,800bI로 서독 전체 면적

의 20%에 해당하며, 주민수는 1987년 기준으로

약 700만명으로 전체 언구의 12% 해당되었음.

- 이 지역은 또한 국경으로부터 근접성 어부에 따

라 가장 중요한 지원수단인 투자보조금 헤택요율

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25% 지

원중점지역, 15% 지원중점지역,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었음.

O 이 지역에 대한 지윈은 크게 투자보조금 지원, 세

제상 특혜, 사회간접자본 구축지원, 주택건설 지원,

사회 · 문화시설 확충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음.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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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 투자시 보조금 지원

O 우선 물품생산과 용역제공을 통해 전국적인 판매

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

상시키고, 일자리를 보전케 해주는 기업을 대상으

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주요 수단은 투자보조금 지급인데, 이 지역의 신

설기업은 타지역에서 제공되는 기존의 투자보조

금법에 규정된 투자보조금 지원액보다 더 높은

투자보조를 받게 될.

- 지원규모는 기업의 신설 혹은 기존기업의 투자증

액이냐에 따라, 그리고 국경으로부터 근접성 정도

에 따른 중점지역이냐 아L]냐에 따라 지원정도에

서 차이가 남.

O 중점지원지역에서는

- 기업의 신설시는 기존 투자보조금법이 규정한 10

%에 5%의 특혜롤 부여하는 총 15% 지원중점지

역과, 국경에 가까울수록 15%의 특헤를 부여하는

. 총 25% 지원중점지역으로 나누어짐.

- 이미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기

업확장을 목적으로 투자를 증액할 때는, 50명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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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V용인력에 비해 15%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할 경우 그 기업의 접경지역에서 근접성에

따라 최고 15-25%의 투자뵤조금을 받을 수 있

음.

. 이 경우 지핀을 신청하는 기업의 고 용인력은

투자개시일로부터 그 접경지역안에 거주하는

임시고용이 아닌 장기고용 노 동자수로 계산하

며, 직업혼런생 1명 고 용욘 2명의 노 동자와 같

은 정도로 산정해 줌.

. 또한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

해서는 투자개시일의 고용인력이 과 -] 2년간

평균 고용인력보다 적을 경우,이것이 일시적인

고용감소 현상임을 잃증하든가 아니면 장기고

용인력의 감소가 시장에서의 수요변화에 구조

적으로 적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헌상임을

입증해야 함.

O 중점지원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 기업 신섣시는 그 기러이 주로 여성취업자릅 장

기고용한다든가, 광산물 체취와 같이 꼭 일정지역

에 입지헤야 할 때. 공해산업이지만 주거지역에

꼭 입지해야 할 폐. 10- 15%의 투자보조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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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됨.

- 기업확장일 때는 투자보조 조건으로 그 기업이

1977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취득했을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다른 조건은 기업 신설시
J

와 같음.

O 접경지역 내에 있는 기존기업의 합리화와 
'

구조재

편을 추진할 때도 10%내의 투자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기업은 기업의 존속과 정기고용 보

장을 조 건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함.

O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거리 운수업체의

신설이나, 기존운수업체의 기업합리화나 구조재편

의 경우에는 투자액의 15%까지 투자보조금을 신

청할 수 있음.

O 기업이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1년에 최소한

총 60,000만 DM의 수입을 올럴 수 있는 고급경영

및 기술인력의 일자리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이러

한 고급인력 고 용에 대해서도 기업'은 투자보조금

을 받을 수 있음.

- 25% 중점지역의 경우에는 25,0000M 까지

- 15% 중점지역의 경우는 15,000 DM까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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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을 빌을 수 있음.

o 기업체가 투자보조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
이

우 신설, 확장시 또는 기업합리화 및 구조조정시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채무에 대해 연방정부가 일

정액에 대해 채무보중을 해줌으로써 기업을 지원

함.

- 1년에 1 개 기업체에 대해 5백만 DM의 범위내에

서 채무보증을 하는데, 보증액은 전체 채무액의

90%를 넘을 수 鼓으머, 채무상환은 15년 이내에

해야 함.

O 시 · 군 등 지방자치탄체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신

설 또는 확충하는 경우에도 투자보조금이 지원됨.
w

- 도로 간설, 에너지 및 상 · 하수도 공급공사, 쓰레

기 수거 및 정촤시설 건설, 직업교육 · 전직훈련장

둥 지역경제에 필요한 노동인력 양성소 건축 등

.

이 그 주요 대상임.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발주기관인 경우 또는 어떤

법인체 또는 자산언이 영리목적으로 이를 발주할

경우에는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

체가 제3자에게 하청울 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

체가 그 지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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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투자보조근 신청은 해당기업이나 해당기관

이 각 주정부.경제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이를

근거로 보조금이 지급됨.
a

다. 화물운반 운송료 보상, 세제상 특혜 
'

o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국경 가까이에 있음으로

해서 원자재를 반입하거나 생산제품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현저하게 화물운반운송료를 많이 지불할

경우 이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루어짐.

- 접경지역 안에 있는 기업끼리 합병하여 제품운송

량을 늘리는 기업은 보상을 받을 수 但음.

- 이러한 보상대상은 과거 내독간 경계선이 생기기

전에, 동독지역으로부터 40% 이싱-을 반입雙으나,

국경이 생김으로 인해 먼 길을 우회하여 수송될

수 밖에 없는 물품들임.

.

· 국경선 생성이후 새로이 생산된 제품들은 이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 화물운송 방법에 따라서는 철도, 수로, 국도 운송

제품이 보상대상으로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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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레기 폐기물이나. 부산물들은 보상대상이 안될.

O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화물운송료가 개별기

업당 2,000 DM이 넘어야 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0.4

%가 넘어야 함.

- 보상액은 개별기업당 1년에 4
,
000 DM을 넘을 수

飢음.

- 보 상대상 물품, 보상액, 보상대상 수송로 동에 대

해서는 각 주경제성과 상공최의소가 기본지침을

확정하어 시행하玆음.

O 각 기업이 이러한 且상에 게속 의존하는 젓을 방

지하기 위하여 1회에 보상금의 5배에 달하는 액수

를 신규투자 또는 기업구조 조정시 일괄 투자보조

금 형식으로 보상하여 보상액의 기업자본금화를

유도하玆음.

- 이러한 화물운송 보상액의 기업자본금화 신청은

개별기업이 신규투자시 투자보조금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음.

O 접경지역 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집경지역에는 각

.

종 세제상 특혜가 주어짐.

- 연방재무성은 1978년 11월 10일 접경지역지원법

제3조를 구체화하는 행정에규를 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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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예규에 의하면 구입 또는 제조된 후 3년이 지
' 

난 투자목적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세금을 물어야 할 경우 재산의 특별감가 
·

상각을 허용하여 세제상 특 1를 줌.

- 또한 적립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하여, 기업

의 자본축적률을 높이도록 지원함. -

라. 공공발주에 있어서 입찰시 특권

O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3 항에는 이 지역 기업이 공

공기관 발주에 참여시 이 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 기업에 비해

특혜를 주고 있었음.

- 이 지역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다른 기업이 제시

한 최저입찰제시가격보다도 행정예규에서 정한

입찰제시가격에 따른 일정한 %를 상회하지 않으

면 이 지역 기업에게 우선적오로 낙찰이 되도록

함.

- 특헤 대상은 연방정부 발주 공공사업에 한하며, 
'

지 해당기업은 제조 , 설 , 상공 종
t

에 한 함- 
'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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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무성은 1975년 8월 20일자 관보 제152호로 접경

지역 및 서베를린지역에서 공공사업 발주시 특혜

에 관한 행정예규(1978.8.11)를 공포한 바 있음.

- 이 행정예규에 의하면 다른 기업의 낙後최저가가

· 5된 DM 이하이면 6%,

· 5천 - 1만 DM 이면 5%,

· 1만 - 5만 DM 이면 4%,

- 5만 - 10만 DM 이면 3%,

· 10만 - 50만 DM 이면 2%,

· 50만 - 100만 DM 이먼 1 %,

· 100만 DM 이상이면 0.5%를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역 기업이 낙찰가를

제시할 경우, 이 지역 기업에게 낙찰묄 수 있는

특헤를 부여함.

마. 접경지역내 농업지원
w

O 접경지역내 농가와 농업생산기반을 육성 · 지원하

기 위한 각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책

- 투자촉진을 위한 영농융자

- 산간지역 또는 오지의 농가 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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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영농자 지원 
'

- 낙후지역 소득보상

O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책

- 농毛지 정리 및 농촌 현대화
a

- 수로 및 관개시설 확충

-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

- 해안선 방조제 구축

O 농업 및 임업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투자용 재산

에 대해서 접경지원법 제3조에 의한 특별감가상각
꿀

이 허용로.

바. 교통분야 지원

O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에는 접경지역내에 도로망이

나 철도의 개축 · 증축 · 신축시 단순히 비용적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이 지역이 갖는 정치적인 의

미를 고려하도륵 되어 있음.

- 연방정부는 국도보수 · 유지의 경우 5년마다 보수

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보수 · 유지가 필요한 곳을

선정, 그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

는 바, 접경지역내 국도의 보수 · 유지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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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서 특별보너스를 骨.

- 지방도의 경우는 도로건설 · 보 수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가 보통60%이나, 국경지역의 경우는 75

%임.

- 철도의 경우는 철도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수지

가 맞지않는 구간의 선로폐쇄 결정시, 다른 지역

은 연방교통성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접경

지역의 경우는 내긱-에서 결정토록 하어 신중을

기함.

· 이 경우 연방철도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연방정

부예산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예산낭비를 줍

이기 위해 특히 인구밀도가 적은 이 지역의 경우

철도이용보다 도로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사. 주택분야 지원

O 접경지역 지원법 제5조에 의하면 이 지역의 주택

사정을 감안하어,주택신축시 그리고 국민복지주택

입주시 특헤를 주도록 되어 있음.

- 주택의 신축시는 이 지역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 

수 있는 임대료수준을 갑안하여, 다른 지역에서의

- 2SS-



주택신축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도록 주택지원비

율을 다른 지역보다 1/3가량 높이도록 되어있음.

- 특히 이 지역의 노동자들이 국민복지주택에 입주

할 경우 입주가능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의
團

상한선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입주가

보다 용이하도록 함. 
'

O 이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원활

해야 되고 그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므로, 특히

생산업체에 종사하는 숙련노동자와 고급기술자들

의 주택마련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짐.

아. 사회 · 복지시설의 확충 지원

O 접 지역지원뱁 제6조에 의해 체육관, 수영장, 기

타 체육시설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서 연방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지원함.

- 이 지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 문교성을 통

해 이 시설 확충을 위해 연방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방내무성은 연방내독관계성과 함께 이

暑 심사하고 예산을 지급함. .

- 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이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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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청소년들에게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제공하

기 위해 연방정부가 접경지역지원법 제6조에 의

해 특별예산을 지원함.

- 이 지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 문교성올 통.해

연방청소년성에 예산지원을 신청하면, 연방청소년

성의 연방청소년지원계획에 의해 지원을 받음.

O 이 지역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가족단위 휴양시

설, 양로핀, 병원, 장애자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을 받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 사회성올 통해 연방 가

족 · 보건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자. 문화분야 지원

O 이 지 역주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

제 · 사회적인 지원과 함께 이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정신적인 건강유지와 이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내독관게성이 연방예산을 통해 특별

지원함.

- 각 주 문화성을 통해 지원신청이 이루어지면, 내

독관게성에서 이를 심사, 예산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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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인건비가 아닌, 물적 경비(시셜유지,

공간확보)에 한정함.

O 지원 분야

- 유치원, 일반학교, 직업학旦 l]설구축 지원

- 성인교육기관, 도서관, 극장, 박물관, 전통문화 ·

a

향見문화전시관, 교회, 학생기숙사 신축 · 시설유

지 지원

차. 국경에서의 피해에 대한 보상, 보수

o 연방정부는 1979년 6월 7일 내독간 국경을 이루는

수로나, 국경을 관통하는 수로 둥에서 발생한 자연

재해에 대해 피해보상과 시설의 보수 · 유지에 관

한 기본지침올 마련한 바 있음.

O 물적인 피해보상과 피해방지 조치 
.

- 동독지역에서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여, 동 접경지

역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여]

산을 지원하여 피해보상 요청권자에게 보상함.

· 이러한 피해가 발섕할 우려가 있을 때의 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지원함. .

- 이 경우 한가지 사례당 총 피해액이 5만 DM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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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할 수 飢오며, 100 DM 이하의 소액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음.

. 예를 들어 피해를 안 당했다면 얻을 수도 있는

이익과 같은 간접적인 꾀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음.

- 경曾 · 소방서 둥의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치

않음.

- 재산피해시 . $]해자의 행동이 피해보상액 산정시

고려됨.

· 여]를 들어 피해에 대한 공동책임, 피해액의 최

소화를 위한노력, 평소 피해방지 노력 둥을 감

안함.

- 동독에서 피해린인을 제공한 피해 인 경우, 피해자

는 연방정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만큼 동독

지역의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요구를

포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된

o 국경지역 수로의 보수 · 유지 지원

.

- 국경을 
' 

이루거나, 국경을 관통하는 수로와 관리시

설의 보수 · 유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

께 50%까지 재정 지욈함.
'

O 피해보상 신청기간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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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발생한지 1년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지. 그 기간이 경과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飯

음 .

- 1973년 9월 20일 동 · 서독간에 체결된 국경에서

의 피해방지와 국경수로의 유지 및 개축에 관한

합의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1979년3월 31일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해且상신청은 피해지역의 해당 시 · 군에 하도

록 함.

O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1959년 9월 30일 연방노동 ·

사회성이 지침을 마련하여, 연방원호법에 의거한

원호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피해보상신청은 각 지방원호청에 하도록

w A

O 국경부근의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내독관계성이 각

주정부와 합의하여 마련한 지침을 통해 보상토록

함.

· 

카. 국경지역 견학 · 여행 장려 
.

o 내독콴계성은 국경지역과 동독의 실상에 대해 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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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장견학을 통해 넣리 알리고, 독일정책에 데한 교 육

의 일환으로 1 - 3일에 걸친 국경지역 견학 · 여행

을 예산을 통해 지원함.

o 견학 및 여행은 20-60명 정도의 그를별로 이루어

지는데,

- 25세 이싱-의 성인

- 15-25세의 학생. 청소년, 대학생

- 외국인이 그대)g-임.

O 견학 및 방문 주요 프로그램

- 내독간 문제와 국경지역에 대한 강연 및 펄름 상

연

- 국경의 전망대 안내

- 국경지역의 문화.유적. 사회 · 경제적인 시설 관람

O 지원 내용 
.

- 여행경비 보조

. 여행인원이 10명인 경우 1인당 1 krn당 0.9 DM,

20명일 경우 1.s DM, 30명 일 경우 2.1 DM,

50명 일 경우 2.5 DM임.

- 숙박비

· 1 일 1 인담 5 DM

- 骨내 인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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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휴가여행, 관광여행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을 지급하지 않음.

. O 지원 신청방법

- 출발 6주 전에 해당기관에 신청함.

· 학생, 청소년, 대학생은 각 주정부에, 성인 및

외국인은 내독관계성에 신청함.

- 보조금 지급 결정은 서면으로 여행 출발전에 결

정되나, 보조금은 어행 · 견학 이후에 지급됨.

· 이때는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와, 안내

인의 확인서,참가자들의 명단 및 경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3. 동·서독간 접경지역 협력사업 .

O 국경이 동독측에 의해 점차 공고화 되어가게 되자,

서독 정부는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방문의 용이화

이외에도, 국졍지역에 살고 있는 주면들의 분단에 따

른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국경지역에서 동·서독간

협력사업을 모 색함.

- 국경지역에서 싱-대방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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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 경우. 동.서독은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

깁--

- 기본조약에 따라 셜치된 국경위원회(Grenzkommi-

ss ion)에서 자연재해 방지, 수자원 관리, 환경 오염,

국토의 이용, 도로 망의 연결 문제가 광범위하게 토

의되었고, 협정이 맺어 졌으며 특정 분야의 경우는

양 정부의 대표단이나 경제단체의 대표끼지 합의를

한 경우도 있였음.

O 국경에서의 동·서독 협력 사례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경의 통과로 인해 주택, 공장 또는 도로를 완전하

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협싱-을 통해 싱-대편의

양보를 얻어 한편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가장 팔목할 만한 것으로는 1973. 9. 20 국경위원회

에서 양 측이 합의한 국경지역에서의 공동 재난방

지에 관한 협정을 들 수 있었음.
이

· 동 협정에 의하면 국경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

거나, 홍수·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인간이나 가축

에게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산림이나

: 농경지에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수자원이 오염되

거나, 인간이나 가축, 농작물에 피해를 유발하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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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이 방출되거나, 폭발물 사고 둥이 있거나, 국

경 지역에서 교통사고나 방사선 누출 사고가 있

어 상대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를

상대편에게 신속히 알리고 공동 대처하기로 함.

· 위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편 상주대표부(상주대표부 설치' 이전에

는 국경위원회)에 사전 연락키로 함.

· 재난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상황이 급박하여 즉각

응급조치를 통해서만 상대편 지역에서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각 서로 구두

나 전화로 관련 사항을 통보키로 함.

· 이러한 국경에서 재난방지 전화통화를 가능케 하

기 위해 양측은 14개소에 국경정보교환소를 설치

하

'

- 국경의 통과로 인해 수자원 관리·이용에 지장을 초

래한 경우 주민들의 식수이용이나 공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이 합의한 경우도 있었음. -

· 1973.9.20 국경위원회에서 . 양측은 국경지역에서

.

. 수자윈과 관리시설 설치 및 보수 유지에 경제적

인 지원을 하고, 그 수자원·의 공동. 이용·권을 확보

하는 방식을 취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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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자원이 국경지역을 넘어 상대편 지역까지 매

장되어 있어 상대편 지역의 쳔연자원까지 채굴해야

만 기술적으로 이쪽 천연자원이 개발되는 경우 상

호 지하월경의 허용과 정보 교환에 합의함.

· 갈탄의 경우 1976년, 천연가스의 경우 1978넌, 칼

리의 경우 1984년 각각 회사대표간에 합의됨.

- 국경에 관계없이 상대편 지역에 꾀해를 주는 환경

오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의

도 있었음.

· 구동독지역의 공장이나 도살장, 목장에서 페수가

서독지역으로 홀러 들어 하천이나 수원지를 오염

시키는 경우, 동독측이 비용문제로 정화시설을 마

련하지 않자, 서독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공

동으로 부담하어 정화시설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

· 구동독지역에서 원인이 발생된 대기 오염의 경우

특히 겨울철 기압이 낮을 때 장벽이나 철조망에

관계없이 서독지 역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처, 서

독정부는 환경보호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대

처하는데 노 력함.

- 국경 통과로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여 국경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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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여 멀리 돌

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독정부는 이러한

통과로 연결에 많은 노 력을 기울임.

· 분단 이전에 40 개의 철도 노선, 30개의 고속도로
7

와 국도, 140개의 지방도로. 수천개의 각 지역간

통과도로가 있었으나, 동독측의 차단 조치'에 의해

극소수만 허용됨.

· 통득이전 양독간에는 10개의 국경통과 국도 (이

중 4 개는 고속도로), 8개의 국경통과 철도, 2개의

내륙 운하, 3개의 항공로만이 허용되었음.

.

· 동·서 베를런 간에는 8개의 통과로가 개설되어

있었음.

4. 국경지역에서의 하천보호문제

O 동독은 수리(Wasserwirtschaft)영역에서 많은 어려움

을 안고 있었음.

- 우선 수량이 풍부한 하場이 부족한데다 연간강우량

역시 서독에 비해 200麗 나 적은 편이면서, 대단위

상수도 소비자이자 하수오염의 주범인 화학산업이

동독의 주요 업종이라는 문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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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수의 공급량은 제한된 반면 산업, 농엄 및 일반

주민들의 급수량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관게로 하수정화 문제는 시급한.사항이었음.

· 심지어 일부 공엽지역에서는 하수를 5차례 이상

정화시켜 재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했음.

· 따라서 하수오염 방지책이 마런되야 했요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했으머, 이로 인해 동독 뿐만 아

니라 서독 역시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었음.

O 양독 국경지역에서 벌어진 하천의 환경오염문제로서

다음 예를 吾 수 있음.

- 동독 튀령엔주 칼륨 공장은 1968년까지 염화나트륨

및 염화마그네슘을 대량 포 함한 하수물을 일부는

지하로, 나머지는 Werra 강과 님1ster 강으로 방출시

켜 오다 1968년 이후부터는 매일 4만t에 달하는 소

금물을 Werra강으로 직접 방출시컸음.

· 그 결과 그대로 방출된 대량의 소금물이 Werra 와
'

Weser강 좌우 400m 반경의 지하수에까지 침범하

여 그 지역 식수처리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이 발

' 

생하였음.

- 엘베강의 피해 역시 심각했는 바, 체코슬로바키아에

서부터 홀러 들어온 오염물질 외에도 엘베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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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규모 화학, 금속, 섬유공업 단지로부터 흘러들

어 온 브롬화물, 수은, 카드뮴 그리고 납 둥의 보다

위험한 물질들이 엘베강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
團

團

키고 있었음.
윈

- 서독 하노버지역의 칼륨공장은 최신처리시설을 개 
'

발하여 대부분의 찌꺼기를 지하 900m 깊이에 묻어

놓고 있는 바, 이로써 더 이상 하천의 염화를 야기

시키고 있지 않았음.
된

· 그러나 이같은 처리방식은 동독 칼륨공장에서 채

택하고 있는 처리방식보다 5배이상의 비용이 들

었음.

- 동·서독 관계 전문가들은 동독 튀링엔주 칼各공장

으로부터 서독 하노버지역을 통과하여 직접 북해로

연결되는 염화수 파이프라인 건설을 대안요로 제시

했으나, 이에 따른 어마어마한 시설비용때문에 이

계획이 무산되었음.

- 동독은 Werra 강 염화감축에 기본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동독이 서독석 최신처리시
된

설을 도입하리라고 기대를 걸 수 없었음.

O 1982년과 198S년 
' 

동·서독은 하천 오염을 줄이기 위

해 平 가지 협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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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동叫은 Spree 강과 Have 강 그리고 베를

린지역 호수보호를 위해 동베를린 정화시섣을 추가

로 보완하기로 결정함.

· 이에 대한 투자비용중 6천 8 백만 DM을 서독이

부답하기로 함.

s. 양독간 국경위원회 설치와 활동

O 동·서독은 1973년 1월 31 일 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1972년 12 월 21 일 서명, 1973년 6월 21 일 발효) 부

속의 정서에 따라 양독간 국경위원회(Grenzkommi-

ss ion)暑 구성함.

- 기본조약 3조 :
"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라 동·서독은

양국간의 분쟁을 펑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무력
된

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억제한다. 양국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양국간에 현존하는 국경선의

불'가침을 재확인하며, 양국의 영토보존을 존중할 의

무를 진다."

- 기본조약 3조에 대한 추가의정서 :
"

양국은 양국정

부가 임명한 자로서 구성된 위원최릅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동 위원회는 양국간에 현존하는 국경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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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국경표시를 개정

또는 보완하며, 동시에 국경선 통과에 필요한 문서

를 작성한T 동 위원회는 국경선 통과와 관련하여
偏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수자원, 에너지 공급, 재해방
暇

지와 같은 문제처리에 기여한다. 위원회는 조약의

서명과 즉시 활동을 개시한다." 
'

O 국경위원회에는 동·서독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 임명

한 대표단을 파견하였음.

- 서독측에서는 내무성 적원을 단장으로, 내독관계성,

재무성, 동독과 국경을 점한 4 개주(바이에른, 니더

작센, 헤센, 슐레스비히-흘스타인)의 대표로 구성

되어 있었음.

- 동독측에서는 외무성 직원을 단장오로, 국방성(국경

수비대), 환경 및 수자원 보호성, 내무성 직원으로

구성됨.

O 국경위원회의 회의는 국경부근의 도시에서 동.서독

을 번갈아가며 개최되었는데, 1978년 11월 정부간

의정서에 의해 1년에 정기적으로 4회 개최 합의시까

지, 보통 이틀간 계속되는 회의가 45 회 개최되었음.

O 국경위원회의 임무는 기본조약 3조에 대한 추가의정

서에 규정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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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국경선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경표

시를 개정 또는 보완하며, 국경선 통과에 관한 문서

를 작성함.

. 기존 국경선 표시의 법적인 근거는 4 대 전승국이

합의한 1944년 9월 12일자 독일과 베를린 점령지

역에 관한 런던의정서 임.

- 국경선 통과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양국간의 문제,

특히 수자원, 에너지공급과 재해방지 문제의 처리 였

음.

O 6년간의 양독 국경위원최의 공동작업 끝에 양독정부

는 1978년 11월 29일 「 정부간의정서」(Regierung-

s pro to ko11) 형식으로 국경문제호1- 관런한 공동 최종

문
'

서(eingemeins.rnes Schlussdokument) 작성에 합의

함.

- 동 의정서 제1조에서는 그간 양독간의 1,297km에

달하는 국경표시의 확인작업 결과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음.

· 다만 엘베강 유억의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런던의

정서 자체가 불명확하여, 양독간에 엘베깅- 동쪽

하안선인지, 서쪽 하안선인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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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엘베강 국경확정 문제는 계속하여 양독간에

쟁점으로 남음.

- 동 의정서 제2조에서는 국경선 통과와 표지 및 국

경지도 작성에 관한 문서(Grenzdokumentet,ion)에
;

관해 규정함.

- 제3조에서는 이제까지 국경통과와 관련하여 발생

毛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경위원회가 합의한 10개

의 정부간 합의와 의정서 주석의 효력발생에 대해

서 규정함.

· 1973년 9월 20일 : 양독간 국경에서 재해방지에

대한 정부간 합의

· 1975년 12월 11일 : 홍수에 관한 정보교환에 대한

정부간 합의

. 1978년 3월 9일 : 상대편 국경울 넘어서는 에너지

.

원 채취 금지에 대한 정부간 합

· 의團

· 1973년 9월 20일 : 국경수자원 보존과 수자원 관

.

리시설 설치에 관한 정부간

합의 
J

· 1978년 9월 14일 ; 수자원 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의·정서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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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12월 6일 : 지적 . 토 지대장 및 계량기 관련

서류 교 환에 관한 의정서 주석

. 1976년 2웡 3일 : 국경부근의 산림자원 관리업무

에 관한 의 정서 주석

. 1977년 2월 2일 : 국경부근의 도로에 관한 의정서

주석 
'

· 1977년 10월 27일 : 동독의 국경부근 수자원 채취

및 관개로에 관한 의정서 주

석

· 1978년 5월 18일 : 국경수로인 베라(Werra)와 살

레(Saale)간의 스포츠용 보트

와 다른 해상운송수단의 월경

에 관한 의정서 주석

- 제4항에서는 국경위원회의 업무처리 방법에 관해

규정함.

· 국경위원회 회의는 통상 1년에 4 회를 개최하며,

양측의 요구로 추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국경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지역조사를 위

해 실무위원최나 전문가듭을 위촉할 수 있음.

· 국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별도의 兮정이

없는 한 서명파 동시에 효력을 발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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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독정부는 이 국경위원회 최종문서 형태와 관련하

여 입장을 크게 달리하爲음.

- 동독측은 완전히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국가조약

(Steatsvertrag) 형태로 이를 체결하고, 국제연합
醜

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

명실공히 외국과의 조 약체결로 서독측이 받아들이

게 하려고 시도하였음.

- 반면 서독측은 조약형태를 처음부터 거절하고 정

부간 의정서(Regierungsprotoko11) 형태를 주장했

으며, 만약 동독이 유엔에 이 최종문서를 제출하면

일방적인 동독만의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

음.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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